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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01-2021

전갱이 보존관리조치(Trachurus murphyi) 

대체(CMM 01-2020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

전갱이 자원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 주목하고(Trachurus murphyi) , 

현재 자원량이 낮고 어획 사망률이 최근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획 사망률을 낮게 유지할 필요, 
가 있으며 관련 불확실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특히 우려하고, ,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과학위원회가 실시한 자원 평가 결과를 고려하고2020 10 3 8 ,

협약 제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방적 접근법을 적용하고 가용한 최선의 과학 및 기술적 정3
보에 근거하여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염두에 두고, 

위원회의 주 기능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어족에 대한 보존관리 조치 등 보존관리조치
를 적절히 채택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전갱이 자원을 회복하고 협약의 목적에 따라 동 자원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관리를 ,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본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협약 제 조에 따라 감시 감독 및 통제 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전, 27 , 
갱이 어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감독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

협약 제 조에 따라 체약 당사자들은 연안국 체약 당사자의 국가관할수역과 협약 수역 인접 4(1)
공해를 왕래하는 것으로 확인된 수산 자원에 대하여 수립된 보존관리조치의 양립성을 보장할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에콰도르의 이의 및 해당 이의에 관련하여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성명에 따라 협약 제 조 및 17
부속서 에 의거하여 년 월 일에 개최된 검토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를 고려하며2 2018 6 5 , 

협약 제 조 제 조 조 및 조를 상기하고4(2) , 20(3) , 20(4) 21(2) ,

협약 제 조를 또한 상기하며21(1) ,

협약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다음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8 21 .

총칙 

본 보존관리조치 는 협약 수역 내에서 회원 및 협약 수역 내 위원회 어선기록부1.  (CMM) (CMM 

에 포함된 협력적 비 체약 당사국 에 의한 전갱이 어업에 적용되며 제05-2021) (CNCPs) , 

조 가 호 규정 및 칠레와 에콰도르의 명확한 동의에 따라 두 국가의 국내 관할 수20(4) ( )(3) , 

역에서 행해지는 전갱이 어업에도 적용된다. 

회원국 및 협력적 비체약당사국 선박이며 협약 제 조 및 선박 기록2.  (CNCPs) 25 CMM 05-2021( )

에 의거하여 정히 허가받은 어선만 협약 수역 내 전갱이 어업에 참가 할 수 있다. 

본 은 향후 할당량 결정 시 선례로 간주하지 아니한다3.  C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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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량 관리 

유관한 회원국 및 는 협약 조 항 사 호 및 호에 따라 협약 수역 내에서 전4.  CNCPs 1 (1) ( )(1) (2)

갱이 어업에 참가하고 있는 자국 선박의 총톤수(GT)1)를 전갱이 표 에 명CMM 1.01( ; 2013) 1

시된 바와 같이 년 또는 년 또는 년에 협약 수역 내에서 실 조업한 선박의 2007 2008 2009

총 톤수로 제한한다 해당 회원국 및 각 회원국 및 별 총 톤수 수준이 표 에 . CNCPs CNCP 1

기록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선박을 교체할 수 있다.

어획량 관리 

제 항에 따라 본 이 적용되는 수역 내 년 전갱이 총어획량은 로 제한한다5.  1 CMM 2021 710,702 . 

회원국 및 는 본 의 표 에 명시된 비율로 동 한도량을 나눈다CNCPs CMM 1 . 

6.  어획물은 협약 제 조 사 호 및 호에 명시된 조업 활동한 선박의 기국에 귀속된다1(1) ( )(1) (2)

회원국 또는 가 표 에 명시된 어획 한도량의 를 소진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해당 7.  CNCPs 1 70% , 

회원국 또는 에 이를 고지하고 타 회원국 및 에게 이를 회람한다 해당 회원국 CNCPs CNCPs . 

및 는 자국 선박이 자국 어획 한도량을 소진하는 경우 자국 선박에 대해 해당 어CNCPs 100% 

업을 폐쇄한다 해당 회원국 및 는 사무국장에게 폐쇄 일자를 즉각 통지한다. CNCPs .

본 의 규정은 협약 수역 내에서 자국 선박에 대해 표 에 명시된 한도량보다 적은 어8.  CMM 1

획 한도량을 적용하고자 하는 회원국 및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CNCPs . 

우 회원 및 는 사무국장에게 해당 조치를 통지하되 가능한 경우 채택 후 개월 이, CNCPs , 1

내에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를 수신한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동 조치를 모든 회원 및 . 

에 회람한다CNCPs . 

매년 월 일에 회원국은 표 에 명시된 어획 한도량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원국에게 전9.  12 31 1

배할 수 있으나 전배 받는 회원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전배에 의한 조업권을 획득할 경, . 

우 회원국 혹은 는 국내에 할당하거나 전배에 참여한 원소유자 사이의 약정을 통해 , CNCP

결정할 수 있다 전배를 통해 어획 한도량을 획득한 회원국 및 이 협약 제 조 . CNCPs 20(4)

가 항 호에 의거하여 수산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에 동의하는 ( ) (3)

경우협약 수역 및 국가 관할 수역에서 어획 한도량을 사용할 수 있다 전배를 받은 어획량. 

에 대한 조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배 하는 회원국은 사무국장에게 전배 사실을 통지하고, , 

사무국장은 이를 회원국들 및 에 지체 없이 회람한다CNCPs .

회원국 및 는 전갱이 회유 경로 내 년 전갱이 어획량이 톤을 초과해서는 10. CNCPs 2021 782,000

안 된다는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이에 동의한다.

사무국장은 항에 명시된 전갱이 어획량의 에 도달했을 경우 회원국 및 에게 11. 10 70% CNCPs

이를 고지한다 사무국장은 항에 명시된 어획량을 완전히 도달할 경우 회원국 및 . 10 , CNCPs

에게 이를 고지한다. 

1) 본 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 여의치 않을 경우 회원국 및 는 총등록톤수 를 활용한다CMM GT , CNCPs (G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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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및 보고 

전갱이 어업에 참가하는 회원국 및 는 데이터 표준 에 따라 그리고 12. CNCPs CMM 02-2021( ) , 

사무국이 준비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한 양식에 맞게 자국 선박의 월별 어획량을 월SPRFMO

말 일 이내에 전자 서식으로 사무국에 보고한다20 .

회원국 및 는 항에 명시된 어획량의 에 도달했을 경우 보고 기간을 일로 13. CNCPs , 10 70% , 15

설정하여 보고할 것을 동의한다(15-day reporting period) . 

a) 본 체계를 이행할 목적으로 역월을 개의 보고 기간으로 나눈다, 2 . 
즉 일에서 일까지 그리고 일부터 월 말일까지( , 1 15 , 16 )

b) 일간의 보고 기간이 시작되면 회원국 및 는 각 기간 종료 일 이내에 어획15 , CNCPs 10
을 보고한다 단 첫 보고의 경우 기간 종료 전 일 이내에 보고한다. . , 20 .

사무국장은 매월 기국별로 합산한 월별 어획량을 모든 회원국 및 에게 회람한다14. CNCPs . 15

일 보고 기간이 시작되면 사무국장은 일마다 기국별로 합산한 일별 어획량을 모든 회, 15 15

원국 및 에게 회람한다CNCPs . 

상기 제 항 및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갱이 어업에 참가하는 각 회원 및 15. 12 13 , CNCP

는 데이터 표준 에 따라 그리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양식에 맞게 연례 CMM 02-2021( ) , SPRFMO

어획 보고서 등 규정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 검증하고 이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 

사무국장은 회원국 및 가 제출한 연례 어획 보고서를 이미 제출된 데이터 트롤선인 16. CNCPs (

경우에는 인망별 선망선인 경우에는 세트별 또는 항차별 와 교차 검증한다 사무국장은 동 , ) . 

검증 작업 결과 및 관련 불일치 사항을 회원국 및 에 고지한다CNCPs .

전갱이 어업에 참가하는 회원국 및 는 및 위원회가 채택한 기타 17. CNCPs CMM 06-2020(VMS) 

에 맞게 선박감시시스템 를 실시한다CMM (VMS) . 

전갱이 어업에 참가하는 각 회원국 및 는 협약 제 조 및 선박 기록18. CNCP 25 CMM 05-2021( ) 

및 그 외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유관한 에 따른 어업에 참가하도록 허가 한 자국 선CMM

박2) 목록 및 동 선박과 관련한 데이터를 데이터 표준에 따라 제출한다 이들은  SPRFMO . 

또한 협약 수역 내에서 실 조업했거나 전재 활동에 참여한 선박을 매 익월 일내에 사무10

국장에게 통지한다 사무국장은 이렇게 통지된 선박 목록을 관리하고 동 목록을 . SPRFMO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사무국장은 데이터 표준 에 의거하여 제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년도 협19. CMM 02-2021( ) , 

약 수역 내에서 실 조업하거나 전재 활동에 참여한 선박 목록을 매년 위원회에 보고한다.

과학위원회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국 및 는 기존 연례 보고서 작성 지20. , CNCPs

침에 따라 자국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년 과학위원회 회의 전에 제출한다 회원국 2021 . 

및 는 또한 년 어기 옵서버 데이터를 과학위원회에 가능한 한 제출한다 과학위CNCPs 2021 . 

원회가 동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년 과학위원회 회의 최소 개월 전까지 , 2021 1

사무국장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회원국은 사유와 함께 . 

미제출 사실을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제 조에 따라 전갱이 어업에 참가하는 모든 회원국 및 는 이행감21. 24(2) , CNCPs CMM 20-2020(

2) 협약 제 조 아 항에 정의된 어선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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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체계 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본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이행기술위원회 에 제) CMM (CTC)

출한다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는 차후 보고서 제출을 위한 양식을 개발한다 실. , CTC . 

행 보고서는 웹사이트에 게재된다SPRFMO . 

제 및 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전갱이 관련 자원 평가 및 연구조사는 과학위원22. 11, 13 18

회에 제출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위원회는 위원회가 합의한 연례 과학위원회 프. 

로그램 에 따라 자원 상태 및 회복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분석 및 (2021) , 

평가 작업을 시행한다.

본 에 따라 체약 당사국 및 는 항구국으로서 국내법에 따라 냉동운반선 공급23. CMM , CNCPs , 

선 및 전갱이 조업선이 자국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체약 당사국 . 

및 는 자국 항구에서 양륙 되는 어획량 검증을 위해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를 CNCPs . 

취할 시 체약 당사국 또는 는 특정 체약 당사국 또는 의 조업선 냉동운반선 , CNCP CNCP , 

또는 공급선을 형식 또는 실질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동 항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 

체약 당사국 및 의 국제법상 권리 주권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특히 동 항CNCPs , . , 

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체약 당사국 및 가 자국 국내 군도 및 영해 수역에 행사하는 주권 및 자국 대CNCPs , 
륙붕 및 에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EEZ ;

b) 항구 입항 거부권 등 체약 당사국 및 가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 있는 CNCPs
항구에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 및 본 을 비롯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기타 관련 CMM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항구국 조처를 할 권리 등CMM .

위원회가 협약 제 조에 따라 옵서버 프로그램을 채택할 때까지 전갱이 어업에 참가하는 모24. 28 , 

든 회원국 및 는 지국 선박 항차 기준 최소 의 옵서버 커버리지를 보장하고 이러CNCPs 10% , 

한 옵서버들이 데이터 표준 에 설명되었듯이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할 수 있도CMM 02-2021( )

록 보장한다 회원국 또는 선박 항차 총횟수가 회 이하인 경우 퍼센트 옵서버 커. CNCP 2 , 10

버리지는 트롤선인 경우 실 조업일 수 선망선인 경우 세트 수 기준으로 계산한다, .

인근 국내 관할 수역 어업 관련 협력 

제 항에 따라 본 이 적용되는 수역 인근 국내 관할 수역에서 전갱이 어업에 참가하는 25. 1 CMM

회원국 및 는 동 어업 보존 및 관리의 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타 회원국 및 CNCPs

와 협력한다 이러한 회원국 및 는 적용 가능 범위 내에서 자국 관할 수역에CNCPs . CNCPs

서 이루어지는 전갱이 어업과 관련된 선박에 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된다12-24 . 

이들은 또한 자국 관할 수역 내 전갱이에 적용되는 보존 관리 조치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고지할 것이 요청된다.

협약 제 조 항 및 제 바 조에 의거하여 공해 및 국내 관할 수역을 위해 수립된 이 26. 4 2 8( ) CMM

서로 양립할 것을 보장하며 협력하고 증진할 의무를 인식하면서 국내 관할 구역에서 전갱, 

이 어업에 참가하는 연안 체약국 중 협약 제 조 가 항 호에 동의를 표명하지 않은 20(4) ( ) (2)

국가는 본 의 항에 기재된 협의가 이뤄진 총어획량 및 항에 기재된 총어획량의 차CMM 10 5

이로 인한 초과량을 허가하는 것을 규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회 기간 중 자원량의 예외성 및 예측 불가능성에 따라 연안국 중 협약 제 조 가 항 27. , 20 4( ) (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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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동의를 표명하지 않고 상기 항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국내 관할 수역에서의 전26

갱이 어획에 대해 차이로 인한 초과량을 우려하여 국내 조치를 수립한 국가는 다음 사항, 

에 대해 동의한다;

a) 사무국에 긴급한 사항으로 제출하며 채택 후 늦어도 일 이내에 위원회에게 전갱이 어, 15
업에 관한 국내 조치가 위원회에서 채택된 것과 필적할 만한지 그리고 협약 제 조 가 항 4 ( )

호 호 및 호의 필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1) , (2) (3) ;

b) 국내 조치의 차후 어떠한 수정 사항에 대해 채택 이후 일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15 ; 

c) 계획된 조치들이 위원회에서 채택된 보존조치들의 효과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보장
하기 위해 과학위원회와 협력하여 조정한다. 

다음 연례 회의에서 과학위원회가 제공 받은 정보를 평가하고 위원회에게 전갱이 어업에 28. 

대한 국내 조치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는 연안국이 제공한 정보를 . CTC

검토하여 위원회의 보존조치 기준과 필적하는지 고려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게 권고

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과학위원회 및 의 자문을 고려하여 양립적인 관리 보장을 바탕. CTC

으로 조치를 검토한다.

회원국 또는 가 연안국이 제공한 정보가 협약 제 조 가 나 및 다 항의 요건을 29. CNCP 4(2) ( ), ( ), ( )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약 제 조 항 및 항 그리고 절차 규정의 규, 7 3 4 SPRFMO 

정 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특별회의를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전자식 수단으로 회의3 , 

가 진행될 수 있으나 특별회의를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제공된 동일한 정족수 아래 진행, 

된다.

 

개발도상국의 특별 필요사항 

개발도상국 특히 소규모 도서 개도국 속령 및 영토의 특별 필요사항을 인식하면서 회원국 30. , , , 

및 는 이러한 개발도상국 및 영토 및 속령이 본 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CNCPs CMM

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재정적 과학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

검토

위원회는 본 조치를 년에 검토한다 검토 시에는 과학위원회 및 의 현행화된 권고 내31. 2022 . CTC

용을 고려하고, 본 CMM, CMM1.01(2013), CMM 2.01(2014), CMM 3.01 (2015) CMM 4.01(2016), 

CMM 01-2017, CMM 01-2018, CMM 01-2019, CMM 01-2020 및 년에 채택되어 년 2007 2009, 2011

및 년에 수정된 원양 어류에 대한 임시 조치가 어느 정도 준수되었는지를 고려한다2012 .

표 에 대한 권리와 제 조 다 항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가 없는 회원국과 를 차별32. 1 20(4) ( ) CNCP

하지 않고 제 항을 유념하며 표 의 비율은 위원회가 년부터 년까지의 회원국 및 10 , 2 2018 2021

의 어획 한도를 설정 근거로 이용한다CN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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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항에 명시된 년도 어획 한도 톤1: 5 2021 ( ) 

표 제 항2: 10 3)명시된 어획 한도 관련 국가별 비율 

3) 년에 개정된 것으로 년에서 년까지 적용되는 비율 2020 2018 2021

회원국/CNCP 톤

칠레 504,889 

중국 49,639 

쿡 아일랜드     0

쿠바 1,745 

에콰도르 9,883 

EU 47,769 

파로 제도 8,670 

대한민국 10,027 

페루 15,862 

러시아 25,669 

바나와투 36,549 

합계     710,702  

회원국/CNCP 퍼센트 (%)

칠레 64.5638

중국 6.3477

쿡 아일랜드 0.0000

쿠바 0.2231

에콰도르 1.2638

EU 6.1086

파로 제도 1.1087

대한민국 1.2822

페루 2.0284

러시아 3.2825

바나와투 4.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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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02-2021

데이터 수집 보고 검증 및 교환을 위한, , 

표준에 관한 보존 및 관리조치

대체(CMM 02-2020 )

자국 국기를 게양하고 협약 수역에서 비 고도회유성 수산 자원을 어획하는 어선과 관련하여,

조업 활동 및 어업 영향에 관한 데이터 1.  

회원국과 협력적 비 체약 당사국 회원국 및 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시스템을 개발 실( CNCPs) , 

행 및 개선한다. 

a) 매 역년 회원국 및 는 그 해 어획된 모든 어종 어종 그룹을 원어 중량 으, CNCPs / “ ”
로 환산한 어획 총량을 부속서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취합하도록 보장한다 회원국 및 13 . 

는 자국 전년도 월 월 어획된 모든 어종 어종 그룹을 원어중량 으로 환CNCPs (1 -12 ) / “ ”
산한 연간 어획 총량을 월 일까지 제출한다9 30 . 

b)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등 비목표종 및 관련 또는 의존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한 조업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각 어법의 조업상 특성에 맞
게 수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i. 트롤 어법의 경우 회원국 및 는 부속서 에 명시된 대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CNCPs 1 .

ii. 선망 어법의 경우 회원국 및 는 부속서 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CNCPs 2 .

iii. 저연승어법인 경우 회원국 및 는 부속서 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CNCPs 3 .

iv. 채낚기 어법인 경우 회원국 및 는 부속서 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CNCPs 4 .

v. 통발 어법인 경우 회원국 및 는 부속서 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CNCPs 5 . 

vi. 손 드립 단 어법인 경우 회원국 및 는 부속서 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 , CNCPs 6 .

c) 선박들이 각 부속서 및 에 따라 양륙 및 전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보장11 12
한다. 

d) 조업 활동 및 조업 영향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신속히 사무국에 제출한다SPRFMO . 
효과적인 자원 평가를 위하여 동 데이터 제출 시에는 상세 내용을 충분히 기록한다. 
회원국 및 는 월 일까지 상기 항 호에 언급된 자국 전년도 월 월CNCPs 6 30 , 1 a)-b) (1 -12 ) 
조업 활동 데이터 및 조업 영향 데이터를 제출한다. 

옵서버 데이터 2.  

a) 옵서버 프로그램 수립
회원국 및 는 협약 제 조항의 목표를 달성하고 검증된 과학적 데이터와 보존 CNCPs 28
지역의 조업 활동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원회와 를 포함한 부속기관의 기능, CTC
을 지원하는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옵서버 프로그램 과 일관된 옵서CMM16-2021( )
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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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집 대상 정보 및 데이터
옵서버 프로그램에서 승인된 모든 국내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SPRFMO 

는 옵서버가 협약 수역에 배치되었을 때 수집한 부속서 부분에서 부분까지 의 정7(A O )
보를 관련 회원국 또는 를 통해 제공한다 양륙 또는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수CNCP , . 
집된 관리 하의 어종에 대한 프로그램의 옵서버 정보는 부속서 의 부분에 SPRFMO 7 P
따라 자발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한다. 

c) 데이터 제출
옵서버 데이터는 표준화된 양식에 맞게 사무국에 제출하고 옵서버 SPRFMO , SPRFMO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 옵서버 데이터 제출에 관한 상세 사항 및 표준은 . SPRFMO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무국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옵서버 데. 
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형식으로 제출한다 회원국 및 는 전년도 . CNCPs 월 월(1 -12 ) 
데이터를 월 일까지 제출한다9 30 .

d) 기밀성 유지
사무국은 최선의 과학적 증거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확하고 완전히 SPRFMO

작성된 옵서버 데이터를 취합 및 배포하되 상황에 맞게 기밀성을 유지한다 이와 관, . 
련 사무국은 항목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6 .

과거 이력 데이터3.  

회원국과 는 협약 수역의 조업 활동 관련 년 이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CNCPs 2007 SPRFMO 

사무국이 필요로 하면 바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검증 4.  

회원국 및 는 적절한 시스템을 통해 어업 데이터가 점증 될 수 있게 보장한다 회원국 CNCPs . 

및 는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 실행 및 개선한다CNCPs , . 

a)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위치 검증 

b) 옵서버 프로그램 옵서버 프로그램 시행CMM (CMM16-2021( )) 

c) 선박 항차 양륙 및 전재에 대한 보고서 , 

d) 항구 샘플링 및 

e) 전자식 모니터링 

데이터 교환 5.  

사무국에 데이터 제출 시 회원국 및 는 본 문서 부속서 에 명시된 세부사항 SPRFMO , CNCPs 8

및 형식에 따라 이를 작성하고 사무국이 마련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한 서식에 맞게 , SPRFMO 

제출한다.

기밀성 유지 6.  

사무국은 최선의 과학적 증거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확하고 완전히 작성된 옵SPRFMO

서버 데이터를 취합 및 배포하되 상황에 맞게 기밀성을 유지한다 특히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 . , 

실행한다. 

a) 하기 공개 데이터를 취합 및 배포한다“ ” . 

i. 기국별 월별 도 도 별로 취합한 조업 활동 데이터 단 배 척수가 척 이하인 경, , 1 X1 , , 3
우에는 더 낮은 해상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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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회원국 및 가 허가한 선박에 관한 데이터는 선박 기록 의 항CNCPs CMM 05-2021( ) 11

과 부속서 에 의거하여 현재 기국 선박명 등록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 페어플1 , , , , , IHS 

레이 번호 이전 선박명 등록항 이전 기국 선박 유형 어법 유형 건조 시기(IMO) , , , , , , , 

건조 장소 길이 길이 타입 주조 깊이 선폭 및 또는 주 엔진 동력 어, , , , , GT ( / GRT), , 

창 용적 선박 허가 개시 및 종료 일자 제공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 , .

iii. 분 블록 내 저층 어업 발생 기국 선박 식별자 또는 어업 노력20 (20 minute block) ( , , 

량 측정 구체적 언급 불요) 

b) 회원국 및 가 제공한 비공개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CNCPs
엄격한 절차를 운영한다 이러한 절차는.  ISO/IEC27002:2005(ISO/IEC 업데이트17799:2005 ) 
정보 보안 관리 표준을 바탕으로 한다.1) 향후 전용 데이터 보안 표준을 개발한다 . 

c) 비공개 데이터 항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데이터 를 취합하고 이를 회원국(6(a) ) , CNCPs 
또는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배포한다.

i. 위원회의 서면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기록 목적으로, , 

ii. 위원회의 서면 요청이 없을 시 해당 데이터 원 제공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 

본 표준은 의 현재 또는 향후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된다SPRFMO . 

사무국에 연례 보고7.  SPRFMO 

과학위원회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원국과 는 이전 연도의 연간 국내 어업 연CNCPs , 

구 관리 활동을 포함한 간결한 양식의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옵서버 프로그램, CMM16-2021( )

의 항44 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협약 수역에 어업 활동이 없을 경우에도 . 보고“nil 

서”를 제출한다 보고서는 보고서에 관한 기존 지침서에 따라 작성하며 과학위원회가 보고서. 

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각각의 과학위원회 개월 전에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1 . 

검토8.  

본 은 늦어도 년 위원회 정기회의 이전에 년 과학위원회 회의의 조언과 이후 이CMM 2022 2021

행 및 기술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재검토 되어야 한다.

9.  본 조치는 데이터 표준 을 대체한다CMM 02-2020( ) . 

1) https://www.iso.org/standard/502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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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트롤 어업 활동 데이터 표준 

부속서 참조( 8 ) 

데이터는 개별 인망별 로 수집한다1.  ( ) .

다음의 데이터 항목을 수집한다2.  .

a) 선박 기국  

b) 선박명 

c) 선박 호출 부호 

d) 선박 등록 번호

e) 선박 고유 식별자UVI( )/IMO numbers 

f) 인망 개시 일자 및 시각 형식(UTC )

g) 인망 종료 일자 및 시각 형식(UTC ) 

h) 인망 개시 위치 분의 도 해상도 소수자리 형식(10 1 - )

i) 인망 종료 위치 분의 도 해상도 소수자리 형식(10 1 - )

j) 목표 어종 어종 코드(FAO )

k) 트롤 타입 저층 또는 중층 부속서 에 명시된 어구 표준의 저층 또는 중층 트롤 코드로- ( 9 ISCCFG ) 

l) 트롤 타입 싱글 더블 또는 삼중 또는 : , , (S, D T) 

m) 그물 입구 높이 

n) 그물 입구 넓이 

o) 조업 시작 시 어구 깊이

p) 조업 시작 시 바닥까지 깊이

q) 우려종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또는 기타 우려종( , , 2) 또는 저층 생물군 부수 어획  ) 

예 아니오 모름( / / -Y, N, U)

r) 예인망으로 어획하여 어선 내 보유한 목표 부수 어획 및 우려종을 포함한 모든 종의 , , 

어종 코드 및 원어 중량 추정치FAO 

s)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기타 우려종 및 저층 생물군을 포함한 방류된 해양 생물, , , 

자원의 어종별 어종 코드 및 추산량FAO 3)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2) 부속서 14

3) 어류 및 저층 유체는 중량으로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및 기타 우려종은 해당 숫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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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

선망 어업 데이터 표준 

부속서 참조( 8 ) 

데이터는 개별 세트별 로 수집한다1.  ( ) .

아래의 데이터 항목을 수집한다2.  . 

a) 선박 기국

b) 선박명

c) 선박 호출 부호  

d) 선박 등록 번호

e) 선박 고유 식별자UVI( )/IMO numbers 

f) 세트 개시 일자 및 시각 형식(UTC )

g) 세트 종료 일자 및 시각 형식(UTC ) 

h) 세트 개시 위치 분의 도 해상도 소수자리 형식 위도 및 경도  (10 1 - ), 

i) 그물 길이 

j) 그물 높이 

k) 목표 어종 어종 코드로(FAO )  

l) 우려종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또는 기타 우려종( , , 4) 또는 저층 생물군 부수 어획 ) 

예 아니오 모름( / / -Y, N, U)

m) 세트로 어획하여 어선 내 보유한 목표 부수 어획 및 우려종을 포함한 모든 종의 , , 

어종 코드 및 원어 중량 추정치FAO 

n)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기타 우려종 및 저층 생물군을 포함한 방류된 모든 해양 , , , 

생물자원의 어종별 어종 코드 및 추산량FAO 5)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4) 부속서 14

5) 어류 및 저층 유체는 중량으로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및 기타 우려종은 해당 숫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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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3

저연승 어업 활동 데이터 표준 

부속서 참조( 8 ) 

데이터는 개별 세트별 로 수집한다1.  ( ) .

아래의 데이터 항목을 수집한다2.  .

a) 선박 기국 

b) 선박명 

c) 선박 호출 부호

d) 선박 등록 번호

e) 선박 고유 식별자UVI( )/IMO numbers

f) 세트 개시 일자 및 시각 형식(UTC )

g) 세트 종료 일자 및 시각 형식(UTC )

h) 세트 개시 위치 분의 도 해상도 소수자리 형식 위도 및 경도(100 1 - ), 

i) 세트 종료 위치 분의 도 해상도 소수자리 형식 위도 및 경도(100 1 - ), 

j) 목표 어종 어종 코드(FAO ) 

k) 후크 개수 

l) 조업 시작 시 바닥까지 깊이

m) 우려종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또는 기타 우려종( , , 6) 또는 저층 생물군 부수 어획  ) 

예 아니오 모름( / / -Y,N,U)

n) 세트로 어획하여 어선 내 보유한 목표 부수어획 및 우려종을 포함한 모든 종의 , , FAO 

어종 코드 및 원어 중량 추정치

o)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기타 우려종 및 저층 생물군을 포함한 방류된 모든 해양 , , , 

생물 자원의 어종별 어종 코드 및 추산량FAO 7)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6) 부속서 14

7) 어류 및 저층 유체는 중량으로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및 기타 우려종은 해당 숫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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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4

채낚기 어업 데이터 표준 

부속서 참조( 8 )

데이터는 매일 수집한다1.  . 

아래의 데이터를 수집한다2.  . 

a) 선박 기국

b) 선박명

c) 선박 호출부호

d) 선박 등록 번호

e) 선박 고유 식별자UVI( )/IMO numbers

f) 세트 개시 일자 및 시각 날짜(UTC ) 

g) 세트 개시 위치 분의 도 해상도 소수자리 형식 위도 및 경도 (10 1 - ), 

h) 세트 종료 위치 분의 도 해상도 소수자리 형식 위도 및 경도(10 1 - ), 

i) 목표 어종 코드로(FAO )

j) 에코 사운더 예 아니오( / ) 

k) 선원 수

l) 싱글 지그 기계 숫자 

m) 더블 지그 기계 숫자

n) 라인별 지그 숫자

o) 작업 수심 

p) 갑판 불빛 광도 (kW)

q) 총 조업 시간 (h)

r) 우려종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또는 기타 우려종( , , 8) 또는 저층 생물군 부수 어획  ) 

예 아니오 모름( / / -Y,N,U)

s) 조업 활동으로 어획하여 어선 내 보유한 목표 부수어획 및 우려종을 포함한 모든 종, , 

의 어종 코드 및 원어 중량 추정치FAO 

t)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기타 우려종 및 저층 생물군을 포함한 방류된 모든 해양 , , , 

생물 자원의 어종별 어종 코드 및 추산량FAO 9)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8) 부속서 14

9) 어류 및 저층 유체는 중량으로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및 기타 우려종은 해당 숫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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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5

통발 어업 활동 데이터 표준 

부속서 참조( 8 ) 

데이터는 개별 세트별 로 수집한다1.  ( ) . 

아래의 데이터 항목을 수집한다2.  . 

a) 선박 기국

b) 선박명 

c) 선박 호출부호

d) 선박 등록 번호 

e) 선박 고유 식별자UVI( )/IMO numbers

f) 세트 개시 일자 및 시각 형식(UTC )

g) 세트 종료 일자 및 시각 형식(UTC ) 

h) 세트 개시 위치 분의 도 해상도 소수자리 형식(10 1 - )

i) 세트 종료 위치 분의 도 해상도 소수자리 형식(10 1 - ) 

j) 목표 어종 어종 코드로(FAO )

k) 세트 시작 시 깊이

l) 세트 종료 시 깊이 파 통발 타입( ) 

m) 설치한 통발 총 개수 

n) 사용한 미끼 종류

o) 우려종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또는 기타 우려종( , , 10) 또는 저층 생물군 부수 어획 ) 

예 아니오 모름( / / -Y,N,U)

p) 세트로 어획하여 어선 내 보유한 목표 부수 어획 및 기타 우려종을 포함한 모든 종, , 

의 어종 코드 및 원어 중량 추정치FAO 

q)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기타 우려종 및 저층 생물군을 포함한 방류된 모든 해양 , , , 

생물 자원의 어종별 어종 코드 및 추산량FAO 11)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10) 부속서 14

11) 어류 및 저층 유체는 중량으로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및 기타 우려종은 해당 숫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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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6

손 드롭 단 어업 활동 데이터 표준 / /

부속서 참조( 8 )

데이터는 개별 세트별 로 수집한다1.  ( ) . 

아래의 데이터 항목을 수집한다2.  . 

a) 선박 기국

b) 선박명

c) 선박 호출부호

d) 선박 등록 번호 

e) 선박 고유 식별번호 로이드 번호UVI( )/ /IMO 

f) 세트 개시 일자 및 시각 형식(UTC )

g) 세트 종료 일자 및 시각 형식(UTC ) 

h) 세트 개시 위치 분의 도 해상도 소수자리 형식 경도 및 위도(100 1 - ) 

i) 세트 종료 위치 분의 도 해상도 소수자리 형식 경도 및 위도(100 1 - ) 

j) 목표 어종 어종 코드로(FAO ) 

k) 세트 시작 깊이 

l) 세트 종료 깊이 

m) 세트 내 총 후크 개수

n) 유실된 후크 총 개수 

o) 사용된 후크 타입 

p) 사용된 리더 타입

q) 세트 내 라인 리프트 총 개수 

r) 사용된 미끼 타입 

s) 우려종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또는 기타 우려종( , , 12) 또는 저층 생물군 부수 어획  ) 

예 아니오 모름( / / -Y,N,U)

t) 세트로 어획하여 어선 내 보유한 목표 부수 어획 및 기타 우려종을 포함한 모든 종, , 

의 어종 코드 및 원어 중량 추정치FAO 

u)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기타 우려종 및 저층 생물군을 포함한 방류된 모든 해양 , , , 

생물자원의 어종별 어종 코드 및 추산량FAO 13)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12) 부속서 14

13) 어류 및 저층 유체는 중량으로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및 기타 우려종은 해당 숫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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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7

옵서버 데이터 표준 

매 옵서버 항차마다 수집해야 할 선박 및 옵서버 데이터 A. 

선박 및 옵서버 세부사항은 각 옵서버 항차마다 회씩만 기록하고 동 선박 데이터와 1.  1 , B, C, 

및 에서 요구한 데이터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보고되어야 한다D E . 

매 옵서버 항차마다 하기 선박 데이터를 수집한다2.  . 

a) 현재 기국명

b) 선박명 

c) 선장 성명 

d) 어로장 성명 

e) 등록 번호 

f) 국제무선호출부호 있는 경우( ) 

g) 선박 고유 식별자UVI ( )/Lloyd’s/IMO numbers

h) 이전 선박명 아는 경우( ) 

i) 등록항 

j) 이전 기국 있는 경우( ) 

k) 선박 타입 부속서 의 코드 사용( 10 ISSCFV ) 

l) 어법 타입 부속서 의 코드 사용( 9 ISSCFG )

m) 선박 길이 (m) 

n) 선박 길이 타입 예( :“LOA,”“LBP”)

o) 선폭(m)

p) 총톤수 되도록이면 로 표시-GT ( GT ) 

q) 총 등록 톤수-GRT 로 표시하지 못할 경우 로 표시 도는 표시 후 참고로 표시해도  (GT GRT , GT 
무방) 

r) 주 동력 파워(kw) 

s) 어창 용적 입방미터로( ) 

t) 가능한 경우 어획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상 장비 기록 항법 장치 레이더 소, ( , , 
나 시스템 기상 팩스 또는 위성 기상 수신기 해수면 온도 이미지 수신기 도플러 해, , , 
류 모니터 무선 방향 탐지기, )

u) 선원 총인원 수 옵서버를 제외한 선원 전원( ) 

하기 옵서버 데이터는 매 항차마다 수집한다3.  . 

a) 옵서버 성명 

b) 옵서버 소속기관 

c) 옵서버 승선 일자 일자(UTC ) 

d) 승선 항구 

e) 옵서버 하선 일자 일자(UTC )

f) 하선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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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 어업 활동 관련 수집하여야 할 어획 및 노력 데이터B. 

부속서 참조( 8 ) 

옵서버가 승선한 모든 트롤 관련 데이터는 개별 예망별 로 수집한다1.  ( ) . 

옵서버가 승선한 각 트롤 예망별로 하기의 데이터를 수집한다2.  . 

a) 인망 시작 날짜 및 시각 어구가 조업을 시작한 시각( -UTC) 

b) 인망 종료 일자 및 시각 인망이 시작된 시각( -UTC) 

c) 인망 시작 위치 위도경도 저층어업은 인근( / , 분의 도 100 1 , 원양 트롤은 분의 소수자리 형식10 1- ) 

d) 인망 종료 위치 위도경도 저층 어업은 인근 분의 도 원양 트롤은 분의 소수자리 형식( / , 100 1 , 10 1- ) 

e) 목표 어종 어종 코드로(FAO ) 

f) 저층 또는 중층 트롤 타입 부속서 의 어구 표준 따라 저층 또는 중층 트롤 코드를 사용, ( 9 ISCCFG )

g) 단일 더블 또는 트리플 또는 트롤 타입, , (S, D T) 

h) 그물 입구 높이 

i) 그물 입구 넓이 

j) 코드 엔드 망목 크기 당겨진 상태 형식- ( , mm )

k) 망목 타입 마름모꼴 사각형 등( , ) 

l) 조업 시작 시 어구 풋로프 깊이( ) 

m) 조업 시작 시 해저 깊이

n) 다음 사항에 따라 적용된 부수어획 경감 조치 모두 기록 한다.

i. 토리라인이 사용되었는가 있다면 항목의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한다? - M . 

ii. 바닷새 바플러 가 사용되었는가 있다면 항목의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한다(bird bafflers) ? O .  –

iii. 끼꺼지고기 관리조치가 도입되었는가 있다면 하기 항목에 따라 기록한다? .

i. 투망과 양망시 폐기 없음  

ii. 액체류만 투기

iii. 시간 이상 간격으로 회 투기 기타 없음2 1 / /

iv. 그 외 기술하시오.–

o) 선박 내 포획된 모든 어종 어종 코드로 어종별 추산량 원어 중량으로 최 근사(FAO ) , (
치를 단위로kg ) 

p) 폐기된 모든 어종 어종 코드로 어종별 추산량 원어 중량으로 최 근사치를 (FAO ) , ( kg 
단위로 및 수저 생물군) 

q)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또는 우려 자원 종이 포획된 경우 항목에 기재된 조건, , , H
에 따라 보고한다. 

r) 취약 해양 생태계 분류 생물(VMEs) 14)을 포함한 저층 생물군을 포획한 경우 항목에 기I
재된 조건에 따라 기록한다.

14) 취약 해양 생태계 분류 생물은 저층 조업 부속서 에 정의됨 (VMEs) CMM 03-2020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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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망 어업 활동 관련 수집하여야 할 어획 및 노력 데이터C. 

부속서 참조( 8 ) 

옵서버가 승선한 모든 선망 관련 데이터는 개별 세트별 로 수집한다1.  , ( ) . 

옵서버가 관찰한 선망선 세트별로 하기의 데이터를 수집한다2.  .

a) 직전 세트 이후 해당 세트 전까지 어탐에 걸린 시간

b) 세트 개시 일자 및 시각 어구가 조업을 시작한 시간( -UTC)

c) 세트 종료 일자 및 시각 인망 시작 시간( -UTC) 

d) 세트 개시 위치 위도 경도 최 근사치 분의 도 해상도( / , 100 1 )

e) 그물 길이 파( )

f) 그물 높이 파( ) 

g) 그물 망목 크기 당겨진 상태로 단위 및 망목 타입 마름모 정사각형 등( , mm ) ( , , ) 

h) 목표 어종 종 코드로(FAO ) 

i) 하기 기재된 조건에 따라 사용한 부수 어획 경감 조치를 기록한다.

i. 토리라인이 사용되었는가 있다면 항목의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한다? - M . 

ii. 바닷새 바플러 가 사용되었는가 있다면 항목의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 한다(bird bafflers) ? O .–

iii. 찌꺼지고기 관리조치가 도입되었는가 있다면 하기 항목에 따라 기록한다? .

i. 투망과 양망시 폐기 없음  

ii. 액체류만 투기

iii. 시간 이상 간격으로 회 투기 기타 없음2 1 / /

iv. 야간 환경 여명과 황혼녁 시간대에 투망을 금지하였는가( ?)

v. 라인 추 부착 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의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한다(line weighting) N . 

vi. 그 외 기술하시오. –

j) 선박 내 포획된 모든 어종 어종 코드로 어종별 추산량 원어 중량으로 최 근사(FAO ) , (

치를 단위로kg ) 

k) 폐기된 모든 어종 어종 코드로 어종별 추산량 원어 중량으로 최 근사치를 (FAO ) , ( kg 

단위로 및 수저 생물군 ) 

l)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또는 우려 자원 종이 포획된 경우 항목에 기재된 조건, , , H

에 따라 보고한다. 

m) 취약 해양 생태계 분류 생물(VMEs) 15)을 포함한 저층 생물군을 포획한 경우 항목에 기I

재된 조건에 따라 기록한다. 

15) 취약 해양 생태계 분류 생물은 저층 어업 부속서 에 정의됨 (VMEs) CMM 03-202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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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승 어업 활동 관련 수집하여야 할 어획 및 노력 데이터D. 

부속서 참조( 8 ) 

옵서버가 승선한 모든 연승 관련 데이터는 개별 세트별 로 수집한다1.  , ( )

각 세트별로 하기의 데이터를 수집한다2.  .

a) 세트 개시 일자 및 시각 형식(UTC ) 

b) 세트 종료 일자 및 시각 형식(UTC ) 

c) 세트 개시 위치 위도 경도 최 근사치 분의 도 소수점까지( / , 100 1 - )

d) 세트 종료 위치 위도 경도 최 근사치 분의 도 소수점까지( / , 100 1 - ) 

e) 목표 어종 어종 코드(FAO ) 

f) 연승 세트 총 길이(km) 

g) 해당 세트 후크 수

h) 세트 개시 시 해저 깊이 

i) 양승 시 실제로 관찰된 후크 수

j) 선박 내 포획된 모든 어종 어종 코드로 어종별 추산량 원어 중량으로 최 근사(FAO ) , (

치를 단위로kg ) 

k) 폐기된 모든 어종 어종 코드로 어종별 추산량 원어 중량으로 최 근사치를 (FAO ) , ( kg 

단위로 및 수저 생물군) 

l)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또는 우려 자원 종이 포획된 경우 항목에 기재된 조건, , , H

에 따라 보고한다. 

m) 취약 해양 생태계 분류 생물을 포함한 저층 생물군을 포획한 경우 항목에 기재(VMEs) I

된 조건에 따라 기록한다.

n) 사용된 부수어획 경감 조치와 미끼 종류를 하기 항목에 따라 기록한다.

i. 토리라인이 사용되었는가 있다면 항목의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한다? - M . 

ii. 바닷새 바플러 가 사용되었는가 있다면 항목의 양식을 사용하여 기(bird bafflers) ? O–

록한다.

iii. 찌꺼지고기 관리조치가 도입되었는가 있다면 하기 항목에 따라 기록한다? .

i. 투망과 양망시 폐기 없음  

ii. 액체류만 투기

iii. 시간 이상 간격으로 회 투기 기타 없음2 1 / /

iv. 야간 환경 여명과 황혼녁 시간대에 투망을 금지하였는가( ?)

v. 라인 추 부착 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의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한다(line weighting) N . 

vi. 미끼 종류 어류 오징어 혼합 생물 폐사 혼합 냉동 해동 혼합 합성/ / ; / / ; / / ; –

vii. 그 외 기술하시오. –

o) 양승 경감 조치의 경우 무엇이 사용되었는가 바닷새 커튼기타없음 그 외의 경우 기술하시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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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여야 할 채낚기 어업 활동 어획 및 노력 데이터E. 

부속서 참조( 8 ) 

모든 오징어 채낚기 노력에 대해 매일 데이터가 수집되야 한다1.  . 

옵서버가 관찰한 오징어 채낚기 노력 일별로 아래의 데이터를 수집한다2.  : 

a) 조업 개시 날짜 및 시각 형식(UTC )

b) 조업 종료 일자 및 시각 형식(UTC )

c) 유망 개시 위치 분의 도 소수점까지 위도 및 경도(10 1 - ) ;

d) 유망 종료 위치 분의 도 소수점까지 위도 및 경도(10 1 - ) ; 

e) 의도한 목표종 어종 코드(FAO );

f) 송풍 동결 처리량 시간당 톤수( )

g) 갑판 총 전력(kW);

h) 손 채낚기 줄 개수

i) 단일 채낚기 기계 수

j) 더블 채낚기 기계 수 

k) 라인 당 채낚기 수 

l) 설치된 부수어획 경감 조치 해당되는 경우( ) 

m) 선박 내 포획된 모든 어종 어종 코드로 어종별 추산량 원어 중량으로 최 근사(FAO ) , (

치를 단위로kg ) 

n) 폐기된 모든 어종 어종 코드로 어종별 추산량 원어 중량으로 최 근사치를 (FAO ) , ( kg 

단위로 및 수저 생물군) 

o)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또는 우려 자원 종이 포획된 경우 항목에 기재된 조건, , , H

에 따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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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여야 할 체장 빈도 데이터 F. 

목표 어종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띠는 체장 빈도 데이터 및 무작위로 샘플링된 체장 빈도 데이

터를 수집하고 시간이 되는 경우 주요 부수 어획종에 대해서도 동 데이터를 수집한다 체장 , . 

데이터를 수집 및 기록할 때에는 각 어종마다 가장 정확한 단위 또는 근사치 또는 (cm mm, 

그 이하 로 하며 사용된 측정 체장 전체 체장 가랑이 체장 또는 표준 체장 도 또한 기록한다) , ( , ) . 

가능하면 체장 빈도 샘플의 총 중량도 기록 또는 추산하고 추산 방법도 기록하며 옵서버는 , , 

성별로 구분된 체장 빈도 데이터 생성을 위해 해당 어류의 성별을 구별하여야 할 수도 있다.

상업적 샘플링 절차 1.  

a) 홍어류 가오리류 및 상어류 이외의 어종 , 

i. 체장이 최대 가 넘는 어류인 경우 다 항목과 일관되게 어류의 체장은 단위 40cm ( ) cm
최 근사치로 측정한다.

ii. 체장이 최대 미만인 어류인 경우 다 항목과 일관되게 어류의 체장은 단위 40cm ( ) mm
최 근사치로 측정한다. 

b) 오징어

i. 맨틀의 길이는 단위 최 근사치로 측정한다cm .

c) 홍어류와 가오리류 

i. 추간 최대 넓이를 측정한다. 

d) 상어류 

i. 각 어종 항목 참조 별로 적절한 체장 측정법을 선택한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체장(Q ) . 
을 측정한다. 

e) 해양 포유류 및 파충류 가능한 정도까지( )

i. 체장을 가능한 정도까지 측정한다.

과학적 샘플링 절차 2.  

어종의 과학적 샘플링을 위해서 상기 명시된 것보다 더욱 세밀한 단위로 체장을 측정한다. 

시험 어업 발전과 함께 무척추동물 예 게 가재 측정 기준은 개발 예정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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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야 할 생물학적 샘플링 G. 

목표 어종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띠는 체장 빈도 데이터 및 무작위로 샘플링된 하기 생물학1.  

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간이 되는 경우 주요 부수 어획종에 대해서도 동 데이터를 수집, 

한다. 

a) 어종

b) 체장 또는 측정 정밀성 및 타입은 상기 항목에 정의된 바에 따라 어종별로 (mm cm). F
결정된다. 

c) 체장 측정에 사용되는 타입 체장 가랑이 체장 등( , ) 

d) 성별 숫컷 암컷 미성어 무성( , , , ) 

e) 성숙도 상어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 포란한 경우 알 치어 유무 및 개체 수를 보고한다( , ( ) / ) 

옵서버는 사전에 결정되어 과학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정 연구조사 프로그램에 또는 2.  

다른 과학 연구 조사에 따라 조직 이석 및 또는 위장 샘플을 수집한다, / . 

옵서버는 서면으로 작성된 체장 빈도 및 생물학적 샘플링 절차를 교육 및 제공받으며 경3.  , 

우에 따라 각 항차마다 해당되는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 및 이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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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새 포유류 및 파충류 거북 및 기타 우려종의 H. , ( ) 

우발적 포획에 관해 수집하여야 할 데이터

조업 활동 중 포획된 바닷새 포유류 및 파충류 거북 및 기타 우려종에 관한 아래의 데이터1.  , ( ) 

를 수집한다.

a) 종 최대한 생물군별로 구분 식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 첨부 및 크기( . ) 

b) 예망 또는 세트별 어획 어종별 수

c) 부수 어획 종의 현황 선상보유 방류 혹은 폐기( , )

d) 방류 시 상태 활발함 살아있음 활발하지 않음 사망( , , , )

e) 사망한 경우 육상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해진 샘플링 절차에 따라 충분한 , 
정보 또는 샘플16)을 수집한다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옵서버는 생물학적 샘플링 절차. 
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식별 가능한 일부의 부표본을 수집한다.

f) 어획 경위 기록 후크 낚싯줄 엉킴 충돌 그물 어획 기타 기타의 경우 기술할 것( / /Warp / / ) , 

외부 관측으로 식별이 가능할 경우 각 종에 대한 성별 기록을 남길 것 예 바다표범 작은 2.  , . , 

돌고래 상어 중 우려 종, ( )

각각의 체장 및 체장 측정에 사용한 방식을 기록한다 정밀한 측정 기록 및 종류는 어종별로 3.  . 

결정된다. 

가능한 경우 각각의 생애주기를 기록한다 치어 성어4.  , . ( / ) 

16) 선택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부검을 위한 시체 반납 적절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 유전자 확인 : , , 

을 위한 조직 또는 깃털 샘플 



- 50 -



- 51 -

취약한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어업 적발 I. 

트롤 저층 연승 및 통발을 포함한 저층 조업 활동으로 어획된 모든 저층 생물군에 대해 1.  , , 

하기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a) 종 생물군별로 구분 또는 식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 첨부( ) 

b) 조업 중 포획된 각 저층 생물종의 양 최 근사치(0.1kg ) 

c) 무게 추정 방식 시각적 견적 총중량 정확한 통 수 곱하기 통 수의 개수 이는 ( , , (bin) ) (

사무국이 수집하지 않으나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SPRFMO ).

d) 가능한 경우 특히 식별 지침에 나타나지 않은 신규 또는 희귀 저층 생물종인 경우, , 

전체 샘플을 수집하고 육상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존한다.

e) 가능한 경우 옵서버는 사전에 결정되어 과학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정 연구 조사 , 

프로그램에 또는 다른 국가 과학 연구 조사에 따라 샘플 및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다. 

모든 저층 조업 활동에서 저층 어업 의 부속서 에 로 정의된 생물 분류2.  CMM 02-2021( ) 5 VME

군은 관련하여 아래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a) 조업 중 포획된 지표 생물 분류군의 추정 양 최 근사치VME (0.1kg ) 

b) 가능한 경우 저층 조업 중 포획된 지표 생물 분류군의 대표 샘플의 사진을 찍어 , VME 

옵서버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 또는 가 보관하여 조업 활동을 위한 특SPRFMO CNCP

정 무게 기록 과 연결될 수 있게 한다(specific weight record) . 

c) 가능한 경우 조업 중 포획된 지표 생물 분류군의 전체 양의 사진을 찍어 회원국 , VME 

또는 가 옵서버 프로그램을 통해 보관하여 조업 활동을 위한 특정 무게 CNCP SPRFMO 

기록과 연결될 수 있게 한다.

각각의 관찰된 트롤의 경우 알맞은 지표 양식을 사용하여 저층 어업3.  , VME , CMM 03-2021( )

의 부속서 에서 로 지정된 모든 생물 분류군에 대해 하기의 정보를 수집한다5 VME .

a) 트롤 어획을 통해 포획된 지표 생물 분류군의 무게가 저층 어업 의 VME CMM03-2021( )

부속서 에 정의된 생물 분류군 무게 한계치을 초과하였는지에 대한 기록 6A

b) 트롤 어획에서 포획된 개 이상의 지표 생물 분류군이 저층 어업3 VME CMM 03-2021( )

의 부속서 에 정의된 생물 분류군 무게 한계치을 초과하였는지에 대한 기록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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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태그 전량에 대해 수집하여야 할 데이터J. 

 

회수된 어류 바닷새 포유류 또는 파충류가 사망하거나 보관되거나 생존하는 경우 회수된 1.  , , 

해당 태그에 대해 하기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a) 옵서버 성명 

b) 선박명 

c) 선박 호출 신호 

d) 선박 기국 

e) 태깅 기관에 전달하기 위하여 실제 태그를 수집 라벨링 하기 세부사항 기록 및 보관한다, ( ) .

f) 태그가 회수된 생물 종 

g) 태그 색상 및 타입 스파게티식 아카이브식( , ) 

h) 태그 번호 한 생물종에 태그를 여러 개 부착한 경우 모든 태그 번호를 제출 태그가 ( . 
하나만 기록된 경우 나머지 태그의 분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록 해당 생물종이 생, .) 
존한 상태로 방류되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샘플링 절차에 따라 태그 정보를 수집한다, .

i) 포획 날짜 및 시각 (UTC) 

j) 포획 위치 경도 위도 분의 도 단위 최 근사치까지( / , 10 1 ) 

k) 생물 길이 크기 또는 및 동 단위를 측정한 측정 단위 총 길이 가랑이 체장 / (cm mm) ( , 

등 설명 길이 측정은 상기 항목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실시) . F . 

l) 성별 암컷 수컷 미상 미관찰(F= , M= , I= , D= ) 

m) 해당 태그가 옵서버 승선 조업 기간에 발견되었는지 여부.

n) 포상 정보 예 포상이 전달될 성명 및 주소( : ) 

여기에 기록된 데이터 일부가 이전 정보 카테고리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와 중복될 수 있다( . 

태그 회수 정보는 타 옵서버 데이터와 별도로 제출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중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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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 데이터 수집 우선순위 K. 

옵서버들이 각 항차마다 본 표준에 명시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1.  

고려하여 옵서버 데이터 수집 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항차별 또는 프로그램별 옵서버 임, . 

무의 우선순위는 특정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설정될 수 있으며 옵서버는 동 우선순위에 , 

따른다.

항차 또는 프로그램 특정 우선순위가 없을 경우 옵서버는 하기의 일반적 우선순위에 따른다2.  , .

a) 조업 정보 

i. 모든 선박 및 예망 세트 노력 정보/ /

b) 어획 보고 

i. 샘플링된 어획물의 어획 시각 중량 대 전체 어획 또는 노력 예 후크 수 및 어획된 , ( : ) 
각 어종의 전체 숫자를 기록 

ii. 바닷새 포유류 파충류 거북 민감한 저서 생물종 및 취약 생물종의 종 식별 및 두, , ( ). 
수 갯수( )

iii. 선박 내 보관 또는 폐기된 각 종의 숫자 또는 중량 기록 

iv. 경우에 따라 먹이로 약탈된 경우도 기록 

c) 생물학적 샘플링 

i. 태그 존재의 유무 확인 

ii. 목표 어종의 체장 빈도 데이터 

iii. 목표 어종인 경우 기본적 생물학적 데이터 성별 성숙도( , ) 

iv. 목표 어종인 경우 이석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장 샘플도( ) 

v. 부수어획종에 대한 기본적 생물학적 데이터 

vi. 수집 하는 경우 부수어획종에 대한 생물학적 데이터 ( ) 

vii. 사진 촬영 

d) 어획 보고 및 생물학적 샘플링 절차는 하기와 같이 생물종 그룹별로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어종 생물종( ) 우선순위 
이 가장 높음(1 ) 

기본 목표 어종 
표층 어업인 경우에는 전갱이 저층 어업인 경우에는 오렌지 러피( , , 
목표된 곳에는 오징어) 

1

바닷새 포유류 파충류 거북 또는 , , ( ) 
그 외 우려 어종 2

모든 상어 3

해당 어업 대 어종 표층 어업인 경우 청고등어 저층 어업인 5 ( , 
경우에는 오리오 및 알폰시노(oreos) (alfonsino)) 4

기타 모든 어종 5

옵서버의 노력이 동 활동에 어떻게 할애될지는 각 조업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관찰되지 않. 

은 양 대비 부표본의 사이즈 예 투승된 후크 수 대비 관찰된 후크수 는 옵서버 ( : ) CMM 16-2021(

프로그램 에 따라 명확히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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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 데이터 기록에 사용되는 코딩 세부사항 L. 

특정 데이터 타입별로 구체화되지 않은 한 옵서버 데이터는 데이터 표준 부속서1.  , SPRFMO 

에 명시된 코딩 세부사항에 따라 제출한다8 .

시각을 표시할 때에는 로 한다2.  UTC . 

위치를 표시할 때는 소수점 자리까지 표시한다3.  . 

하기의 코딩 방법을 사용한다4.  . 

a) 어종 코드FAO 17)를 사용하여 어종을 표시한다. 

b) 어법은 국제어구구별표준 년 월 일 에 따라 포시한다(ISSCFG-1980 7 29 ) . 

c) 어선 타입은 부속서 에 명시된 국제어선구별표준 에 따라 표시한다11 (ISSCFV) . 

미터법 측정단위를 특히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5.  .

a) 어획물 중량은 킬로그램 으로 표시한다(kg) . 

b) 높이 넓이 깊이 폭 또는 길이는 미터 파 로 표시한다, , , ( ) . 

c) 부피는 입방미터(m3 로 표시한다) . 

d) 엔진 동력은 킬로와트 로 표시한다(kw) .

17) 어종 코드는  FAO www.fao.org/fi/statist/fisoft/asfis/asfis.asp 에 명시된 것과 같은 알파 코드를 의미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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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새 위협 라인 기재 양식M. 



- 60 -



- 61 -

외부 무게를 이용한 경우 기재 양식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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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경우 기재 양식O. Bird Baffler



- 64 -



- 65 -

양륙 중 또는 정박 중에 수집된 P. 

옵서버 데이터에 대한 표준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어선들의 경우 에 의해 관리되는 종 중 가공되지 않은 즉 어SPRFMO ( , 

획물에서 제거된 부분이 전혀 없는 어종을 양륙 하거나 양륙이 관찰될 경우 회원국 및 ) , 

는 하기의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다CNCPs . 

각 관찰된 양륙 별로 하기의 선박 데이터를 제출한다1.  .

a) 선박의 현재 기국 

b) 선박명 

c) 선박 등록 번호 

d) 국제무선호출부호 있는 경우( ) 

e) 선박 고유 식별 번호 번호/ IMO 

f) 선박 타입 적절한 코드 부속서 을 사용 할 것( ISSCFV , 10 ) 

g) 어법 타입 코드 부속서 를 사용 할 것(ISSCFG , 9 )

관찰된 각 양륙 별로 하기의 옵서버 데이터를 제출한다2.  . 

a) 옵서버 성명 

b) 옵서버 소속 기관 

c) 양륙국 표준 자리 국가 코드(ISO 3 ) 

d) 양륙 항구 양륙 지점/

관찰된 각 양륙 별로 하기의 데이터를 제출한다3.  . 

a) 양륙 날짜 및 시각 형식(UTC ) 

b) 항차 시작 날짜 가용할 경우( ) 

c) 항차 종료 날짜 가용할 경우( )

d) 직설적 어획 지역 위도 경도 소수점짜리까지 분의 도 최 근소치까지 가(indicative) ( / , 10 1 -
능한 정도까지) 

e) 주요 목표 어종 어종 코드로(FAO ) 

f) 어종별 양륙 시 상태 어종 코드로(FAO )

g) 관찰된 양륙 건에 대해 어종별 양륙 시 생 중량 킬로그램( ) ( )

또한 양륙 중 또는 정박 중 관찰된 종들의 경우 체장 빈도 데이터의 수집과 생물학적 데이터 , 

및 또는 태그 회복 데이터를 본 부속서의 및 항목의 표준을 따라 수집한다/ E F . 

회원국 및 는 부속서 의 우발적 포획 및 취약한 해양 생태계 항목은 관찰된 양륙과 관CNCPs 7 H( ) I( )

련이 없음을 주의한다 하지만 태그 전량 우선순위 코딩 세부사항 항목은 따라야 한다. J( ), K( ),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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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 측정에 대한 표준 Q. 

하기 기재된 어종은 전체 체장을 이용한다. 

 Groupers, seabasses (Serranidae)

 Oreo dories (Oreosomatidae)

 Grenadiers, rattails (Macrouridae); 

 Hake (Merluccidae); 

 Hapuka (Polyprion spp); 

 Cusk eels, brotulas (Ophidiidae); 

 Moras (Moridae); 

 Pelagic armourheads (Pseudopentaceros spp); 

 Rockfishes, rockcods, and thornyheads (Sebastidae spp); 

 Scorpionfishes (Scorpaenidae); 

 Slimeheads (Trachichthyidae); 

 Antarctic toothfishes (Dissostichus spp); 

 기재되지 않은 그 외 상어 또는 종 기술 보고서 의 상어 측정 부분 참조Chimaera (FAO 474 )

하기 기재된 어종은 가랑이 체장을 이용한다. 

 Amberjacks (Seriola spp); 

 Barracouta (Gempylidae); 

 Bluenose warehou (Hyperoglyphe antarctica); 

 Alfonsinos, etc. (Berycidae); 

 Driftfishes (Nomeidae); 

 Cardinalfishes, etc. (Apogonidae); 

 Chilean Jack mackerel (Trachurus murphyi); 

 Chub Mackerel (Scomber japonicus); 

 Morwongs (Nemadactylus spp); 

 Emperors (Lethrinidae); 

 Pomfrets, ocean breams (Bramidae); 

 Snappers (Lutjanidae); 

 Snake mackerels (Gempylidae); 

 그 외 모든( ) warehous

하기 기재된 어종은 표준 체장을 이용한다. 

 Orange roughy (Hoplostethus atlanticus) 

하기 기재된 어종은 맨틀 체장을 이용한다.

  오징어 대왕 오징어를 포함한 모든 오징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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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8

데이터 교환에 대한 세부사항 

하기의 제출 양식에 따라 시간은 로 표기한다1.  UTC . 

YYYY-MON-DD Thh:mm:ss

YYYY 자리 연도 예-4 ( :2007)

MON 글자 월 영문 약자 예-3 ( :APR)

DD  자리 날짜 예-2 ( :05)

T   간격 조정 역할 -

hh   시를 기준으로 시간 표시 길이 자리 예-24 ( =2 ) : “16”

mm  분 길이 자리 예- ( =2 ) :“05”

ss  초 길이 자리 예- ( =2 ) : “00” 

예시: 

2003-JUL-17T13:10:00 1:10pm(1310h), 17 July 2003

위치 표시 할 때에는 소수점 자리까지 2.  (WGS84)

위도 경도 정보 제출 시에는 하기의 표준을 사용한다/ .

북위 및 동경은 기호미표시 양수 소수점 값을 사용한다[ ] .

남위 및 서경은 음수 소수점 값을 사용한다. 

  

위도

도 부터 까지 양수 기호미표시 또는 음수로 표시: 0 89.99 ( ) 

예 값이 와 동일할 경우 이는 : 83.2 83.2°N

값이 와 동일할 경우 이는 83.2 83.2°S–

경도

도 부터 까지 양수 기호미표시 또는 음수로 표시 : 0 179.99 ( ) 

예 값이 와 동일할 경우 이는 : 83.2 83.2°E

값이 와 동일할 경우 이는 83.2 83.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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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코딩 방법을 사용한다3.  .

a) 어종은 세 자리수 어종 코드FAO 18)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b) 어법은 부속서 에 명시된 국제어구구별표준 년 월 일9 (ISSCFG-1980 7 29 )19)에 따라 표시한다.

c) 어선 타입은 부속서 에 명시된 국제어선구별표준10 (ISSCFV)20)에 따라 표시한다.

미터법 측정 단위를 특히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4.  .

a) 어획물 중량은 킬로그램 으로 표시한다(kg) .

b) 높이 넓이 깊이 폭 또는 길이는 미터 파 로 표시한다, , , ( ) .

c) 부피는 입방미터(m3 로 표시한다) .

d) 엔진 동력은 킬로와트 로 표시한다(kw) .

18) 어종 코드는  FAO www.fao.org/fi/statist/fisoft/asfis/asfis.asp 에 명시된 것과 같은 알파 코드를 의미한다 3- .

19) 부속서 참조 http://www.fao.org/fishery/cwp/handbook/M-" MI" 
20) 부속서 참조 http://www.fao.org/fishery/cwp/handbook/L-" 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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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9

코드ISSCFG 

국제어구구별표준 년 월 일(ISSCFG-1980 7 29 )

어구 코드
약어 코드

표준 약어 ISSCFG

선망 (SURROUNDING NETS) 01.0.0

조임 줄 있음 (purse seines) PS 01.1.0

한 척으로 조업하는 선망- PS1 01.1.1

두 척으로 조업하는 선망- PS2 01.1.2

조임 줄 없음 램파라( ) LA 01.2.0

예인망 (SEINE NETS) 02.0.0

지인망 (beach seignes) SB 02.1.0

배후리 (boat or vessel seines) SV 02.2.0

기선 저인망 - (Danish Seines) SDN 02.2.1

스코티쉬 저인망 - (Scottish seines) SSC 02.2.2

쌍끌이 저인망 - (pair seines) SPR 02.2.3

예인망 명시되지 않음( ) SX 02.9.0

트롤 (TRAWLS) 0.3.0.0

저층 트롤 (bottom trawls) 0.3.1.0

빔 트롤 - (beam trawls) TBB 0.3.1.1

오타 트롤 - (otter trawls)21) OTB 0.3.1.2

페어 트롤 - (pair trawls) PTB 0.3.1.3

네프롭스 트롤 - (nephrops trawls) TBN 0.3.1.4 

새우 트롤 - (shrimp trawls) TBS 0.3.1.5

저층 트롤 명시되지 않음( ) 0.3.1.9

중층 트롤- 03.2.0

오타 트롤 - (otter trawls) OTM 03.2.1

페어 트롤 - (pair trawls) PTM 03.2.2

새우 트롤 - (shrimp trawls) TMS 03.2.3

중층 트롤 명시되지 않음- ( ) TM 03.2.9

오타 트윈 트롤 OTT 03.3.0

오타 트롤 명시되지 않음( ) OT 03.4.9

페어 트롤 명시되지 않음( ) PT 03.5.9

기타 트롤 명시되지 않음( ) TX 03.9.0

형망 (DREDGES) 04.0.0

선형망 (boat dredges) DRB 04.1.0

수동 형망 (hand dredges) DRH 04.2.0

부망 (LIFT NETS) 05.0.0

이동식 부망 (portable lift nets) LNP 05.1.0

선인 부망 (boat-operated lift nets) LNB 05.2.0

지인 부망 (shore-operated stationary lift nets) LNS 05.3.0

부망 명시되지 않음( ) LN 05.9.0

투하식 어구 (FALLING GEAR) 06.0.0

전개망 (cast nets) FCN 06.1.0

투하식 어구 명시되지 않음(falling gear) ( ) FG 06.9.0

21) 수산청은 측면 및 선미 저층 및 측면 및 선미 중층 트롤선을 및 그리고 및 로 각 OTB-1 OTB-2, OTM-1 OTM-2
각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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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코드
약어 코드

표준 약어 ISSCFG

자망 (GILLNETS and ENTANGLING NETS) 07.0.0

정치 자망 고정식(set gillnets) ( ) GNS 07.1.0

유망 (driftnets) GND 07.2.0

포위식 자망 (encircling gillnets) GNC 07.3.0

고정 자망 말뚝식(fixed gillnets) ( ) GNF 07.4.0

중망 3 (trammel nets) GTR 07.5.0

중 자망 3 (combined gillnets-trammel nets) GTN 07.6.0

자망 명시되지 않음(gillnets) ( ) GN 07.9.1

트랩 (TRAPS) 08.0.0

고정식 개방 케이지형 어구 (stationary uncovered pound nets) FPN 08.1.0

통발 (POTS) FPO 08.2.0

주머니그물 (fyke nets) FYK 08.3.0

안강망 (stow nets) FSN 08.4.0

장벽 울타리 와이어 등, , FWR 08.5.0

비잠수식 통발 (aerial traps) FAR 08.6.0

트랩 명시되지 않음(traps) ( ) FIX 08.9.0

줄낚시 (HOOKS and LINES) 09.0.0

손낚시 및 대낚시 수동(handlines and pole-lines) ( )22) LHP 09.1.0

손낚시 및 대낚시 기계식(handlines and pole-lines) ( )23) LHM 09.2.0

고정연승 (set longlines) LLS 09.3.0

유연승 (drifting longlines) LLD 09.4.0

연승 명시되지 않음(longlines) ( ) LL 09.5.0

끌낚시 (trolling lines) LTL 09.6.0

줄낚시 명시되지 않음(hooks and lines) ( ) LX 09.9.0

포획살상어구 (GRAPPLING and WOUNDING) 10.0.0

작살 (harpoons) HAR 10.1.0

수확 기계 (harvesting machines) 11.0.0

펌프 (pumps) HMP 11.1.0

기계식 형망 (mechanized dredges) HMD 11.2.0

수확 기계 명시되지 않음( ) HMX 11.9.0

기타 어구24) MIS 20.0.0

유어 어구 RG 25.0.0

미상 어구 NK 99.0.0

22) 채낚기 포함 

23) 과거 데이터 기록을 위해 도리 라인 어구 는 로 표시한다 (dory-operated line gears) LDV .
24) 여기는 및 잠수 도구 여부와 관계없이 간단한 수작업 도구 독 폭탄 훈련 hand and landing nets, drive-in-nets , , , 

된 동물 및 전기를 이용하여 집어하는 것이 포함된다.



- 76 -



- 77 -

부속서 10

코드ISSCFV 

어선 타입 별 국제어구구별표준 가 년에 승인(CWP-12 1984 ) 

코드 선박 타입
표준 
약어

코드

어선

01.0.0 트롤선 TO

사이드 트롤선(side trawlers) TS 01.1.0

사이드 트롤선 선어( ) (side trawlers wet-fish) TSW 01.1.1

사이드 트롤선 냉동( ) (side trawlers freezer) TSF 01.1.2

스턴 트롤선 (stern trawlers) TT 01.2.0

스턴 트롤선 선어( ) (stern trawlers wet-fish) TTW 01.2.1

스턴 트롤선 냉동( ) (stern trawlers freezer) TTF 01.2.2

스턴 트롤선 공장( ) (stern trawlers factory) TTP 01.2.3

아웃리거 트롤선 (outrigger trawlers) TU 01.3.0

트롤선 명시되지 않음( ) TOX 01.9.0

02.0.0 선망선 SO

선망선 SP 02.1.0

북미 타입 (North American type) SPA 02.1.1

유러피안 타입 (European type) SPE 02.1.2

참치 선망선 (tuna purse seiners) SPT 02.1.3

예인망선 (seiner netter) SN 02.2.0

선망선 명시되지 않음( ) SOX 02.9.0

03.00 형망 DO

보트 형망 (boat dredge) DB 03.10

기계식 형망 (mechanical dredge) DM 03.2.0

형망 명시되지 않음( ) DOX 03.90

04.00 부망 NO

선인망 (boat operated net) NB 04.1.0

부망 명시되지 않음( ) BOX 04.9.0

05.00 자망 GO

06.00 트랩 WO

통발 선박 (pot vessels) WOP 06.1.0

트랩 명시되지 않음( ) WOX 06.9.0

07.00 줄낚시 LO

손낚시 (handliners) LH 07.1.0

연승 (longliners) LL 07.2.0

참치 연승 (tuna longliners) LLT 07.2.1

대낚기 선박 (pole and line vessels) LP 07.3.0

일본 타입 (Japanese type) LPJ 07.3.1

미국 타입 (American type) LPA 07.3.2

끌낚시 (trollers) LT 07.4.0

줄낚시 명시되지 않음( ) LOX 07.9.0

08.0.0 펌프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선박 PO

11.0.0 모선 HO

염장 어류 모선 (salted-fish motherships) HSS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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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선박 타입
표준
약어

코드

공장 모선 (factory motherships) HSF 11.2.0

참치 모선 (tuna motherships) HST 11.3.0

척으로 조업하는 선망선 모선2
(motherships for two-boat purse seining)

HSP 11.4.0

모선 명시되지 않음( ) HOX 11.9.0

12.0.0 어류 운반선 (fish carriers) FO

13.0.0 의무선 (hospital ships) KO

14.0.0 지도 감독선 
(protection and survey vessels) 

BO

15.0.0  어업 연구조사선
(fishery research vessels)

ZO

16.0.0  어업 훈련선
(fishery training vessels)

CO

99.0.0 비 어업선 명시되지 않음( ) VOX

정보원 로마 소재 에서 발간한 어업 통계 표준 핸드북 : FAO C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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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1

양륙 데이터 표준 조업 및 냉동운반선 : 

협약수역 내에서 비 고도 회유성 어업 자원을 직접 어획하는 자국 선박에 관하여 회원국 및 는, CNCPs :

국 양륙 건별로 데이터를 수집한다1.  . 

하기의 데이터를 수집한다2.  . 

a) 선박의 현재 기국

b) 선박명 

c) 선박 등록 번호

d) 국제무선호출부호 있는 경우( )

e) 선박 고유 식별 번호 번호 /IMO 

f) 협약 수역 입역 날짜 

g) 협약 수역 출역 날짜 

h) 양륙 날짜 

i) 어획 수역 해구(FAO 25) 

j) 양륙국 표준 자리 알파 국가 코드(ISO 3 )

k) 양륙 항구 양륙 지점 /

l) 어종별 양륙 시 상태26) 코드 (FAO )

m) 어종별 양륙 생 중량 ( )

n) 컨테이너 어종별 타입 가능한 경우- ( )

o) 컨테이너 어종별 숫자 가능한 경우- ( )

p) 컨테이너 어종별 모든 컨테이너의 내용물 총 중량 가능한 경우- ( )

q) 이전 양륙항

r) 이전 양륙항 도착 날짜 

s) 검증 적용 가능한 경우( ) 

i. 옵서버 성명 

ii. 권한 당국 

25) 통계 수역 코드 FAO 
26) 양륙 상태 어획물이 양륙 될 당시 상태를 의미한다 동 상태에는 원어 어획물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 . “ ”(

어획물에서 제거된 부분이 전혀 없음 또는 머리와 내장 제거 필렛 등 기타 상태가 포함될 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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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수역 내 비 고도회유성 어업 자원을 운반하는 자국 냉동운반선 관련 회원국 및 는, CNCPs :

각 하역 양륙 건 별로 데이터를 수집한다1.  ( ) . 

하기의 데이터를 수집한다2.  . 

선박 

a) 선박 기국 

b) 선박명 

c) 선박 등록번호 

d) 국제무선호출신호 있는 경우( )

e) 선박고유식별번호 번호 /IMO

f) 용선 당사자 또는 소유주 성명 

하역 양륙 관련 일반 정보 ( ) 

a) 양륙국 표준 자리 알파 국가 코드(ISO 3 ) 

b) 양륙 항구 양륙 지점/

c) 양륙 날짜 

d) 협약 수역 내인 경우 이전 목적지 항구 

각 어종별 양륙 상세 정보 

a) 양륙 시 상태27) 코드 (FAO ) 

b) 컨테이너 어종별 타입 해당되는 경우- ( )

c) 컨테이너 어종별 숫자 해당되는 경우- ( )

d) 컨테이너 어종별 모든 컨테이너의 내용물 총 중량 해당되는 경우- ( )

전재 협약 수역 내인 경우( ) 

a) 어선명 모두 전달하는 선박( ) ( ) 

b) 번호 로이드번호 부여받은 경우IMO / ( )

c) 선박별 어종별로 전재 받은 제품 총 순준량 , 

d) 선박별 전재 활동 날짜 

검증 적용 가능한 경우( )

a) 옵서버 성명 

b) 권한 당국 

27) 양륙 상태 어획물이 양륙 될 당시 상태를 의미한다 동 상태에는 원어 어획물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 . “ ”(
어획물에서 제거된 부분이 전혀 없음 또는 머리와 내장 제거 필렛 등 기타 상태가 포함될 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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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2

전재 데이터 표준

부속서 참조( 8 ) 

협약 수역 내에서 비 고도회유성 어업 자원을 어획하는 자국 어선과 관련하여 회원국 및 는, CNCPs : 

각 전재 건별로 데이터를 수집한다1.  . 

하기의 데이터를 수집한다2.  . 

전재하는 선박 정보 전달 선박( ) 

a) 선박명 

b) 선박 등록번호 

c) 국제무선호출부호 있는 경우( )

d) 선박 기국

e) 선박 고유식별번호 번호 /IMO 

f) 전재하는 선박 선장

냉동운반선 상세정보 수취 선박( )

a) 선박명 

b) 선박 등록번호 

c) 국제무선호출부호 있는 경우( )

d) 선박 기국

e) 선박 고유식별번호 번호 /IMO 

f) 냉동운반선 선장 

전재 활동 

a) 전개 개시 일자 및 시각 (UTC)

b) 전재 완료 일자 및 시각 (UTC) 

c) 건재 개시 위치 도까지 최 근사치 소수점까지(1/10 ) ( )

d) 전재 종료 위치 도까지 최 근사치 소수점까지(1/10 ) ( ) 

e) 어종별 제품 타입 설명 예 짜리 상자 안에 원어 냉동된 상태( : 20kg , )

f) 어종별 상자 개수 제품 순 중량, (kg) 

g) 전재된 제품 총 순중량 (kg) 

h) 냉동운반선 내 제품이 저장된 저장고 개수 

i) 냉동 운반선의 목적지 항구 

j) 도착 예정 일자 

k) 양륙 예정 일자 

검증 적용 가능한 경우( ) 

a) 옵서버 성명 

b) 권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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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3

연례 어획 데이터 표준 

부분 대왕 오징어 어업을 제외한 모든 어업에 대해서A –

연례 어획 요약에는 해당 역년에 협약 수역에서 어획된 모든 어종 그룹을 기록한다/ . 

역년 및 해역 타입 통계 해구 어종 그룹명 어획물 단위 관련된 에 명시된 것, FAO , FAO / , ( CMM

과 같이 관련 하기의 데이터를 제출한다) , . 

a) 역년 

b) 해역 타입 공해 배타적경제수역(HS- EEZ- )

c) 통계 수역 예FAO ( :FAO87)

d) 어종 그룹명 예 오렌지 러피/ ( : )

e) 어종 그룹 코드 알파코드/ (FAO3- 28) 예 :ORY)

f) 어획물 단위 관련된 에 명시된 것과 같이( CMM ) 

g) 어법 적합한 코드 부속서 사용( ISSCFG , 9 )

h) 연례 총 어획량 원어 중량 중량으로 환산한 톤수 - “ ”

부분 대왕 오징어 어업에 관련하여 B –

a) 참가자 

b) 역년 

c) 월

d) 해양 종류

e) 통계학적 지역 예FAO ( : FAO87) 

f) 조업 방법 적절한 코드 사용 할 것 부속서( ISSCFG , 9) 

g) 어종 어군 코드 어종 코드/ (FAO 29) 예, : GIS) 

h) 총 어획량 생 중량 톤수(“ ” -t)

i) 선박 수 

j) 조업일 수

28) 어종 코드는  FAO www.fao.org/fi/statist/fisoft/asfis/asfis.asp 에 명시된 것과 같은 알파 코드를 의미한다 3- .
29) 어종 코드는  FAO www.fao.org/fi/statist/fisoft/asfis/asfis.asp 에 명시된 것과 같은 알파 코드를 의미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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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14

기타 우려 자원종 의 정의 “ ”

과학위원회의 권고와 야생동물회유종의 보존 협약 일명 혹은 본 협약이라고 일컫음 의 ( , CMS )

부속서 국제자연보전연맹 의 멸종위기 종 레드리스트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1, (IUCN) (red list),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의 부속서 과 에 따라 기타 우려 자원종 은 (CITIES) 1 2 “ ” 2017

년 월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 

기타 자원종은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하여 회원국의 동의로 추가될 수 있다.

30) 년 어류 통계 목적을 위한 어종 목록 2016 ASFIS 

이름 학 명 영 명 알파 코드3 30)

장완흉상어 Carcharhinus longimanus oceanic whitetip shark OCS

백상아리 Carcharodon carcharias great white shark WSH

돌묵상어 Cetorhinus maximus basking shark BSK

비악상어 Lamna nasus Porbeagle shark POR

만타가오리 Manta spp. Manta rays MNT

쥐가오리 Mobula spp. Mobula nei RMV

고래상어 Rhincodon typus whale shark R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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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03-2021

협약 수역 내 저층어업에 관한 보존관리 조치 SPRFMO 

을 대체(CMM 03-2020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SPRFMO) ,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 협약 제 조는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해양 “ ( )” 2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 관리의 예방적 접근방식 및 생태계적 접근방식 적용을 통한 수

산자원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의 목표를 인식하며, 

제 조 가 항 호 및 호에서는 위원회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적 모법사례를 반3(1) ( ) (1) (7)

영하고 특히 교란 발생 후 회복이 느린 생태계 등 해양 생태계를 비규제 비관리 어업 관행으, 

로부터 보호하는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더욱 상기하고,  

제 조 항 나 호 및 항에서는 위원회가 보존 및 수산자원 관리에 예방적 접근 및 생태계3 (1) ( ) (2)

적 접근방식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더욱 상기하고,

제 조에서는 체약 당사국들이 국가 관할수역과 협약 수역 인접 공해를 왕래하는 것으로 확인4

된 수산자원에 대하여 수립된 의 양립 가능성을 보증하기 위한 협력의 의무를 인지하는 CMMs

것을 더욱 상기하고, 

협약 제 조에서는 타 지역수산관리기구 식량농업기구 및 기타 전문 31(1) (RFMOs), UN (FAO) UN 

기구 및 타 유관 기구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년 남태평양 설립을 위한 국제 협의 참석자들이 특히 협약 수역 내 저층 어업 관2007 , RFMO 

리를 위한 자발적 임시 조치를 채택하였음을 상기하고,

유엔총회 결의안 에서는 각 들이 가용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UNGA) 61/105 RFMO

개별적 저층 어업 활동이 취약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고 만일 이러한 , 

활동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러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를 실시하거나 동 활

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결의안 에서는 각 들이 특히 임계 수준 및 지표종 등 접촉 증거 구성 UNGA 64/72 RFMO VMS 

요소를 정의하는 등 결의안 실행을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실시하고 어업 자원의 UNGA 61/105 , 

지속가능한 관리 및 취약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를 위한 (VMEs) "

국제 지침 저층어업 지침 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FAO (FAO , 2009)“ ,

결의안 에서는 각 들이 서식 지역 파악 관련 해저 측도 프로그램 등의 UNGA 66/68 RFMO VME 

해양 과학 연구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저층 어업이 이러한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 

방지하기 위하여 저층 어업 지침에 따라 을 채택하거나 이러한 보존관리 조치 채택FAO CMM , 

할 때까지 취약 해양 생태계 서식지를 폐쇄하고 년에 체결된 협약 제 부에 반영된 바와 , 1982 13

같이 국제법에 따라 기타 추가 해양 과학 연구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에 또한 

주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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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및 에서는 가 공해 어업 지침서의 모든 기준을 사용하UNGA 71/123 72/72 RFMOs FAO 

여 의 서식 지역과 예상 서식 지역을 파악하고 악영향 심각성 평가를 진행 할 것을 당부VMEs

하고 평가에서 다루는 활동의 점진적 영향을 포함한 영향성 평가가 공해 어업 지침서와 FAO 

일관되게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며 주기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어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시 

또는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있을 시에 지침서를 개정하며 영향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 

은 저층 어업 활동이 승인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임계치 및 이동 규칙의 효과, 

적인 구축의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가 최적의 가용된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 및 CMMs

갱신을 보장할 것을 더욱 상기하고, 

공해 어업 지침서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영향의 규모 및 심각FAO , 

성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 일시적 영향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영향이 일시적인지 , , 

결정하는데 간주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한 것을 기억하며, 

자망 실행을 통하여 협약 수역 내 대규모 표층 유망 및 모든 저층 자망의 영향CMM 08-2019( ) 

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금까지 취한 모든 조치를 재차 확인하고, 

협약 제 조 항 가 호 및 라 호에서는 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수산 자원의 장기적인 지20 (1) ( ) ( ) CMM

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이용의 목적을 증진시키고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 VMEs

지하기 위한 조치와 예방적 조치를 포함하여 수산자원과 비목표어종 및 관련 어종 또는 의존

어종이 분포하는 서식지와 해양생태계를 조업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인식하며, 

협약 제 조에서는 년 이상 조업의 대상이 아니었던 어업 또는 특정 어구 유형이나 기술을 22 10

이용한 조업의 대상이 아니었던 어업은 위원회가 신중한 예비적 을 채택하고 그러한 어CMM , 

업이 분포하는 해양 생태계를 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

한 조치를 채택한 경우에 한하여 어업으로 개방 하는 것을 더욱 인식하며,

협약 제 조에 따라 하기의 을 채택하는 바이다8, 20, 21, 22 CMM .  

목표 

본 조치 및 저층 어종 은 수산 관리의 예방적 접근 및 생태계적 접근을 적1.  CMM 03a-2021( )

용을 통해 목표종을 비롯한 비 목표종 공해 수산 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

하고 특히 취약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하는 등 저층 어업 자원이 서

식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의 

본 을 위해 저층 어업 은 정상적인 어업 활동 과정 중 해저 또는 저층 생물에 닿2.  CMM “ ” 

을 가능성이 있는 어업 활동을 의미하며 하기의 내용을 포함한다. 

a) 저층 트롤 은 물에서 끌어 해저와 접촉하기 위해 설계된 트롤망을 이용한 조업을 “ ”

의미한다. 

b) 중층 트롤 은 저층 심해 어종 어업을 위해 사용 해저 근처에 물에서 끌어서 조업하“ ” -

고 해저와 직접 확장된 접촉이 없게 설계된 트롤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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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층 라인 이란 해저 근처 또는 해저 표면에 침강하여 조업하기 위해 바늘 또“ ” (hook) 

는 다수의 바늘 미끼의 유무 상관없이 가 부착되었거나 장치된 라인을 이용하여 조업하( )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연승 라인 손 라인 드롭 라인 트롯 라인 단, , (hand) , (drop) , (trot) , 

라인에 제한되지 않는다(dahn) .

본 를 위해 취약 해양 생태계 란 공해상 저층 어업 관리를 위한 국제지3.  CMM “ ”(VME) FAO 

침의 부속서 제 항에 명시된 특징을 가진 해양 생태계를 말한다42 . 

본 을 위해 평가된 수역 은 협약 지역 중 위도 및 지점을 4.  CMM “ (evaluated) ” 24°S 146°W 

시작으로 남쪽으로 위도 까지 확장하여 동쪽으로 경도 로 이동 북쪽으로 57°30S 150°E , 

까지 이동하며 동쪽으로 북쪽으로 이동한 후 동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55°S , 143°E, 24°S 

원점으로 돌아오는 부분을 의미한다 부속서. ( 1)

본 을 위하여 관리 수역 은 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평가된 수역의 부분을 의미한다5.  CMM “ ” 13 . 

6.  본 을 위해 어기 는 월 일 시 기점으로 같은 해 월 일 시 CMM “ ” 1 1 0001 (UTC) 12 31 2359

까지를 의미한다(UTC) .

총칙

본 은 전체 협약 수역에 적용된다7.  CMM .

본 은 저층 어종 과 함께 신중한 예비적 으로 채택되었고 두 8.  CMM CMM 03a-2021( ) CMM CMM

은 협약 제 조 항과 일치한다22 (1) . 

본 은 저층 어종 과 함께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회원국 또는 9.  CMM 03a-2021( ) (SPRFMO)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 국기를 게양하고 협약 수역 내 저층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CNCP) 

종사할 계획이 있는 모든 어선에 적용된다.

회원국 및 는 본 과 저층 어종 의 규정에 따르는 것 외에 국기를 10. CNCPs CMM CMM 03a-2021( )

게양하고 협약 수역에서 저층 어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협약 제 조 및 선박 기록 에 의거하여 승인된 회원국 및 의 국기를 11. 25 CMM 05-2021( ) CNCPs

게양한 어선만이 협약 수역에서 저층 어업을 할 수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승인 없이는 어떠한 회원국 또는 도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허가 선12. CNCP

박의 저층 어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a) 항 호에 의거하여 승인20(d) (i)

b) 시험 어업 의 항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CMM 13-2021( ) 14

저층 어업 관리 수역

위원회는 평가된 수역 내 부속서 에 제공된 좌표를 따른 하기의 관리 수역을 구축한다13. 4 .

a) 저층 트롤 관리 수역

b) 중층 트롤 관리 수역

c) 저층 라인 관리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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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수역 내 조업은 조항 및 본 과 저층 어종 의 조건에 따라 명시된 14. 13 CMM CMM 03a2021( )

세 관리 수역 내에서만 가능하다 시험 어업 은 항에 명시된 세 협약 (3) . CMM 13-2021( ) 13 (3) 

수역 내 저층 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15.  항 및 항에도 불구하고 이외의 수역에서 저층 어업을 착수하기 위한 제안서는 10 14 , CMM13-2021

시험 어업에 따라 다뤄진다( ) . 

a) 관리 수역의 바깥 부분 

b) 저층 트롤 중층 트롤 또는 저층 라인 조업 이외 어법으로 관리 수역 내에서 어업 하는 것 , 

c) 저층 트롤 어구를 사용하여 중층 트롤 관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 또는 저층 트롤 또
는 중층 트롤 어구를 사용하여 저층 라인 관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 

d) 관리 수역 내에서 목표종으로 분류되지 않은 어종을 목표로 조업하는 것 단 기존 어( , 
업의 일부분으로 정기적으로 어획된 어종 제외)

회원국 또는 이 시험 어업 에 의거하여 구축된 시험 어업을 한 경우 외16. CNCP CMM 13-2021( )

에는 회원국 및 는 국기를 게양하고 어업을 하는 선박들이 하기의 규정에 준수할 , CNCPs

것을 보장해야 한다.

a) 저층 트롤은 저층 트롤 관리 수역에서 이루어진다.

b) 중층 트롤은 중층 트롤 관리 수역 또는 저층 트롤 관리 수역에서만 이루어진다. 

c) 저층 라인은 관리 수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추후 과학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평가된 수역 또는 어떠한 관리 수역을 구축 폐17. , 

지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늦어도 년 연례 회의에서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권고 및 조언을 고려하여 의 심18. 2022 VMEs

각한 악영향 방지에 요구되는 보호 수준에 대해 결정한다.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및 기타 우려 어종, , 1)

회원국 및 는 자국기를 게양하고 저층 어업을 착수하는 선박들에게 바19. CNCPs CMM 09-2017(

닷새 에 상응하는 바닷새 경감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위원회에게 데) CMM 02-2021(

이터 표준 에 상응하는 부수 어획률 및 총 부수 어획 추정치를 보고하고 연례 국가 보고서)

를 위한 지침서를 과학위원회에게 제출한다SPFRMO .

과학위원회는 위원회에게 년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20. 2 . 

a) 저층 어업과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및 기타 우려종 사이의 직접 및 간접 조우, , 

b) 해당 어종이 관찰된 대규모 밀집 지역에 대한 어떠한 공간적 임시적 폐쇄 또는 공간, 
적 임시적 제한 어구 금지에 대한 권고/

c) 관련 어종 조우 프로토콜에 대한 부수어획 허용치 및 또는 조치에 대한 권고/

1) 기타 우려종 은 데이터 표준 부속서 에 명시된 목록을 의미한다 “ ” CMM 02-202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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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저층 어업에 대한 평가

항에 관련하여 조항에 명시된 관리 수역 내에서의 저층 어업을 위한 모든 제안서는 최21. 15 , 13 , 

선으로 가용된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제안된 수역의 저층 어업 과거 기록 및 어업의 과거 , 

누적된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 과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신청된 저층 어업이 에 심각한 . VMEs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가용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만일 이러한 활동, 

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가 되는 경우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권고하, 

거나 제안된 저층 조업 활동 불허를 권고한다 평가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 . 

a) 저층 어업 활동을 제안하는 회원국 또는 는 과학위원회에게 저층 어업 CNCP SPRFMO 

영향 평가 기준(SPRFMO BFIAS2) 에 부합하는 누적 영향 에 대한 내) (cumulative impact)

용을 포함하여 가용된 최선의 데이터를 포함한 제안 평가를 과학위원회 연례 회의 시

작 전 최소 일 전에 제출한다 제출서는 관련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또는 60 . 

가 제안한 경감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CNCP .

b) 과학위원회는 제안된 평가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i. 제안된 저층 조업이 자원량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저층 수산자원 부수어획종 및 또, /

는 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지 또는 하는 경우 VMEs , 

ii. 제안된 또는 추가 경감 조치가 관련 영향 예방 가능성

c) 과학위원회는 검토 중 수역의 다른 어업 또는 다른 지역의 비슷한 어업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한 관련된 추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과학위원회는 항에 따라 마감 기. 21(a)

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 또는 조언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d)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제공된 권고 및 조언을 고려하고 예비적 접

근과 긴밀히 연결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i. 제안된 평가가 수행된 관리 수역들에서의 저층 어업을 허가할지에 대해 가능한 경우( )

ii. 해당하는 경우 제 조에 의거하여 의 심각한 악영향의 예방책에 대한 제안 중 , 20 VMEs

추가적 조치의 필요성

iii. 의 유무 또는 조업으로 인한 의 심각한 악영향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VMEs VMEs

없는 경우 추가적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iv. 어획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 목표종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예방책임을 인식하면서, , 

저층 어종 의 항에 따라 회원국 또는 면제CMM 03a-2021( ) 10 CNCP 

2) 년 제 차 과학위원회에서 채택된 기준에 따라 웹사이트 참고 2019 7 , : 
https://www.sprfmo.int/assets/Fisheries/Science/SPRFMO-Bottom- Fishery-Impact-Assessment-Standard-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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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어업 제안서가 항의 호 또는 항에 의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국 및 22. 21 (d)(i) 21

는 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제안된 평가를 최소 년 주기로 과학위원회에게 제출CNCPs 21(a) 3

하고 어업의 위험 요소 또는 영향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은 본질적인 변경이 있

을 시에도 제출할 것을 보장한다.

사무국은 항에 부합하여 제출된 모든 평가를 수령 후 일 이내에 웹사이트에 23. 21(a) 3 SPRFMO 

공개하여 개시 일부터 일간 일반적 의견을 요청한다 또한 사무국은 과학위원회의 평가30 . , 

에 대한 검토를 통상적인 절차에 준거하여 공개한다.

과학위원회는 년부터 필요할 경우 적절한 모범 관영을 반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24. 2025 , , 

를 년 주기로 검토 및 현행화한다SPRFMO BFIAS 5 . 

잠재적 와의 조우 VMEs

의 본 부분을 위해 지표 분류군 부속서 에 기재된 어떠한 저층 생물군을 의미한다25. CMM “VME ” 5 .

의 본 부분을 위해 조우 는 지표 분류군 항에 제시된 듯이 지표 분류26. CMM “ ” VME 27 VME 

군을 임계치 수준을 초과하여 어획하는 경우를 뜻한다.

단발 예인으로 맞닥뜨린 지표 분류군이 부속서 에 명시된 임계치에 도달했거나 초27. VME 6A

과한 경우 또는 부속서 에 명시된 지표 분류군이 개 이상 중량 제한을 초과한 경6B CME 3

우 회원국 및 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게 다음 사항을 지키게 할 필요가 있다CNCPs .

a) 양쪽 트롤 궤도 양쪽 끝이 일 해리만큼 연장된 수역의 일 해리 내의 저층 (track) (1) (1) 
어업을 즉시 금지한다. 

b) 부속서 에 수록되어있는 잠재적 와의 조우시 통지 준비 및 제출 지침서에 따라  7 VMEs
게양한 국기의 회원국 또는 및 사무국에게 조우를 즉시 보고한다CNCP . 

조우의 경우 회원국 및 사무국과 저층 조업을 하고있는 다른 회원국 또는 와 28. CNCPs CNCPs

가능한 정도까지 협력하여 조우 수역에 관한 과학위원회의 고려사항과 밀접한 데이터 및 

정보를 교환한다.

사무국은 항 호에 따라 통지를 수령 받은 경우29. 27 (b) : 

a) 조우 수역의 위치를 기록하고 

b) 수령 후 근무일 기준 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 및 에게 항에 기재된 조우 3 CNCPs 27(a)
지역 내 어업이 금지됨을 통보한다.

위원회가 항에 따라 지역 내 저층 어업의 재개를 허용할 수 있는 관리 조치를 결정하기 30. 33

전 또는 할 때까지 회원국 및 는 항에 의거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조우 CNCPs 29(b)

지역에서 저층 어업을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회원국 및 는 과학위원회에게 항과 관련된 임시 조업 정지를 초래한 각각의 조우31. CNCPs 27

에 관해 설명을 제공하며 조우와 기존의 예측 모델과의 비교 및 , VNEs3)의 심각한 악영향

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조치 제안을 제출한다.

3) 서식지 적합성 모델들과 관련된 생산량 예 예측된 분포의 쉐잎파일 은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 ( : (shapefiles)
능하게 한다.



- 102 -



- 103 -

과학위원회는 다음 연례 회의에서 항과 관련되어 보고된 모든 조우를 검토하고 관련32. 27(b)

된 서식지 적합성 모델에 기초하여 우발적 조우였는지 감별하고 회원국 또는 VME CNCP

가 항에 따라 제안한 관리 조치 및 과학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다른 어떠한 관31

리 조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이 검토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a) 회원국 또는 에서 항에 의거하여 제공한 구체적인 분석CNCP 31

b) 예인 내 조우한 과거 어획 사례 특히 어떠한 과거 조우 및 저층 어획의 관한 모든 정보5nm , 

c) 모든 지표 분류군에 대한 예측 모델VME 

d) 생태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관련 어업 활동에 대한 내용 및, 

e) 과학위원회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그 외 정보 

관련 서식지 적합성 모델에 기초하여 조우에 대한 과학위원회의 검토 및 관리 조치33. VME 

에 대한 조언을 고려하여 다음 연례 회의 시 위원회는 각각의 조우 지역에 대한 관리 조치

를 결정을 하며 일부 또는 모든 저층 어구 이용 금지 수역 일시적 제한 공간적 제한 수, , , 

역 재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관리 조치는 별도 결정된 사항이 없. 

으면 관련 위원회 회의의 결과에 따라 적절히 적용된다. 

회원국 및 는 공간 관리 협의의 효과성에 대한 상시 검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34. CNCPs

데이터 표준 와 일치하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모든 저층 부수어획 데이CMM 02-2021( )

터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사무국에게 제출한다 과학위원회는 늦어도 년 연례 회의까. 2021

지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제공할 검토 절차를 개발한다.

과학위원회는 년 연례 회의에서 적용된 관리 조치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검토 및 조언35. 2021

을 제공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지표 임계치VME 

b) 관리 수역

c) 조우 횟수 

d) 서식지 적합성 모델과 조업선의 저층 어획 조우 사례 포함 의 관계성( )

e) 정보가 가용한 경우 저층 부수 어획과 분류군 추정 풍도 관계성, VME 

f) 관리 접근의 적절성 예 규모( : )

g) 평가 전이거나 임계치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추가적 관련 지표 분류군 또는 어종 중 VME 
사례화 되지 않은 어종

h) 조우 프로토콜의 개선 

i) 희귀종의 어획에 대해 및 또는 그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및 / , 

j) 그 외 사무국이 관련되었다고 고려하는 사항

조치와 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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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위원회는 조치가 협약 및 국제연합 총회 결의안36. (UNGA) 4)의 목적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

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고 본 의 관리 조치의 상시적 효과성에 대CMM

해 조언을 제공한다. 

본 은 회원국 또는 가 항에 명시된 임계치 이하 수준의 지표 분류군 조37. CMM CNCPs 27 VME 

우와 관련된 본 조치와 양립하는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할 수 없다. 

저층 어업 활동 감시 및 감독 

회원국 및 는 38. CNCPs

a) 국기를 게양하고 저층 어업에 참여하는 선박이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보장한다. 

 관련된 모든 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 및 구조를 갖춘다 SPRFMO CMMs

 위원회 에 준거하여 행동하며 항차CMM 06-2021( VMS) 5)동안 매 분마다 폴링을 30 VMS 
실시한다. 

 데이터 표준 의 부속서에도 불구하고 예인 또는 세트의 개시 및 종CMM 02-2021( ) , 
료 위치 분의 도 해상도까지 소수자리 형식으로 보고한다, 100 1 - . 

b) 유관한 모든 및 위원회 산하 기국으로서 책임을 행사할 수 있고 협약 SPRFMO CMMs 
수역 내에서 국기를 게양하고 조업하는 선박만을 허가한다. 

c) 본 및 다른 에 의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본 에 명시된 옵서버 CMM CMM CMM
커버리지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보장한다. 

d) 선박 식별 데이터 요건의 합의된 일부에 의거하여 합의된 최소한의 요구 데이터 제출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저층 어업 참여를 금지한다. 

e) 국기를 게양하고 저층 어업에 참여하는 각각의 선박의 경우 위원회 CMM 06-2020(
에 의거하여 사무국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VMS) VMS . 

옵서버 커버리지

본 에 따라 저층 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회원국 및 는 국기를 게양하고 항39. CMM CNCPs

차하는 선박의 과학적 옵서버 커버리지를 부속서 에 제시된 최소 옵서버 승선율을 준수하8

여 보장하고 옵서버가 데이터 표준 에 명시되어있는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CMM 02-2021( )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위원회는 년 연례 회의에서 준비된 저층 어업 영향 평가 및 그 안의 사무국의 조언 및 권40. 2021

고를 고려하여 본 의 부속서 에 제시된 최소 옵서버 승선율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 한다CMM 8 .

본 조치의 어떤 내용도 국내 요구 조건에 준거하여 회원국 및 의 권리에 영향을 줄 41. CNCPs

수 없으며 부속서 에 제시된 옵서버 승선율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적용하게 할 수 없다8 .

전자식 감시 

회원국 또는 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게 데이터 수집 및 검사 목적으로 어업 활동 42. CNCPs

녹음 시각적 포함 및 기록 보관이 용이한 전자식 감시 시스템 설치 및 작동을 요구할 수 ( ) 

있다.

4) 결의안 및 에 의해 채택된 유관한 결의안UNGA 61/105, 64/72, 66/68, 71/123, 72/72 UNGA
5) 해당 의무는 협약 수역에 입역하기 위해 출항하는 모든 항차에 적용된다 항차 지속 시간 은 선박이 항구에 . “ ”

서 출항한 시간부터 시작이며 협약 수역 내의 모든 시간을 포함하며 항구를 입항할 시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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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위원회는 본 를 년에 검토하고 그 후 최소 매 년 주기로 검토하며 과학위원회의 43. CMM 2022 3

조언 및 권고를 고려하여 본 및 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한CMM 

다 각각의 검토는 지표 분류군 조우에 대한 프로토콜 및 적용된 관리 조치의 적절성. VME 

을 고려해야한다 위원회는 년에 예정된 국제연합 저층 어업 검토에서 나온 유관한 . 2022 (UN) 

기술 정보 및 국제연합총회 에서 채택된 관련된 어떠한 결의안을 고려하여 년에 (UNGA) 2023

본 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본 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개정을 할 수 있다CMM . CMM C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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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1

저층 어업 평가된 수역 및 저층어업 관리 수역SPRF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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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

루이스빌 릿지 를 위한 저층 어업 관리 지역 (Louisville Ridge) SPRF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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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3

타스만 해 를 위한 저층 어업 관리 수역(Tasman Sea) SPRF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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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

각각의 저층 어업 관리 수역의 좌표6)

a) 저층트롤 관리 수역 좌표 

6) 의심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 수역은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 , CNCP .

블록 이름 인근 어법 위도 경도 방향EEZ 

로드 하우 서부S. -
(Lord Howe West) –

로드 하우 C. 
(C. Lord Howe) 저층 트롤 35°21.000 S ′ 165°13.553 E ′

로드 하우 서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5°21.000 S ′ 165°24.000 E ′

로드 하우 서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5°36.000 S ′ 165°24.000 E ′

로드 하우 서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5°36.000 S ′ 165°18.000 E ′

로드 하우 서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6°06.000 S ′ 165°18.000 E ′

로드 하우 서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6°06.000 S ′ 164°46.000 E ′

로드 하우 서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5°54.000 S ′ 164°46.000 E ′

로드 하우 서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5°54.000 S ′ 164°54.000 E ′

로드 하우 서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5°31.000 S ′ 165°54.000 E ′

로드 하우 서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5°31.000 S ′ 165°13.550 E ′

로드 하우 동부S. -
(Lord Howe East)–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5°26.000 S ′ 165°44.000 E ′

로드 하우 동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5°26.000 S ′ 166°21.915 E ′

로드 하우 동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5°47.000 S ′ 165°26.000 E ′

로드 하우 동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5°47.000 S ′ 165°44.000 E ′

로드 하우 동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6°00.500 S ′ 165°26.000 E ′

로드 하우 동부S. - 로드 하우 C. 저층 트롤 36°00.500 S ′ 166°21.915 E ′

01 루이스빌 (Louisville) 저층 트롤 47°40.000 S ′ 149°27.000 W ′

01 루이스빌 저층 트롤 47°40.000 S ′ 150°00.000 W ′

01 루이스빌 저층 트롤 48°05.000 S ′ 149°27.000 W ′

01 루이스빌 저층 트롤 48°05.000 S ′ 150°00.000 W ′

03 루이스빌 저층 트롤 45°59.000 S ′ 154°07.224 W ′

03 루이스빌 저층 트롤 45°59.000 S ′ 154°28.653 W ′

03 루이스빌 저층 트롤 46°15.000 S ′ 154°07.224 W ′

03 루이스빌 저층 트롤 46°15.000 S ′ 154°28.653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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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이름 인근 어법 위도 경도 방향EEZ 

04 루이스빌 저층 트롤 46°01.000 S ′ 155°40.000 W ′

04 루이스빌 저층 트롤 46°01.000 S ′ 156°10.000 W ′

04 루이스빌 저층 트롤 46°24.000 S ′ 155°40.000 W ′

04 루이스빌 저층 트롤 46°24.000 S ′ 156°10.000 W ′

0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5°26.000 S ′ 156°30.000 W ′

0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5°26.000 S ′ 156°55.000 W ′

0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5°42.000 S ′ 156°30.000 W ′

0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5°42.000 S ′ 156°55.000 W ′

06 루이스빌 저층 트롤 45°19.500 S ′ 157°19.000 W ′

06 루이스빌 저층 트롤 45°19.500 S ′ 157°55.000 W ′

06 루이스빌 저층 트롤 45°30.000 S ′ 157°19.000 W ′

06 루이스빌 저층 트롤 45°30.000 S ′ 157°55.000 W ′

07 루이스빌 저층 트롤 44°43.950 S ′ 158°18.000 W ′

07 루이스빌 저층 트롤 44°43.950 S ′ 158°38.000 W ′

07 루이스빌 저층 트롤 44°57.950 S ′ 158°18.000 W ′

07 루이스빌 저층 트롤 44°57.950 S ′ 158°38.000 W ′

08 루이스빌 저층 트롤 44°13.000 S ′ 159°43.000 W ′

08 루이스빌 저층 트롤 44°13.000 S ′ 159°54.000 W ′

08 루이스빌 저층 트롤 44°21.000 S ′ 159°43.000 W ′

08 루이스빌 저층 트롤 44°21.000 S ′ 159°54.000 W ′

09 루이스빌 저층 트롤 43°51.183 S ′ 160°29.235 W ′

09 루이스빌 저층 트롤 43°51.183 S ′ 160°50.820 W ′

09 루이스빌 저층 트롤 44°07.000 S ′ 160°29.235 W ′

09 루이스빌 저층 트롤 44°07.000 S ′ 160°50.820 W ′

10 루이스빌 저층 트롤 43°22.000 S ′ 161°21.770 W ′

10 루이스빌 저층 트롤 43°22.000 S ′ 161°39.000 W ′

10 루이스빌 저층 트롤 43°31.370 S ′ 161°10.170 W ′

10 루이스빌 저층 트롤 43°31.370 S ′ 161°21.770 W ′

10 루이스빌 저층 트롤 43°41.440 S ′ 161°10.170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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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이름 인근 어법 위도 경도 방향EEZ 

10 루이스빌 저층 트롤 43°41.440 S ′ 161°39.000 W ′

11 루이스빌 저층 트롤 42°40.000 S ′ 161°48.000 W ′

11 루이스빌 저층 트롤 42°40.000 S ′ 162°07.000 W ′

11 루이스빌 저층 트롤 42°54.500 S ′ 161°48.000 W ′

11 루이스빌 저층 트롤 42°54.500 S ′ 162°07.000 W ′

13 루이스빌 저층 트롤 41°45.000 S ′ 163°29.500 W ′

13 루이스빌 저층 트롤 41°45.000 S ′ 163°49.000 W ′

13 루이스빌 저층 트롤 42°00.000 S ′ 163°29.500 W ′

13 루이스빌 저층 트롤 42°00.000 S ′ 163°49.000 W ′

14 루이스빌 저층 트롤 41°17.000 S ′ 164°00.000 W ′

14 루이스빌 저층 트롤 41°17.000 S ′ 164°27.000 W ′

14 루이스빌 저층 트롤 41°40.000 S ′ 164°00.000 W ′

14 루이스빌 저층 트롤 41°40.000 S ′ 164°27.000 W ′

1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0°32.897 S ′ 165°12.000 W ′

1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0°32.897 S ′ 165°30.000 W ′

1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0°42.000 S ′ 164°56.400 W ′

1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0°42.000 S ′ 165°12.000 W ′

1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0°48.000 S ′ 165°24.000 W ′

1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0°48.000 S ′ 165°30.000 W ′

1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0°54.000 S ′ 165°12.000 W ′

1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0°54.000 S ′ 165°24.000 W ′

1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1°06.000 S ′ 164°56.400 W ′

15 루이스빌 저층 트롤 41°06.000 S ′ 165°12.000 W ′

17 루이스빌 저층 트롤 38°20.013 S ′ 167°29.000 W ′

17 루이스빌 저층 트롤 38°20.013 S ′ 167°47.067 W ′

17 루이스빌 저층 트롤 38°32.000 S ′ 167°29.000 W ′

17 루이스빌 저층 트롤 38°32.000 S ′ 167°47.067 W ′

18 루이스빌 저층 트롤 38°11.013 S ′ 168°01.785 W ′

18 루이스빌 저층 트롤 38°11.013 S ′ 168°20.000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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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루이스빌 저층 트롤 38°40.000 S ′ 168°01.785 W ′

18 루이스빌 저층 트롤 38°40.000 S ′ 168°20.000 W ′

22 루이스빌 저층 트롤 36°45.000 S ′ 169°30.000 W ′

22 루이스빌 저층 트롤 36°45.000 S ′ 170°00.000 W ′

22 루이스빌 저층 트롤 37°08.000 S ′ 169°30.000 W ′

22 루이스빌 저층 트롤 37°08.000 S ′ 170°00.000 W ′

23 루이스빌 저층 트롤 36°00.000 S ′ 169°22.000 W ′

23 루이스빌 저층 트롤 36°00.000 S ′ 169°40.000 W ′

23 루이스빌 저층 트롤 36°10.000 S ′ 169°22.000 W ′

23 루이스빌 저층 트롤 36°10.000 S ′ 169°40.000 W ′

로드 하우 남부 N. -
(N. Lord Howe South)–

로드 하우N. 
(N. Lord Howe) 저층 트롤 34°04.035 S ′ 162°20.000 E ′

로드 하우 남부N. -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4°04.035 S ′ 163°00.000 E ′

로드 하우 남부N. -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4°40.000 S ′ 162°20.000 E ′

로드 하우 남부 N. -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4°40.000 S ′ 163°00.000 E ′

로드 하우 동부 N. -
(N. Lord Howe East)–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2°54.650 S ′ 163°16.615 E ′

로드 하우 동부 N. -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2°54.650 S ′ 163°26.380 E ′

로드 하우 동부 N. -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3°04.400 S ′ 163°16.615 E ′

로드 하우 동부 N. -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3°04.400 S ′ 163°26.380 E ′

로드 하우 서부 N. -
(N. Lord Howe West)–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3°16.400 S ′ 162°52.540 E ′

로드 하우 서부 N. -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3°09.296 S ′ 162°52.540 E ′ 호주 를 따라 동북쪽EEZ

로드 하우 서부 N. -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3°04.400 S ′ 162°54.941 E ′

로드 하우 서부 N. -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3°04.400 S ′ 163°10.540 E ′

로드 하우 서부 N. -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3°10.400 S ′ 163°10.540 E ′

로드 하우 서부 N. -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3°10.400 S ′ 163°04.540 E ′

로드 하우 서부 N. - 로드 하우 N. 저층 트롤 33°16.400 S ′ 163°04.54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Northwest Challenger)

노스웨스트 챌린저 
(Northwest Challenger) 저층 트롤 38°00.000 S ′ 169°47.848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8°00.000 S ′ 169°42.000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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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48.000 S ′ 169°42.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48.000 S ′ 169°24.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42.000 S ′ 169°24.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42.000 S ′ 167°42.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48.000 S ′ 167°42.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48.000 S ′ 167°24.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9°06.000 S ′ 167°24.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9°06.000 S ′ 167°18.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8°52.000 S ′ 167°18.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8°52.000 S ′ 167°06.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48.000 S ′ 167°06.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48.000 S ′ 167°00.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42.000 S ′ 167°00.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42.000 S ′ 166°40.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01.333 S ′ 166°40.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01.333 S ′ 169°36.706 E ′ 뉴질랜드 따라 동남쪽 EEZ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29.902 S ′ 170°00.000 E ′ 뉴질랜드 지점의 남쪽으로EEZ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트롤 37°41.589 S ′ 170°00.000 E ′ 뉴질랜드 를 따라 남서부 EEZ

상자1 (Box 1) 
타스만 라이즈 S. 1 

(S. Tasman Rise 1) 
저층 트롤 47°08.280 S ′ 147°50.200 E ′ 호주 에서 시작EEZ

상자1 타스만 라이즈 S. 1 저층 트롤 47°17.370 S ′ 147°50.200 E ′

상자1 타스만 라이즈 S. 1 저층 트롤 47°17.370 S ′ 147°32.300 E ′

상자 1 타스만 라이즈 S. 1 저층 트롤 47°10.197 S ′ 147°32.300 E ′
호주 를 따라 EEZ 출발지점
까지 동쪽으로 

상자2 (Box 2) 
타스만 라이즈 S. 2 

(S. Tasman Rise 2) 저층 트롤 47°05.160 S ′ 148°24.165 E ′

상자2 타스만 라이즈 S. 2 저층 트롤 47°05.160 S ′ 148°50.670 E ′

상자2 타스만 라이즈 S. 2 저층 트롤 47°13.780 S ′ 148°24.165 E ′

상자2 타스만 라이즈 S. 2 저층 트롤 47°13.780 S ′ 148°50.670 E ′

상자3 (Box 3) 타스만 라이즈 S. 3 
(S. Tasman Rise 3) 

저층 트롤 47°21.000 S ′ 148°45.610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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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트롤 47°21.000 S ′ 149°03.200 E ′

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트롤 47°24.015 S ′ 148°37.235 E ′

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트롤 47°24.015 S ′ 148°45.610 E ′

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트롤 47°24.800 S ′ 149°03.200 E ′

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트롤 47°30.320 S ′ 148°44.390 E ′

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트롤 47°30.320 S ′ 148°57.650 E ′

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트롤 47°35.205 S ′ 148°37.235 E ′

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트롤 47°35.205 S ′ 148°44.390 E ′

로드 하우 서부S. –
(S. Lord Howe West) –

로드 하우 S. 
(S. Lord Howe)

저층 트롤 35°31.000 S ′ 164°54.000 E ′

로드 하우 남부 S. -
(S. Lord Howe South)– 로드 하우S. 저층 트롤 36°13.460 S ′ 164°40.830 E ′

로드 하우 남부S. - 로드 하우S. 저층 트롤 36°13.460 S ′ 165°06.050 E ′

로드 하우 남부S. - 로드 하우S. 저층 트롤 36°26.800 S ′ 164°40.830 E ′

로드 하우 남부S. - 로드 하우S. 저층 트롤 36°26.800 S ′ 165°06.050 E ′

왕가넬라 
(Wanganella)

웨스트 놀포크 릿지 
(West Norfolk Ridge) 저층 트롤 33°28.000 S ′ 167°42.000 E ′

왕가넬라 웨스트 놀포크 릿지 저층 트롤 33°28.000 S ′ 168°00.000 E ′

왕가넬라 웨스트 놀포크 릿지 저층 트롤 33°52.000 S ′ 167°13.000 E ′

왕가넬라 웨스트 놀포크 릿지 저층 트롤 33°52.000 S ′ 167°42.000 E ′

왕가넬라 웨스트 놀포크 릿지 저층 트롤 34°12.000 S ′ 167°13.000 E ′

왕가넬라 웨스트 놀포크 릿지 저층 트롤 34°12.000 S ′ 168°00.000 E ′

웨스트팩 뱅크 
(Westpac Bank) 

웨스트팩 뱅크
(Westpac Bank) 저층 트롤 39°39.000 S ′ 167°05.000 E ′

웨스트팩 뱅크 웨스트팩 뱅크 저층 트롤 39°39.000 S ′ 167°21.090 E ′

웨스트팩 뱅크 웨스트팩 뱅크 저층 트롤 39°55.000 S ′ 167°05.000 E ′

웨스트팩 뱅크 웨스트팩 뱅크 저층 트롤 39°55.000 S ′ 167°21.090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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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하우 동부 S. -
(S. Lord Howe East)–

로드 하우C. 
(C. Lord Howe)

중층 트롤 35°26.000 S ′ 165°44.000 E ′

로드 하우 동부S. - 로드 하우C. 중층 트롤 35°26.000 S ′ 166°21.915 E ′

로드 하우 동부S. - 로드 하우C. 중층 트롤 35°47.000 S ′ 165°26.000 E ′

로드 하우 동부S. - 로드 하우C. 중층 트롤 35°47.000 S ′ 165°44.000 E ′

로드 하우 동부S. - 로드 하우C. 중층 트롤 36°00.500 S ′ 165°26.000 E ′

로드 하우 동부S. - 로드 하우C. 중층 트롤 36°00.500 S ′ 166°21.915 E ′

로드 하우 서부 S. -
(S. Lord Howe West)– 로드 하우C. 중층 트롤 35°21.000 S ′ 165°13.550 E ′

로드 하우 서부 S. - 로드 하우C. 중층 트롤 35°21.000 S ′ 165°24.000 E ′

로드 하우 서부 S. - 로드 하우C. 중층 트롤 35°31.000 S ′ 164°54.000 E ′

로드 하우 서부 S. - 로드 하우C. 중층 트롤 35°31.000 S ′ 165°13.550 E ′

로드 하우 서부 S. - 로드 하우C. 중층 트롤 35°40.383 S ′ 165°18.000 E ′

로드 하우 서부 S. - 로드 하우C. 중층 트롤 35°40.383 S ′ 165°24.000 E ′

로드 하우 서부 S. - 로드 하우C. 중층 트롤 35°54.000 S ′ 164°46.000 E ′

로드 하우 서부 S. - 로드 하우C. 중층 트롤 35°54.000 S ′ 164°54.000 E ′

로드 하우 서부 S. - C. Lord Howe 중층 트롤 36°06.000 S ′ 164°46.000 E ′

로드 하우 서부 S. - C. Lord Howe 중층 트롤 36°06.000 S ′ 165°18.000 E ′

1 루이스빌 릿지 
(Louisville Ridge) 

중층 트롤 47°40.000 S ′ 149°27.000 W ′

1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7°40.000 S ′ 150°00.000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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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8°05.000 S ′ 149°27.000 W ′

1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8°05.000 S ′ 150°00.000 W ′

3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5°59.000 S ′ 154°07.224 W ′

3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5°59.000 S ′ 154°28.653 W ′

3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6°15.000 S ′ 154°07.224 W ′

3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6°15.000 S ′ 154°28.653 W ′

4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6°01.000 S ′ 155°40.000 W ′

4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6°01.000 S ′ 156°10.000 W ′

4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6°24.000 S ′ 155°40.000 W ′

4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6°24.000 S ′ 156°10.000 W ′

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5°26.000 S ′ 156°30.000 W ′

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5°26.000 S ′ 156°55.000 W ′

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5°42.000 S ′ 156°30.000 W ′

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5°42.000 S ′ 156°55.000 W ′

6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5°19.500 S ′ 157°19.000 W ′

6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5°19.500 S ′ 157°55.000 W ′

6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5°30.000 S ′ 157°19.000 W ′

6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5°30.000 S ′ 157°55.000 W ′

7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4°43.950 S ′ 158°18.000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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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4°43.950 S ′ 158°38.000 W ′

7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4°57.950 S ′ 158°18.000 W ′

7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4°57.950 S ′ 158°38.000 W ′

8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4°13.000 S ′ 159°43.000 W ′

8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4°13.000 S ′ 159°54.000 W ′

8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4°21.000 S ′ 159°43.000 W ′

8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4°21.000 S ′ 159°54.000 W ′

9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3°51.183 S ′ 160°29.235 W ′

9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3°51.183 S ′ 160°50.820 W ′

9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4°07.000 S ′ 160°29.235 W ′

9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4°07.000 S ′ 160°50.820 W ′

10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3°22.000 S ′ 161°21.770 W ′

10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3°22.000 S ′ 161°39.000 W ′

10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3°31.370 S ′ 161°10.170 W ′

10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3°31.370 S ′ 161°21.770 W ′

10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3°41.440 S ′ 161°10.170 W ′

10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3°41.440 S ′ 161°39.000 W ′

11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2°40.000 S ′ 161°48.000 W ′

11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2°40.000 S ′ 162°07.000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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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2°54.500 S ′ 161°48.000 W ′

11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2°54.500 S ′ 162°07.000 W ′

13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1°45.000 S ′ 163°29.500 W ′

13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1°45.000 S ′ 163°49.000 W ′

13 
루이스빌 릿지 
(Louisville Ridge) 

중층 트롤 42°00.000 S ′ 163°29.500 W ′

13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2°00.000 S ′ 163°49.000 W ′

14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1°17.000 S ′ 164°00.000 W ′

14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1°17.000 S ′ 164°27.000 W ′

14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1°40.000 S ′ 164°00.000 W ′

14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1°40.000 S ′ 164°27.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0°32.897 S ′ 165°12.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0°32.897 S ′ 165°30.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0°42.000 S ′ 164°56.4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0°42.000 S ′ 165°12.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0°48.000 S ′ 165°24.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0°48.000 S ′ 165°30.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0°54.000 S ′ 165°12.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0°54.000 S ′ 165°24.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1°06.000 S ′ 164°56.400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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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41°06.000 S ′ 165°12.000 W ′

17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8°20.013 S ′ 167°29.000 W ′

17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8°20.013 S ′ 167°47.067 W ′

17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8°32.000 S ′ 167°29.000 W ′

17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8°32.000 S ′ 167°47.067 W ′

18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8°11.013 S ′ 168°01.785 W ′

18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8°11.013 S ′ 168°20.000 W ′

18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8°40.000 S ′ 168°01.785 W ′

18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8°40.000 S ′ 168°20.000 W ′

22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6°45.000 S ′ 169°30.000 W ′

22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6°45.000 S ′ 170°00.000 W ′

22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7°08.000 S ′ 169°30.000 W ′

22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7°08.000 S ′ 170°00.000 W ′

23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6°00.000 S ′ 169°22.000 W ′

23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6°00.000 S ′ 169°40.000 W ′

23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6°10.000 S ′ 169°22.000 W ′

23 루이스빌 릿지 중층 트롤 36°10.000 S ′ 169°40.000 W ′

로드 하우 중부N. -
(N. Lord Howe Central)–

로드 하우 N. 
(N. Lord Howe) 중층 트롤 33°49.630 S ′ 162°25.670 E ′

로드 하우 중부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48.622 S ′ 162°25.670 E ′ 호주 따라 북동쪽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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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하우 중부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32.530 S ′ 162°38.450 E ′

로드 하우 중부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32.530 S ′ 162°57.770 E ′

로드 하우 중부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49.630 S ′ 162°57.770 E ′

로드 하우 동부 N. -
(N. Lord Howe East)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2°54.650 S ′ 163°16.615 E ′

로드 하우 동부 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2°54.650 S ′ 163°26.380 E ′

로드 하우 동부 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04.400 S ′ 163°16.615 E ′

로드 하우 동부 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04.400 S ′ 163°26.380 E ′

로드 하우 남부 N. -
(N. Lord Howe South)–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58.670 S ′ 162°20.000 E ′

로드 하우 남부 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58.670 S ′ 163°00.000 E ′

로드 하우 남부 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4°40.000 S ′ 162°20.000 E ′

로드 하우 남부 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4°40.000 S ′ 163°00.000 E ′

로드 하우 서부N. -
(N. Lord Howe West)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16.400 S ′ 162°52.540 E ′

로드 하우 서부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09.296 S ′ 162°52.540 E ′ 호주 따라 북동쪽EEZ 

로드 하우 서부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04.400 S ′ 162°54.941 E ′

로드 하우 서부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04.400 S ′ 163°10.540 E ′

로드 하우 서부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10.400 S ′ 163°04.540 E ′

로드 하우 서부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10.400 S ′ 163°10.540 E ′

로드 하우 서부N. - 로드 하우N. 중층 트롤 33°16.400 S ′ 163°04.54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Northwest Challenger)

노스웨스트 챌린저 
(Northwest Challenger) 중층 트롤 37°01.333 S ′ 166°40.000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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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7°01.333 S ′ 169°36.706 E ′
뉴질랜드 를 EEZ
따라 남동쪽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7°29.902 S ′ 170°00.000 E ′
뉴질랜드 EEZ 
지점으로 남쪽으로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7°41.589 S ′ 170°00.000 E ′ 뉴질랜드 를 EEZ
따라 남서부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8°00.000 S ′ 169°47.848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8°00.000 S ′ 169°42.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7°48.000 S ′ 169°42.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7°48.000 S ′ 169°24.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7°42.000 S ′ 169°24.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7°42.000 S ′ 167°42.004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7°48.000 S ′ 167°42.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7°48.000 S ′ 167°24.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9°06.000 S ′ 167°24.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9°06.000 S ′ 167°18.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8°52.000 S ′ 167°18.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8°52.000 S ′ 167°06.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7°48.000 S ′ 167°06.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7°48.000 S ′ 167°00.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7°42.000 S ′ 167°00.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중층 트롤 37°42.000 S ′ 166°40.000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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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하우 남부 S. -
(S. Lord Howe South)–

로드 하우 S. 
(S. Lord Howe) 중층 트롤 36°13.460 S ′ 164°40.830 E ′

로드 하우 남부 S. - 로드 하우 S. 중층 트롤 36°13.460 S ′ 165°06.050 E ′

로드 하우 남부 S. - 로드 하우 S. 중층 트롤 36°26.800 S ′ 164°40.830 E ′

로드 하우 남부 S. - 로드 하우 S. 중층 트롤 36°26.800 S ′ 165°06.050 E ′

상자 1
타스만 라이즈 S. 1

(S. Tasman Rise 1) 중층 트롤 47°08.280 S ′ 147°50.200 E ′ 호주 에서 시작EEZ

상자 1 타스만 라이즈 S. 1 중층 트롤 47°17.370 S ′ 147°50.200 E ′

상자 1 타스만 라이즈 S. 1 중층 트롤 47°17.370 S ′ 147°32.300 E ′

상자 1 타스만 라이즈 S. 1 중층 트롤 47°10.197 S ′ 147°32.300 E ′ 호주 따라 시작 EEZ 
점까지 동쪽으로

상자 2
타스만 라이즈 S. 2

(S. Tasman Rise 2) 중층 트롤 47°05.160 S ′ 148°24.165 E ′

상자 2 타스만 라이즈 S. 2 중층 트롤 47°05.160 S ′ 148°50.670 E ′

상자 2 타스만 라이즈 S. 2 중층 트롤 47°13.780 S ′ 148°24.165 E ′

상자 2 타스만 라이즈 S. 2 중층 트롤 47°13.780 S ′ 148°50.670 E ′

상자 3 타스만 라이즈 S. 3
(S. Tasman Rise 3)

중층 트롤 47°21.000 S ′ 148°45.610 E ′

상자 3 타스만 라이즈 S. 3 중층 트롤 47°21.000 S ′ 149°03.200 E ′

상자 3 타스만 라이즈 S. 3 중층 트롤 47°24.015 S ′ 148°37.235 E ′

상자 3 타스만 라이즈 S. 3 중층 트롤 47°24.015 S ′ 148°45.610 E ′

상자 3 타스만 라이즈 S. 3 중층 트롤 47°24.800 S ′ 149°03.200 E ′

상자 3 타스만 라이즈 S. 3 중층 트롤 47°30.320 S ′ 148°44.390 E ′

상자 3 타스만 라이즈 S. 3 중층 트롤 47°30.320 S ′ 148°57.650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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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3 타스만 라이즈 S. 3 중층 트롤 47°35.205 S ′ 148°37.235 E ′

상자 3 타스만 라이즈 S. 3 중층 트롤 47°35.205 S ′ 148°44.390 E ′

왕가넬라 
(Wanganella)

웨스트 놀폴크 릿지 
(West Norfolk Ridge) 중층 트롤 33°28.000 S ′ 167°42.000 E ′

왕가넬라 웨스트 놀포크 릿지 중층 트롤 33°28.000 S ′ 168°00.000 E ′

왕가넬라 웨스트 놀포크 릿지 중층 트롤 33°52.000 S ′ 167°13.000 E ′

왕가넬라 웨스트 놀포크 릿지 중층 트롤 33°52.000 S ′ 167°42.000 E ′

왕가넬라 웨스트 놀포크 릿지 중층 트롤 34°12.000 S ′ 167°13.000 E ′

왕가넬라 웨스트 놀포크 릿지 중층 트롤 34°12.000 S ′ 168°00.000 E ′

웨스트팩 뱅크
(Westpac Bank)

웨스트팩 뱅크
(Westpac Bank)

중층 트롤 39°39.000 S ′ 167°05.000 E ′

웨스트팩 뱅크 웨스트팩 뱅크 중층 트롤 39°39.000 S ′ 167°21.090 E ′

웨스트팩 뱅크 웨스트팩 뱅크 중층 트롤 39°55.000 S ′ 167°05.000 E ′

웨스트팩 뱅크 웨스트팩 뱅크 중층 트롤 39°55.000 S ′ 167°21.090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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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하우S. 
(S. Lord Howe)

로드 하우C. 
(C. Lord Howe)

저층 라인 35°20.000 S ′ 165°00.000 E ′

로드 하우S. 로드 하우C. 저층 라인 35°20.000 S ′ 166°21.915 E ′

로드 하우S. 로드 하우C. 저층 라인 35°31.000 S ′ 164°54.000 E ′

로드 하우S. 로드 하우C. 저층 라인 35°31.000 S ′ 165°00.000 E ′

로드 하우S. 로드 하우C. 저층 라인 35°54.000 S ′ 164°46.000 E ′

로드 하우S. 로드 하우C. 저층 라인 35°54.000 S ′ 164°54.000 E ′

로드 하우S. 로드 하우C. 저층 라인 36°00.500 S ′ 165°18.000 E ′

로드 하우S. 로드 하우C. 저층 라인 36°00.500 S ′ 166°21.915 E ′

로드 하우S. 로드 하우C. 저층 라인 36°06.000 S ′ 164°46.000 E ′

로드 하우S. 로드 하우C. 저층 라인 36°06.000 S ′ 165°18.000 E ′

노스 로드 하우 라이즈 
(North Lord Howe Rise)

캐플 뱅크 
(Capel bank)

저층 라인 25°14.950 S ′ 159°00.285 E ′

노스 로드 하우 라이즈 캐플 뱅크 저층 라인 25°14.950 S ′ 160°00.000 E ′

노스 로드 하우 라이즈 캐플 뱅크 저층 라인 25°59.640 S ′ 159°00.285 E ′

노스 로드 하우 라이즈 캐플 뱅크 저층 라인 25°59.640 S ′ 160°00.000 E ′

센트럴 챌린져
(Central Challenger) 

센트럴 챌린져
(Central Challenger) 

저층 라인 37°45.615 S ′ 168°35.830 E ′

센트럴 챌린져 센트럴 챌린져 저층 라인 37°55.230 S ′ 168°35.830 E ′

센트럴 챌린져 센트럴 챌린져 저층 라인 37°55.230 S ′ 169°25.400 E ′

센트럴 챌린져 센트럴 챌린져 저층 라인 38°13.830 S ′ 169°25.400 E ′
뉴질랜드 를 따라 EEZ
남서부

센트럴 챌린져 센트럴 챌린져 저층 라인 38°23.165 S ′ 169°11.967 E ′

센트럴 챌린져 센트럴 챌린져 저층 라인 38°23.165 S ′ 168°30.780 E ′

센트럴 챌린져 센트럴 챌린져 저층 라인 38°32.750 S ′ 168°30.780 E ′

센트럴 챌린져 센트럴 챌린져 저층 라인 38°32.750 S ′ 167°57.950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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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챌린져 센트럴 챌린져 저층 라인 39°17.180 S ′ 167°57.950 E ′

센트럴 챌린져 센트럴 챌린져 저층 라인 39°17.180 S ′ 167°30.500 E ′

센트럴 챌린져 센트럴 챌린져 저층 라인 38°06.430 S ′ 167°30.500 E ′

센트럴 챌린져 센트럴 챌린져 저층 라인 38°06.430 S ′ 168°09.833 E ′

센트럴 챌린져 센트럴 챌린져 저층 라인 37°45.615 S ′ 168°09.833 E ′

개스코인 (Gascoyne) 개스코인 Gascoyne) 저층 라인 36°19.950 S ′ 155°53.630 E ′

개스코인 개스코인 저층 라인 36°19.950 S ′ 156°43.770 E ′

개스코인 개스코인 저층 라인 36°59.440 S ′ 155°53.630 E ′

개스코인 개스코인 저층 라인 36°59.440 S ′ 156°43.770 E ′

개스코인 개스코인 저층 라인 36°59.440 S ′ 155°53.630 E ′

개스코인 개스코인 저층 라인 36°59.440 S ′ 156°43.770 E ′

1 
루이스빌 릿지 
(Louisville Ridge)

저층 라인 47°40.000 S ′ 149°27.000 W ′

1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7°40.000 S ′ 150°00.000 W ′

1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8°05.000 S ′ 149°27.000 W ′

1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8°05.000 S ′ 150°00.000 W ′

3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5°59.000 S ′ 154°07.224 W ′

3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5°59.000 S ′ 154°28.653 W ′

3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6°15.000 S ′ 154°07.224 W ′

3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6°15.000 S ′ 154°28.653 W ′

4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6°01.000 S ′ 155°40.000 W ′

4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6°01.000 S ′ 156°10.000 W ′

4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6°24.000 S ′ 155°40.000 W ′

4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6°24.000 S ′ 156°10.000 W ′

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5°26.000 S ′ 156°30.000 W ′

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5°26.000 S ′ 156°55.000 W ′

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5°42.000 S ′ 156°30.000 W ′

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5°42.000 S ′ 156°55.000 W ′

6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5°19.500 S ′ 157°19.000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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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5°19.500 S ′ 157°55.000 W ′

6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5°30.000 S ′ 157°19.000 W ′

6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5°30.000 S ′ 157°55.000 W ′

7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4°43.950 S ′ 158°18.000 W ′

7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4°43.950 S ′ 158°38.000 W ′

7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4°57.950 S ′ 158°18.000 W ′

7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4°57.950 S ′ 158°38.000 W ′

8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4°13.000 S ′ 159°43.000 W ′

8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4°13.000 S ′ 159°54.000 W ′

8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4°21.000 S ′ 159°43.000 W ′

8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4°21.000 S ′ 159°54.000 W ′

9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3°51.183 S ′ 160°29.235 W ′

9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3°51.183 S ′ 160°50.820 W ′

9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4°07.000 S ′ 160°29.235 W ′

9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4°07.000 S ′ 160°50.820 W ′

10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3°22.000 S ′ 161°21.770 W ′

10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3°22.000 S ′ 161°39.000 W ′

10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3°31.370 S ′ 161°10.170 W ′

10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3°31.370 S ′ 161°21.770 W ′

10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3°41.440 S ′ 161°10.170 W ′

10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3°41.440 S ′ 161°39.000 W ′

11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2°40.000 S ′ 161°48.000 W ′

11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2°40.000 S ′ 162°07.000 W ′

11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2°54.500 S ′ 161°48.000 W ′

11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2°54.500 S ′ 162°07.000 W ′

13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1°45.000 S ′ 163°29.500 W ′

13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2°00.000 S ′ 163°49.000 W ′

13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2°00.000 S ′ 163°29.500 W ′

13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2°00.000 S ′ 163°49.000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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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1°17.000 S ′ 164°00.000 W ′

14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1°17.000 S ′ 164°27.000 W ′

14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1°40.000 S ′ 164°00.000 W ′

14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1°40.000 S ′ 164°27.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0°32.897 S ′ 165°12.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0°32.897 S ′ 165°30.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0°42.000 S ′ 164°56.4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0°42.000 S ′ 165°12.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0°48.000 S ′ 165°24.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0°48.000 S ′ 165°30.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0°54.000 S ′ 165°12.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0°54.000 S ′ 165°24.0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1°06.000 S ′ 164°56.400 W ′

15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41°06.000 S ′ 165°12.000 W ′

17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8°20.013 S ′ 167°29.000 W ′

17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8°20.013 S ′ 167°47.067 W ′

17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8°32.000 S ′ 167°29.000 W ′

17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8°32.000 S ′ 167°47.067 W ′

18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8°11.013 S ′ 168°01.785 W ′

18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8°11.013 S ′ 168°20.000 W ′

18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8°40.000 S ′ 168°01.785 W ′

18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8°40.000 S ′ 168°20.000 W ′

22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6°45.000 S ′ 169°30.000 W ′

22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6°45.000 S ′ 170°00.000 W ′

22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7°08.000 S ′ 169°30.000 W ′

22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7°08.000 S ′ 170°00.000 W ′

23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6°00.000 S ′ 169°22.000 W ′

23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6°00.000 S ′ 169°40.000 W ′

23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6°10.000 S ′ 169°22.000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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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루이스빌 릿지 저층 라인 36°10.000 S ′ 169°40.000 W ′

메리언 (Marion) 메리언 (Marion) 저층 라인 27°59.155 S ′ 175°19.590 E ′

메리언 메리언 저층 라인 27°59.155 S ′ 175°40.370 E ′

메리언 메리언 저층 라인 28°19.800 S ′ 175°19.590 E ′

메리언 메리언 저층 라인 28°19.800 S ′ 175°40.370 E ′

로드 하우 N. 
(N. Lord Howe)

로드 하우 N. 
(N. Lord Howe) 저층 라인 32°39.630 S ′ 163°04.415 E ′ 호주 에서 시작 EEZ

로드 하우N. 로드 하우N. 저층 라인 32°39.630 S ′ 163°40.000 E ′

로드 하우N. 로드 하우N. 저층 라인 33°20.000 S ′ 163°40.000 E ′

로드 하우N. 로드 하우N. 저층 라인 33°20.000 S ′ 163°20.000 E ′

로드 하우N. 로드 하우N. 저층 라인 34°40.000 S ′ 162°20.000 E ′

로드 하우N. 로드 하우N. 저층 라인 34°40.000 S ′ 163°20.000 E ′

로드 하우N. 로드 하우N. 저층 라인 33°54.773 S ′ 162°20.000 E ′
시작점까지 호주 따라 EEZ 
북동쪽

노스웨스트 챌린저 
(Northwest Challenger)

노스웨스트 챌린저 
(Northwest Challenger)

저층 라인 37°01.333 S ′ 169°36.706 E ′ 뉴질랜드 따라 남동쪽EEZ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7°29.902 S ′ 170°00.000 E ′ 뉴질랜드 지점으로 남쪽EEZ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7°41.589 S ′ 170°00.000 E ′ 뉴질랜드 따라 남서부EEZ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8°00.000 S ′ 169°47.848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8°00.000 S ′ 169°42.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7°48.000 S ′ 169°42.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7°48.000 S ′ 169°24.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7°42.000 S ′ 169°24.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7°42.000 S ′ 167°42.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7°48.000 S ′ 167°42.000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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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7°48.000 S ′ 167°24.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9°06.000 S ′ 167°24.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9°06.000 S ′ 167°18.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8°52.000 S ′ 167°18.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8°52.000 S ′ 167°06.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7°48.000 S ′ 167°06.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7°48.000 S ′ 167°00.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7°42.000 S ′ 167°00.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7°42.000 S ′ 166°40.000 E ′

노스웨스트 챌린저 노스웨스트 챌린저 저층 라인 37°01.333 S ′ 166°40.000 E ′

로드 하우 남부S -
(S. Lord Howe South)–

로드 하우S. 
(S. Lord Howe) 

저층 라인 36°13.460 S ′ 164°40.830 E ′

로드 하우 남부S - 로드 하우S. 저층 라인 36°13.460 S ′ 165°06.050 E ′

로드 하우 남부S - 로드 하우S. 저층 라인 36°26.800 S ′ 164°40.830 E ′

로드 하우 남부S - 로드 하우S. 저층 라인 36°26.800 S ′ 165°06.050 E ′

상자1 (Box 1) 
타스만 라이즈 S. 1

(S. Tasman Rise 1) 저층 라인 47°08.280 S ′ 147°50.200 E ′ 호주 에서 시작EEZ

상자1 타스만 라이즈 S. 1 저층 라인 47°17.370 S ′ 147°50.200 E ′

상자1 타스만 라이즈 S. 1 저층 라인 47°17.370 S ′ 147°32.300 E ′

상자1 타스만 라이즈 S. 1 저층 라인 47°10.197 S ′ 147°32.300 E ′
호주 를 따라 EEZ
출발점까지 동쪽으로 

상자2 (Box 2)
타스만 라이즈 S. 2

(S. Tasman Rise 2) 저층 라인 47°05.160 S ′ 148°24.165 E ′

상자2 타스만 라이즈 S. 2 저층 라인 47°05.160 S ′ 148°50.670 E ′

상자2 타스만 라이즈 S. 2 저층 라인 47°13.780 S ′ 148°24.165 E ′

상자2 타스만 라이즈 S. 2 저층 라인 47°13.780 S ′ 148°50.670 E ′

상자3 (Box 3) 
타스만 라이즈 S. 3

(S. Tasman Rise 3) 저층 라인 47°21.000 S ′ 148°45.610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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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라인 47°21.000 S ′ 149°03.200 E ′

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라인 47°24.015 S ′ 148°37.235 E ′

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라인 47°24.015 S ′ 148°45.610 E ′

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라인 47°24.800 S ′ 149°03.200 E ′

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라인 47°30.320 S ′ 148°44.390 E ′

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라인 47°30.320 S ′ 148°57.650 E ′

상자3 (Box 3) 타스만 라이즈 S. 3
(S. Tasman Rise 3)

저층 라인 47°35.205 S ′ 148°37.235 E ′

상자3 타스만 라이즈 S. 3 저층 라인 47°35.205 S ′ 148°44.390 E ′

쓰리 킹스
(Three Kings) 

쓰리 킹스
(Three Kings) 

저층 라인 30°49.324 S ′ 172°42.880 E ′ 뉴질랜드 에서 시작EEZ

쓰리 킹스 쓰리 킹스 저층 라인 30°40.115 S ′ 172°42.880 E ′

쓰리 킹스 쓰리 킹스 저층 라인 30°40.115 S ′ 172°53.295 E ′

쓰리 킹스 쓰리 킹스 저층 라인 30°16.500 S ′ 172°53.295 E ′

쓰리 킹스 쓰리 킹스 저층 라인 30°16.500 S ′ 174°20.000 E ′

쓰리 킹스 쓰리 킹스 저층 라인 30°40.245 S ′ 174°20.000 E ′

쓰리 킹스 쓰리 킹스 저층 라인 30°40.245 S ′ 174°00.200 E ′

쓰리 킹스 쓰리 킹스 저층 라인 30°53.670 S ′ 174°00.200 E ′

쓰리 킹스 쓰리 킹스 저층 라인 30°53.670 S ′ 173°08.819 E ′
뉴질랜드 를 따라 EEZ
서쪽으로 시작 지점까지

웨스트 놀폴크 릿지
(West Norfolk Ridge) 

웨스트 놀폴크 릿지
(West Norfolk Ridge) 

저층 라인 32°17.000 S ′ 166°41.530 E ′

웨스트 놀폴크 릿지 웨스트 놀폴크 릿지 저층 라인 32°17.000 S ′ 166°41.921 E ′ 호주 를 따라 남동쪽EEZ

웨스트 놀폴크 릿지 웨스트 놀폴크 릿지 저층 라인 32°28.633 S ′ 168°00.000 E ′

웨스트 놀폴크 릿지 웨스트 놀폴크 릿지 저층 라인 34°12.000 S ′ 168°00.000 E ′

웨스트 놀폴크 릿지 웨스트 놀폴크 릿지 저층 라인 34°12.000 S ′ 167°13.000 E ′

웨스트 놀폴크 릿지 웨스트 놀폴크 릿지 저층 라인 34°00.000 S ′ 167°13.000 E ′

웨스트 놀폴크 릿지 웨스트 놀폴크 릿지 저층 라인 34°00.000 S ′ 166°41.530 E ′

웨스트팩 뱅크
(Westpac Bank)

웨스트팩 뱅크
(Westpac Bank) 저층 라인 39°39.000 S ′ 167°05.000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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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이름 인근 어법 위도 경도 방향EEZ 

웨스트팩 뱅크 웨스트팩 뱅크 저층 라인 39°39.000 S ′ 167°21.090 E ′

웨스트팩 뱅크 웨스트팩 뱅크 저층 라인 39°55.000 S ′ 167°05.000 E ′

웨스트팩 뱅크 웨스트팩 뱅크 저층 라인 39°55.000 S ′ 167°21.090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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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5

지표 분류군 VME 

분류 레벨 통칭 적격 분류군(Qualifying Taxa)

취약 분류군

해면 동물문 (Phylum Porifera) Sponges 보통 해면류 및 육각류과의 
모든 분류군

자포 동물 (Phylum Cnidaria) 

Class Anthozoa 

Order Scleractinia Stony corals 

아래와 같은 종에 포함된 
모든 분류군
Solenosmilia; Goniocorella; 
Oculina; Enallopsammia; 
Madrepora; Lophelia 

Order Antipatharia Black corals 모든 분류군(All taxa)

Order Alcyonacea True soft corals 
All taxa excluding 

를 제외한 모든 Gorgonacea
분류군

Informal group Gorgonian 
Alcyonacea Sea fans octocorals 

하기 아목을 포함한 모든 
분류군: Holaxonia; Calaxonia; 
Scleraxonia 

Order Pennatulacea Sea pens 모든 분류군(All taxa)

Order Actiniaria Anemones 모든 분류군(All taxa)

Order Zoantharia Hexacorals 모든 분류군(All taxa)

Class Hydrozoa Hydrozoans
Orders Anthoathecata 내 모든  
분류군 및 Leptothecata, 

를 제외하고Stylasteridae

Order Anthoathecatae 

Family Stylasteridae Hydrocorals 모든 분류군(All taxa)

Phylum Bryozoa Bryozoans
Orders Cheilostomatida and 

내 모든 Ctenostomatida 
분류군

서식지 지표

Phylum Echinodermata 

Class Asteroidea 

Order Brisingida Armless stars 모든 분류군(All taxa)

Class Crinoidea Sea lillies 모든 분류군(All t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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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6(A)

단일 지표 분류군에 대한 단발성 예인의 VME 

접촉 프로토콜을 유발하는 중량 임계치 VME 

분류 레벨 통칭 중량 임계치 (kg)

취약 분류군

Phylum Porifera Sponges 25

Phylum Cnidaria 

Class Anthozoa 

Order Scleractinia Stony corals 60 

Order Antipatharia Black Corals 5 

Informal group Gorgonian 
Alcyonacea Seafan octocorals 15

Order Actiniaria Anemones 35

Order Zoantharia Hexacorals 10

부속서6(B)

셋 또는 그 이상의 지표 분류군에 대한 단발성 VME 

예인의 접촉 프로토콜을 유발하는 중량 임계치VME 

분류 레벨 통칭 중량 임계치 (kg)

취약 분류군

Phylum Porifera Sponges 5 

Phylum Cnidaria 

Class Anthozoa 

Order Scleractinia Stony corals 5 

Order Antipatharia Black corals 1 

Order Alcyonacea True soft corals 1 

Informal group 
Gorgonian Alcyonacea Seafan octocorals 1 

Order Pennatulacea Sea pens 1 

Order Actiniaria Anemones 5 

Order Zoantharia Hexacoral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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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레벨 통칭 중량 임계치 (kg)

Class Hydrozoa Hydrozoans 1

Order Anthoathecatae 

Family Stylasteridae Hydrocorals 1 

Phylum Bryozoa Bryozoans 1

Phylum Echinodermata 

Class Asteroidea 

Order Brisingida Armless stars 1 

Class Crinoidea Sea lil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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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7

접촉 통지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한 지침VMEs 

일반 정보1.  

a) 연락 정보

b) 국적

c) 선박명 

d) 조업 시도 날짜 및 통보

e) 발포 개시 시각 (shot) (UTC)

f) 발포 종료 시각 (shot) (UTC)

g) 사용된 어구 

위치 정보2.  

저층 트롤 또는 중층 트롤

a) 트롤 개시 및 종료 위치 최 근사치 소수점 해상도까지( 0.01 ) 

정보3.  VME 

a) 요약 정보 

i. 접촉한 지표 분류군 수VME 

ii. 접촉한 지표 분류군의 총 중량VME 

b) 구체적인 정보

i. 예인 당 지표 분류군 중량 임계치 이하 모두 포함VME ( ) 

부속서 8

최소 옵서버 승선율 레벨 

어구 타입 최소 옵서버 승선율 레벨

저층 트롤 및 중층 트롤 어구 사용하는 선박 옵서버 승선율100% 

저층 라인 어구 옵서버 승선율은 어기의 최소 10%7)

7) 관찰된 바늘의 총 개수의 비율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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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03a-2020

협약 수역 내 저층 어종 위한 보존관리조치SPRFMO 

를 대체(CMM 03a-2019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는(SPRFMO) ; 

협약 제 조에 준거하여 본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8, 20, 21, 22 .

목표 

본 및 저층 어업 는 어업 관리의 예방적 접근 및 생태계적 접근의 적용1.  CMM CMM 03-2020( )

을 통해 목표는 물론 비목표 또는 관련 또는 의존 어종을 포함한 저층 어업 자원의 장기 ,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고 출몰하는 자원들의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며 취약 , 

해양 생태계의 심각한 악영향의 방지를 목표로 한다.

해석

본 을 위해 저층 어업에 적용된 정의는 본 에서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2.  CMM CMM 03-2020( ) CMM .

적용 

본 아래 이행된 모든 활동은 저층 어업 에 준거하여 이행되어야 한다3.  CMM CMM 03-2020( ) . 

4.  본 과 저층 어업 은 협약 제 조 항과 일관된 신중한 예비적 보존관CMM CMM 03-2020( ) 22 (1)

리조치로 채택된다.

어획 한도 및 저층 수산 자원 감시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예비적 어획 제한치를 설정한다5.  .

a) 년 어기 때 루이스빌 릿지2020, 2021, 2022 1)에서 오렌지 러피(Hoplostethus atlanticus)

의 총어획량을 매 어기마다 톤으로 제한한다1,140 .

1) 루이스빌 릿지 는 평가된 수역 내  “ (Louisville Ridge)” 178o 의 동쪽 모든 수역을 의미한다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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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년 어기 동안 타스만해2020 2)에서 오렌지 러피 총어획량은 톤으로 제한된다346 .

회원국 및 는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남부 타스만 라이즈6.  CNCPs 3) 일대에 걸쳐 오 

렌지 러피의 총 어획량은 톤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0 .

협약 수역 내의 남부 타스만 라이즈7.  4)의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렌지 러피 어업의 총 어

획량은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톤을 유지한다0 .

회원국 및 는 제 차 과학위원회의 보고서와 일관되게 차후 년 동안 남서부 챌린저 8.  CNCPs , 7 , 5

고원 의 오렌지 러피 자원량의  유지 또는 (Southwest Challenger Plateau) BO의 퍼센트를 40

증가시키기 위한 연 추정 어획량이 톤으로 계산 되었음을 인식하였다2,448 . 

각각 년의 어기동안 웨스트팩 뱅크9.  2020, 2021, 2022, 2023 5)에서의 오렌지 러피의 총 어획량

은 톤 남서부 챌린저 고원 자원량의 퍼센트가 웨스트258 ( (Southwest Challenger Plateau) 12.5

팩 뱅크 수역에 서식한다는 가정 하에 으로 제한되나 뉴질랜드 및 기타 유관한 정보에 따)

른 자원 평가를 기반한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

과학위원회의 예비적 어획 제한치를 권고 할 때까지 평가된 수역에서의 모든 목표 비목표 10. , 

어종에 대한 어획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의 기간 동안의 회원국 또는 2002 1 1 2006 12 31

의 연평균 어획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 된다CNCP .

과학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위원회와 본 의 목표에 부합하게 목표종 및 비목11. CMM

표종의 저층 어업 상태에 대한 정기적 조언을 제공한다 과학위원회는 본 부분에서 어획 . 

한도에 대한 검토 부분 또는 세부 항목에 대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위원회는 늦어도 년마다 또는 위원회에서 정한 더 짧은 기간마다 목표종 및 비목표종12. 5

의 저층 어업에 대한 조언을 검토한다 목표 종 및 비목표종의 저층 어업에 대한 조언 또. 

는 조언에 대한 요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함께 또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년에 회원국 및 는 및 항에 명시된 것 같이 본 의 표 에 정리된 톤13. 2020 CNCPs 5, 7, 9 CMM 1

수에 따라 오렌지 러피의 총 어획량을 공유한다.

2) 타스만 해 는 평가된 수역의  “ (Tasman Sea)” 178o 의 서쪽 수역 웨스트팩 뱅크 및 남부 타스만 E , “ (Westpac Bank)” “
라이즈 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한다(South Tasman Rise)” . 

3) 남부 타스만 라이즈 는 위도 경도 지점에서 시작하는 선으로 둘러 “ (South Tasman Rise)” 46 26’ 07” S, 146 30 E ˚ ˚
싸인 공해 지역 일부로 호주 일부 및 호주 에 근접한 공해를 의미하며 이동하며EEZ EEZ ; ;

해당 위치에서 경도 의 자오선과의 교차점에서 자오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i) 150 00 E ; ˚ 
(ii) 해당 위치에서 남쪽으로 자오선을 따라 의 평행선과 교차점으로 이동 및 48 30 S ; ˚

해당 위치에서 서쪽으로 교차점에서 평행하게 따라 자오선은 경도 으로  (iii) 146 30 E˚
해당 위치에서 자오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시작점으로 원위치(iv) 

4) 협약 수역 내 남부 타스만 라이즈의 일부 는 경도 의 자오선의 호주 의 외부 제한의 교차점에 “ ” 150 00 E EEZ˚
서 시작하는 선에 따라 호주 에 근접한 공해를 의미하며 이동하여EEZ ; ;  

해당 위치에서 평행으로 교차점의 자오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며(i) 48 30 S ; ˚
해당 위치에서 서쪽으로 경도 의 자오선 교차점에 평행하게 이동하며(ii) 146 30 E ; ˚
해당 위치에서 북쪽으로 호주 의 외부 제한선의 교차점의 자오선을 따라 이동하며(iii) EEZ ; 
해당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동쪽으로 외부 제한 섬을 따라 시작 선으로 원위치 (iv) 

5) 웨스트팩 뱅크 는 뉴질랜드 에 근접한 공해를 의미하며 에 뉴질랜드 외부  “ (Westpac Bank)” EEZ 39° 20S and 168° 34E EEZ 
제한선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뻣어나가며; 

해당 위치에서 및 로 서쪽으로 이동하며(i) 39° 20S 166° 30E ; 
해당 위치에서 및 로 남쪽으로 이동하며(ii) 40° 30S 166° 30E ; 
해당 위치에서 동쪽으로 로 이동하며(iii) 40° 30S and 167° 24E ; 
해당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시작점으로 원위치(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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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포함된 비율은 회원국 및 에 대한 차별없이 표 및 협약 제 조 항 호에 14. 2 CNCPs 1 20 (4) (3)

명시된 권리 및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항에 유념하여 년부터 년까지의 회5, 7, 9 2020 2023

원국 및 의 어획 허용치 할당량의 근거로 위원회에 의해 사용된다CNCPs .

회원국 또는 는 매년 월 일까지 향후 어업 기회 할당량에 대한 협정에 차별 없이 15. CNCP 12 31

표 에 명시된 제한치에 도달하기 위해 수취 회원국 또는 의 허가에 따라 어업 자격의 1 CNCP

전부 또는 일부분을 이전시킬 수 있다 전재를 통해 어업 자격을 획득할 경우 회원국 또는 . 

는 국내법을 기초로 하여 할당할 수 있다 전재로 인한 어업이 이행되기 전 이전시키CNCP . 

는 회원국 또는 는 사무국장에게 전재를 통고하여 사무국장이 지체없이 회원국 및 CNCP

에게 회람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전재는 항에 의해 정의된 수역에서 어CNCPs . 5, 7, 9

획 제한치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국 또는 가 어획량 허용치의 퍼센트를 도달했을 경우 회원국 또는 는 매일 어획16. CNCP 70 CNCP

을 감시하며 어획 허용치를 도달했을 경우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추가 어업 활동6)이 없게 보장한

다 회원국 및 는 사무국에게 도달한 어획 제한치에 대해 실현 가능한 대로 빨리 통보한다. CNCP . 

회원국 또는 의 일년 간 어획 제한치가 정해진 수역에서의 어획이 오렌지러피의 할당17. CNCP

어획량 또는 보완7) 어획량보다 이하일 경우 회원국 또는 는 미달어획량 CNCP 8)을 이월한다. 

총이월량은 이월되는 해의 어획할당량의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본 이월은 내년 어10 . 

기의 어획할당량에만 추가된다.

회원국 또는 가 해당 수역의 어기에 설정된 어획 중 오렌지 러피 어획량 또는 조정된 18. CNCP

어획량을 초과한 경우 할당 또는 조정 할당된 어획량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어획한 만큼 

그 중 최대 공제를 기록하는 부분 다음 어기의 어획 할당량에서 제해진다( ) . 

매년 월 일까지 회원국 및 는 사무국에게 다음 어기에 지정된 수역에서 어획한 19. 12 10 , CNCPs

오렌지 러피 어획량을 이월할지에 대해 통지하며 지정된 수역에서 오렌지 러피 어획 할당, 

량을 초과했을 경우 다음 어기 때의 조정된 어획 제한량을 확인한다.

위원회의 연례회의 이후에 실현 가능한 대로 빠른 시일내에 회원국 및 는 조정된 어20. CNCPs

획 할당량에 대해 사무국에게 통지한다 사무국은 모든 회원국 및 에게 통지를 회람. CNCPs

하며 월별 어획 보고서에 수정된 어획 할당량을 반영한다.

과학위원회의 조언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해당 수역에서의 총어획량을 감소시키는 것에 동21. 

의할 경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항의 이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항에 , , 17 . 18

명시된 초과 어획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위원회가 어획 할당량이 설정된 수역에서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 또는 의 오렌지 22. CNCPs

러피 어획량을 감소시킬 것을 동의할 경우 감소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 

한 항의 이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항에 명시된 초과 어획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17 . 18 . 

어획량 기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어획은 협약 제 가 조 사 호 및 호에 따라 조업을 23. , 1( ) ( )(1) (2)

수행하는 기국 선박에 기인한다. 

6) 어획 한도를 도달했을 경우 예인이 이루어질 수 없음  

7) 변경된 어획 한도는 본 항의 이원 규정 또는 항의 초과 어획 규정에 따라 가능한 만큼 결정된 제한을 의미한다 18 , , . 
8) 미달어획량은 실제 어획과 할당 또는 수정된 어획 한도의 차이 어떤 것 중 결론적으로 이월량이 가장 작은 를 의 ( )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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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및 는 저층 어업에 참여하는 기국 선박의 월별 어획을 사무국에게 월 말일 24. CNCPs

일 전 내에 제출 양식에 일관된 전자식 형식으로 보고한다20 SPRFMO . 

사무국장은 항에 따라 기국별 및 월별로 집계되어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월25. 17

별 어획 보고서를 수집한 즉시 최대한 빠르게 회원국 및 에게 회람한다CNCPs . 

본 의 조항은 관련 연안 회원국 및 회원국의 동의에 따라 협약 제 조 항 호 및 26. CMM 20 (4) (2)

호에 규정된 협약 수역 및 국가 관할 근접 수역에서의 저층 어업 참여와 관련하여 향후 (3)

할당 관례 또는 협약 조에 따른 기타 결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21 . 

검토 

위원회가 항에 명시되어있는 어획 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은 27. 5, 7, 9 , CMM

늦어도 년 연례 회의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2024 . 

표 항에 명시된 년 오렌지 러피 톤 수1: 13 2020

톤 수

호주 뉴질랜드

타스만 해 (Tasman Sea) 69 277

루이스빌 릿지(Louisville Ridge) 114 1026

웨스트팩 뱅크(Westpac Bank) 13 245

협약 수역 내 남부 타스만 라이즈 

의 일부 (South Tasman Rise)
0 0

표 항에 언급된 오렌지 러피 어획와 관련하여 항에 언급된 비율2: 5, 7, 9 14

퍼센트 (%)

호주 뉴질랜드

타스만 해 (Tasman Sea) 20 80 

루이스빌 릿지 (Louisville Ridge) 10 90  

웨스트팩 뱅크 (Westpac Bank) 5  95

협약 수역 내 남부 타스만 라이즈(South 

의 일부 Tasman Rise)
7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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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항에 언급된 평가된 수역의 그 외 모든 목표 및 비목표종의 톤 수 3: 10

그 외 모든 목표 및 비목표 어종9)

호주 뉴질랜드

211 762

9) 표 의 톤수는 저층 어업 의 항에 명시된 평가된 수역과 부합함을 주목한다 3 CMM03-202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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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04-2020

협약 수역 내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행위 에 SPRFMO , , (IUU)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목록 수립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를 대체(CMM 04-2019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SPRFMO) , 

협의회가 년 월 일 채택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예방 억지 및 근절을 위FAO 2001 6 23 “ , , , 
한 국제 행동계획 에서는 선박을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행위 가담으로 지(IPOA-IUU)" , , (IUU) 
정할 때에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공평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협약 수역 내 어업 행위는 의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에 우려하며IUU SPRFMO ,

규범 하에서 기국과 관련하여 채택된 추가 조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박에 대SPRFMO 
응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어업의 증가라는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며IUU ,

어업을 예방 억제 및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은 반드시 국제무역기구 협정 하의 권리 IUU , (WTO)
및 의무 등 관련 국제 수산 규범 및 기타 관련 국제적 의무에 따라 경주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협약 제 조에서는 회원국들이 어업 행위에 대응하고 어업의 효과적인 감시 통제 및 감독27 IUU , , 
을 위해 적절한 협력 절차를 마련하며 협약 규정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협약 제 조 및 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8 20 .

행위의 정의 IUU 

본 보존관리조치에서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체약당사국1.  , (이하“CNCP" 이 특정선박에 관해 )

하기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비회원국 회원국 또는 국적 해당 어선은 행위에 , , CNCP IUU

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 

a) 협약 수역 내 어업 허가 선박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채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을 어획SPRFMO 

하는 선박

b) 기국이 관련 보존관리에 따라 타 회원국 또는 로부터의 전배를 포함하SPRFMO CNCP

여 보유하고 있던 쿼터 어획 한도량 또는 노력 할당량을 소진하거나 이를 보유하지 , 

않았는데도 수산자원을 어획하는 선박

c) 협약 수역 내 어획량 또는 어획 관련 데이터를 기록 및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선박/

d) 체장 미달 어류를 선박에 보유 전재 또는 양륙하여 보존관리조치를 저해하는 선박, SPRFMO 

e) 보존관리조치에 반하여 금어기 내에 또는 쿼터를 미보유한 채 혹은 소진 후SPRFMO , , 

또는 금어 수심을 넘어 조업하는 선박

f) 금지 또는 불법 어구를 사용하여 보존관리조치를 저해하는 선박SPRFMO 

g)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과의 전재에 가담하거나 선용품 또는 연료 재공급 등 공IUU 

동 조업에 가담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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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국적이 없는 상태로 협약 수역 내 수산자원을 어획하는 선박 및 또는 /

i) 기타 보존관리조치에 반하는 어업 활동에 가담한 선박 SPRFMO 

행위 혐의에 관한 정보IUU 

회원 및 는 매년 연례회의 최소 일 전까지 지난 년간2.  CNCPs 120 2 1) 어업 행위를 저지른  IUU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목록을 동 어업 행위 추정과 관련하여 정히 문서화된 증거와 IUU 

함께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본 목록은 특히 현행 보존관리조치 관련 회원 및 가 제출한 보고서 식3.  SPRFMO CNCPs , UN 

량농업기구 데이터 통계 문서 및 기타 국내 및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통계 등 관(FAO) , 

련 교역 통계를 통해 얻은 교역 정보를 비롯하여 항구국 및 또는 어장으로부터 수집하여 /

정히 문서화한 기타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회원 및 는 정보 제공시 . CNCPs “SPRFMO 

불법 행위 보고 양식 부속서 에 따라 작성한다( 1)” .

사무국장에게 추정 선박 목록 전송 전 또는 전송과 동시에 회원 및 는 선박기4.  IUU , CNCPs

국에게 동 선박이 목록에 등재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또는 부속서 의 양식을 사용하여 사무, 1

국장을 통해 통지하고 관련 문서 정보 사본을 제공한다 해당 기국은 본 통지 사항을 수신. 

하였음을 즉각 알린다.

선박목록 초안IUU 

제 항에 따라 수신한 정보 및 기타 정히 문서화 된 정보를 기초로 사무국장은 목록 초5.  2 , IUU

안을 작성한다 동 목록은 부속서 에 따라 작성한다 사무국은 동 초안을 회기간 수정 내. 2 . 

용을 포함하여 기존 목록 및 관련 증거와 함께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회원 및 IUU , CNCPs

에게 연례회의 최소 일 전까지 전송한다90 . 

회원 및 필요 시 는 등재된 선박이 보존관리조치에 반하여 어획한 적이 없6.  CNCPs SPRFMO 

거나 협약 수역 내 수산 자원을 어획했을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 등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검토 의견을 연례회의 최소 일 전까지 제출한다SPRFMO 30 .

위원회는 기국으로 하여금 목록 초안에 등재 된 선박 선주에게 동 사실 및 위원회가 7.  IUU

채택한 목록에 최종적으로 등재 될 경우 발생할 결과에 대해 통지하도록 요청한다IUU . 

목록 초안을 수신하는 즉시 회원 및 는 목록 초안에 등재된 선박들의 활동 선8.  IUU , CNCPs IUU , 

박명 기국 및 또는 등록 선주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 선박들을 면밀히 주시한다, / .

잠정 및 현행 선박 목록 IUU 

제 항 항 및 항에 의거하여 수신한 정보를 근거로 위원회 회의 주 전까지 목록 초안 9.  4 , 5 6 , 2 IUU

및 현행 목록 제 항과 관련하여 현행 목록에 회기 간 발생한 변동 사항 및 제IUU , 21-23 IUU 6

항에 따라 제출된 정히 문서화된 정보를 사무국장은 해당 회원 및 에게 재회람한다CNCPs .

1) 본 의 발효와 함께 시작한다 C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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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및 는 목록 작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추가 정보를 항시 사무국장에게 제출할 10. CNCPs IUU

수 있다 사무국장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함께 해당 정보를 최소 연례회의 전까지 회람한다. .

이행기술위원회 는 매년 목록 초안 및 현행 목록을 검토한다11. SPRFMO (CTC) IUU IUU .

는 기국이 하기의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목록 초안에서 삭제한다12. CTC IUU .

a) 해당 선박이 제 항에 명시된 어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1 IUU .

b) 특히 기소 및 또는 충분히 엄격한 제재조치 부과 등 문제의 어업 행위에 대해 효/ IUU 
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회원 및 는 자국 선박의 보존관리조치 이행. CNCPs SPRFMO 
을 증진하기 위해 취한 행동 및 조치를 보고한다

동 검토 후 는 13. , CTC

a) 목록 초안 및 제 항 및 항에 따라 회람된 정보와 증거에 대해 논의 후 부속서 에 따IUU 4 7 2
라 잠정 목록을 채택한다 잠정 목록은 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위원회로 상정된다IUU . IUU .

b) 전년도 연례 회의에서 채택된 현행 목록 제 항에 따라 회람된 정보 및 증SPRFMO IUU , 7
거 제 항에 따라 수신된 정보 등에 대해 논의 후 동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할 선박이 , 21
있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권고한다.

선박 목록IUU 

연례 회의에서 위원회는 잠정 선박목록에 등재 된 선박에 관해 정히 문서화 된 정보14. IUU 

를 고려하여 잠정 선박목록 및 상기 제 항에 따라 가 권고한 현행 목록 개정IUU 9 CTC IUU

을 검토한 후 신규 선박목록을 채택한다IUU .

해당 목록 채택 시 위원회는 해당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이 있는 회원 및 15. , IUU , CNCPs 

비회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a) 선박목록에 지정된 선박 선주에게 목록 등재 사실 및 제 항에 언급 된 등재로 IUU 16
인한 결과를 통지한다.

b) 필요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등록 또는 면허 말소 등 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IUU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알린다, .

다음 사항을 위하여 회원 및 는 적용가능한 자국 법령 및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모16. CNCPs

든 비차별적 조치를 취한다.

a) 선박목록 등재 선박에게 기발급 해 주었던 관리 수산 자원 어업 허가를 철IUU SPRFMO 

회 또는 취소하고 동 선박들에게는 어업 면허 허가 또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기 위하여, , 

b) 자국 어선 지원선 연료공급선 모선 및 화물선이 선박목록 등재 선박과 어떤 방법, , , IUU 

으로라도 조업 가공 활동에 가담하거나 전재 또는 공동 조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c) 선박목록 등재 선박이 불가항력적 상황을 제외하고 자국 항에서 양륙 전재 연료 IUU , , 

공급 선용품 공급 또는 기타 상업적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d) 선박목록 등재 선박이 불가항력적 상황을 제외하고 자국 항에 입항하지 못하도록IUU 

e) 선박목록 등재 선박의 용선을 금지하도록 IUU 

f)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소유주가 변경되고 신 소유주가 이전 소유주 또는 선IUU , 

사는 더는 해당 선박에 대한 법적 수익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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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및 기국 회원 및 가 모든 관련 사실을 고려해 본 CNCPs
결과 해당 선박에 국적을 부여해도 어업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IUU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국적을 선박목록 선박에 부여하지 않기 위하여IUU 

g) 선박목록 등재 선박이 어획한 협약 관리 어종의 수입 또는 양륙 및 또는 전재를 IUU /
금지하기 위하여

h) 수입업자 운송업자 및 기타 관련 부문 종사자들이 목록 등재 선박이 어획한 협약, IUU
관리 어종의 거래 전재 및 가공을 삼가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i) 선박목록 등재 선박이 어획한 협약 관리 어종 관련 허위 수입 수출 증명서 수색 통IUU / , 
제 및 방지를 위하여 타 회원 및 과 함께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하기 위하여CNCPs

사무국장은 가 채택한 목록을 관련 기밀 유지 요건에 따라 웹사이트17. SPRFMO IUU , SPRFMO 

에 게재하는 등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또한. , 

사무국장은 어업을 예방 억지 및 근절하기 위하여 와 및 기타 관련 지역 IUU , SPRFMO FAO 

수산 기구와의 협력 증진 목적으로 동 기구들에게도 선박목록을 제공한다IUU .

타 지역수산관리기구 가 작성한 최종 선박목록 및 관련 변동 사항 등 기타 정보 18. (RFMO) IUU 

수신 후 사무국장은 이를 회원 및 에게 회람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CNCPs , SPRFMO .

제 항에 언급 된 조치는 타 최종 선박목록에 등재 되었고 협약 수역19. 16 RFMO IUU SPRFMO 

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에도 준용된다.

기국 및 연안국이 관련 의무 등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20. WTO

침해하지 아니하고 회원 및 는 제 항 및 항에 따라 목록 초안 및 잠정 선, CNCPs 5 13 IUU IUU 

박목록에 등재 되거나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목록에서 삭제된 선박들에 대해 , 14 21-23 IUU

동 선박들이 어업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일방적 무역 조치 또는 기타 제재IUU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선박목록 개정 IUU 

선박목록에 등재 된 선박이 있는 회원 또는 비회원은 다음 사항을 증명하는 정21. IUU , CNCP 

히 문서화된 정보를 사무국에 제공함으로써 동 목록에서 해당 선박을 삭제 해 줄 것을 회

기간 요청한다. 

a) 해당 선박이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채택하였음SPRFMO .

b) 특히 동 선박이 협약 수역 내에서 행한 어업 활동의 감시 및 통제와 관련하SPRFMO 
여 동 선박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 할 것임, .

c)  

i. 기소 및 또는 충분한 제재조치 부과 등 문제의 어업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조/ IUU 
치를 취하였음

ii. 해당 선박이 소유주를 변경하고 새 소유주가 이전 소유주가 해당 선박 혹은 운항에 
대한 어떠한 법적 경제적 실제적 이득이 없음을 확인하고 새 소유주가 어업, , , IUU 
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제 항에 따라 수신한 정보를 근거로 사무국장은 삭제 요청서를 관련 근거 정보와22. 21 , SPRFMO  

함께 삭제 요청 통지 일 이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각 국가의 공식 연락담당자에게 전달한다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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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박 삭제 요청에 대한 회기간 결정은 의사규칙 제 과 절차 규정 항 항에 따라 전7 8 -11

자적 방법으로 한다 한 회원이 삭제 요청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위원회 차기 연례 . , 

회의에서 결정한다.

사무국장은 해당 결정 결과를 모든 회원 및 에 회람한다23. CNCPs .

사무국장은 해당 선박을 웹사이트에 게재된 선박목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24. SPRFMO IUU 

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사무국장은 해당 선박 삭제 결정을 및 관련 지역 수산 기. , FAO 

구에 전달한다.

조업 활동에 관여한 국가에 관한 조치 IUU 

기국의 책임의 우선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회원국 및 는 협약 수역 내 25. , CNCPs

어업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활동에 관여하였거나 지원하거나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하IUU 

였거나 활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국민 및 관할권에 적용된 그 외 어떠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고려하여 당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적용을 받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본 항의 어떠한 것도 회원국 및 의 권리를 침해하여 추가 또는 더 엄중한 조. CNCPs

치를 적용하게 할 수 없다. 

항을 위하여 회원국 및 의 국민 및 관할권에 적용된 그 외 어떠한 자연인 또는 26. 25 , CNCPs

법인은 책임자 수익적 소유주 소유주 운영자 및 서비스 제공자 재산보험 제공자 및 그 , , , , 

외 금융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다. 

회원국 및 는 본 의 이행을 위해 정보 교환을 위한 상호 및 협력적 조치를 취27. CNCPs CMM

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 및 의 관련 기관은 선박 식. CNCPs

별 실소유자를 포함한 소유자 선원 및 어획 및 관련 국내 제정법에 관한 정보 및 본 , , , 

의 이행에 관한 조치의 결과를 포함한 항에 명시된 보고된 활동들에 대한 관련된 CMM 25

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연락담당자를 지정한다. 

본 의 이행을 돕기 위하여 회원국 및 는 본 에 부합하게 이행된 행동 및 28. CMM , CNCPs CMM

조치를 당국의 이행 보고서에 포함 시켜야한다. 

현행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변경 정보IUU 

회원국 혹은 는 선박목록에 보이는 선박에 대한 변경된 세부사항에 대한 29. CNCP SPRFMO IUU 

정보를 가능한 빨리 사무국장에 전송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해당 정보를 모든 회원국 및 . 

와 공유하고 인증 후CNCP 2) 웹사이트의 현행 목록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SPRFMO IUU . 

2) 사무국이 정당한 노력 이후 회원국 또는 가 제출한 정보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선박에 대한 세부사항이  CNCP , 
현행화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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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1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행위 보고 양식SPRFMO , , 

협약 수역 내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SPRFMO , , 

목록 수립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목록 을 상기하며 에 기록된 불법 행위CMM 04-2020(IUU ) , .....

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첨부한다.

선박 상세 사항 1.  

a) 선박명 및 이전 선박명 있는 경우( )

b) 선박 기국 및 이전 기국 있는 경우( ) 

c) 선주 및 수익적 선주 있는 경우 를 포함한 이전 선주 성명 및 주소 선주 등록지( ) , , 

d) 선사 및 이전 선사 있는 경우( )

e) 선박 무선호출부호 및 이전 무선호출부호

f) 번호IMO

g) 선박 고유 식별 번호 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선박 식별 번호(UVI) 

h) 선박 사진

i) 해당 선박이 목록에 최초 등재 된 날짜IUU

j) 의심 어업 행위 발생 지점IUU 

k) 어업 행위 혐의 요약 항목에서 더욱 상세하게IUU (2 )

l) 어업 행위 혐의에 대해 취해진 것으로 알려진 모든 조치 요약IUU 

m) 취해진 조치 결과 

위반 요소 상세 사항 2.  

위반이 발생한 보존관리조치 선박 목록 개별 요소에 로 기재하고 날( CMM 04-2020(IUU ) ‘X'

짜 위치 정보원 등 관련 상세 사항을 기입하시오 필요시 추가 정보는 부록형태로 제공할 수 , , . 

있으며 항목에 나열하시오3 )

항목 정의 표시 

a
협약 수역 내 어업 허가 선박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채 해당 수역 수산 자원을 SPRFMO 

어획하는 선박

b
기국이 관련 보존관리에 따라 타 회원국 또는 로부터의 전배를 포함하여 SPRFMO CNCP

보유하고 있던 쿼터 어획 한도량 또는 노력 할당량을 소진하거나 이를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 

수산 자원을 어획하는 선박

c
협약 수역 내 어획량 또는 어획 관련 데이터를 기록 및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

보고하는 선박

d 체장 미달 어류를 선박에 보유 전재 또는 양륙하여 보존관리조치를 저해하는 선박, SPRFMO 

e
보존관리조치에 반하여 금어기 내에 또는 쿼터를 미보유 한 채 혹은 소진 후SPRFMO , , 

또는 금어 수심을 넘어 조업하는 선박

f 금지 또는 불법 어구를 사용하여 보존관리조치를 저해하는 선박SPRFMO 

g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과의 전재에 가담하거나 선용품 또는 연료 재공급 등 공동 IUU 

조업에 가담하는 선박

h 국적이 없는 상태로 협약 수역 내 수산 자원을 어획하는 선박

i 기타 보존관리조치에 반하는 어업 활동에 가담한 선박SPRF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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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3.  

부록 형태로 첨부되는 관련 문서 예 승선 보고서 법적 절차 기록 사진 등를 동란에 나열하시오( ( : , , ) .)

권고 조치 4.  

항목 권고 조치 표시

a 사무국장에게만 통지 추가 조치 권고 사항 없음SPRFMO . .

b 불법 행위를 사무국장에게 통지 해당 행위를 기국에 통지 권고SPRFMO . .

c 목록에 등재 권고SPRFMO I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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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

선박 목록에 등재될 정보 초안 잠정 및 확정IUU ( , )

목록 초안 및 잠정 및 확정 목록은 가능할 시 아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IUU IUU , .

a) 선박명 및 이전 선박명 있는 경우( )

b) 선박 기국 및 이전 기국 있는 경우( )

c) 선주 및 수익적 선주 있는 경우 를 포함한 이전 선주 성명 및 주소 선주 등록지( ) , , 

d) 선사 및 이전 선사 있는 경우( )

e) 선박 무선호출부호 및 이전 무선호출부호

f) 번호IMO

g) 선박 고유 식별 번호 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선박 식별 번호(UVI) 

h) 선박 사진

i) 해당 선박이 목록에 최초 등재 된 날짜IUU

j) 선박의 목록 등재를 정당화하는 행위 요약 및 해당 행위를 증명하거나 정보가 되는 

관련된 모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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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05-2021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 선박 기록부 수립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을 대체(CMM 05-2019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SPRFMO) ,

효과적인 어업 감시 통제 감독 및 본 협약 및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 준수를 위하여 , ,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 선박 기록부 수립 관리 등 적절한 조치 마련에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 조 항 호를 상기하고27 (1) (a) ,

협약 제 조 항 호에서 어선 이라 함은 가공선 지원선 운반선 및 기타 조업에 직접 1 (1) (h) “ ” , , 

관여하는 선박 등 조업에 사용되거나 사용 될 계획이 있는 모든 선박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협약 제 조 항 나 호에서는 협약에 의해 다뤄지는 수산 자원에 대한 를 수립할 경19 (2) ( ) CMMs

우 심각한 악영향 방지 및 생계 유지형 소규모 및 영세 어업 및 여성 어민의 어업 접근성을 ,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약 제 조 및 조에서는 데이터 수집 편집 교환 및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23 25 , , 

하며,

협약 제 조 및 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8 27 .

회원국 및 협력적비회원국 관할 정부 당국은 협약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 1.  (CNCP) , 

및 관련 국제법에 따라 자국 선박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해

당 선박에 대한 협약 수역 내 조업을 허가한다.

각 회원국 및 는 특정 선박에 대해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를 결정할 시 해당 선박 2.  CNCP , 

및 선사의 관련 보존관리조치 준수 또는 위반 전력을 고려한다 회원국 및 는 지역( ) . CNCP

수산관리기구 목록에 등재 된 선박에 대해서는 협약 수역 내 조업을 허가하지 않도록 IUU

보장한다.

각 회원국 또는 는 법 집행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질 수 있도록 협약 수역 내 조업 3.  CNCP , 

허가를 받은 자국 선박이 자국 관할권이 미치는 국민 거주자 또는 법인의 소유 하에 있도, 

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각 회원국 및 는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를 받은 자국 선박 기록부를 관리한다4.  CNCP .

회원국 및 는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를 받은 자국 선박 기록부상 각 선박에 대해 본 5.  CNCP

조치 부속서 에 명시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포함한다1 .

회원국 및 는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를 받은 자국 어선이 수산자원 조업 6.  CNCP SPRFMO 

목적으로 협약 수역에 입역하기 최소 일 전까지 해당 선박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고지한15

다 동 고지 시 회원국 및 는 본 조치 부속서 에 명시된 선박 상세 정보를 제출한다. , CNCP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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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및 는 약 수역 내 조업 허가를 받은 자국 어선 정보를 부속서 에 명시된 선박 7.  CNCP 1

데이터의 정보에 따라 현행화하도록 보장한다 선박 정보 관련 변동 사항 발생 시 해당 회. , 

원국 및 는 변동 사항 발생 후 일 이내에 이를 사무국장에게 고지한다CNCP 15 .

회원국 및 는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가 취소 철회 등의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8.  CNCP , , 

이를 사무국장에게 고지한다 동 정보는 즉시 고지하되 늦어도 변동 후 일 이내에 고지한다. , 3 .

선박 기록부에 허가 입력은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떠한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정9.  SPRFMO 

보가 현행화될 때까지 무효화 된다. 

a) 선박 기국,

b) 선박 무선호출부호 사용하는 경우( ), 

c) 기국 허가 개시일,

d) 기국 허가 종료일,

e) 선박 고유 식별 번호 번호 사용하는 경우(UVI)/IMO ( ).

통지에 기국 선박의 국기의 변경이 명시된 경우 사무국은 선박 국기의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10. , 

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선박 기록부에 해당하는 이전 기국에게 통지 사실에 대해 알린다5 .

위원회 선박 기록부에는 회원국 및 의 협약 수역 어업 허가 선박 및 회원국 및 11. CNCP

가 본 조치 부속서 에 따라 제출한 데이터를 포함한다CNCP 1 .

사무국장은 협약 수역 내 허가 선박 기록부를 관리한다 선박 기록부 요약 내용은 12. . CMM 

데이터 표준 제 항 규정에 따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02-2021( ) 6 SPRFMO .

선박 기록부에는 매년 각 허가 선박의 실조업 여부를 표시한다 이를 위해 협약수역 내 조13. . , 

업 활동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 및 는 협약 수역 내 실제로 조업하는 선박 또는 전재 CNCP

활동에 참여한 선박을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전갱이 조업에 참여한 선박인 경우 동 정보. , 

는 매 월 말일부터 일 이내에 제출한다 협약 수역 내 타 어종을 조업하는 선박인 경우 20 . 

동 정보는 매년 제출하되 연말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한다 사무국장은 통지된 선박 목록, 30 . 

을 관리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게재한다SPRFMO .

회원국 또는 로부터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를 받은 선박이 그 허가 효력을 상실할 14. CNCP

경우 해당 선박은 선박 기록부에서 삭제되지는 않으나 현재 허가 미소지 로 표시된다, “ ” .

위원회는 본 조치의 효과성 개선 및 특히 의 글로벌 기록부의 진행 상황 등을 적절히 15. FAO

고려하여 동 보존관리조치의 개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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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1

선박 데이터 표준

회원국 및 는 개별적 선박별 로 데이터를 수집한다1.  CNCP ( ) .

회원국 및 허가 선박 기록에 포함 된 하기 항목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본 조치 2.  CNCP , 

제 항 및 항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고지한다6 7 .

a) 현재 기국 부속서 코드 활용( 2 )

b) 선박명

c) 등록 번호

d) 국제 무선 호출 부호 있는 경우( )

e) 선박 고유 식별자 번호 발급 받은 경우(UVI)/ IMO ( )1)

f) 과거 선명 모두 알려진 경우( )

g) 선적항

h) 과거 기국 있는 경우 부속서 코드 활용( , 2 )

i) 선박 종류 코드 적절히 활용 데이터 표준 의 부속서(ISSCFV , CMM 02-2021( ) 10)

j) 어법 종류 모두 코드 적절히 활용 의 부속서(ISSCFV , CMM 02-2021 9)

k) 길이

l) 길이 종류 예 전장 수선간길이( : (LOA), (LBP))

m) 총톤수 로 기재를 권장(GT )

n) 총등록톤수 로 표시가 불가능할 시 또는 와 병행하여 기재(GRT-GT , GT )

o) 주 동력 출력 (kw)

p) 어창 용적 (m3)

q) 냉동 시설 종류 해당되는 경우( )

r) 냉동 시설 대수 해당되는 경우( )

s) 동결 능력

t) 선박 통신 기기 종류 및 번호 번호(INMARSAT A, B, C )2),

u) 상세 정보 브랜드 모델 기능 및 식별 번호VMS ( , , )

v) 선주 성명 모두

w) 선주 주소 모두

x) 선박부 등재일SPRFMO 

y) 선박 허가 종료일

z) 기국 허가 개시 일

년 이내 촬영된 고해상도 적절한 명암비를 갖춘 선박 사진aa)  5 , :

i. 전장 및 구조적 특성이 모두 드러나도록 촬영한 우현 사진 최소 크기 ( 12X7)
ii. 전장 및 구조적 특성이 모두 드러나도록 촬영한 좌현 사진 최소 크기 ( 12X7)
iii. 선미 정면에서 촬영한 선미 사진 최소 크기 ( 12X7) 

1) 년 월 일 효력이 발생하여 회원국 및 는 협약 수역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기국 선박에 대해 번 2020 1 1 , CNCPs IMO 
호를 발급해 줄 것을 보장해야 한다 연안국 개발도상국의 영세어업 선박 중 대왕 오징어 어획하는 체장 미. 15m 
만의 선박은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의 경우 해당 선박은 기국 식별 국가 등록 허가증에 . , , 
명시되어있는 것과 같이 선박의 국가 등록 또는 허가 번호 하이픈으로 구별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식별 및 표시 ( ) 
조건에 맞춰야하며 해당 요구 조건의 대체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기국은 사무국에게 부분적 수정에 대해 협약 . 
수역 입역 최소 일전에 통지해야한다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완화 조치는 년 월 일에 만료된다15 . , 2026 1 1 .

2) 연안국 개발 도상국의 영세 어업 선박 중 체장 미만이며 시스템을 선박에 장착 시킬 수 없는 경 15m INMARSAT 
우 기국에서 수립한 승선시 생명 위한 안전 및 소통에 대한 요건에 부합해야하며 해당 요건의 대체로 기국은 ,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없는 한 본 완화 조치는 년 월 일에 만료된다. , 202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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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국 및 가 상기 제 항에 따른 정보 제출 시 가능한 한 하기 추가 정보도 제출3.  CNCP 2 , 

하도록 한다.

a) 외부 표식 선박명 등록 번호 또는 국제무선호출부호( , )

b) 어류 가공 라인 종류 해당 되는 경우( )

c) 건조 시기

d) 건조 장소

e) 주조 깊이

f) 선폭

g) 선박 내 전자 장비 즉 무선 통신 기기 초음파 발신기 레이더 네트 존데( , , , , )

h) 면허 선주 성명 선주와 다를 경우( )

i) 면허 선주 주소 선주와 다를 경우( )

j) 선사명 선주와 다를 경우( )

k) 선박 주소 선주와 다를 경우( )

l) 선장 성명

m) 선장 국적

n) 어로장 성명

o) 어로장 국적

회원국 및 가 본 부속서 제 항에 따른 데이터 제출 시에는 데이터 표준4.  CNCP 2 CMM 02-2021( ) 

부속서 에 명시된 세부사항 및 서식에 맞게 제출한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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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2

기국 코드 

호주 AUS 이탈리아 ITA

오스트리아 AUT 한국 KOR

벨기에 BEL 라트비아 LVA

벨리즈 BLZ 라이베리아 LBR

불가리아 BGR 리투아니아 LTU

칠레 CHL 룩셈부르크 LUX

중국 CHN 몰타 MLT

콜롬비아 COL 네덜란드 NLD

쿡아일랜드 COK 뉴질랜드 NZL

크로아시아 HRV 파나마 PAN

쿠바 CUB 페루 PER

키프로스 CYP 폴란드 POL

체코공화국 CZE 포루투갈 PRT

덴마크 DNK 루마니아 ROU

에콰도르 ECU 러시아 RUS

에스토니아 EST 슬로바키아 SVK

파로아일랜드 FRO 슬로베니아 SVN

필란드 FIN 스페인 ESP

프랑스 FRA 스웨덴 SWE

독일 DEU 대만 TWN

그리스 GRC 영국 GBR

헝가리 HUN 미국 USA

아일랜드 IRL 바누아투 V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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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06-2020

협약 수역 내 선박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존관리조치SPRFMO (VMS) 

을 대체(CMM 06-2018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SPRFMO) ,

남태평양 공해 수산 자원 보존 관리에 관한 협약의 규정 특히 제 조 호 및 조 항 , 25(1) (c) 27 (1)

호를 상기하고(a) ,

는 협약 수역 내 수산 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VMS

요한 도구라는 점에 주목하고,

위원회 회원 및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 들은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적 실(CNCP)

행을 증진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시스템 하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기밀성 및 보안성 효율성 비용 효과성 및 유연성 등 의 , , VMS

기초를 형성하는 주요 원칙을 더욱 명심하며,

이행을 위한 하기의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SPRFMO VMS .

위원회 SPRFMO VMS

선박 감시 시스템 위원회 위원회 는 총회의 공식 수락 이후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다1.  (“VMS ”) .

위원회의 권한은 협약 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위원회 선박 등록부에 포2.  VMS SPRFMO 

함 된 선박에 적용된다 동 시스템은 남태평양 공해 수산 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협약 제. 5

조에 명시된 수역 및 협약 수역 외 해리까지에 설정된 완충지대까지 적용된다 완충지100 . 

대는 인접한 연안국의 법에 따라 에서 조업하는 기국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EEZ .

정의 

본 절차의 해석 및 실행에 있어서 하기의 정의가 적용된다3.  .

a) 협약 이라 함은 남태평양 공해 수산 자원 보존 관리 협약을 말한다“ ” .

b) 협약 수역 이라 함은 제 조에 따라 상기 협약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 5

c) 위원회 라 함은 제 조에 의하여 설립된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를 의미한다“ " 6

d) 자동 위성 위치 기구 자동 위치 송수신기 라 함은 실시간 위성 위치수정 트랜“ / ”(ALC)
시버를 의미한다.

e) 위원회 라 함은 본 에서 선박 감시 시스템을 의미한다“VMS ” CMM SPRF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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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회원 라 함은 각 회원국 및 가 본 에 따라 개발해야하는 의“ /CNCP VMS” CNCP CMM
무를 가지는 국내 선박 감시 시스템을 의미한다.

g) 조업 감시 센터 라 함은 기국선박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조업 선“ (FMC)” VMS /
단 혹은 기관을 의미한다.

목적

의 목적은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통해 보존조치 실행을 지원하기 4.  SPRFMO VMS SPRFMO 

위하여 기국으로부터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를 받은 회원국 혹은 및 위, SPRMFO CNCP 

원회 선박 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의 이동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함이다.

적용 

는 협약 제 조 제 항 호에 명시된 모든 어선에 적용된다 동 시스템은 본 5.  SPRFMO VMS 1 1 (h) . 

항에서 명시하는 수역에 대해 상시 혹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운영된다CMM 2 .

회원국 또는 는 위원회 적용 수역에 자국 관할 수역을 포함 해 줄 것을 요청할 6.  CNCP VMS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은 위원회의 논의 및 승인을 거친다 위원회 에 자국 수역을 , . VMS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회원국 또는 가 지불한다CNCP .

위원회 속성 및 세부사항VMS 

위원회 는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사무국이 개발 및 관리한다7.  SPRFMO VMS SPRFMO .

위원회 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되며 보존관리조치 이8.  SPRFMO VMS , (CMMs) 

행 보장을 위해 회원국 및 가 활용한다 데이터는 또한 수산 위원회가 협약 수CNCP . VMS 

역 내 적절한 수산 관리 의사 결정을 위하여 과학적 조언을 요청할 시 과학위원회가 관련 , 

정보를 분석 및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할 수도 있다.

기국의 책임 및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각 회원국 혹은 는 기국선이 자동으로 9.  , CNCP

데이터를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하도록 한다VMS .

a) 기국의 어업감시센터 를 통하여 사무국에 제출 또는(FMC) , 

b) 사무국 및 기국 에 동시 제출FMC

각 회원국 및 는 보고방식 본 항의 옵션 와 중 하나 을 사무국에 고지한다10. CNCP ( CMM 9 (a) (b) ) .

항의 방식을 선택한 회원국 및 는 보고서를 시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사11. 9 (a) CNCP VMS 1

무국에 자동으로 발송하도록 한다.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는 모든 회원국 및 조업 선박은 부속서 에 명시된 위원회12. VMS CNCP 1

의 최소 요건에 준하는 기능하는 를 사용 하도록 한다ALC ALC .

모든 회원국 사무국 서비스 제공자 및 과학위원회 하부 위원회는 본 부속서 에 13. , , , CMM2 2

명시된 기밀 유지 요건 및 기밀 유지 규정인 데이터 표준 항에 따라 CMM 02-2020( ) 6 VMS 

데이터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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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보고 절차

자동 보고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본 부속서 에 기재된 절차를 적용한다14. , CMM 3 .

조작 방지 조치 ALC 

회원국 또는 의 권한 당국의 보수 또는 교체에 대한 허가 없이는 를 파괴 파손15. CNCP ALC , , 

교체 무력화 또는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가 부속서 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이 의심되는 경우 16. ALC 1

회원국 또는 는 즉시 사무국에 통지하며CNCP ;

a) 가 해상에서 타회원국 또는 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설치되는 경우 회원국 ALC CNCP , 
또는 는 관련된 회원국 또는 에게 통지한다CNCP CNCP . 

b) 회원국 또는 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경우 CNCP

i. 빠른 시일내에 의심되는 위반에 대해 조사한다. 

ii.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속서 에 명시된 조건의 맞는 가 승선하여 , , 1 ALC
가동할 때까지 선박의 조업을 금지하며, 

iii. 조사결과 및 행한 조치에 대해 위원회에게 전달한다. 

회원국 및 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본 의 부속서 의 조건에 부합하는 17. CNCPs CMM 4

를 설치 및 이용할 것을 보장한다ALCs . 

회원국 및 는 항의 연례 이행보고서에 각 선박의 조작 방지를 18. CNCP CMM 10-2020(CMS) 5

위한 노력 방법에 대해 보고한다 해당 방법으로 회원국 또는 제조사에 의해 밀봉. , CNCP 

된 외부 또는 내부용 변조 방지 봉인 사용 또는 그 외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위원ALC, . 

회는 회원국 및 의 선박에 적용된 조작 방법의 효율성을 본 의 항에 따라 늦CNCP CMM 33

어도 년 연례회의에서 검토한다2023 . 

회원국 또는 는 의 항의 이행보고서를 통해 항에 따라 브랜드19. CNCPs CMM 10-2020(CMS) 5 17 , 

모델 보안장치 예 변조 방지 봉인 설치 여부 국기를 게양한 각각의 선박의 허가된 , ( : , ALC 

사용 식별 등을 포함한 이행에 대해 보고를 한다) .

본 보존조치의 어떤 경우도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선상의 조작 방지를 위해 회20. ALC 

원국 또는 가 추가적 또는 더 엄격한 조치를 적용하는데 방해할 수 없다CNCP .

데이터 사용 및 공개에 대한 회원국 혹은 허가  VMS CNCP 

본 부속서 의 항에 명시됨에 따라 데이터 접근에 대한 모든 요청은 를 통21. CMM 2 7 VMS VMS

해 사무국에게 전자식으로 요청한다 다른 회원국 또는 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 CNCP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담당자를 통해 정보 공유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VMS VMS 

회원국 또는 의 요청에 대한 데이터만 제공한다 사무국은 본 부속서 의 CNCP VMS . CMM 2

보안 및 기밀 조건에 부합하여 데이터를 제공한다VMS .

회원국 또는 는 사무국에게 항에 명시되어있는 목적으로 또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22. CNCP 24

한 선박에 대한 데이터를 웹사이트 비공식 부분에 제공되는 적절한 양식을 VMS SPRFMO 

활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항 및 항에 의거하여 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과학위원회가 웹사이트에서 23. 13 21 8 SPRFMO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V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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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용 및 공개에 대한 회원국 혹은 허가VMS CNCP 

회원국 또는 의 요청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사무국은 본 의 에서 항 및 24. CNCP , , CMM 25 28

부속서 의 절차에 의거하여 회원국 또는 의 허가 없이 하기와 같은 예외적인 목적을 5 CNCP

위해서만 데이터를 제공한다VMS 

a) 예상 조업 시작 시간 내 활발한 해상 감시 활동 및 또는 점검 계획이 있을 경우 72 /

b) 활발한 해상 감시 활동 및 또는 점검있을 경우/

c) 사무국과 권한이 있는 해상 구조 조정 센터 의 약정 조건에 의하여 의 검(MRCC) MRCC
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할 경우 

조항의 및 호의 이행을 위하여25. 24 a) b) : 

a) 승선 및 검색 에 의거하여 해상 검색이 착수되어야 한다CMM 11-2015( ) .

b) 각각의 회원국 또는 는 적용 가능한 경우 데이터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 어CNCP , , 
떠한 권한 당국 및 회원국의 공인 검사관에게만 해당 데이터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VMS . 

c) 계획된 또는 활발한 해상 감시 활동 및 또는 검색과 관련된 데이터는 회원국 또/ VMS 
는 의 담당자에 의해 적용 가능한 경우 항의 및 호에 언급된 운영CNCP VMS , , 24 a) b)
을 담당하는 검사관 및 정부 관료에게 전송한다. 

d) 회원국 및 는 적용 가능한 경우 해당 검색관 및 정부 관료가 데이터 기밀 유지CNCP , , 
를 보장하고 항 및 호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보장한다24 a) b) .

e) 회원국은 항 및 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무국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를 활24 a) b) VMS 
발한 활동 종료 시점부터 시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항 호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24 . 25 f)
회원국은 데이터 삭제에 대해 시간 기간 이후 즉시 서면 확인서를 제출한다VMS 24 .

f) 사무국이 항 및 호에 명시한 목적을 위해 제공한 데이터를 조사의 일부분24 a) b) VMS , 
협약 해당 또는 위원회의 결정 국내 법 및 규정의 위반 사항의 사법 또는 행, CMM, , 
정 절차인 경우 회원국 및 의 공인된 조사관 및 권한 당국 담당자는 항에 명CNCP 25
시된 기간보다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다 회원국은 목적 및 기대 시간 및 데이터 보유 . 
추가 시간에 대해 사무국에게 통지해야한다.

항 호의 취지를 위해 데이터를 요청하는 회원국은 계획된 감시 및 또는 검사 활26. 24 a) VMS /

동의 지리적 지역을 사무국에게 제공한다 이런 경우 회원국에 의해 공인된 검사관 및 정. , 

부 관료는 협약 수역의 공해상 통지된 지리적 지역에서의 계획된 감시 통제 및 감시 , , 

활동 개시 시간 전에 사무국에게 권고한다 활동의 종료 또는 통지된 공해상 (MCS) 72 . MCS 

지리적 지역이 변경될 경우 사무국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 

항 호를 위해 사무국은 감시 및 또는 검사 활동 중 발견된 선박에 대한 데이터를 27. 24 b) / VMS 

사무국에게 제공한다 활발한 감시 및 또는 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회원국은 활발한 감시 . /

및 또는 검색 활동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명을 포함한 보고서를 사무국 및 회원국 또는 /

의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감시 및 또는 검색 활동이 종료된 후 정보는 지체 없CNCP VMS . /

이 제공되어야 한다. 

항 의 취지를 위해 회원국 또는 의 요청이 있을 시 사무국은 회원국 또는 28. 24 c) , CNCP , CNCP

의 허락없이 사무국과 권한있는 의 약정 조건에 따라 권한이 있는 의 조사 및 MRCC MRCC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제공한다 정보를 요청하는 회원국 또는 VMS . CNCP

는 본 항에 명시되어있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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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또는 는 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웹사이트의 비공식 부분에 제공29. CNCP 24 SPRFMO 

되어있는 적절한 양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VMS .

회원국 및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보완 도구 및 협약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30. CNCP 

장기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위원회 의 향상된 , , VMS

이용을 평가하기 위해 늦어도 년 연례 회의 전까지 항을 검토한다2023 24 . 

위원회가 특정한 공해 검사 체계를 채택할 경우 항에서 항까지 검토한다31. SPRFMO 24 30 .

검토 

사무국은 위원회의 연례 회의마다 위원회에게 위원회 운영 및 이행에 대한 보고를 제공한다32. VMS .

위원회는 년 연례 회의에서 위원회 이행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며 시스템의 효율성33. 2023 VMS , 

효과성 및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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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위원회 에 사용되는 최소 표준안 VMS ALCs 

는 위성 기반 위치 시스템으로부터 취득한 데이터 및 본 항에 명시된 지역에서 1.  ALC CMM 2

조업 시 본 부속서의 항에 명시된 최소한의 정확성 수준을 준수하여 지속적이고 자동적, 7

이며 선박으로부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아래의 데이터를 의사소통하도록 한다, .

구분 데이터 구성 비고 

선박 등록 특정 고정 선박 식별 예 선박 등록 번호 후, 
반부에 기재된 국가코드

운항 상세 위도 위치 위도

운항 상세 경도 위치 경도

메시지 상세 날짜 위치 날짜UTC 

메시지 상세 시간 위치 시간UTC 

조업 선박에 장착된 는 최소 분마다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2.  ALC 15 .

회원국 혹은 는 각국의 가 위치를 본 에 따라 채택한 최소 빈도에 따3.  CNCPs FMC VMS CMM

라 수신하도록 하고 더 잦은 빈도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VMS . 

회원국 혹은 는 협약수역에서의 조업 기간 중 제출된 모든 선박 위치 정보 기록이 협약 4.  CNCPs

수역 선박 운항 문서 및 선박이 제출한 조업 위치 정보 인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일반적 위성 네비게이션 운영 조건 하에 전달된 위치 데이터는 해리 안으로 정확하여야 한다5.  , 100 .

및 혹은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여러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6.  ALC / .

회원국 및 의 각 선박이 보고하는 위치 보고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7.  CNCPs VMS .

a) 저층 혹은 심해(benethic) (bentho-pelagic)1) 트롤 해저 연승 혹은 통발 어구를 사 , (pot) 
용하거나 부근 해리 내에서 조업할 시 시간에 최소 회 보고할 것EEZ 20 , 1 1

b) 기타2)의 경우 최소 시간에 회 보고할 것, 4 1

위원회는 년 연례 회의까지 협약 수역 내 조업선에 적용 가능한 보고 빈도를 검토하도록 한다8.  2023 .

1) 여기서 저층 트롤이란 중층수 그물을 사용하는 트롤 어업을 지칭하며 트롤 조업시 언제라도 그물이 저층에 접 , 
촉될 수 있는 어업을 말함.

2) 년 월 중국은 국내법에 따라 하루 차례 이상의 보고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으며 년 월 현행 국내법 2013 2 2 , 2018 1
에 따라 시간에 회의 보고가 가능한 점을 발언하였음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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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2

보안 및 기밀 조건

회원국 및 사무국에 적용되는 보안 규정, CNCPs 

부속서의 규정은 본 을 근거로 수령한 모든 데이터에 적용된다1.  CMM VMS .

위원회로부터 수령한 모든 데이터는 기밀 자료로 분류한다2.  VMS .

모든 회원국 사무국 및 위원회의 제공자는 전자 데이터를 관리할 때 특히 3.  , CNCPs, VMS ,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시 해당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VMS .

모든 회원국 사무국은 불법 혹은 실수로 인한 파기 소실 변경 무허가 공개 혹은 4.  , CNCPs, , , , 

접속 및 모든 부적절한 형식의 이행으로부터 보고서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 및 기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아래 사항은 의무사항이다. .

a) 시스템 접속 통제 시스템은 무허가 접속자의 침입을 선별해야 한다: .

b) 인증 및 데이터 접속 통제 와 비밀번호 체계를 갖춘 시스템은 허가 받은 자의 접: ID
속에도 허가 받은 데이터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c) 데이터는 안전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의 목적을 위해 회원국 사무국 VMS : CMM , CNCPs, 
혹은 데이터 제공자간의 의사소통은 보안 인터넷 프로토콜 혹은 사무VMS SSL, DES 
국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d) 데이터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는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해당 기간동안 안전하게 : VMS 
저장되어야 하며 개봉되지 않아야 한다, .

e) 사무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접속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리 및 ( ), 
유지 백업 기본 사양에 대한 보안 절차를 구축하도록 한다, , .

각 회원국 사무국은 보안 시스템 관리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보안 시스템 담당자5.  , CNCPs, . 

는 권한 내에서 소프트웨어가 발행한 로그 파일을 검토하도록 하고 보안 시스템을 적절하, 

게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시스템 접속을 제한할 수 있고 보안 관련 사항을 . , ,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연락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회원국 및 는 에 따라 데이터 삭제 서면 확인서를 제출한다 사무국은 요6.  CNCPs CMM VMS . 

청서에 명시된 데이터 삭제를 완료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VMS .

각 회원국 및 는 시스템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위해 연락담7.  CNCPs VMS 

당자를 지정한다 연락 담당자 담당자에 관한 변경 사항은 사무국에 변경 후 (“VMS ”). 21

일 내에 고지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회원국 및 에 변경 사항을 즉시 고지한다. CNCPs .

사무국은 회원국 및 가 제출한 연락 담당자 정보를 등록부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등록8.  CNCPs . 

부 및 이와 관련된 변경은 웹사이트의 회원국 폴더 에 즉시 공포하도록 한다SPRFMO “ ” .

사무국은 이러한 보안 및 기밀 요건 규정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을 위원회의 구축에 9.  VMS 

따라 연례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 및 고지한다 그러한 조치는 데이터 프로세CNCPs . VMS 

싱의 위협으로부터 적절한 보안 수준을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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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 제출시에는 보안을 위해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한다10.  CMM VMS .

사무국의 보안 시스템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소프트웨어가 발행한 로그 파일11. , 

을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을 적절히 유지하고 시스템 접속을 제한한다 보안 시스템 관리, , . 

자는 보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국과 연락담당자 사이에서 연락담당관의 역할을 VMS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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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3

협약 수역 수동 보고 규정SPRFMO 

예정된 위치가 연속 차례 전송되지 못하였고 사무국이 위치 정보의 정상적인 1.  VMS 4 , VMS 

자동 수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3)를 취한 경우 사무국은 선박의 기에 따라 그 회원국 , 

혹은 에 이를 고지하도록 한다 해당 회원국 혹은 는 즉시 직접 선박의 선장CNCPs . CNCPs

에 수동 보고를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본 항에 따른 데이터 보고의 의미는 수동보고는 선박이 를 통하거나 사2.  CMM 10 VMS , FMC

무국과 에 동시에 전송하도록 한다FMC .

본 부속서 항에 따라 회원국 혹은 가 선박에 수동 보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지침을 3.  1 CNCP

수령한 경우 선박의 회원국 혹은 는 선박의 선장이 매 시간마다 선박의 위치를 수, CNCPs 4

동으로 보고 하도록 한다 의 자동 보고가 수동보고를 시작한지 일내에 재. SPRFMO VMS 60

개되지 않을 경우 회원국 혹은 는 수리를 위해 선박의 어구를 수거하고 조업을 중CNCPs

단하여 즉시 항구로 복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해당 선박은 사무국으로부터 가 작동중이라는 확인을 받은 후에만 협약 수역4.  ALC SPRFMO 

에서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휴대용 트랜스시버가 완전히 작동 중임을 확인을 위해 . ALC/

사무국이 연속 회 프로그램된 위치를 수신하여야 한다4 , VMS .

수동 보고 형식은 아래와 같다 선박이 우선적 방법으로 이메일을 사용하길 권장하며 해당 5.  . , 

메시지를 로 발송하도록 한다vms@sprfmo.int .

미작동 혹은 오류 시 수동 보고 표준 형식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는 아래와 같다6.  ALC , .

a) 번호 가능시IMO ( )

b) 국제 무선 콜 싸인

c) 선박명

d) 선박 선장 성명

e) 위치 날짜(UTC)

f) 위치 시간(UTC)

g) 위도 부속서 의 항에 명시된 최소 정확도 수준 준수( 1 5 )

h) 경도 부속서 의 항에 명시된 최소 정확도 수준 준수( 1 5 )

i) 활동 어업 운반 전재( / / )  

회원국 및 는 오류로 인한 수동 보고를 피하기 위해 협약 수역에서 7.  CNCPs ALC SPRFMO 

조업 시 하나 이상의 를 보유할 것을 권고한다, ALC .

사무국은 본 부속에 따라 보고하는 선박을 웹사이트에 공지하도록 한다8.  SPRFMO .

3) 선박의 선장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및 사무국과의 조율에 따라 회원국 혹은 는 위치의 정상적 자동 수 CNCPs VMS
신 재가동을 위해 노력한다 만약 그러한 노력을 통해 선박이 성공적으로 회원국 및 에 보고하고 있다고 . CNCPs
판단될 시 선박의 하드웨어가 작동하고 있음 사무국은 회원국 혹은 와의 조율을 통해 위원회로( ALC ), CNCPs VMS 
의 자동 보고 시스템을 재가동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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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4

조작 방지 최소 기준 ALC 

조업선에 장착된 는 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부속서 의 항에 명시된 데이터 보안 1.  ALCs 1 1

및 통합을 보존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는 위조된 위치의 입력 혹은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종류 및 배열을 가지는 것으로 하2.  ALCs

며 이는 수동 전자 혹은 다른 의미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훼손될 경우 이를 , , , 

감지하고 위성 송신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를 제외한 누구도 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3.  FMC ALC VMS .

에 저장된 정보는 정상적인 운영 조건내에서 통합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4.  ALC .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혹은 단말기 소프트웨어에 장착되는 어떤것이라도 잠재적으로 5.  ALC 

의 운영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무허가 접속은 허용되지 않는다VMS ALC .

위성 네이게이션 해독기 및 트랜스미터는 반드시 파손할 수 없는 하나의 본체 안에 함께 6.  

넣도록 한다.

안테나가 본체와 따로 설치되는 경우 하나짜리 일반적인 안테나를 가지고 위성 네비게이7.  , 

션 해독기와 트랜스미터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본체는 끊어지지 않은 하나의 케이블선. , 

으로 안테나에 연결되도록 한다.

모든 는 제조사의 설명 및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도록 한다8.  ALC .



- 224 -



- 225 -

부속서5

데이터 이용 및 공개 절차VMS 

회원국 사무국과 체결한 협정 혹은 항 항에 기재된 목적으로 위원회 1.  , CNCP, CMM 21 -24

데이터에 접속을 요청하는 는 요청하는 데이터의 종류 및 데이터 기간을 VMS MRCC VMS 

명시한 요청사항을 담당자를 통해 사무국에 전달하도록 한다 가능할 시 요청에는 VMS . , 

부속서 의 보안 및 기밀 조건에 대한 회원국 혹은 의 기여를 명시한다CMM 2 CNCP . CMM 

항의 목적을 제외하면 요청은 사용 예정일의 최소 일 전으로 제출되어야 한다24 , 5 .

회원국 혹은 의 허가를 요하는 데이터의 이용 및 공개CNCP VMS

사무국은 항 항과 항의 목적을 염두하여 즉시 데이터 요청을 담당2.  CMM 21 , 22 23 VMS VMS 

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요청한 회원국 혹은 에게의 데이터 공개는 데이. CNCP VMS VMS 

터를 소유하는 회원국 혹은 의 허락이 있을 시에만 가능하다 데이터 요청을 거CNCP . VMS 

절하는 회원국 혹은 의 경우 거절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사무국으로부터 요청을 CNCP , 

전달받은 날로부터 내에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한다15 .

회원국 및 는 사무국에 역량 하에 혹은 또한 계약한 제공사의 역량에 따라 선3.  CNCP / VMS 

단 각 선박 지역 기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걸러내도록 데이터 접속을 제, , , VMS 

한할 수 있다.

회원국 혹은 는 요청 시 기재한 목적 및 타 회원국 혹은 와 합의된 목적으로만 4.  CNCPs CNCP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제 자에게 데이터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공개할 수 없다VMS , 3 . 

회원국 혹은 가 결의한 본 부속서의 항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접속에 CNCP 3 VMS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시 이를 준수한다, .

회원국 혹은 의 허가가 필요치 않은 데이터의 이용 및 공개CNCP VMS 

본 의 항의 목적을 위해 사무국은 데이터 규정 후 늦어도 일 안에 해당 데이5.  CMM 24 , VMS 7

터 담당자에게 이를 고지한다VMS .

a) 요청국가 또는 , CNCP MRCC, 

b) 사무국에 요청이 접수 된 날짜

c) 데이터 요청의 목적VMS 4)

d) 요청한 데이터 길이VMS 5)

본 의 항 에 따르면 요청서에 명시한 기간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보유하는 6.  CMM 25 (f) , VMS 

경우 사무국은 즉시 관련 연락담당자에 보유의 목적 및 예상 소요 시간을 고지한다, VMS .

사무국은 요청한 회원국 혹은 가 데이터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이를 즉시 관련 7.  CNCP VMS , 

담당자에게 고지한다VMS .

사무국은 본 의 항의 목적을 위해 요청 회원국 요청 일시 목적 및 길이를 포함하8.  CMM 24 , , , 

는 데이터 사용 및 공개를 위해 제출된 요청의 기록부를 관리한다VMS . 

4) 제안된 목적 은 본 의 항에 의거하여 요청 회원국 또는 에 의해 확인된 목적을 의미한다 ‘ ’ CMM 24 CNCP . 
5) 해당 사항은 공간적 및 시간적 운영 세부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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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은 데이VMS 터 접속 요청 건수 및 목적을 포함하여 본 항의 위원회 이CMM 32 VMS 

행 및 운영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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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07-2021

항구 검색 최소 기준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를 대체(CMM 07-2019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SPRFMO) ,

수역 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동 어업이 어업 자원 해양 생태계 및 준법 어SPRFMO , , , 

업인들 특히 개발도상국 어업인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

해양 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장기적 보존 증진을 위한 효과적 조치 채택에 있어 항구국의 

역할을 의식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조치는 일차적으로 기국의 책임에 기초해야 하며 항구, , , 

국 조치 연안국 조치 시장 관련 조치 그리고 자국민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지원하거, , , , 

나 이에 가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 활용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구국 조치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는 강력하고 비용대비 효과적, , , 

인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을 주지하고,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항만국 조치를 통한 지역적 및 지역 간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IUU 

있음을 인식하고,

자국 영토 내의 항구에 대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국 및 협력적 비체약당사국 들이 (CNCP)

국제법에 의거하여 한 층 강화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년 월 일에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 의 관련 규정을 상기하고1982 12 10 ( ) ,

경계왕래성 및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 조항의 이행을 위한 

년 유엔공해어업협정 년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 조치 이행 증진을 위한 협정1995 , 1993

과 년 의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 규범을 상기하고1995 FAO ,

협약 제 조에서는 회원국들이 어업 활동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어업 감시 감독 SPRFMO 27 IUU , , 

통제를 위해 적절한 협력 절차를 수립하며 협약 규정 준수를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상

기하고,

어업 예방 억지 및 근절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한 검색 수준 결정을 위하여 IUU , FAO 

항구국조치협정 제 조 및 협약 수역 내 조업하는 선박의 특성 어획량 항구 양륙 12 SPRFMO , , 

빈도 및 수단 자원 상태 등을 염두에 두고, ,

위원회는 협약 제 조 및 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관리조치 를 채택한다8 20 (C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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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보존관리조치 이행 감시를 위하여 각 회원국 및 협력적 비체약 당사국 은 1.  SPRFMO , (CNCP)

항구국으로서 협약 수역 내 어획된 관리 어종 및 또는 이러한 어종으로, SPRFMO SPRFMO /

부터 가공된 수산 제품 중 한 번도 항구 또는 해상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하역되SPRFMO 

거나 전재되지 않은 어종 및 제품을 실은 외국 어선 이하 외국 어선 에 대해 효과적( “ ”)

인 항구 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을 적용한다CMM .

협약 기타 관련 규정 및 보존 조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본 에서 정한 바가 2.  SPRFMO , CMM

없는 한 본 은 모든 외국 어선에 적용된다, CMM .

각 회원국 및 는 항구국으로서 하기 선박에 대해서는 본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3.  CNCP CMM .

a) 자국민이 용선하여 자국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외국어선 및 항구국은 용선 어선에 대
해 기국이 취하는 조치만큼 효과적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b) 선박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가담하지 않으며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지, , , , 
원하는 것과 관련된 어업 활동에 가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항구국과 기국이 협
력한다는 전제하에서 생계를 위하여 전래 어업에 종사하는 인접국의 선박 

c) 선박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지원하는 관련 활동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 ,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전제하에 어류를 적재하지 않은 또는 어류를 적재했더라도 이, 
전에 하역된 어류만을 적재한 컨테이너 선박

회원국 및 는 자국 어선에게 본 조치 및 기타 관련 에 대해 고지하기 4.  CNCPs SPRFMO CMM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연락 담당자 

각 회원국 및 는 제 항에 따른 통지 수신을 위한 연락처를 지정한다 각 회원국 및 5.  CNCP 11 . 

는 본 보존관리조치 제 항 호에 따른 검색 보고서 수령을 위한 연락처를 지정한CNCP 24 (b)

다 각 회원국 및 는 본 보존관리조치 발효 후 일 이내에 연락 담당자 성명 및 연. CNCP 30

락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동 연락처에 변동 발생 시 변동 효력 발생일 SPRFMO . , 

일 전까지 이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사무국장은 동 변동 사항을 14 SPRFMO . SPRFMO 

즉시 회원국 및 에 회람한다CNCPs .

사무국장은 회원국 및 가 제출한 연락처를 취합하여 연락처 등록 대장을 6.  SPRFMO CNCPs

마련하고 이를 관리한다 등록 대장 및 등록 대장 상 변동 사항은 즉시 웹사이트. SPRFMO 

에 게재한다.

지정항 

각 회원국 및 는 외국 국적 선박이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하고 전재하거나 조업 관7.  CNCP

련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국 내 항구를 지정하고 공표한다.

각 회원국 및 는 가능한 한 지정된 항구가 검색 및 보존관리 조치에 명시8.  CNCP , SPRFMO 

된 기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각 회원국 및 는 본 보존관리조치 발효 후 일 이내에 지정 항구 목록을 9.  CNCP 30 SPRFMO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동 목록에 변동 발생 시 변동 효력 발생일 일 전까지 이를 . , 30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SPRFMO . 

10. 사무국장은 회원국 및 가 지정한 지정 항구에 관한 등록부를 작성한다 등록부 및CNC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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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상 변동 사항은 즉시 웹사이트에 게재한다SPRFMO . 

사전 통보

본 보존관리조치 제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회원국 및 는 항구국으로서 자국 항11. 12 , CNCP , 

구에 어떠한 목적으로 입항하고자 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부속서 의 항구 입항 요청서를 입1

항 예정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각 회원국 및 는 항구국으로서 해당 선박의 48 . CNCP

어업 및 관련 행위 가담 여부 파악을 위해 추가 보를 요구할 수 있다IUU .

각 회원국 및 는 항구국으로서 특히 수산 제품 종류 어장과 항구간의 거리 등을 고12. CNCP , 

려하여 제 항에 언급된 기간보다 사전 통보 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11 . , 

항국국은 이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하고 사무국장은 이를 즉시 웹사이트SPRFMO SPRFMO 

에 게재한다.

제 항에 명시된 정보 및 어업 가담 여부 파악을 위해 추가로 요구한 정보를 수신한 13. 11 IUU

후 회원국 또는 는 항구국으로서 항구 입항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입항을 허가하는 , CNCP . 

경우 하기의 항구 검색 규정이 적용된다 입항 거부의 경우 항만국은 동 결정을 회원국 , . , 

및 에 보고한다CNCPs .

항구 검색 

검색은 항만 회원국 및 의 권한 당국이 실시한다14. CNCPs .

매년 회원국 및 는 외국 어선이 자국 지정 항구에서 실시하는 양륙 및 전재 활동의 15. , CNCPs

최소 퍼센트에 대해 검색을 실시한다5 .

하기의 경우 항구국 회원국 및 는 자국법에 따라 외국 어선에 대해 검색을 실시한다16. , CNCPs .

a) 타 회원국 및 또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CNCPs (RFMO’s에서 특정 선박에 대한 검)
색을 요청하였고 특히 해당 선박이 어업에 가담하였다는 근거가 있으며 이에 대한 , IUU
분명한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경우

b) 해당 선박이 제 항에 명시된 정보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은 경우11

c) 해당 선박이 본 규정 또는 타 규정에 따라 입항이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RF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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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사용

항을 침해하지 않고 회원국 또는 는 자국 항구에 입항을 요청하는 선박이 유효한 17. 16 , CNCP

어업 허가증 미보유 적용된 의무를 위반한 조업을 한 명백한 증거 또는 어, SPRFMO , IUU 

업 또는 어업을 지원하는 관련 활동 예를 들어 어업 또는 국제법에 준거하며 해IUU , , IUU 

당 기구의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에서 채택된 관련 어업에 관여하여 선박 목록RFMO

에 포함된 경우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입항을 거부할 수 있다. 

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또는 는 해당 항에 명시된 어업 선박에 대해 조사 목적 18. 17 , CNCP

또는 국제법에 준거하여 어업 및 어업을 지원하는 관련 활동들을 방지 제지 제IUU IUU , , 

거하기 위한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국 항구에 입항을 허가할 수 있다.

항 또는 항에 명시된 선박이 어떠한 이유로 항구에 정박했을 경우 회원국 또는 19. 17 18 , CNCP

는 해당 선박의 양륙 전재 포장 및 수산물 가공을 위한 항구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그 외 , , 

벙커링 유지 정박소 등 항구 서비스를 포함한 항구 서비스 사용을 금지해야 (bunkering), , 

한다 항구 사용 금지 사항은 국제법에 준거한다. . 

검색 절차 

각 회원국 및 는 부속서 항구 검색 최소기준에 명시된 업무들을 이행한다20. CNCP 2 .

각 검색관은 항구국 회원국 및 가 검색 이행을 허가함을 명시하여 발급한 공인된 신21. CNCPs

분 증명서를 소지한다 항구국 검색관은 보존관리조치 이행 준수 여부 파악을 위. SPRFMO 

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갑판 선실 등 어선 내 공간 면허 어구 도, , , , , 

구 기록 물리적 및 전자식 모두 어획물 및 수산물 및 기타 관련 문서들을 검색할 수 있, ( ), 

다 검색관은 관련 문서를 물리적 또는 전자식으로 복사할 수 있으며 선장 및 기타 선원. ( ) , 

들에 대해서도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검색 시에는 양륙 또는 전재 활동을 감시할 수 있으며 제 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 통지에 22. , 11

고지 된 어획 물량과 선박 내 보관 물량을 대조 검토할 수 있다 검색 시에는 선박에 가해. 

지는 방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어획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검색 완료 시 항만국 검색관은 외국 어선 선장에게 검색 결과가 수록된 검색 보고서를 제23. , 

공하여 검색관과 선장이 모두 서명하도록 한다 보고서에 대한 선장의 서명은 단순히 보고. 

서의 사본을 수령했음을 의미한다 선장에게 보고서에 의견이나 이의를 추가하고 기국과 . ,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항만국 회원국 또는 는 검색 완료 후 일24. CNCP 15 4)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부속서 항 SPRFMO 3 

구 검색 보고서 사본을 제출한다 완료 후 일 이내에 검색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15 , 

해당 항만국은 지연 사유 및 제출 가능 일자를 근무일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알린다15 ..

4) 항의 시간 단위는 에서 권고되어 에서 개정되었다 24 CTC-02 COMM-03 .



- 236 -

. 



- 237 -

사무국장은 검색된 어업 선박의 관계자에게 보고서를 지체없이 전달한다 회원국 및 . 

는 선장이 안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필요 조치를 보장한다CNCPs . 

회원국 및 는 선장이 안전한 승 하선을 돕고 항구국 관할 당국에 협조하며 검색 및 25. CNCPs , , 

통신을 도우며 검색관의 업무 수행 시 직 간접적으로 방해 협박 훼방하지 않도록 한다, , , , . 

위반 시 절차 

검색 절차를 통해 수집한 정보에 따라 외국 어선이 보존관리조치 위반이 밝혀지26. SPRFMO 

는 경우 검색관은, :

a) 검색 보고서에 해당 위반사항을 기록한다.

b) 검색 보고서 및 획득한 증거를 항구국 관할 당국에 전송하고 관할 당국은 이를 사무, 
국장 및 어선 기국 회원국 또는 연락처에 가능한 한 속히 전달하되 늦어도 CNCP , 5 
근무일 이내에 전달한다.

c) 가능한 한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보관한다.

해당 위반 행위가 항구국 회원국 또는 법적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항구국은 27. CNCP , 

국내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항구국은 자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기국 회원국 또는 . CNCP 

및 사무국장에게 통지하고 사무국장은 동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 비공개 영역에 , SPRFMO 

게재한다.

기타 위반 행위는 해당 기국 회원국 또는 의 연락 담당자에게 회부한다 검색 보고서 28. CNCP . 

수령 후 해당 기국 회원국 또는 는 즉시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현CNCP , 

황 및 집행 결과에 대해 정보 수신 후 개월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해당 기국 회3 . 

원국 또는 가 개월 내에 조사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지CNCP 3 , 

연 사유 및 제출 예정 일자에 대해 개월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사무국장은 동 3 .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 비공개 영역에 게재한다SPRFMO .

어업 선박의 관계자는 항에 언급된 이후 절차에 조사를 이행 할 항만국 권한 당국을 임29. 28

명 할 수 있다 항만국의 권한 당국은 조사 착수를 수락한 경우 어업 선박 관계자들 및 . 

사무국장에게 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집행 조치는 해당하는 어업 선SPFRMO 90 . 

박 관계자들의 책임으로 남는다.

검색 결과 검색 받은 선박이 선박목록 에 명시된 활동에 연루되었음30. , CMM 04-2020(IUU ) IUU

이 밝혀지는 경우 항구국 회원국 또는 는 이를 해당 기국 회원국 또는 에 즉시 , CNCP CNCP

통지하고 위반 보고서 및 관련 근거를 가능한 한 속히 사무국장에게 통지하여 해당 선박, 

이 목록 초안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한다I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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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 회원국 및 에 대한 조치 CNCPs

회원국 및 는 본 보존관리조치에 따른 항구 검색 제도 관련 개발도상 회원국 및 31. CNCPs , 

를 특별히 배려한다 회원국 및 는 직접적으로 또는 를 통하여 특히 CNCPs . CNCPs SPRFMO

하기의 목적을 위하여 개발도상 회원국 및 를 지원한다CNCPs .

a)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항구 검색 시스템 개발 및 실행을 강화하, 
고 본 실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한 부담이 개도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 CMM 
위하여 기술 지원 및 기금 마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

b) 감시 감독 통제 지도 단속 및 불법시 법률 절차 진행 분쟁 해결 등 항구 검색 시스, , , , 
템의 효과적 개발 및 실행을 증진하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국제기구의 회의 및/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개도국의 참여를 증진

c) 본 보존관리조치 실행 관련 개발도상 회원국 및 의 특수한 상황을 직접 또는 CNCPs 
를 통하여 평가한다SPRFMO .

총칙

본 의 어떠한 규정도 선박이 불가항력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국제법에 따라 입항할 32. CMM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항만국이 위험에 처한 선원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 , ,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입항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본 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 및 의 국제법상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침해하지 33. CMM CNCPs , 

아니한다 특히 본 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 및 가 자국 항에서 국제법에 따라 . , CMM CNCP

입항 거부권 및 본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조처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CMM 

지 아니한다.

본 의 해석과 적용은 및 국제기구의 관련 국제 규율 및 표준 국제 규범을 고려34. CMM IMO , 

하여 국제법에 따른다.

회원국 및 는 본 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신의 성실하게 이행하고 동 에 35. CNCPs CMM CMM

따른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한다.

회원국 및 는 항만국으로써 최대로 가능한 능력으로36. CNCPs , 

a) 광범위한 항만국 통제 시스템과 어업 관련 항만국 조치를 통합 또는 조정하며

b) 어업 및 어업을 지원하는 관련된 활동들 방지 억제 및 제거하기 위해 IUU IUU , , 2001
년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근절 억제 및 방지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적절히 , , , FAO 
고려하여 항만국조치를  다른 조치들과 통합하며, 

c) 본 의 이행에서 관련 기관들의 활동을 조직화하며 관련 국가 기관 내에서 정보 CMM
교환이 가능하게 조치를 취한다. 

본 의 이행 및 적절한 기밀 유지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회원국 및 는 37. CMM , CNCPs SPRFMO 

사무국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단체와 협력하고 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을 , , , RFMOs , , 

포함한 정보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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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보 양식을 요청 및 관련 정보 시스템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b) 본 권고의 효과적 구축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을 제공 및 요청한다. 

회원국 및 는 본 의 구축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정도까지 적절한 기밀 38. CNCPs CMM , , 

유지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항만국 조치에 대해 항만국과 사무국 사이에서 정보, SPRFMO 

의 직접 전자식 교환을 허가할 것을 보장한다. 

회원국 및 는 항만국의 능력으로 보존관리조치 이행 증진을 위한 협력 강39. CNCPs , , SPRFMO 

화 정보 교환 검색 전략 및 방법 교육의 목적으로 합동 검색 및 검색관 교류 프로그램 등, , 

을 위한 양자 약정을 체결 할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사. SPRFMO 

무국장에게 제출하고 사무국장은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SPRFMO . 

각 회원국 또는 는 항구국으로서 선박의 기국과 적절한 협정 및 약정을 체결하고40. CNCP , , 

국내법령에 따라 해당 기국 회원국 또는 공무원을 초청하여 선박의 검색에 참관인CNCP ,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기국 회원국 및 는 항구국 검색관이 제출한 보. CNCPs

고서를 자국 검색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위반 보고 시 국내법에 따라 , 

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다 회원국 및 는 본 보존관리 조치에 명시 된 검색 보고서. CNCPs

를 통해 보고된 사항에 대한 사법적 절차 및 기타 절차 실시 지원을 위하여 자국법에 따

라 상호 협업한다.

위원회는 년 전으로 본 을 검토하고 효과성 증진 필요성 및 타41. SPRFMO 2021 CMM RFMOs 

및 항구국조치협정의 논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을 논의한다 사무국장은 본 조FAO . 

치 실행에 대해 매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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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1

항구 입항 요청 양식 외국 조업선 : 

입항 세부 정보:

입항 항구 마지막 입항 마지막 입항 요청 날짜 

선박 ID :

선박명 선박 기국 번호IMO 콜사인 외부 ID

선박 유형 선박 연락 정보 선박주(s) RMFO ID 
해당하는 경우( ) 등록 허가 ID

VMS:

가 가동하는가VMS ? 가 국가 에 VMS FMC
보고 하는가? 가 에 보고하는가VMS SPRFMO ? 

유형

선박 규모:

길이 기둥 건현 형깊이( )

선장 성명 및 국적:

선장 성명 선장 국적

유관 전재 허가(s):

확인자 허가 기관 유효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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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 정보 조업 선박을 고려하여( ):

날짜
장소
위 경( / )

조업 선박명
조업 선박 

기국 
번호IMO 종 수산물 상태

FAO 
수역번호 
어획수역( )

양(kg)

입항 세부사항:

예정항구4) 항만국 목적5) 도착 예정 일자 도착 예정시간 현재 일자

1) 항구 등록 목록의 지정 항구여야 함SPRFMO 
2) 예 양륙 전재 연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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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어종 선상보유SPRFMO ( ) 

어종
FAO 

수역 번호 
어획수역( ) 

수산물 상태 선상보유 
총 KG

전재 양륙/
양

전재 양륙 /
양의 수취자

유관 어획 허가 세부사항

확인자 허가기관 유효성 조업수역(s) 종 어구6)

3) 만약 허가가 전재 목적으로만 승인이 난 경우 어구란에 전재 기입 “ (transshipment)” 

조업 허가의 어종별 선박 

어획 한도 표시 유무 (Y/N)
어종7) 어종별 선박 어획 한도4) 

4) 선박의 어획할당량이 허가에 명시하지 않으면 로 표시  N/A

선원 목록 사본을 첨부하였는가? 

동 양식은 항구 입항 최소 시간전에 담당 직원에게 송부되도록 한다 연락망은 웹48 . SPRFMO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prfmo.int/points-of-contact/)

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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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2

항구국 검색 기준

검색관은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a)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국과의 적절한 연락 또는 필요시 선박의 국제등록부를 통하여 
선상에 보유하고 있는 선박식별문서와 선박 소유주 관련 정보가 사실이고 완전하며, , 
정확한지의 여부를 검증한다.

b) 선박의 국기와 표시 예 선명 외부등록번호 선박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 및 기타 ( : , , IMO, , 
표시 주요 규격 가 문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 .

c)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업 및 어업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허가 사항이 사실이고 완전하
며 정확한지의 여부 및 항구국 요청 사항에 의해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d)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국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 로부터 제공된 전자 양식으로 된 (RFMO)
문서 기록 및 자료를 포함한 선상의 모든 기타 관련 문서와 기록을 검토한다 관려 , VMS . 
문서에는 항해일지 어획 및 전재 교역문서 선원명부 적재 계획도 어창 세부사항 및 , ,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거래에 관한 협약 관련 문서가 포함될 수 있다CITES( ) .

e)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적재된 어구와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선상의 
모든 관련 어구를 검사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들 어구와 장비가 허가 조건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구는 그물과 그물제조용 실의 규격. , 
장비와 부착물 그물 통발 준설기의 규격과 구성 후크 사이즈 및 수와 같은 사항이 , , 
적용가능한 규정을 준수하고 표기한 내용이 해당 선박의 허가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 
부를 점검한다.

f)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상의 어류가 적용 가능한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어획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g) 샘플 추출 등을 통해 수량과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어류를 검사한다 그 과정에서 검. 
색관은 어류가 기포장된 컨테이너를 개봉할 수 있으며 어창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 
해 어획물 또는 컨테이너를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는 제품 유형에 대한 검색과 . 
명목상 무게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h) 선박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데 가담했다고 믿, , 
을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i)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 등을 담을 검색결과보고서를 선장에게 제공하고 검색관과 
선장이 서명한다 보고서에 대한 선장의 서명은 단순히 보고서의 사본을 수령했음을 . 
의미한다 선장에게 보고서의 코멘트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 
필요시 특히 선장이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국의 , 
관련 당국과 접촉한다 보고서의 사본을 선장에게 제공한다. . 

j) 필요시 가능하다면 관련 문서에 대한 번역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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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3

항구검색 보고서 양식 

검색 세부사항

검색보고 번호

검색관 성명

항만국: 검색 기관: 

검색 항구: 목적:

검색 개시일: YYYY-MON-DD 검색 개시 시간: hh:mm

검색 완료일: YYYY-MON-DD 검색 완료 시간: hh:mm

사전통보 접수 여부:  Yes No □   □ 사전통보 내용이 검색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Yes No □   □

선박 세부사항

선박명: 기국:

선박 종류: IRCS:

외부 ID: 번호IMO :

선박주:

선박의 실 소유자(s):
아는 경우 및 선박주와 다른 경우

선박 운항자:

선장 과 국적( ):

선박 기관:

여부VMS :    Yes No □   □ 종류VMS :

1) 만약 조업 승인이 전재만을 위한 경우에는 동 란에 전재 라고 기입“ (trans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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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관련 승인

승인 ID: 승인 기관:

유효성: 조업 수역:

종: 어구1):

조업승인 목록에 SPRFMO 
포함된 어선인가?  Yes No □   □ 승인이 현재 유효한가?   Yes No □   □

관리 어종 하역 기간SPRFMO ( ) -Port Call 

종 수역번호 FAO 
조업지( ) 생산물 상태 신고한 

하역수산물 양 하역량 

관리 어종 선상보유SPRFMO ( ) 

종 수역 번호 FAO 
조업지( ) 생산물 상태 신고한 

선상보유량 선상보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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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어종 전재로 받은 양SPRFMO ( ) 

종 수역 번호 FAO 
조업지( ) 생산물 상태 신고한 수취량 수취량

검사와 발견 사항 

항목 의견

로그 북과 기타 서류 검사 

해당 어획 문서화 계획 이행

해당 교역 정보 계획 이행

선상에 있는 어구 

검색관이 발견한 사항 

명백한 위반 관련 사법적 조항 기재( ) 

선장 의견

취해진 조치

선장 서명

검색관 서명

완성 시 동 양식의 사본을 제공한다 바로 이어서 사본은 사무국장에게 일 이내로 송부한, . , SPRFMO 15

다 만약 동 사본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 연기에 대한 이유와 예상 제출 날짜를 동 검색 완료 일 이내. 15

에 사무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SPRFMO .

만약 수집된 정보가 의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증거일 경우 동 양식의 사본은 유관 항구국 당SPRFMO , 

국 사무국장과 관련 책임자에게 일 이내에 동 사본을 송부해야 할 책임이 있음 에게 송부한(SPRFMO 5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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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08-2019

협약 수역 내 자망에 관한 보존조치관리 SPRFMO 

을 대체(CMM 08-2013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 

협약에서는 위원회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하고 비규제 비관리 , 

어업 관행으로부터 특히 교란 발생 후 회복이 느린 생태계 등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보존관

리조치를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제 및 ( 3(1)(a)(i) 20(1)(d)), 

제 및 조에서는 위원회가 협약관리 어업에 예방적 접근 및 생태계 기반 접근을 적용3(1)(b) (2)

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더욱 상기하고, 

협약 제 조에서는 타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기타 전문 기구 및 타 유관 31(1) (RFMOs), FAO UN 

기구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남태평양 설립을 위한 국제 협의 제 차 회의 년 월 당사국들이 협약 수역 내 심RFMO 8 (2009 11 ) 

층 자망 어업에 관한 임시 조치를 채택하였고 동 조치는 년 월 일자로 발효하였음을 상2010 2 1

기하고, 

년 월 일 제 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및 그 이후로 채택된 2006 12 8 , 61 UNGA 61/105 UNGA 

결의안에서 각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들에게 저층 어업을 규제하고 어업 관리 시 예방적 접근 , 

및 생태계 기반 접근에 따라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년 제 차 회의에서 채택된 대규모 표층 유망 어업 및 동 어업이 전 세계 해양생1991 UNGA 79 “

물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 에 더욱 주목하고 46/215”

유실 및 또는 유기 자망의 영향 등 대규모 표층 자망 및 심층 자망이 어업 자원 부수어획종 / , 

및 심층 서식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우려하며, 

협약 제 조 및 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조치를 채택하는 바이다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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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망

회원국 및 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들이 대형 표층 유망1.  CNCPs 1) 및 모든 심층 자망 2)

을 협약 수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선박 내에 자망을 보유한 채 협약 수역을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기국 회원국 및 는2.  CNCPs : 

a) 협약 수역 입역 최소 시간 전 사무국에 사전 통지한다 특히 회원국들은 예상 입역 36 , . , 

및 출역 일자 및 선박 내 보관된 자망의 길이를 보고한다. 

b) 자국 선박들이 협약 수역에 있는 동안 를 두 시간마다 회씩 폴링하도록 한다VMS (2) 1 . 

c)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출역한 후 일 이내에 위치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30 VMS . 

d) 자망이 우발적으로 유실되거나 선박에서 버려진 경우 자망 유실 일자 시각 위치, , , 

사용 및 자망의 길이 미터로 를 최대한 신속히 어구 유실 발생 시간 애니(WGS84 ) ( ) , 48

에 사무국에 보고한다. 

1) 대형 표층 자망 유자망 은 길이 킬로미터 이상으로 표면 또는 수중에서 어류를 망에 걸리게 하거나 가두 “ ( )” 2.5 , 
거나 얽히게 하는 자망 또는 기타 그물 또는 복합 그물로 정의된다. 

2) 심층 자망 트레멜 그물 정치망 고정망 침강망 등을 포함 은 어류가 아가미에 걸리거나 얽히거나 그물에  “ ( , , , )”
걸리도록 고안된 단일 이중 또는 삼중 그물로서 세로로 또는 저층에 가까이 설치되는 그물로 정의된다 심층 , , . 
자망은 동일한 틀에 단일로 고정되거나 이보다는 드물게 이중 또는 삼중으로 매인 그물로 구성된다 한 어구에 . 
여러 종류의 그물이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 그물들은 하나만 사용되기도 하나 보통은 열을 지어 여러 개. 
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물단 동 어구는 저층에 고정되거나 표층에 부유 선박에 부착 또는 미부착된 상태. (“ ”). , 
로 설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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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09-2017

협약 수역 내 바닷새 부수 어획 저감을 위한 보존관리조치SPRFMO 

을 대체(CMM 4.09; 2016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SPRFMO) ,

알바트로스 신천옹 와 바다제비 가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 (petrels) ,

태평양 내 바닷새 보호 메커니즘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학작업반 문서 수정본 및 에 보고 된 바와 같이 협약 SWG-11-INF-02( 1) SWG-11-INF-02(a) , 
수역 내 어획 노력량과 알바트로스 및 바다제비의 분포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협약 제 조 항에서는 어업 자원 보존관리 시에는 협약 목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3 (1)
국제 모범 관행을 반영하고 조업 시에는 비 목표종 또는 관련 또는 의존종을 고려하고 예방적 ,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더욱 인식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 의 연승 어업의 바닷새 부수 어획 경감을 위한 국제 행동 계획(UN FAO)
을 고려하고(IPOA-Seabirds)" ,

해면 어업에서의 바닷새 부수 어획 경감을 위한 모범 관행과 관련한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
기술 지침 을 더욱 고려하고FAO ” ,

알바트로스 및 바다제비 보존협정 에서는 트롤 및 저연승 어업의 바닷새 부수 어획 저(ACAP)"
감 모범 조치를 수립하였음에 주목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및 개선 작업을 통해 바닷새 부수 어획 저감 모범 관행을 뒷받침하고 있
음에 주목하고,

과학위원회가 모범 관행 지침을 승인하였음에 더욱 주목하고ACAP ,

협약 제 조 및 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조치 를 채택하는 바이다8 20 (CMM) .

총칙 

회원국 및 협력적 비체약당사국 은 저연승을 사용하는 자국 선박이 부속서 에 명시1.  (CNCPs) 1

된 바닷새 저감 조치를 실행하도록 한다.

제 항에 따라 회원국 및 는 트롤 어구를 사용하는 자국 선박이 부속서 에 명시된 2.  3 , CNCPs 2

바닷새 저감 조치를 실행하도록 한다.

트롤 어구 사용 선박 중 생물 폐기물을 전혀 배출하지 아니하는 선박들은 부속서 에 명시3.  2

된 바닷새 저감 조치 적용의 면제를 받는다 본 규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거나 새로운 정. , 

보 입수 시 검토의 대상이 된다.

본 에 명시된 경감 조치 활용 시에는 국제법에 따른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고려한다4.  CMM .

과학위원회가 년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5.  2014

한 회원국 및 는 본 조치를 년 월 일까지 실행한다, CNCPs 2015 7 31 .

회원국 및 는 협약 수역 내 조업 활동 중 살아 있는 상태로 포획되거나 그물에 얽힌 6.  CNCPs

바닷새를 생존 상태로 가능한 한 건강하게 방류하도록 보장하기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이 , 

권장된다 방류 바닷새의 생존에 대한 연구조사가 권장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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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및 는 데이터 표준 에 따라 바닷새 접촉 건수 전체를 기록하7.  CNCPs CMM 02-2021( )

고 현행 옵서버 프로그램을 통하여 바닷새 부수어획 데이터를 기록한다 또한 회원국 및 , . , 

는 동 데이터를 사무국에 매년 보고한다CNCPs . 

회원국 및 는 항의 수집 정보를 데이터 표준 의 항 와 그에 첨부된 8.  CNCPs 7 CMM 02-2021( ) 1 (e)

부속서 및 항 와 부속서 에 따라 매년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회원국 및 2 (c) 7(H) . , 

는 해당 데이터를 국가 보고서에 수록하여 과학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안이 권장된다CNCPs .

회원국 및 는 과학위원회에 제출하는 국별 연례 과학 보고서를 통해 협약 수역 내 9.  CNCPs , 

조업하는 자국 각 선박이 취한 바닷새 경감 조치 및 바닷새 조우 관찰 내역 및 바닷새 부

수어획 기록에 초점을 맞춘 옵서버 커버리지 수준을 매년 보고한다.

과학위원회는 매년 바닷새 접촉 건수 및 위치를 보고하고 특히 협약 수역 내 바10. SPRFMO 

닷새 부수어획 관리를 위한 임계치의 잠재적 활용 등 바닷새 접촉 경감을 위한 개선안에 

대해 위원회에 조언 및 권고한다 또한 과학위원회는 알바트로스 및 바다제비 보존협정. , “

자문 위원회 의 관련 조언 내용을 고려한다(ACAP) ” .

본 조치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 및 가 협약 수역 내 자국 저연승 및 트롤 어선에 11. CNCPs

대해 추가적 또는 보다 강력한 대안 조치를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본 조치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 및 가 경감 조치 효과성 관찰 및 사망률 등 바닷새 12. CNCPs

접촉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하여 옵서버 커버리지를 상향 적용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과학위원회는 신규 또는 기존 경감 조치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및 옵서버 프로그램 및 기타 13. 

연구조사를 통해 바닷새 접촉에 대해 새로이 입수되는 정보를 매년 검토하고 특정 어구나 , 

어업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본 조치에 기타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 

해 위원회에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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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1

저연승 조업 바닷새 경감 세부사항

저연승 조업을 하는 경우 바닷새 부수어획을 경감하기 위해 저연승 선박들은 아래 각각의 1.  , 

항목의 규정을 수행한다.

a) 바닷새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1) 투승 및 양승 시 생물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 및 , 

b) 각호 중 하나를 실행 

i. 하기 조치를 혼용하여 실시

제 항에 따라 낚시에 무게추 부착 이는 선미 낚시바늘 침강률을 높여 바닷새가 a. 6 . 

미끼에 접근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임.

b. 제 항에 따라 토리라인 설치 이는 조류가 미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7 . .

해상 일몰과 해상 일출 사이 야간 투승c. 

또는, 

ii. 회원국 또는 가 시 공간적으로 적합한 옵서버 승선률을 퍼센트 이상으로 CNCP / 10 5
년 이상 유지하였고 후크 개 당 바닷새 사망률이 이하로 기록된 경우 해, 1000 0.01 , 
당 회원국은 하기 각 호를 선택할 수 있다.

자국 선박으로 하여금 제 항에 명시된 세 가지 조치 중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며a. 1 (3) .

자국 선단의 시 공간적 분포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최소 퍼센트의 옵서버 b. / 10

커버리지를 보장한다.

항 호를 적용하는 회원국 또는 선박이 바늘 개 당 바닷새 사망률 을 초과2.  1 (b) CNCP 1000 0.01

하는 경우 동 선박들은 하기의 각호의 내용을 실행한다, .

a) 해당 사망률 초과 시점으로부터 최소 년간 항에 명시된 조치 중 최소 하나를 추가적으로 실시1 1

b) 일 이내에 사무국에 해당 사실을 상세히 보고7

c) 국별 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상세히 보고

제 항 호를 적용하는 회원국 또는 가 후크 개 당 바닷새 사망률 을 초과하3.  1 (b) CNCP 1000 0.01

는 경우 과학위원회는 해당 어업에 대한 모든 바닷새 부수어획 옵서버 데이터를 검토하, 

고 본 조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권고한다, .

추가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조치에는 하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4.  .

a) 제 항에 명시 된 바와 같이 양승하는 중창 전면부에 바닷새 차단막을 설치 찌꺼기 적8 . 
절히 관리 바닷새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주요 지역 및 기간 피하기, 

b) 바닷새 부수어획을 경감하기 위한 기타 실험적 조치 단 이 경우에도 제 항의 의무 . , 1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1) 조업 시 안전상 문제로 생물 폐기물을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박들은 해당 폐기물을 두 시간 이상 혼합 보 , 
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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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롯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아직 글로벌 최소 표준이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탈출 그물5.  , 

사용을 최선으로 간주한다 회원국들은 어구 구성 세부 내용을 과학위원회에 (cachalotera) . 

보고할 것이 권장된다.

본 부속서 제 항6.  1 호 (b)( )(a)ⅰ 에 따라 무게추를 부착할 때에는 하기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무. 

게추는 각 저층 어구별로 명시된 최소 표준 또는 그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박들은 무. 

게추 부착을 통해 초당 미터에서 미터의 실질적 침강률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구0.3 15 . 

체적으로,

a) 스패니쉬 연승 시스템 및 트롯라인에서 사용되는 외장형 무게추로 석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미터 이하 간격으로 최소 킬로그램짜리 추가 부착되며 콘크리트인 경40 8.5 , 
우에는 미터 이하 간격으로 킬로그램 금속 무게추인 경우에는 미터 이하 간격으20 6 , 40
로 킬로그램짜리 추가 부착된다5 .

b) 오토라인에서는 미터 이하 간격으로 최소 킬로그램의 외장형 무게추가 부착되며40 5 , 
오토라인 투승시에는 선미측으로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선미측으로 장력이 . (
발생하면 이미 입수한 연승줄의 섹션이 수면 밖으로 상승하게 된다.)

본 부속서 제 항 호에 따라 토리라인을 설치할 때에는 하기 세부사항을 준수한다7.  1 (b)( )(b) .ⅰ

a) 항시 토리라인 하나 이상을 소지하고 선박에서 어구가 투승 될 때마다 설치한다, .

b) 토리라인 부착 시에는 역풍이 불어도 스트리머가 미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부착한다.

c) 토리라인에는 색이 밝은 깃발을 부착하되 날씨가 잔잔할 때 해수면에 닿을 수 있는 , 
길이어야 하고 긴 깃발 맨 앞에서 미터 까지는 최대 미터 간격으로 부착하며 토( ), 55 5 , 
리라인과 엉키지 않도록 회전 바늘로 고정한다.

d) 토리라인은 또한 최소 길이 미터짜리 깃발 짧은 깃발 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 ( ) , 
부착 간격은 최대 미터로 한다1 .

e) 토리라인이 사용 중 끊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 본 세부 조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 
가 낚시 바늘이 투승되기 전까지 수리 또는 교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f) 토리라인 부착 시에는:

i. 낚시 바늘이 수심 미터까지 입수한 지점에서 간격으로 두고 항시 수면 위에 위치15
하도록 한다.

ii. 최소 길이는 미터로 하고 해수면이 잠잠할 시 해수면과의 간격이 최소 미터가 150 , 7
되도록 선박에 부착한다.

본 부속서 제 항에 따라 바닷새 차단막을 설치할 시에는 하기의 상세 사항을 충족하여8.  4(a)

야 한다 동 장치는 다음 각 호의 특징을 갖추도록 설치한다. .

a) 새들이 양승되는 구역으로 바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저지

b) 수면 위에 떠 있는 새들이 양승하는 구역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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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무게추에는 최소 의 납심을 사용한다c) 50g/m .

스페니쉬 시스템의 전형적 구조

트롯라인 어법의 전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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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2 

트롤 조업 시 바닷새 부수어획 저감 상세 조치 

트롤 조업 시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기 조치를 혼용한다1.  .

a) 조업 중 예인삭 케이블 및 그물 모니터링 케이블에 새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조(防
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鳥

i. 제 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토리 라인 벌 또는3 2

ii. 심층 트롤 등과 같이 조업 환경으로 인해 토리 라인을 효과적으로 설치하지 못할 

경우 제 항에 명시된 배플러를 대신 사용한다, 4 .

b) 선박에 바닷새가 근접하지 않도록 찌꺼기를 제대로 관리한다.

i. 가능하면 투망 및 양망 시 생물 찌꺼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한다.

ii. 선박으로 근접하는 바닷새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찌꺼기를 어분으로 , 

변환하여 보관하고 액체 형태 폐수나 오수만 배출하도록 한다 이 조치가 불가능 , . 

할 경우 선박은 찌꺼기를 혼합하여 두 시간 이상 묵혀둔다, .

가능한 경우 하기의 조치가 권장된다. 

a) 어구 투망 시 바닷새가 근접하지 않도록 매 투망 시 그물에 끼인 어류 및 저층 물질

을 제거한다. 

b) 양망 시 윈치를 제대로 유지하고 갑판에서 신속히 동작하여 그물이 해수면에 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회원국 또는 가 년 이상 한 업종2.  CNCP 5 2)에 대해 퍼센트 옵서버 커버리지를 유지하였고 100

일년에 배 한 척당 바닷새 사망률이 일 이하일 경우 해당 업종 내 해당 기국 트롤선에1( ) , 

는 상기 제 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바닷새 사망률이 발생할 경1 . 

우 해당 회원국 또는 는 바닷새 사망률이 발생한 선박으로 하여금 사망률 발생 시점, CNCP

부터 최소 년간 제 항에 따른 경감 조치를 적용하도록 한다1 1 .

본 부속서 제3.  1 항 호(a) (i) 에 따른 토리 라인 설치 시에는 하기의 상세 조치를 따른다.

a) 토리라인 두 벌을 항시 소지하여 트롤 그물 잠수시 마다 설치한다, .

b) 토리라인은 예인 블록 상부 외측으로 좌현 우현 모두에 설치한다, , .

c) 맞바람이 강하게 불 때 토리 라인이 케이블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토리 , 

라인 끝 부분에는 부표 또는 고깔을 부착함으로써 장력을 발생시켜 팽팽히 당겨질 수 

있도록 한다 블록 세로 길이 미터마다 킬로그램짜리 드래그 무게추를 사용할 것. 1 1.2

이 권장된다.

2) 어구별 및 지리적 위치로 정의된 어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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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토리라인 길이는 예인삭과 그물 모니터링 케이블이 해수면에 닿는 지점을 넘어서도록 한

다 블록 세로 길이 미터마다 미터짜리 백본천막 보강용 밧줄 을 부착할 것이 권장된다. 1 5 ( ) . 

e) 토리라인에는 바다가 잔잔할 때 해수면에 닿을 수 있는 길이에 색이 밝은 깃발을 부

착한다 깃발은 최대 미터 간격으로 되도록 미터 간격으로 부착한다. 5 , 3 .

본 부속서 제 항 호에 따른 배플러 설치 시에는 하기의 상세 조치를 따른다 배플러는 4.  1(a) (ii) : 

선미에 부착된 두 개 이상의 붐으로 구성되며 그 중 최소 하나는 우현 선미에 다른 최소 , , 

하나는 좌현 선미에 부착한다.

a) 각 붐이 좌 우현 또는 선미에서 외측으로 뻗는 길이는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4 .

b) 드롭퍼는 최대 미터 간격으로 붐에 부착된다2 .

c) 플라스틱 재질 고깔 막대기 또는 기타 밝은 색을 띤 내구성 소재 물체를 드롭퍼 끝 , 

부분에 부착하되 파도나 바람이 없을 때 고깔 막대기 또는 물체 밑바닥이 해수면으, , 

로부터 밀리미터 이하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500 .

d) 얽힘 방지를 위해 드롭퍼 사이에 줄이나 띠를 부착할 수 있다.

“Bird Scaring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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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 baff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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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10-2020

이행감시체계 보존관리조치

를 대체(CMM 10-2019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SPRFMO) ,

남태평양 공해상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협약 중 관련 조항인 조를 상기하며24, 25, 26 ,

협약 제 조에서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도입해야 함을 24

인지하고,

위원회의 각 회원국이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적인 도입을 증진하기 위한 각자

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며,

국제법에 의거하여 회원국은 자국과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조치를 이

행해야할 책임을 인지하며,

연례적으로 각 회원국의 이행 현황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투명한 이행 검토 체계의 도입

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이행감시체계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를 채택한다SPRFMO (CMS) .

목적 

이행감시체계의 목적은 위원회 및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 의 이1.  SPRFMO (CNCPs) CMM 

행의무와 함께 감시 및 이행 수립 개선을 위한 체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제도의 수립 .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회원국과 가 협약과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한다CNCP .

b) 회원국과 가 의무준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 지원이나 역량구축이 필요한 CNCP

영역을 파악한다.

c)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보존관리조치의 수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측면을 파악한다 이러. 

한 파악이 협약 조에 따라 수립된 검토 절차들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30 .

d) 항에 명시된 대로 위반의 이유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대응 조치를 포함한 처벌방16(a) , 

안과 예방 구제책을 마련한다/ .

범위 및 적용 

매년 연례회의에서 이행기술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위원회는 회원국과 의 협약의 2.  CNCP 24, 

조와 본 조치 부속서 를 포함한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상의 이행 의무 및 적25, 26 2

절한 경우 가능한 경우 그 외 유관한 및 항과 일관된 평가 기간에 획득한 적절하게, CM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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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된 정보를 평가한다 동 평가는 연례 회의 전년도 월 일부터 익년 월 일까지 . 10 1 9 30

포함한다.

위원회는 또한 본 조치에 따라 전년도의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지적받았던 회원국과 3.  CNCP

가 어떠한 향후 조치를 도입하였는지에 대한 이행 행동계획과 위원회가 채택한 기타 이행 

권고 사항을 검토한다.

매년 위원회는 추가 에 대한 평가를 연례적으로 혹은 다른 정례적 주기로 이행할 것4  , CMM

인가에 대해 고려를 한다.

이행 보고서 

5.   

a) 회의 개회 최소 일 전 회의가 개회하기 최소 일 전에 회원국과 CTC 90 , CTC 90 CNCP
는 협약 및 기타 견관 에 의해 요청되는 자국의 도입보고서와 부속서 양식24(2) CMM 2 
에 기반한 기타 관련 을 사무국에 제출한다CMM .

b) 회의 개회 최소 일 전 회의가 개회하기 최소 일 전에 회원국과 CTC 90 , CTC 90 CNCP
는 협약 및 기타 견관 에 의해 요청되는 자국의 도입보고서와 부속서 양식24(2) CMM 2 
에 기반 한 기타 관련 을 사무국에 제출한다CMM .

이행감시보고서 초안 

이행감시위원회의 연례회의 전 사무국은 회원국과 에게 받은 정보 보고서6.  , SPRFMO CNCP - , 

위원회의 자료 수집 프로그램 를 종합하고 적절한 경우 비정부 기구 혹은 기타 유관 출처- , 

에서 제공한 서면 정보들을 포함하여 부속서 의 양식을 이용한 잠정이행 보고서 초안을 3

준비한다.

사무국은 각 회원국과 에게 최초 잠정이행보고서의 각 항목을 연례이행 기7.  SPRFMO CNCP

술위원회 개시 최소 일전에 위원회 웹사이트 상의 비공개 페이지에 제공한다60 .

각 회원국과 는 잠정 이행보고서에 추가할 의견을 추가하여 사무국에게 연례이행기술8.  CNCP

위원회 개시 최소 일전에 웹사이트 상의 비공개 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한다30 .

a) 식별된 잠재적 이행 사안 혹은 추가 정보에 따라 요청된 정보 및 필요에 의한 추가 
정보 수정 개정 정정 사항, , , 

b) 잠재적 이휴 사안의 원인으로 식별되었거나 미이행 의심 사안과 관련한 도입의 어려
움 혹은 잠재적 이행 사안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황 등, 

c) 필요로 하는 기술 지원이나 역량구축이 필요한 영역의 파악

사무국은 문단에 명시된 바대로 최초 이행보고서 초안에 대한 회원국과 9.  SPRFMO 8 , CNCP

가 제공한 모든 정보와 정정 사항 및 의견을 포함한 수정 이행보고서의 초안을 수집한다.

사무국은 회원국과 에게 수정 이행보고서 초안을 연례 기술이행위원회 개시 10. SPRFMO CNCP

최소 일전에 위원회 웹사이트의 비공개 항목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회람한다 게재 후 가14 . 

장 신속한 시점에 사무국은 회원국과 에게 동 정보가 가용함을 통보하도록 한다CN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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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기한 또는 시간 범위를 충족하지 않고 회원국 또는 의 이행 의무에 따른 반복적 11. , CNCP

불이행이 아니며 항에 준거하여 이행감시보고서 초안 회람 전에 의무를 다 할 경우 10 CTC 

의장은 사무국의 지원으로 불이행 및 추가 조치 필요 없음 상태를 부과한다, , “ ” “ ” . 

임시 이행감시보고서 

연례회의에서 이행감시위원회는 회의기간동안 회원국 그리고 비정부 기관과 12. , CTC , CNCP, 

협약 도입과 관련한 기타 기구의 옵서버가 제공한 추가 정보를 반영한 이행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행위원회는 각 회원국과 의 이행 현황과 미이행이 지적된 13. , CNCP

해당 회원국과 에게 필요한 개선조치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임시이행보고서를 준비CNCP

하고 부속서 에 규정된 이행 현황의 평가를 위한 항목을 준비한다 동 권고 사항들은 회, 1 . 

원국이나 가 제안한 예방 혹은 구제책을 포함한다 각 회원국과 가 파악한 이슈CNCP . CNCP

와 부속서 에 규정된 이행 현황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보를 기반으로 는 임시이행보1 CTC

고서를 개발한다 임시이행보고서는 각 회원국 및 에게 필요한 향후 수정조치 및 적. CNCP

용되거나 적용하도록 권고 되어진 예방책이나 구제책을 포함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한다 현황에 따라서 상기의 권고안들은 위원회가 이행 검토를 진행하고 이행 행동 . 

계획 혹은 이행 구제책을 개발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할 수 있다.

임시이행보고서는 다음과 관련한 권고 사항을 적시한 요약보고서 를 포14. (Executive Summary)

함한다. 

a) 적절할 경우 기 보존관리조치의 개선 혹은 개정 제안, 

b) 필요한 능력개발 요구사항의 도입에 방해가 되는 요소의 파악

c) 검토와 감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 규정과 기타 위원회 결정CMM

d) 적절한 경우 위원회가 권고한 기타 행동 양식

임시이행보고서는 위원회에게 연례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15. .

최종 이행보고서

위원회는 이행위원회가 작성한 임시이행보고서를 고려하고 연례회의에서 다음 사안들을 포16. 

함한 최종 이행보고서를 채택한다.

a) 협약과 에 적시된 의무 사항의 도입 현황 및 해당 회원국이나 의 이행 관련 CMM CNCP
건에 대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권고 이행 상황

b) 기 의 도입과 이행에 있어 회원국이나 가 경험했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CMM CNCP
대한 개선 및 개정 방안 제안

c) 회원국이나 가 파악한 도입의 방해요소 혹은 기타 능력 개발 요추 사항에 대한 CNCP
어려움

d) 이행감시체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추가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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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최종이행보고서에 인지된 미이행 요소에 대한 적절한 지적 혹은 이행감시체계 내에서 
검토되는 협약과 및 기타 의무사항의 이행 상황의 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취해야 CMM 
할 행동 양식

최종이행보고서는 이 조치의 항에 열거되어있는 이슈들에 대한 위원회의 관찰과 권고 사17. 14

항을 포함한 요약보고서 를 포함한다(Executive Summary) .

기타 규정

이행감시체계 과정에서 언급된 모든 관련 정보는 협약 조와 의 자료 18. SPRFMO 18 SPRFMO

교환 확인 보고 수집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에 적시된 정보와 투명성의 이용에 관한 , , , ( )

의사절차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임시이행보고서 초안은 공동 도메인 자료에 게. 

재할 수 없으나 최종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는 도메인 자료로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미이행에 대하여 미이행의 심각성 정도 미이행의 이유에 따라 등급별 응답을 받19. , , 

도록 한다 위원회는 우선순위에 따라 츤의 도입에 따라 위원회가 적용하는 미이행 응답 . 

처리 과정을 개발한다 이 과정은 협약과 보존관리조치 그리고 이 검토사항에 포함되. CMS 

는 기타 의무사항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벌금 및 기타 벌칙 등을 포함한다.

본 은 년 연례회의에서 개정될 것이다20. CMM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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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1

이행 현황 

이 보존조치의 목적을 위해 이행현황 은 협약 조와 부속서 에 명시된 보존조치, ‘ ’ 24, 25, 26 2 , 

지적된 이행이슈에 대한 시정행동 현황을 고려한 회원국과 의 이행 현황을 의미한다CNCP .

이행현황 항목 사후조치

이행 해당 의무에 대한 미이행 사안이 파악되지 않음 없음 

미이행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미이행의 발견;

a) 해당 의무사항에 대한 경미한 위반 혹은 누락

b) 충분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자료 

혹은 정보

c) 해당 의무사항에 대한 모호한 이해 혹은 인지를 

하지 못함

이행검토 진행 경미한 기술적 결함으로 - 

구분되는 이행의 구분 혹은 도입 어려움

의 파악과 이행 증진을 위한 추가 정보가 

요청되는 의무사항의 구분

우선적 

미이행

미이행은 다음의 이유에 기인한다;

a) 해당 의무사항에 대한 심각한 위반 혹은 누락

b) 협약과 의 효과성을 훼손하는 미이행CMM

c) 충분한 시간과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권고한 지난 결과에 대한 시정 CMS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행동계획의 개발 회원국과 가 - CNCP

능동적으로 미이행에 대한 시정에 동참하

거나 해당 의무사항에 대한 도입을 개선

기술지원 혹은 능력개발하는 것을 돕기 ( )

위함

심각한 

미이행

미이행은 다음의 이유에 기인한다;

a) 해당 의무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심각한 위반 

혹은 누락

b) 협약과 의 효과성을 훼손하는 지속적인 CMM

미이행

c) 충분한 시간과 원조를 받았음에도 위원회가 

권고한 지난 결과에 대한 시정 명령을 CMS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구제책의 개발 이행행동계획을 통- 

해 충분한 시간과 원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미이행이 지속적으로 해결

되지 않았음을 인지

평가되지 

않음
관련 의무사항의 명확한 모호성

위원회는 해당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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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2

보존관리조치 도입 보고서 잠정 양식SPRFMO 

현재 부속서 는 항에 따라 사무국에 의해 개정중에 있음2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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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3

이행보고서 초안 예시(2017/18 ) 

보고 회원국/CNCP:   XXXXX 

동 이행감시보고서의 보고 연도 년 월 일 년 월 일을 말함: 2017/18 (2017 10 1 2018 9 30 )–

보고 일자: XXXXX

평가된 보존관리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전갱이- CMM 01-2018( ) 

데이터 표준- CMM 02-2018( ) 

저층 어업- CMM 03-2018( ) 

목록- CMM 04-2017(IUU ) 

선박 기록- CMM 05-2016( ) 

위원회 - CMM 06-2018( VMS) 

항구 검색- CMM 07-2017( ) 

자망- CMM 08-2013( ) 

바닷새- CMM 09-2017( ) 

이행 감시 체계- CMM 10-2018( & ) 

승선 및 검색- CMM 11-2015( ) 

전재- CMM 12-2018( ) 

시험 어업- CMM 13-2016( )

시험 통발- CMM 14b-2016( )

무국적 선박- CMM 15-2016( )

옵서버 프로그램- CMM 16-2018( ) 

비고 모든 수치는 예비적이며 가능성 있는 이행 사안에 대한 평가는 동 시간에 이용 가능한 : 

최고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에 주목할 것 회원국 및 는 가능성 있는 이행 사안에 대해 . CNPs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어떠한 견해 및 추가적 정보를 제 할 수 있다 본 정보는 적절하게 . , 

다음 사항을 따른다: 

a) 확인된 잠재적 이행 사안을 해결 또는 추가적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필, 
요시 추가적 정보 설명 개정안 또는 정정을 제공한다, , . 

b) 잠재적 이행 사안에 대한 특정 원인 문제의 의무이행에 대한 문제점 또는 잠재적 이, 
행 사안을 완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을 파악한다. 

c) 잠재적 이행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 및 를 보조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 CNCPs
또는 능력 역량 훈련을 파악한다. 

 

의견 및 또는 추가적 정보는 늦어도 까지 제출한다/ 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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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갱이 예시로 모든 가 따라야함CMM 01-2018 (2017/18 CMMs ) 

노력량 관리

항4

유관한 회원국 및 는 협약 조 항 사 호 및 호에 따라 협약 수역 내 전갱이 어CNCPs 1 (1) ( )(1) (2)
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총톤수 를 전갱이 표 에 (GT) CMM 1.01( ;2013) 1
명시된 바와 같이 년 또는 년 또는 년에 협약 수역 내에서 실 조업한 선박의 총 2007 2008 2009
톤수로 제한한다 해당 회원국 및 각 회원국 및 별 총 톤수 수준이 표 에 기록된 . CNCPs CNCP 1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선박을 교체 할 수 있다.
.

회원국 / 
CNCP

평가된 CMM 
요건(s) 총 톤수 년2018

조업 선박
2016/17 

이행 상태
이행 2017/18  

문제 가능성? 

XXXXX 항CMM 01-2018 4 0 0 이행 아니오

비고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총톤수는 이다: GT . 

잠재적 이행 문제에 대한 사무국 평가

잠재적 이행 문제 없음- 

잠재적 이행 문제에 대한 회원국 또는 의 의견CNCPs

회원국 의견

XXXXX

본 부분에는 회원국 또는 이 과 관련한 이행 상태에 대한 사CNCPs CMM
무국의 잠재적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회원국 또는 CNCPs
는 잠재적 이행 평가에 대한 의견 또는 가 고려할만한 추가적 정보를 CTC
원할 경우에만 본 부분을 작성할 수 있다. 

어획량 관리

항7  

회원국 또는 가 표 에 명시된 어획 한도량의 퍼센트를 소진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해CNCPs 1 70 , 
당 회원국 또는 에 이를 고지하고 타 회원국 및 에게 이를 회람한다 해당 회원국 CNCPs CNCPs . 
및 는 자국 선박이 자국 어획 한도량을 퍼센트 소진하는 경우 자국 선박에 대해 해CNCPs 100
당 어업을 폐쇄한다 해당 회원국 및 는 사무국장에게 폐쇄 일자를 즉각 통지한다. CNCPs . 

항9

매년 월 일에 회원국은 표 에 명시된 어획 한도량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원국에게 전배12 31 1
할 수 있으나 전배 받는 회원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전배에 의한 조업권을 획득할 경우 회, . , 
원국 혹은 는 국내에 할당하거나 전배에 참여한 원 소유자 사이의 약정을 통해 결정할 CNCP
수 있다 전배를 통해 어획 한도량을 획득한 회원국 및 는 협약 제 조 가 항 호에 . CNCPs 20(4) ( ) (3)
의거한 수산자원 범위 내 적용된 총 허용 어획에 동의한다면 협약 수역 및 국가 관할 수역에
서 어획 한도량을 사용할 수 있다 전배 받은 어획량에 대한 조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배하. , 
는 회원국은 사무국장에게 전배 사실을 통지하고 사무국장은 이를 회원국들 및 에 지체, CNCPs
없이 회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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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CNCP

평가된 CMM 
요건(s)

년 2018
어획 한도

어획 전재 
영향

년 2018
예비적 
총 어획 

2016/17 
이행 상태

2017/18  
이행 문제 
가능성? 

XXXXX
CMM 01-2018 
항 항 표7 &9 1

0 0 0 이행 아니오 

데이터는 년 월 까지 포함한다* [2018 9 ]

잠재적 이행 문제에 대한 사무국 평가

잠재적 이행 문제 없음- 

잠재적 이행 문제에 대한 회원국 또는 의 의견CNCPs

회원국 의견

XXXXX

본 부분에는 회원국 또는 이 과 관련한 이행 상태에 대한 사CNCPs CMM
무국의 잠재적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회원국 또는 . CNCPs
는 잠재적 이행 평가에 대한 의견 또는 가 고려할만한 추가적 정보를 CTC
원할 경우에만 본 부분을 작성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및 보고

항11  

전갱이 어업에 참여하는 회원국 및 는 데이터 표준 에 따라 그리고 사무CNCPs CMM 02-2018( ) , 

국이 준비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한 야식에 맞게 자국 선박의 월별 어획량을 월 말 일 SPRFMO 20

이내에 전자 서식으로 사무국에 보고한다. 

항16

전갱이 어업에 참여하는 각 회원 및 는 협약 제 조 및 선박 기록 및 그 CNCP 25 CMM 05-2016( ) 

외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유관한 에 따른 어업에 참여하도록 허가 한 자국 선박 목록 협CMM (

약 제 조 아 항에 명시되어있는 조업 선박 및 동 선박과 관련한 데이터를 데이터 1 (1)( ) ) SPRFMO 

표준에 따라 제출한다 이들은 또한 협약 수역 내에서 실 조업했거나 전재 활동에 참여한 선박. 

을 매 익월 일내에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사무국장은 이렇게 통지된 선박 목록을 관리하고 10 . 

동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재한다SPRFMO .

회원국/ 
CNCP

평가된 CMM 
요건(s) 보고 횟수 정시 제출 

비율(%)

보고된 
조업 및 
전재 선박

2016/17 
이행 상태

2017/18  
이행 문제 
가능성? 

XXXXX
CMM 01-2018 

항 항11 16
0 n/a n/a 이행 아니오 

잠재적 이행 문제에 대한 사무국 평가 

잠재적 이행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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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이행 문제에 대한 회원국 또는 의 의견 CNCPs

회원국 의견

XXXXX

본 부분에는 회원국 또는 이 과 관련한 이행 상태에 대한 사CNCPs CMM
무국의 잠재적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회원국 또는 CNCPs
는 잠재적 이행 평가에 대한 의견 또는 가 고려할만한 추가적 정보를 CTC
원할 경우에만 본 부분을 작성할 수 있다. 

항13  
상기 제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갱이 어업에 참여하는 각 회원 및 는 각 회원 11 , CNCPs
및 는 데이터 표준 에 따라 그리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양식에 맞CNCP CMM 02-2018( ) , SPRFMO
게 연례 어획 보고서 등 규정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 검증하고 이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 

항15  
전갱이 어업에 참여하는 회원국 및 는 에 맞게 선박감시시스템 를 CNCPs CMM06-2018(VMS) (VMS)
실시한다. 

항18
과학위원회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국 및 는 기존 연례보고서 작성 지침에 , CNCPs
따라 자국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년 과학위원회 회의 전에 제출한다 회원국 및 2018 . CNCPs
는 또한 년 어기 옵서버 데이터를 과학위원회에 가능한 한 제출한다 과학위원회가 동 보2018 . 
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년 과학위원회 회의 최소 개월 전까지 사무국장에게 동 , 2018 1
보고서를 제출한다. 

회원국/ 
CNCP

평가된 CMM 
요건(s)

년 2018
연례 보고 
제출 여부

SC6 
개월 전 1
제출

에 년 SC6 2018
옵서버 데이터 

제공  

2016/17 
이행 상태

2017/18  
이행 문제 
가능성? 

XXXX

X

CMM 
01-2018 

항18
네 네 n/a 이행 아니오 

옵서버 데이터는 체장 빈도*

잠재적 이행 문제에 대한 사무국 평가 

잠재적 이행 문제 없음- 

잠재적 이행 문제에 대한 회원국 또는 의 의견 CNCPs

회원국 의견

XXXXX

본 부분에는 회원국 또는 이 과 관련한 이행 상태에 대한 사CNCPs CMM
무국의 잠재적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회원국 또는 CNCPs
는 잠재적 이행 평가에 대한 의견 또는 가 고려할만한 추가적 정보를 CTC
원할 경우에만 본 부분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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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19  
제 조에 따라 전갱이 어업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 및 는 이행감시 24(2) , CNCPs CMM 20-2020(

체계 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본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이행기술위원회 에게 제출한) CMM (CTC)

다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는 차후 보고서 제출을 위한 양식을 개발한다 실행 보고서. , CTC . 

는 웹사이트에 게재된다SPRFMO . 

본 문항은 이행감시체제 부분의 일부분으로 평가된다CMM 10-2018( ) . 

항20  

제 및 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전갱이 관련 자원 평가 및 연구 조사는 과학위원회에 11, 13 18

제출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위원회는 위원회가 합의한 과학위원회 프로그램에 따라. , 

자원 상태 및 회복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석 및 평가 작업을 실시한다. 

회원국/ 
CNCP

평가된 CMM 
요건(s)

에 SC6 CJM 
자원량 평가 

제공

에 SC6 CJM 
연구조사 제공

2016/17 
이행 상태

이행 2017/18 
문제 가능성? 

XXXXX
CMM 01-2018 

항20
아니오 아니오 이행 아니오 

잠재적 이행 문제에 대한 사무국 평가 

잠재적 이행 문제 없음- 

잠재적 이행 문제에 대한 회원국 또는 의 의견 CNCPs

회원국 의견

XXXXX

본 부분에는 회원국 또는 이 과 관련한 이행 상태에 대한 사CNCPs CMM
무국의 잠재적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회원국 또는 CNCPs
는 잠재적 이행 평가에 대한 의견 또는 가 고려할만한 추가적 정보를 CTC
원할 경우에만 본 부분을 작성할 수 있다. 

항21  

본 에 따라 체약 당사국 및 는 항구국으로서 국내법에 따라 냉동운반선 공급선 및 CMM , CNCPs , 

전갱이 조업선이 자국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체약 당사국 및 . CNCPs

는 자국 항구에서 양륙되는 어획량 검증을 위해 조치를 취한다. 

본 문항은 항구 검색 부분의 일부분으로 평가된다CMM 07-2017( ) . 

항22

위원회가 협약 제 조에 따라 옵서버 프로그램을 채택할 때 까지 전갱이 어업에 참여하는 모28 , 

든 회원국 및 는 지국 선박 항차 기준 최소 퍼센트의 옵서버 커버리지를 보장하고 이CNCPs 10 , 

러한 옵서버들이 데이터 표준 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할 수 있도록 보장CMM 02-2018( )

한다 회원국 또는 선박 항차 총 횟수가 회 이하인 경우 퍼센트 옵서버 커버리지는 . CNCP 2 , 10

트롤선인 경우 실 조업일 수 선망선인 경우 세트 수 기준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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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CNCP

평가된 CMM 
요건(s) CMM 옵서버 승선율 

%
2016/17 

이행 상태
이행 2017/18 

문제 가능성? 

XXXXX 항CMM 22 01-2018 n/a 이행 아니오 

잠재적 이행 문제에 대한 사무국 평가

잠재적 이행 문제 없음- 

잠재적 이행 문제에 대한 회원국 또는 의 의견CNCPs

회원국 의견

XXXXX

본 부분에는 회원국 또는 이 과 관련한 이행 상태에 대한 사CNCPs CMM
무국의 잠재적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회원국 또는 CNCPs
는 잠재적 이행 평가에 대한 의견 또는 가 고려할만한 추가적 정보를 CTC
원할 경우에만 본 부분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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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11-2015

협약 수역의 승선검색 관련 보존관리조치 SPRFMO 

를 대체(CMM 3.04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SPRFMO) , 

협약 수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하고 협력적인 절차를 수립할 의무와 협약 하 채택한 

보존관리조치 이행 및 협약 제 조를 주지하며27 , 

협약 제 에 의거 만약 위원회가 해상 검색절차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년 월 일부27(3) , 2015 8 24

터 협정 공해어업협정 제 조와 조가 적용됨을 인지하며1995 (UN ) 21 22 , 

위원회 수준에서 협약 수역을 위한 세부적인 해상 검색의 채택이 아직은 가능하지 않SPRFMO 

음을 인지하고, 

해상 선박 검색 절차가 협약의 목적 수립을 위해 보다 확장된 도움이 될 것이며 해, SPRFMO 

상검색조치의 채택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 참여 의지를 명확히 하며, 

협력적 비회원국 결정 의 항에 의거 한 협력적 비회원국의 명백한 참여를 상기하며( 1.02) 3(c) , 

협약 제 조와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을 채택한다8 27 CMM . 

위원회의 해상 검색 절차는 협정의 제 조와 조에 따른다1.  1995 21 25 . 

협력적 비체약국의 참여의 지속을 위해 체약 당사국은 협정의 조와 조에 명시된 2.  , 1995 21 25

절차에 따라 협력적비체약국 어선에 대한 해상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동 조치는 년 . 2015

월 일부터 위원회가 의 해상 검색 체제를 채택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한다8 24 SPRF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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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12-2020

전재 및 운반 활동 규정 보존관리조치 

를 대체(CMM 12-2018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SPRFMO) ,

협약 제 에서 전재 란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으로부터 얻어져 어선에 선적중인 수산자1(1)(o) “ ”

원 또는 수산자원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 또는 항구에서 다른 어선으로 하역하는 것으

로 정의하였음을 상기하며,

전재는 국제적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조업행위이나 특히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비규제 미보고 / , , 

전재활동이 협약수역 내 어획자원의 보고내용의 왜곡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조장, , (IUU)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상 전재활동의 충분한 감시 감독 및 규제 활동을 통해 어업활동을 방지하고 각 국가들, IUU 

이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들이 조업에 연루된 어선과의 전재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IUU 

장하는 충분한 규정 감시 감독 등 모든 필요조치를 도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 ,

경계왕래성 어류자원과 고도회유성 어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년 월 일의 해양1982 12 10

법에 관한 협약의 규제 제 및 에서 기국이 공해상에서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이 UN 18(3)(f) (h)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전재규정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항구국은 공해상에서 적용하, 

고 있는 지역별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조업된 어획물의 양륙이나 전재

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인지하며,

협약 제 에서 자국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협약수역에서 어획한 수산자25(1)(d), 26(2)(a), 27(1)(c)

원을 전재하거나 양륙할 경우 각 회원국이 자국어선이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

록 보장하는 필요조치를 도입하도록 명시하였음을 상기하며,

협약 제 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조치를 채택하는 바이다8 .

협약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일반규정

본 에서 권한 당국 이란 회원국 혹은 선박을 운용하는 를 의미한다1.  CMM “ ” CNCP .

해상 전재와 항구 전재는 오직 위원회 어선목록에 포함된 어선 사이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2.  .

협약 수역 내 해상에서 이뤄지는 연료 선원 어구 및 기타 지원물자의 교환을 위원회 어선3.  , , 

목록에 포함된 어선 사이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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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수역 내 어획된 수산 자원의 전재 

조업선 운반선 의 권한당국은 일 동안 협약 수역에서 어획된 대왕오징어를 제외하고 수4.  ( ) 14 , , 

산 자원의 전재 활동에 대해 전재 활동이 이뤄진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해당 전재활동 , 

예상 시점의 최소 일 전에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한다 전재를 받는 선박의 고지에는 부속7 . 

서 에 따라 전재 예상 일 시간 지점 어업 및 전재하는 선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전1 , , , 

재 이행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기재토록 한다 전재하는 선박과 전재받는 선박의 . 

권한당국 모두는 전재 예상 시간을 기점으로 최소 시간 전에 이를 사무국에 고지한다12 . 

고지는 예상 날짜 시간 지점 어업 및 전재하는 선박의 정보를 포함하고 이는 부속서 에 , , , 1

따른다 권한 당국은 선박 운항자에 직접 사무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사무국은 . . 

빠른 시간내에 해당 정보를 위원회 웹사이트의 회원국 란에 게재한다.

만약 적용가능한 에 따라 옵서버가 하역 선박이나 수취 선박에 승선한 경우 옵서버5.  , CMM , 

는 전재 활동을 감시하도록 한다.

항의 옵서버 감시 전재 활동은 전재한 수산자원의 종과 양을 확인하기 위해 부속서 에 6.  5 2

규정된 전재 로그문서를 작성하고 관측한 선박의 당국에 로그문서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관측선박 당국은 전재 로그문서의 옵서버 자료를 옵서버 하선 후 일 이내에 사무. 15

국에 제공하도록 하며 대왕 오징어 어업의 경우 일 이내, 30 3)에 제공한다. 

전재된 수산자원의 종과 양을 확인하고 그 확인작업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승선 7.  , , 

옵서버는 선원 어구 장비 기록, , , 4)과 선적된 어획물을 포함한 관측선박의 모든 것에 대한 

진입권한을 가진다.

하역선박과 수취선박의 당국은 전재활동이 종료된 후 일 이내에 부속서 에 명시된 대로 8.  7 3

전재활동 운영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대왕 오징어 어업에 관여하는 선박에 대해 권한 당. , 

국은 년 연례회의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운영 세부사항을 각각 분기별 마지막 일 , 2021 , 20

이내에 사무국에 의해 제공될 간소화된 양식을 사용하여 및 위원회에게 통지한다CTC .

당국은 선박의 선장에게 동 정보를 직접 사무국에 이메일로 송부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할 9.  

수 있다 사무국은 동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선박의 관계당국에게 직접적. , 

으로 요청하도록 한다 사무국은 동 정보에 대한 요약 보고를 위원회 웹사이트 회원국 항. 

목에 게재한다.

검토 

동 은 년 연례회의 폐회 후 일 후에 발효된다 대왕오징어에 대해서는 년 10. CMM 2020 30 . 2021

연례회의 종료 일 후 적용된다30 . 

동 은 년 연례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검토 시에 전재와 기타 교환 활동에 대11. CMM 2018 . 

한 정보를 고려하여 이행기술위원회가 동 의 효과성에 대해 권고한 사항과 감시 감독 CMM

3)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 규정한 기한까지 대왕 오징어 전재 로그 문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권한 당국은 사무 , 
국장에게 사유를 통지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로그 문서를 제출한다.

4) 전자기록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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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옵서버 커버리지 동 의 적용 범위에 대해 반영할 예정이다; ; C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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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1

전재 통보 

하역 선박의 세부사항 

a) 선박명 

b) 등록번호 

c) 라디오 콜사인 

d) 선박 기국 

e) 번호 번호 가용시IMO /IHS Fairplay ( ) 

f) 선장 성명 및 국적

수취 선박의 세부사항 

a) 선박명 

b) 등록번호 

c) 라디오 콜사인 

d) 선박 기국 

e) 번호 번호 가용시IMO /IHS Fairplay ( ) 

f) 선장 성명 및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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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2

전재 로그 시트 

1. 하역 선박의 세부사항 

2. 수취 선박의 세부사항

선박명

등록번호

라디오 콜사인

기국명

번호 할당받은 경우IMO/IHS ( )

전재 선박의 선장

선박명

등록번호

라디오 콜사인

기국명

번호 할당받은 경우IMO/IHS ( )

전재선박의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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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재 활동 

4. 관측내용 가용한 경우( )

1) 무역 및 수송 지역 코드  UN (UN/LOCODE).

전재 활동 개시 일시 (UTC)

전재 완료 일시 (UTC)

입항 전재시 항구명 및 국가 및 항구 코드; 1)

해상전재시 전재 시작 위치 경위도; (1/10th )

입항전재시 전재 종료 위치 경위도; (1/10th )

종별 어획물 구분 예 전체 냉동하여 포장 등 ( : , 20kg 

어종 구분

어종 구분

어종 구분

어종 구분

어종 구분

어종 구분

어종 cartons 순중량

어종 cartons 순중량

어종 cartons 순중량

어종 cartons 순중량

어종 cartons 순중량

어종 cartons 순중량

총 전재량 (kg) 

냉동선에 저장한 물량

수취 선박의 목적항구 및 국가

예상 도착 일자 

예상 양륙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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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 

옵서버 이름 

당국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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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3

전재 보고 정보

하역 선박 세부사항 

a) 선박명 

b) 등록번호 

c) 라디오 콜사인 

d) 선박기국 

e) 번호 번호 가용시IMO /IHS Fairplay ( ) 

f) 선장 성명 및 국적

수취 선박의 세부사항 

a) 선박명

b) 등록번호 

c) 라디오 콜사인

d) 선박기국 

e) 번호 번호 가용시IMO /IHS Fairplay ( ) 

f) 선장 성명 및 국적

전재 활동 세부사항 

a) 전재 시작 일시 (UTC)

b) 전재 완료 일시 (UTC)

c) 항구에서 전재할 경우

i. 항구국 항구 코드와 항구명, 

d) 해상 전재의 경우

i. 전재 시작 위치 도에 가깝게(1/10th )-

ii. 전재 완료 위치 도에 가깝게(1/10th )-

f) 어획물이 저장되었을 경우 수취선박의 홀드 번호

g) 수취선박의 목적항구

h) 예상 도착 일자

i) 예상 양륙 일자

전재한 어획 자원에 대한 세부사항 

a) 전재된 종 

i. 생산물 종류 원어 냉동 별 어종 정보 ( , )

ii. 카톤 수와 무게 종별( ) 

iii. 전재 어획물의 총 실 무게 (net)

b) 사용한 어구1)

확인 적용 가능시( ) 

a) 옵서버 성명 

b) 당국

1) 어구분류국제기준 동 정보는 하역 선박에 의해 제공될 경우에만 요구된다 (ISSC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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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13-2021

협약 수역 내 신규 시험 어업을 위한 보존관리조치SPRFMO 

를 대체(CMM 13-2020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SPRFMO) ,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협약 협약 제 조에서 지난 년 이상 어획 대“ ( )” 22 10

상이 아니거나 특정 어구 또는 기술을 사용한 어획의 대상이 아니었던 어류 및 적절한 경우, 

비 목표종 또는 의존종을 고려하고 조업 활동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회는 예방적 접근 방법 차원의 보존관리조치 를 채택하였다(CMMs) .

조 항 와 에서는 위원회가 협의 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에 있어 국제 모범관행을 반영3 1 (a)(i) (ii) , , 

하고 특히 해양 생태계가 오염 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 

을 채택을 촉구 하는 것을 인식하고CMM ,

제 조 및 항에서는 위원회가 어류자원에 예방적 접근 및 생태계 기반 접근을 적용할 3(1)(b) (2)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더욱 상기하고,

지역수산관리기구 가 가용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저층 어업이 취약한 해양 (RFMO)

생태계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평가하고 만약 저층 어업이 해양 생태계에 심

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지역수산관리기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더 이상의 진행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촉구하는 총회에서 채택된 UNGA 

결의안 을 인식하고61/105 ,

결의안 에서는 각 들이 특히 임계 수준 및 지표종 등 접촉 증거 구성 UNGA 64/72 RFMO VME 

요소를 정의하는 등 결의안 실행을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실시하고 어업 자원의 UNGA 61/105 , 

지속가능한 관리 및 취약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공해상 저층 어업 관리를 위한 (VMEs) "

국제 지침 저층 어업 지침 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더욱 인식하고FAO (FAO , 2009)“ ,

협약 수역 내 저층 어업 관리 의 요구사항이 자국 어선의 협약 수역 내 저층 어CMM 03-2021

업 허가를 의도한 회원국 및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에게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을 인지

하고,

신규 시험 어업이 어류 자원이 보존관리조치 조에 부합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2

요한 정보 수집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며,

협약 제 조 조 및 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8 , 20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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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본 보존관리조치는 협약 수역 내 신규 시험 어업에 대한 관리조치의 세부사항을 지배한다1.  . 

본 보존관리조치는 신규 시험 어업의 장기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마련하

고 관리 조언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고 목표 어종과 비 목표 어종 그리고 관련 및 의존 , , 

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신규 시험 어업 어류자원이 예방적 및 점차적으로 개, 

발되고 신규 시험 어업 어류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적용 

이하 신규 시험 어업 은 본 에서 시험 어업 으로 칭한다2.  “ ” CMM “ ” .

본 조치는 협약 수역에서 일어나는 본 이 정의하는 시험 어업의 모든 어업 활동에 적용된다3.  CMM .

해석 

본 에서 어류는 만약 다음 사항에 부합하면 시험 어업 으로 간주 된다4.  CMM “ ” :

a) 지난 년간 어획 대상이 아니었을 경우 또는10 ; 

b) 지난 년간 특정 어구나 기술을 사용한 어획의 대상이 아니었을 경우 특정 어구나 10 , 

기술을 사용한 어획 대상의 시험조업 가 되며 또는“ ” ; 

c) 본 에 따라 지난 년간 해당 어종에 대한 조업이 행해졌으며 본 의 항 및 CMM 10 CMM 25

항에 따라 해당 어종을 확립된 조업으로써의 관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26 .

d) 저층 어업 항에 명시된 어종이다CMM 03-2021( ) 15

시험 어업의 요구사항

자국선박의 시험 어업 지역에서 조업을 허가하거나 시험 어종을 지난 년간 사용되지 않5.  10

은 종류의 어구를 사용하는 조업을 허용하려는 어떠한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

은 계획된 정보 목적의 어업 수행 계획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과학위원회의 의해 개발된 

양식을 사용하여 최소 과학위원회 연례 회의 일 이전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제공 받은 120 . 

간단한 설명을 다음 과학위원회 연례회의 일 이전에 모든 회원국 및 에게 회람한115 CNCPs

다 다음 사항에 따라 완전한 어업 수행 계획은 관련된 경우 항을 고려하여 과학위원회. , , 6

가 개최되기 전 최소 일 이전에 제출한다60 .

a) 위원회에 선박 또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시험 어업 지원서를 제출한다 해당 . 

지원서에는 선박 기록 의 부속서 의 항 및 항을 충족하는 정보가 포함CMM 05-2021( ) 1 2 3

되어야 한다.

b) 어업 수행 계획을 준비하여 과학위원회에 제출한다 어업 수행 계획은 가능한 범위까. , 

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i. 지역 목표어종 제안된 어획 방법 제안된 최대 어획 한도 및 지역 또는 종 별 로 , , , 

할당된 어획 한도를 포함한 시험 어업에 대한 설명

ii. 비목표 어종 및 관련 또는 의존 종 또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

한 어구 변경시의 변경 사항을 포함한 사용될 어구의 세부적이며 완전한 설명

iii. 어업 수행 계획 기간 최대 년까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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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종합 연구 및 또는 연구선에서 수집된 목표 어종에 대한 어떠한 생물학적 정보 예/ , 
를 들어 분포 자원 량 개체 수 데이터 및 어류 정체성 대한 정보, , ;

v. 조업이 행해지는 곳의 비 목표 어종 및 관련 또는 의존 종 그리고 해양 생태계가 제, 
안된 조업 활동 및 해당 조업 활동의 영향을 완화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

vi.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험 어업 지역에서 하는 모든 조업 활동시의 예상되는 , 
모든 영향

vii. 회원국 또는 비 체약 당사국이 제공 가능한 선에서 관련 시험 어업의 잠재 어획량 
평가를 지원 할 수 있는 같은 지역의 다른 어류 및 타 지역의 비슷한 어류

viii. 만약 제안된 조업 활동이 저층어업 에서 정의된 저층 어업이라면CMM 03-2021( ) , 
저층어업 의 항에 따라 자국 어선의 저층어업 활동 영향에 대한 CMM 03-2021( ) 21(a)

평가를 준비한다 그리고; 

ix. 목표 어종이 인근 지역의 지역 수산 기구 또는 비슷한 기구에 의해 관리 된다면, 10
항에 따라 인근 지역 어류에 대해 과학위원회가 조언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

c) 위원회가 어업 수행 계획에 부합되게 조업을 승인한다면 시험조업이 항에 부합되게 , 11
개발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계획을 이행을 위한 계획을 제안서에 제공한다.

어업 수역 및 시간이 동일 또는 중복되는 시험 어업 참여를 촉구하는 회원국 또6.  , , SPRFMO 

는 가 둘 이상일 경우 제안된 모든 어업의 참가자는 공동으로 항에 명시된 어업 CNCPs , 5

수행 계획을 제출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노력을 들인다.

현 참가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선승인 받아 아직 유효7.  

한1) 동일 또는 중복 어업 수역 및 시간의 어업 수행 계획에 대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6 .

항의 요구사항은 다음 위원회의 연례회의 제안 사항으로 여겨지고 절차 규범에 따라 모든 8.  5

회원국과 비 체약당사국에게 제공된다.

과학위원회 고려사항

어업 수행 계획

과학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과학위원회는 항에 따라 데이터 수집 계획 및 기타 관련 정보가 9.  5

포함되어 제출된 어업 수행 계획을 고려한다. 

과학위원회는 위원회에게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업 수행 계획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제공한다10.  :

a) 관리 전략 또는 어류 자원 계획

b) 년 협약의 부속서 설명에 부합하는 예방적 기준점을 포함한 기준점1995 II ,

c) 적절한 예방적 어획 한도

1) 어업 작업 계획은 어업 작업 계획에서 정한 시한 또는 연속성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만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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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시험 어업 지역에서의 모든 종류의 조업 활동들이 미치는 총체적 영향

e) 제안된 조업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f) 적절한 예방조치 수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량과 정보의 신뢰도

g) 어업 수행 계획에서 명시된 접근 정도는 시험조업이 시험 어업의 본성에 부합되게 개
발되며 협약 제 조의 목표와 일치할 수 있도록 보장2

h) 어업 수행 계획은 저층 어업 활동에 대한 제안과 관련하여 저층 어업, CMM 03-2021( ) 
항에 따른 조언과 권고21(b)

데이터 수집 계획

항에 의거하여 항 또는 호에서 정의하는 시험조업에 대한 어업 개시 11. 5 CMM 4 (a),(b), (c), (d)

계획 을 고려할 때 과학위원회는 시험 어업관련 연구 요구사항을 포함(Fisheries Open Plan) , 

한 적절한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한다 데이터 수집 계획은 조업 시 자원 평가 어종수립 . , 

가능성 비목표 어종 연관종 또는 의존종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 , 

는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연구 활동을 확인한다 과학위원회는 매년 각 시험 어업별 데. 

이터 수집 계획을 검토한다.

데이터 수집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2. :

a) 어획물 및 어획 노력에 대한 설명 항에 설명된 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생물학적 생, 26 , 
태계 및 환경 데이터;

b) 데이터의 위원회 제출기한;

c) 어획된 어류 비목표 어종 관련종 및 의존종의 개체 수에 대한 조업 가능성과 생태계 , , 
관계에 대한 관련 데이터 습득을 위한 시험 어업지역에서의 어획 노력 감독 계획;

d) 적절할 경우 과학 옵서버와 선박간의 협력을 요하는 활동 과학위원회가 어획된 어류, - , 
비목표 어종 관련종 및 의존종의 개체 수에 대한 조업 가능성과 생태계 관계에 대한 , 
조업 가능성과 생태계 관계에 대한 관련 데이터 습득을 관련 포함한 선박에서 수집한 
기타 연구 데이터 습득 계획

e) 조업 활동과 어획물 의존종 및 관련 종의 개체 수의 관련도 대응까지 걸린 기간 평가, 

이행 및 기술 위원회 고려사항

이행 및 기술위원회는 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어업 수행 계획과 그 후에 제공된 과학위원13. 5

회의 권고를 고려하고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층 어업 에서 명시된 의, CMM 03-2021( )

무 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를 위원회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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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고려사항

연례회의에서 위원회는 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어업 작업 계획과 그 후에 항 및 항에 14. 5 10 13

의거하여 제공된 과학위원회와 이행 및 기술위원회의 조언 또는 권고 사항을 고려하고 제, 

안된 조업 활동에 대한 적용 가능한 저층 어업 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고려한CMM 03-2021( )

다 본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어업 작업 계획에 부합하게 시험 어업승인 여부와 . , 

기간 최대 년 을 결정한다 만약 위원회가 어업 작업 계획에 부합하여 조업을 승인한다( 3 ) . 

면 위원회는 시험 어업에 대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예방적 어획 한도 및 기타 , 

관리 조치를 포함한 을 채택한다CMM .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조업을 승인하기에 앞서 어업 수행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15. .

시험 어업은 모든 관련 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만 허용 여부16. CMM

가 고려되어야 한다.

조업 활동 

회원국과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은 자국 선박이 위원회의 승인 없이 시험 어업에서 조업하17. 

는 것을 금해야 한다.

회원국과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은 자국 선박이 시험 어업으로 조업 할 시 제안된 조업 활18. 

동에 부합되게 준비하고 승인된 어업 작업 계획에 부합하게 조업하도록 한다.

회원국과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시험조업에서 조업할 시 데이19. , 

터 데이터 표준 에서 명시된 관련 기준에 부합되게 제공된다 자국 어선이 시CMM 02-2021( ) . 

험 어업에 참여하는 회원국과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은 선박의 가장 최근 조업 시즌에 대한 

데이터 수집 계획에 명시된 데이터가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을 시 해당 데이터가 위원회에, 

게 제출되고 과학위원회가 검토 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해당 선박의 시험조업은 금지된다.

자국 선박이 시험 어업에 참여하는 회원국과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은 각 선박 당 데이터 수집 20. 

계획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한 명 이상의 독립 옵서버를 승선하도록 한다.

해당 조치의 어떠한 의무사항도 회원국이나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이 위원회가 채택한 협약 21. 

또는 기타 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CMM .

본 에 의거하여 행한 어떠한 조업 활동은 향후 할당량 결정에 선례가 되지 않는다22. CMM .

항과 무관하게 회원국과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은 어업 작업 계획의 선박이 타당한 운영 23. 18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조업이 금지되고 본 항에 따라 대체 선박이 제안된다면, 

어업 작업 계획에서 확인되지 않은 선박이 시험 어업에서 조업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은 이 사실을 즉시 사무국에게 알리고 다

음 사항을 제공한다:

a) 교체 선박의 세부사항;

b) 선박 교체 이유와 관련 증거;

c) 교체된 선박에서 사용될 어구에 대한 세부사항 및 설명. 사무국은 해당 정보를 모든 
회원국과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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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조업활동 계획이 소멸 될 시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 체약당사국은 항에 부합하는 새로운 24. , 5

조업활동 계획을 준비 할 수 있다.

본 에 따라 년 이상 조업한 시험조업의 경우 해당 어종에 대한 추가 조업은 위원회25. CMM 10 , 

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 항에 부합하도록 해당 어종을 확립된 조업으로 관리하고 이에 26

부합하게 조업한다.

하기 정보가 충분할 경우 위원회는 회원국의 신청이 있을 시 해당 어종을 확립된 조업으로 26. 

관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a) 시험조업의 잠재 어획량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 어종의 분포 자원량 및 개체 수에 대한 정보, ;

b) 시험조업이 비 목표 어종 및 관련 또는 의존 종 그리고 조업이 발생하는 곳의 해양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정보;

c) 과학위원회가 위원회에게 적절한 관리 조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는 어떠한 회원국의 적용에 관한 어업을 수립된 어업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본 조치는 년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검토될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시험 어업에 대한 27. 2021 . 

과학위원회의 가장 최근 조언을 고려하여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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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14a-2019

협약 수역 내 뉴질랜드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SPRFMO 

이빨 고기 시험조업에 관한 보존 및 관리 조치

를 대체(CMM 4.14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SPRFMO) , 

남태평양 협약 수역 에서 공해 수산 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협약 제 조에서는 년 이상 조업( ) 22 10

의 대상이 아니었던 어업 또는 특정 어구 유형이나 기술을 이용한 조업의 대상이 아니었던 어

업은 위원회가 그러한 어업과 적절한 경우 비목표어종과 관련 어종 또는 의존어종에 대하여 , , , 

신중한 예비적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고 해당 어업이 분포하는 해양 생태계를 조업활동으로 ,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 경우에 한하여 어업으로 개방

하거나 특정 어구 유형이나 기술을 이용한 조업에 개방시키는 것을 상기하며, 

협약 제 조 가 항 및 호에서는 위원회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국제관행3(1) ( ) (1) (2)

을 고려하며 특히 교란된 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생태계를 보호하는 채택을 촉구하는 것CMM 

을 인식하며,  

협약의 제 조 항 나 호 및 항에서는 위원회가 협약의 권한 아래 수산자원에 예방적 접근 3 1 ( ) (2)

및 생태계 기반 접근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더욱 인지하며, 

동 조치에 따라 시행이 예상되는 조업에 채택되는 저층 어업 및 CMM 03-2020( ) CMM 09-2017

바닷새 를 포함하는 유관한 의 보존 가치를 인식하며( ) SPRFMO CMMs , 

신규 및 시험 어업은 어업이 협약 제 조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발전 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3

필수적인 정보 취득보다 빠르게 확장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며,

협약 제 조 항에서는 위원회가 구체적인 를 적절하게 채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22 (2) CMMs

취득할 때까지 신 수산자원이 예방적 및 점진적 접근으로 개발될 것을 보장하는 예비적 조치

를 채택 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차 위원회 회의에서 및 년 동안 년에 톤으로 제한된 이빨고기 시험 저4 SPRFMO 2016 2017 1 30

층 연승 조업 시행 대한 뉴질랜드의 제안서 를 승인했음을 인지하며(CTC-03-09) , 

차 회의에서 과학위원회가 및 년에 매년 원어 중량 톤으로 6 2019, 2020 2021 (greenweight) 220

제한되어 유지중인 이빨고기의 추가적인 저층 연승 조업 시행에 대한 뉴질랜드의 현행화된 제

안서 를 평가한 것을 더욱 인지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위원회는(SC6-DW03-rev2) . : 

뉴질랜드의 제안서 및 이빨고기 위한 해저 연승 조업 확대 운영 계획 매년 제한되어 유지1.  (

중인 원어 중량 톤 을 인식하였으며(=greenweight) 200 ) ,

제안서의 신중성 및 시험적 속성을 인식하였으며2.  ,

분배 이동 산란 역학 및 이빨고기 자원량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제안3.  , , (spawning dynamics) 

된 데이터 수집의 과학적 이익이 남극 이빨고기를 위한 자원량 평가 모델를 지CCAMLR 

원하는데 사용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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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시험 어업의 데이터 및 분석은 지속적으로 와 시기적절하게 공유할 것4.  CCAMLR
을 동의하였으며, 

와 일관된 공간적 계층화는 이빨고기 시험 어업이 데이터 수집 향후 이빨고기 시5.  CCAMLR
험 어업에서 고려될 유사한 접근에 대한 공유를 증진 시키기 위해 가 승인 해야SPRFMO
할 것을 동의하였으며, 

개정된 제안서에 포함된 데이터 수집 계획을 채택하였으며6.  , 

위원회에게 개정된 제안서는 협약 제 조 및 조 시험 어업7.  2 22 , CMM13-2016( ), CMM 03-2018
저층 어업 및 에 관해서 허용될 수 있음을 권고하였으며( ), BFIAS ,

시험 어업 의 항에 포함된 가지 유관한 기준 중 가지를 적절하게 고려8.  CMM 13-2016( ) 10 5 5
했음을 권고하였으며,

유관한 및 개정된 제안서가 시험 어업 항의 가지 유관한 기준 중 9.  CMMs CMM 13-2016( ) 8 8
가지를 적절하게 제기하였기 때문에 평가가 타당함을 권고하였으며8 , 

옵서버 데이터는 과학위원회 회의 일 이전에 제공 될 것을 권고하였다10. 30 . 

협약 제 및 조에 따라 하기 을 채택한다8, 20, 22 CMM . 

목적 

하기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수역 내 과학적 데이터 수집 위한 이빨고기 시험 저층 1.  

연승1) 조업을 목적에 따라 수행한다 . 

a) 중부 태평양 경계선의 북부에서 조업 가능한 보다 얕은 수SPRFMO-CCAMLR (2500m ) 
역에서 지속적으로 심해 측심을 그릴 것

b) 북쪽의 위도 수역 및 깊이별 및 수역에서 비막치어 및 이빨고기의 CCAMLR , 88.1 88.2 
분명하고 적합한 서석지에서의 공간적 분배 어획율 상대적 빈도를 문서화 할 것, , 

c) 수역 내 이빨고기의 생물학 생활사 및 산란 역학을 특정 지을 것, 

d) 자원량 연계 및 생활사 연구 및 잠재적으로 다중 지역 자원 평가 모델 및 CCAMLR 
자원량 추정치 활용을 위해 상당한 개체수를 테깅할 것 

e) 기타 관련 또는 의존종의 분배 상대적 빈도 및 부수어획 생활사에 대한 정보 수집할 것 , , 

f) 타당한 경우 플랑크톤 그물 견인망을 사용하여 이빨고기 어란을 수집할 것, 

g) 플랭크톤 연구 및 잠재적인 어란 위한 지속적 플랭크톤 기록 예인망을 수행할 것 (CPR) 

h) 협약 수역 내 실시한 기존 절차를 사용하여 청각 데이터를 수집할 것CCAMLR 

1) 해저 연승으로도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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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본 조치의 목적을 위하여2.  , 

a) 이빨고기 는 비막치어 및 남극이빨고기 로 “ ” (Dissostichus eleginoides) (Dissostichus mawsoni)
정의한다. 

b) 저층 연승 은 어구 도서관에 명시됨에 따라 표준화한 통합적인 중량 저“ ” CCAMLR 
층 연승 어구로 정의한다. 

적용

본 조치는 뉴질랜드 선박의 이빨고기 시험 저층 연승을 위한 제안서3.  SC6-DW03_rev2“ , 

어업 수행 계획 제안된 데이터 수집 계획 및 영향 평가 에 명시됨에 따라 20219-2021: , ”

이빨고기 시험조업에 적용된다.

본 조치의 어떠한 의무도 회원국 또는 비 체약당사국이 협약의 어떠한 의무사항이나 위원4.  

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에서 면제되게 하지 않는다.

시험 어업 활동 세부사항 및 분류 

저층 연승 방식을 사용하여 이빨고기를 조업하는 방식은 하기 표 에 명시된 시험 어업 계5.  1

층 으로 시행될 수 있다(strata) .

표 가지 시험 어업 계층 의 코너 포지션 1: 4 (strata)

시험 어업 계층 위도 경도

L

56 00.0’S ˚ 155 00.0’W ˚
56 00.0’S ˚ 150 00.0’W ˚
60 00.0’S ˚ 150 00.0’W ˚
60 00.0’S ˚ 155 00.0’W ˚

M

56 00.0’S ˚ 145 00.0’W ˚
56 00.0’S ˚ 150 00.0’W ˚
60 00.0’S ˚ 145 00.0’W ˚
60 00.0’S ˚ 150 00.0’W ˚

N

52 00.0’S ˚ 140 00.0’W ˚
52 00.0’S ˚ 145 00.0’W ˚
60 00.0’S ˚ 140 00.0’W ˚
60 00.0’S ˚ 145 00.0’W ˚

O

52 00.0’S ˚ 135 00.0’W ˚
52 00.0’S ˚ 140 00.0’W ˚
60 00.0’S ˚ 135 00.0’W ˚
60 00.0’S ˚ 140 00.0’W ˚

첫 시험 항차는 및 년 중 매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매년 최대 차례 6.  2019, 2020 2021 4

항차이며 그 중 산란 후 역학 특징을 식별하기 위해 매년 월에서 월 사이 항차도 포함8 10

된다 월에서 월 사이의 잔여 항차는 산란 역학 분배 및 이동 패턴에 대한 추가적 정. 3 10 , 

보를 제공할 것이다. 

과학위원회는 매년 연례 회의에서 결과를 검토하여 위원회에게 어떠한 자원량 척도가 지속7.  

가능성 우려 성향을 보이는지 및 저층 상어 또는 비목표종 부수어획을 제한하기 위한 어

떠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포함한 절차에 대해 위원회에게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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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허용 어획 

연간 이빨고기 총어획할당은 과학위원회가 년 또는 년 회의에서 더 낮은 를 권8.  2019 2020 TAC

고하지 않는 한 각 및 년에 톤 그린웨이트 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표2019, 2020, 2021 140 ( ) . 

지방류 후 어류의 경우 허용 어획에서 제외된다 연간 허용 어획 톤은 중요한 과학적 정. 140

보를 수집할 수 있게 허용하며 테깅된 충분한 량의 어류가 방류 될 수 있게 하며 이는 인

근의 시험 어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에서 동일하게 계산된 방식이다 이는 예비적 CCAMLR . 

접근이며 바닷새 및 해양 포유류와 조우와 같은 기타 위기를 이해할 필요성을 지원한다. 

허용 어획은 하기 고려사항에 따라 디자인적 접근을 근거하여 결정된다9.  .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층에서 어획률이 높은 경우 지리학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최소 개 계층 에서 계층당 최대 톤의 허용 어획을 조사해야한다3 (strata) 40 .

b) 조업한 각 지층 빙판 및 허용하는 조건에서의 최소 군집에서 최소 세트 , 3 10

c) 최대 세트의 군집이 어떠한 두 집단의 세트의 차이의 최소 거리로 계산된 최소 5 ( ) 
에 의해 분리된다10nm .

d) 항해 중 또는 조업 기간 선 및 산란 후 이미 설치된 군집의 내에 세트 군집을 ( - ) 10nm
설치할 수 없다.

e) 얼음 그 외 조업 조건 및 등뼈선의 저층 걸림 위기의 여부에 따라 일부 세트는 이빨, 
고기 위해 수심이 더 깊은 쪽 보다 깊은 으로 향한다(2200m ) . 

f) 최대 조합된 허용 어획은 원어 중량으로 톤 수140

g) 선박당 이빨고기 어획량은 톤을 넘을 수 없다70 .

h) 공간적 및 계절적 추세에 대한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 및 산란 후 조업될 비- 
슷한 위치는 실현 가능한 범위까지 설정한다. 

i) 본 에 따라 년간 선박의 할당된 어획의 퍼센트 이상을 산란 후 기간인 월에CMM 3 50 8
서 월 외로 이동시킬 수 없다10 . 

어획 및 노력 발포 별 기준으로 감시 되어야 하며 항 및 항에 명시되어있는 제한에 10. (shot) 8 9

도달할 경우 해당 어기 년도 또는 단층에서 조업 활동이 금지된다. 

자원량 및 자원량 상태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어업 경우 자원량 지표11. , , 

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경우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 

제안된 선박의 기업 및 선원은 제한적 어획 할당에 맞춰 작업 한 경험이 있어야하며 보유12. 

중인 어획의 집중적 감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어획할당량이 톤을 도달할 경우 . 140

유관한 제한 내 어획 보유를 제한하는 하기의 조치를 고려야한다. 

a) 더 짧은 라인을 설치

b) 상태가 양호한 원어를 표지 후 어획 한도를 맞추기 위해 방류해야 할 경우를 위해 해
수 탱크는 선상에 유지

c) 테깅률 지속적으로 증가

본 조치에 따라 착수하는 조업 활동은 향후 할당량 결정의 선례로 고려되지 않는다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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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선박 

및 선박의 경우 본 조치에 따라 조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14. San Aspiring Janas

한다 또는 선박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 비슷한 용량 및 기량의 대체 선. San Aspiring Janas 

박이 뉴질랜드에 의해 사무국장에게 통지될 때만이 본 조치에 따라 조업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허가를 받는다. 

대체 선박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뉴질랜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한다15. . 

a) 보고서에 제안된 시험 어업을 착수할 수 있는 선박의 기량SC6-DW03_rev2 :

b) 선장 및 선원의 비교 조사 또는 시험 어업에 대한 역사 및 실적 기록 

c) 뉴질랜드 옵서버를 위한 적합한 숙소 시설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선박의 기량 , 

d) 선박의 바닷새 및 해양 포유류 위기에 대한 엄격한 경감 조치 유지 기량

e) 선박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전과가 있는 경우 목록 또는 , , (IUU) . SPRFMO IUU 
어떠한 권한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목록에 등재된 선박은 대체 선박으로 용인IUU 
될 수 없다.

관리 조치 

본 조치에 따라 조업하는 경우 저층 연승 이빨고기 뉴질랜드 선박의 시16. SC6-DW03_rev2“

험 어업 제안서 어업 수행 계획 데이터 수집 계획 및 영향 평가 에만 의거, 2019-2021: ” 

하여 조업이 착수되야 한다. 

이빨고기의 공동이용 자원 가능성 때문에 본 조치에 따른 조업의 경우 가능한 한 멀리 남17. , , 

극해 유용 생물자원 보존 협약 수역에 적용된 위원회의 시행 중인 유관한 조치(CCAMLR) 

에 따라 수행한다.

a) 소규모 및 고립된 특징 참조 에 대한 연승 조업의 조사 위한 의 (CM 41-10, 2014 ) CCAMLR
프로토콜 인근 수역에 대한 조사와 일관성을 위해 하기 규칙들이 적용된다. CCAMLR . 

i. 라인 사이 최소 분리에 대한 규칙 없이 라인 군집이 허가된다 IWL 

ii. 라인에 후크 이상이 설치되지 않는다6,900 

iii. 군집에 후크 이상이 설치되지 않는다 17,250

iv. 라인 군집이 각 개별 군집의 라인에서 대략적으로 측정된 해리보다 가까울 수 ( ) 10
없다 

b) 이빨고기 각각 가지 어종은 그린웨이트 톤 원어 중량 당 최소 태깅률이 적용된다 즉3 ( ) . 
시 근접한 북부 지역에 에 의해 적용된 규칙은 년초부터 표지방88.1 A&B CCMLR 2015
류된 어류에 적용된다 부속서 해당 규칙들은 종 또는 그 이상의 이빨(CM 41-01 C). 30
고기가 성공적으로 표지방류 되었을 경우 퍼센트에 대한 최소 중복 통계 자료 관찰60 (
된 선박 생물 정보의 체장 빈도 및 표지 방류된 어류의 크기 구성 비교 계, CCAMLR 
산기 참조 가 요구된다) .

표준화된 통합 중량 저층 연승 어구 어구 도서관 참조 가 본 조치에 따른 18. (IWL, CCAMLR )

모든 조업에 사용된다.

또는 그 이상의 심해 상어 군집 내 모든 라인에 포함된 부류의 모든 19. 250kg ( Chondrichthyes 

어종 가 라인에 군집으로 어획된 경우 과학위원회가 항해 정보에 대해 검토를 마칠 때까지 )

해당 군집 장소의 내에 군집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10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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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본 조치에 의거하여 조업하는 경우 선박은 과학위원회에 제출된 문서 에 20. , (SC6-DW03_rev2)

정리된 모든 데이터 및 과학위원회가 연례 시험 및 평가를 위해 요청하는 추가적 데이터

를 가능한 만큼 모두 수집한다.

본 조치에 따라 조업을 착수하는 허가된 모든 선박은 데이터 표준 및 잠재적 21. SPRFMO 

조우와 관련된 의 보고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뉴VMEs CCAMLR CM 22-7(2013) . 

질랜드는 적어도 데이터 표준 에 요구되는 표준에 맞게 모든 데이터를 제출CMM 02-2021( )

한다 추가적으로 각 선박에 승선한 정부 옵서버는 연승 어업을 위한 미세눈금 . , CCAMLR 

어획 및 노력 데이터 양식 을 표준 코드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완성한다C2 FAO . 

해양 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및 기타 우려종, , , 

본 조치에 따라 조업하는 선박은 하기 완화 방식을 사용한다22. :

a) 선박은 어구 도서관에 명시된 백본 라인 미터당 리드 그램 CCAMLR (backbone) (lead) 50
중량의 통합된 중량 연승을 사용한다

b) 라인 설치 시 또는 라인 운반 시 내장 투기가 없어야한다 

c) 모든 내장 또는 폐기물은 폐기 전 기계로 불린다

d) 폐기는 양망 말미 또는 중에 이루어져야하며 최소한 세트 개시 분 전 또는 steaming 30
어떠한 세트 조업 중 어떠한 생물학적 재료는 폐기되지 않아야 한다.

e) 폐기는 선박의 양망 위치 반대쪽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f) 우세 기후가 허용할 경우 조류 차단 장치 가 사용되어 양망 지역을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BED) .

g) 살수 움직임 등 적절한 방법들이 사용되어 공격적인 포식자가 연승에 접촉하는 것을 막는다, , .

해양 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및 기타 우려종에 대한 하기 정보를 수집한다23. , , . 

a) 각 라인을 설치할 동안 및 각 라인을 양망할 동안 표준화된 바닷새 및 해양 포유류 
풍도 산출이 최소 한번 선박 뒤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b) 다른 기회주의적 관찰 및 사진 촬영 및 해양 포유류 식별은 선원과 협력하여 이행되야 한다. 

c) 옵서버는 녹화된 비디오 관찰 샘플과 대조하기 위해 어획된 해양 포유류 바닷새 및 , 
바다거북의 양승 후크의 퍼센트를 관찰할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10 .  

d) 양망된 후크의 최소 퍼센트는 항해 후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 확인되야한다50 . 

e) 어획된 모든 해양 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및 기타 우려종은 확인되야하며 방류 및 , , 
선박과 충돌한 모든 조류 중 회복이 가능한 살아 있는 바닷새의 사진을 촬영해야한다. 

f) 모든 폐사한 조류는 형식적 확인 및 부검 위해 보유한다. 

저층 어업 에 명시된 저층 어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와 조우시 평가24. CMM 03-2021( ) VMEs

를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조업한 수역의 해양 생태계 분포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가능, 

하게 하도록 수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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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본 조치에 따라 조업을 이행하는 선박은 뉴질랜드 정부 옵서버를 승선 시켜야하며 해상 과25. 

학적 데이터 수집에 경험이 있는 관련 보조원도 승선시켜 옵서버의 생물학적 측정 및 데이

터 수집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옵서버 데이터 기준에 따라 옵서버 데이터가 . SPRFMO 

수집되어야 하며 어구 배치 및 회수 데이터 어획 및 노력 정보 생물학적 데이터 수집 및 , ,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및 기타 우려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 

옵서버 승선과 함께 추가적으로 본 조치에 따라 조업하는 선박은 양승되는 모든 라인 및 26. 

바늘이 비디오에 기록 또는 관찰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비디오 모니터링 및 녹화 시스템 

장치를 갖추어 양승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모든 기록된 장면은 분석 및 보관을 위해 항. 

해 끝에 뉴질랜드 차산업부에게 제공한다1 . 

선박은 보고 위원회 에 따라 최소 두 시간마다 기준에 부27. SPRFMO VMS (CMM 06-2020(VMS ) , )

합하는 다양한 조작이 안되는 자동 위치 통신기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하며 필요시 어떠한 

경우 폴링 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polling) . 

검토

본 은 년 위원회 정기 회의에 따라 만료된다28. CMM 2022 . 

본 에 따라 적용되는 시험 어업은 시험 어업 또는 수역에서 29. CMM CMM 13-2021( ) SPRFMO 

시험 어업 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에 부합한 새로운 CMM

의 개발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C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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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14b-2021

협약 수역 내에서 통발 시험조업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를 대체(CMM 14b-2020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SPRFMO) ,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협약 협약 조에 지난 년 이상 조업 대상이 “ ( )” 22 10

아니었거나 특정 어구 또는 어법을 사용한 조업 대상이 아닌 어류는 위원회가 해당 어종 및 

경우에 따라서 비목표 어종 관련 또는 의존종에 대한 사전 보존관리조치 를 채택 하고 , (CMMs)

조업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해양 생태시스템을 보호 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 하였을 경우에

만 조업 또는 특정 어구 또는 어법을 사용한 조업 대상이 됨을 명시된 것을 상기하며,

협약 제 조 가 항 및 호는 에서는 위원회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국제적 3(1) ( ) (1) (2)

모범 사례를 반영하고 특히 교란 발생 후 회복이 느린 생태계 보호 위해 보존관리조치, (CMM)

를 채택할 것을 촉구함을 인식하며, 

협약의 제 조 항 나 호 및 항에서는 위원회가 협약의 권한 아래 수산 자원에 예방적 접근 3 1 ( ) (2)

및 생태계 기반 접근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더욱 인지하며, 

관련 남태평양 들의 보존 가치가 본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남태평양 협약 수역RFMO SPRFMO 

에서의 저층 어업 관리에 대한 저층 어업 과 협약수역내 바닷새 부수어획 최소CMM 03-2021( )

화에 대한 바닷새 와 같은 보존관리조치에 따른 활동에 적용될 것임을 인식하고CMM 09-2017( ) ,

신규 및 시험 어업은 제 조에 명시된 원칙에 부합되게 어류가 개발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3

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서는 안 되는 것에 동의하며,

협약 제 조 항에서는 위원회가 예방적 조치를 채택 해 위원회가 상세한 보존관리조치를 22 (2)

채택 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기 전까지 새로운 어류를 예방적이고 점진적으로 

개발 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협약 제 조 조 조에 의거하여 하기의 보존관리조치를 채택 및 개정하는 바이다8 , 20 , 22 .



- 346 -



- 347 -

목적 

과학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협약수역에서 서식하는 랍스터 및 게의 시험 저층 통발 조업1.  
을 위함 목표 종 관련 또는 의존 종 및 해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 , 
위해 경감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의해 저층 통발어업이 예; ; 
방적이고 점진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의 

본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2.  :

a) 랍스터는 는 랍스터와 랍스터 둘 다를 의미한다“ ” “Jasus spp” “Projasus spp” ;

b) 게 는 게를 의미한다“ ” “Chaceon spp” ;

c) 저층 통발 은 특정 갑각류를 잡기 위해 세밀하게 만들어졌으며 제 차 과학위원회“ ” 8
에서 검토한 에서 설명한 대로 최소한의 악영향만을 미치는 Fisheries Operation Plan
철조망 덫을 의미한다.

d) 조업 연도 년 달을 의미하며 월 일부터 익년 월 일까지 의미한다“ ” 1 12 , 7 1 6 30 .

e) 산란 기간 은 목표종이 번식 및 산란한다고 확신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월 “ ” . 7 1
일부터 월 일이다9 30 .

f) 는 어업 수행 계획을 의미한다“FOP” ; 

g) 는 총어획할당량을 의미한다“TAC” . 

적용 

본 조치는 제 차 과학위원회에서 검토한 어업 수행 계획에서 설명한 랍스터 및 게의 시험 3.  8
어업에 적용된다. (SC8-DW01_rev1) 

본 조치의 어떠한 의무도 회원국 또는 비 체약당사국이 협약의 어떠한 의무사항이나 위원4.  
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에서 면제되게 하지 않는다.

시험 어업 활동 세부사항

저층 통발을 이용해 랍스터 및 게 조업은 해저산 또는 하기 표 에 명시된 다수의 기타 상5.  1
자형 시험 어업수역에서 착수할 수 있다.

표 시험 어업을 위한 두 위치의 좌표1: 

시험 수역 위도 경도

foundation 
sea mount chain

31’00 S 100’00 W

31’00 S 134’00 W

40’00 S 134’00 W

40’00 S 100’00 W 

Northern seamount

21’00 S 101’00 W

21’57S 101’00 W

23’55S 94’13W

25’06S 92’50W 

27’00S 92’50W 

27’00S 84’00W 

21’00S 84’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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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치에 따른 시험 어업은 년의 어기 동안 적용되며 년 월 일 시작하며 년 6.  2 2021 7 1 2023 6

월 일에 종료된다30 .

각각의 항차는 총어획노력 로 항차당 일로 제한되며 하루 설치 및 양승은 트랩당 7.  (TAE) 80 100 5

다섯 라인으로 제한하며 해저산에서는 항차당 의 퍼센트로 제한한다 일( ) Kopernik TAE 70 (60 ). 

어구의 계획된 효율적 조업 수역의 시험 어업을 증진 시키기 위해 년 월과 년 8.  2021 10 2022 6

월 사이 한 차례의 항차에 한하여 에서 조업일수 일이 더 추가된다TAE 5 .

선박은 어구 선택력 평가를 위한 대체 항차 디자인을 시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9.  .

해저산은 가 적용되어 항차당 로 제한되어 일 이동 틈10. Kopernik CPUE 4kg 30 (moving 30-day 

통하여 매주 평가되며 일째에 시작해 이후 매 일마다 평가가 이루어진다window) 30 7 . 

제한 도달 시 쿡 아일랜드는 해저산을 폐쇄하며 쿡 아일랜드의 계획된 진CPUE Kopernik 

행되는 답변에 대한 과학위 검토에 의존하여 폐쇄를 유지한다.

의 총 어획량은 으로 항차당 이 적용된다11. Jasus caveorum Kopernik Seamount 20t

산란 기간인 월부터 월은 금어기로 조업을 폐쇄한다12. 7 9 . 

본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연간 랍스터와 게의 합계 총어획할당량 는 년 월 및 13. (TAC) 2021 7

년에 시작하는 차 및 차 어기당 총 톤수를 초과하지 않는다2022 2 3 TAC 300 .

쿡 아일랜드는 시험 어업을 허가받은 선박이 쿡 아일랜드에게 매주 조업에 대한 보고를 할 14. 

수 있게 보장한다..

모든 결과는 과학위원회가 다음 조업을 설계 개발제안서를 위해 이용된다15. .

어획 및 어획 노력은 트랩별로 모니터링되며 항과 항에 명시되었듯이 어획 활동은 어획 노력 또16. 6 7 , 

는 어획 한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한도에 도달하면 되면 해당 년도의 조업은 중단되야 한다. 

a) 어류 자원 및 자원 상태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어업 중에 어류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다고 지표들이 가리키면 쿡 아일랜드 해양 자원 부는 시험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업을 중단 하도록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그 후 즉시 위
원회에게 알린다.

쿡 아일랜드는 시험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주 및 승무원은 어획한도 내에서 시험 17. 

어업을 한 경험이 있고 모든 어획물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를 펼칠 것을 보장한다 어획 . 

한도에 근접하면 어획한도 초과 방지를 위해 통발 줄의 수를 줄인다, .

본 조치에 따라 행해진 조업 활동은 미래 할당량 결정에 선례로 고려되지 않는다18. .

허가된 선박 

모든 쿡 아일랜드 선박은 본 조치에 따라 조업 허가를 받는다 허가된 선박이 조업을 할 19. . 

수 없을 경우 쿡 아일랜드가 사무국에게 알리고 사무국이 회원국과 협력적 비 체약당사, , 

국에게 알린 후에 비슷한 능력과 용량의 어선으로 대체 할 수도 있다. 

쿡 아일랜드는 대체 선박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 한다20. :

a) 제 차 과학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에서 승인 및 검토한 다른 버전에서 8 (SC8-DW01_rev1) 
검토된 어업 수행 계획에서 명시된 시험 어업이 가능한 어선의 능력;

b) 비교 연구 또는 시험 어업에 대한 선장 및 선원의 이력 및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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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어선의 쿡 아일랜드 정부 옵서버에게 적절한 숙박 장비 활동 지원 등의 가능 여부, , ;

d) 어선이 취약 해양 생태계 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는 가능성에 대한 활발한 감시 (VMEs)
가능 여부.

어선의 어업 기록 목록 또는 이와 비슷한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등재된 23. IUU . SPRFMO IUU 

선박은 대체 선박으로 허용 될 수 없다.

관리 조치

본 조치에 의한 조업은 본 조치 또는 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채택한 본 조치의 어떠한 수정 24. 

사항에 부합하게 행해진다.

데이터 수집

본 조치에 따른 조업을 하는 모든 허가된 어선은 현재의 보존관리조치와 제 차 과학위원25. 8

회에서 검토한 시험 어업 계획에서 요구된 데이터 수집을 하며 가능할 경우 과학위원회가 , 

연간 평가를 위해 요청한 데이터도 수집한다.

선박은 남태평양 데이터 기준 및 보고 요건을 충분히 이행 할 수 있어야 한다26. RFMO .

해양 포유류 바닷새 거북이 및 기타 우려종, , , 

본 조치에 따른 어선은 다음과 같은 경감 조치를 사용한다27. :

a) 어망을 설치할 때에나 어망을 올릴 때에 내장을 폐기해서는 안된다;

b) 내장 또는 폐기물은 폐기 전에 기계로 불린다;

c) 폐기는 양승 또는 스티밍 말미에 하며 세트 시작 또는 세트 중에는 어떠한 생체 부위 
폐기물도 폐기하지 않는다;

d) 폐기는 양승이 일어나는 위치의 반대쪽에서만 이루어진다.

해양 포유류 바닷새 거북이 및 기타 우려 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한다28. , , :

a) 표준화된 바닷새 및 해양 포유류의 개체 수 조사는 각 항차의 초기 중기 후기에 실시한다, , ;

b) 옵서버는 샘플 비디오 관찰과의 비교를 위해 해양 포유류 바닷새 및 바다거북의 포획, 
의 퍼센트 관찰 목표를 설정한다10 ;

c) 모든 해양 포유류 바닷새 거북이 및 기타 우려 종은 확인 절차를 거치며 바닷새와의 , , , 
조우를 사진으로 가능한 한 많이 찍으며 모든 바닷새는 방생된다;

d) 모든 죽은 바닷새는 정식 확인절차 및 부검을 위해 수거한다;

e) 해양 포유류에 대한 관찰 사진 촬영 및 확인 기회가 있으면 승선원과의 협력을 통해 행한다, .

보존관리조치 저층 어업 에 명시된 저층 어업에 대한 모든 정보와 취약 해양 생태29. 03-2021( )

계 평가를 위한 모든 데이터는 조업이 발생하는 지역의 취약 해양 생태계를 평가하고 감시

하기 위해 수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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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해당 조치에 따라 조업을 하는 선박은 쿡 아일랜드 정부 옵서버를 승선하며 해상 과학 데28. 

이터 수집 경험이 있는 조수가 승선하여 옵서버의 생물 측정 및 데이터 수집을 돕는다 옵. 

서버 데이터는 남태평양 옵서버 데이터 기준에 부합되게 수집되고 어구 배치와 데RFMO 

이터 검색 어획 및 어획 노력 정보 생물학적 데이터 수집 및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 , , , 

류 및 기타 우려 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본 조치에 의거하여 어획을 하는 선박은 옵서버 승선과 더불어 양승 위치에 비디오 모니터29. 

링 및 녹화 시스템이 설비되어 양승된 모든 통이 관찰되거나 비디오로 녹화 되도록 한다. 

모든 영상 기록물은 각 항차가 끝날 때 마다 쿡 아일랜드 정부 해양 자원부 에게 평가 및 ( )

보관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선박은 취약 해양 생태계 보고 한 시간 간격 를 위한 남태평양 기준에 부합하30. ( ) RFMO 

고 보존관리조치 위원회 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폴06-2020( VMS) , , 

링 에 응답할 수 있는 자동 위치 통신장치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polling) (ALC) .

제 차 과학위원회에서 쿡 아일랜드는 남태평양 보존관리조치와 협약문 특히 31. 9 RFMO , CMM 

시험 어업 및 저층 어업 에 부합하고 과학위원회 보고서의 조13-2021( ) CMM 03-2021( ) SC7 

언과 회기 간 조언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시험 어업 제안서를 발표할 것이

다 제안서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a) 시험 어업 에 부합하는 시험 어업의 모든 단계에 대한 공식적 샘플링 계CMM 13-2021( )
획과 데이터 수집 계획이 포함된 어업 수행 계획과 상세한 제안서;

b) 제안된 어업이 저층 어업 영향 평가를 포함한 협약 및 관련 보존관리조치의 요구 사
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

c) 번식을 포함해 목표 종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

d) 어획 노력 어획물 취약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행, , 
해진 어획에 대한 설명.

검토

제 차 위원회 정기 회의는 제 차 과학위원회의 조언 또는 회기 간 과학위원회의 조언을 32. 10 9

고려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어기의 수준을 결정하고 시험 어2022 7 1 2023 6 30 TAC 

업 프로그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본 조치는 년 월에 효력이 발생하며 을 대체한다33. 2021 7 CMM 14b-2020 . 

본 보존관리조치는 년 월 일에 만료된다34. 2023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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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14d-2020

협약 수역 내 칠레 기국 선박의 SPRFMO 

이빨고기 시험 어업에 대한 보존관리 조치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는(SPRFMO) ;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협약 협약 제 조에서 지난 년 이상 어획 대상( ) 22 10

이 아니거나 특정 어구 또는 기술을 사용한 어획의 대상이 아니었던 어류 및 적절한 경우 비 , 

목표종 또는 의존종을 고려하고 조업 활동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

한 조치로 위원회는 예방적 접근 방법 차원의 보존관리조치 를 채택하였음을 인식하며(CMMs) , 

조 항 가 호와 호에서는 위원회가 협의 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에 있어 국제 모범 관행을 3 1 ( )(1) (2) , , 

반영하고 특히 해양 생태계가 오염 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 

는 을 채택을 촉구하는 것을 인식하고CMM ,

제 조 항 나 호 및 항에서는 위원회가 협약 관리 어업에 예방적 접근 및 생태계 기반 접3 (1) ( ) (2)

근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더욱 상기하고,

관련 의 보존가치가 본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협약 수역 내 새로운 시험 어업 SPRFMO SPRFMO 

관리에 대한 시험 어업 협약 수역 내의 저층 어업 관리에 대한 CMM13-2021( ), SPRFMO CMM 

저층 어업 및 바닷새 부수어획 최소화에 대한 바닷새 와 같은 보존관리03-2021( ) CMM 09-2017( )

조치에 따른 활동에 적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신규 및 시험 어업은 협약 제 조에 설정된 정의에 따라 어업이 개발될 수 있게 보장할 수 있3

는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확장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협약 제 조 항 에서는 위원회가 구체적인 를 적절하게 채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22 (2 ) CMMs

취득할 때까지 신규 어업 자원이 예방적 및 점진적 접근으로 개발될 것을 보장하는 예비적 조

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과학위원회가 차 회의에서 칠레의 년 및 년 첫 어기 동안 톤 수 그린웨이트 7 2020, 2021 2022 54

보유량으로 제한된 이빨고기를 위한 시험 저층 연승 조업을 수행하기 위한 현행화된 제안서

를 평가하였음을 인식하며(SC7-DW03_rev3) , 

과학위원회는 개정된 어업 조업 계획에 서술된 접근으로 시험 어업의 본질 및 협약 제 조의 2

목적과 일관되게 시험 어업이 개발될 수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음을 더욱 인식하며,

협약 제 조 조 및 조에 의거하여 본 을 채택한다8 , 20 22 C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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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하기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 협약 수역 내에서 이빨고기 시험 1.  

저층 연승 조업을 제공한다: 

a) 수역 동남부 태평양 연안국 제외 내 조업 가능한 수역 보다 얕FAO 87.3 ( , EEZ ) (2500m
은 의 수심 측량을 지도화하며 수역 북쪽의 이빨고기와 남) , CCAMLR 88.3 Patagonian 
극 이빨고기의 분명한 서식지의 상대적 풍부성 공간적 분배 및 어획률을 문서화, ; 

b) 수역 내에 생물학 생활사 및 산란 역학을 특징 지음, ; 

c) 자원량 연결 및 생활사 연구 및 잠재적으로 중복 수역 에서 자원량 추정 및 CCAMLR
자원량 평가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 이빨고기의 상당 수를 테깅;

d) 칠레 남부와 대서양 부분에서 동일 개체 수가 발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유전적 
연구에 필요한 샘플을 수집; 

e) 분배 상대적 풍부성 및 부수어획된 어류의 생활사 및 기타 관련 또는 의존종에 대한 정보 수집, ; 

f) 해양 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상어 및 기타 우려종의 발생 정보를 제공, , , .

정의 

본 조치의 목적을 위하여2.  

a) 이빨고기 는 와 “ ” Patagonian toothfish (Dissostichus eleginoides) Antarctic toothfish 
를 의미한다 (Dissostichus mawsoni)

b) 저층 연승 은 어구 도서관에 명시된 트롯라인 어구를 의미하며 “ ” CCAMLR (trotline) 
해양 포유류 조우 및 바닷새1)와 조우를 없애기 위한 를 포함한다“Cachaloteras” . 

적용

본 조치는 수역 내 칠레의 이빨고기 시험 어업 에 3.  SC7-DW03_rev3 “SPRFMO Patagonian ”

명시된 이빨고기 시험 어업에 적용된다. 

본 조치의 어떠한 의무사항도 위원회에서 채택된 다른 보존관리조치의 이행 의무사항에 대4.  

해 회원국 또는 비체약 당사국에게 면제사항이 될 수 없다. 

시험 어업 활동 세부사항 

저층 연승 방법을 사용한 이빨고기 조업은 아래 표 에 명시된 시험 어업 계층 에 따5  1 (strata)

라 수행될 수 있다. 

1) 설명 및 그림은  https://www.ccamlr.org/en/node/105097 및  
https://www.ccamlr.org/en/system/files/gear_diagrams/105097-globalpesca-i-trotline.p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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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지 시험 어업 연구 상자의 코너 위치1: 4

블록 1 2 3 4

NW 42º52’S; 98º28’W 58º21’S; 96º 00’W 59º 00’S; 75º00’W 54º 00’S; 95º00’W 

NE 42º52’S; 96º00’W 58º21’S; 93º47.6’W 59º 00’S; 73º00’W 54º 00’S; 92º00’W 

SE 43º30’S; 96º00’W 59º 00’S; 96º 00’W 60º 00’S; 70º00’W 55º 00’S; 92º00’W 

SW 43º30’S; 98º28’W 59º 00’S; 96º60’W 60º 00’S; 75º00’W 55º 00’S; 95º00’W 

시험 어업 첫 항차는 년 중 아무 때나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매년 최대 회 가능하다6.  2020 2 . 

과학위원회가 매년 연례회의 때 결과를 검토하고 위원회에게 어떠한 자원 지표가 지속가능7.  

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지 또한 해당하는 경우 저층 상어 또는 기타 비목표종의 잠재적 , 

부수어획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 과정에 대해 권고한

다. 

총 허용 어획

연간 이빨고기 총 허용 어획 는 년 톤수 그린웨이트 를 초과하지 않는다 년 8.  (TAC) 2020 54 ( ) . 2021

및 년 는 위원회가 전년도 실적 및 동일한 기간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과2022 TAC

학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더 높은 를 설정하지 않는한 톤수를 초과하지 않는다TAC 54 . 

테깅되어 바다로 방류된 어류의 경우 항에 명시된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년 톤9.  8 . 2020 54

수의 어획 한도는 가까운 시험 어업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 기준CCAMLR 

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과학적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며 태깅하여 방류되는 어류의 개체

수도 충분하게 할 것이다. 

어획 한도는 하기 고려사항에 따라 디자인적 접근을 근거하여 결정되었다10. : 

a) 얼음판 및 날씨가 허락하는 경우 매년 최대 일 조업일수 동안 최소 개의 연구 블록, 3 4
이 각각 조사되어야 한다 한 지역 또는 그 이상에서 어획률이 높을 경우 지리학적 확. 
산을 보장하기 위해 각 블록당 톤수의 어획제한이 있어 선박이 이를 짧은 시간13.50 
에 도달하였을 경우  조업을 중지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한다. 

b) 각각 개 후크로 이루어진 세트가 각 조업하는 연구 블록에 배치5,000 9

c) 매년 결합된 톤수 어획제한54

발포 별 기준으로 어획 및 노력이 감시되야하며 항의 제한이 도달할 경우 즉시 조업11. (shot) 8

활동을 중지한다. 

제안된 선박의 선사 및 선원은 제한된 어획 한도로 작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보유한 어12. 

획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사용해야 한다 톤수 어획제한이 도달할 경우 관련 제한 . 54 , 

내에 어획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하기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a) 짧은 라인이 설치됨 

b) 태깅 또는 어획 한도에 부합하기 위해 방류가 필요한 활어를 보관하기 위한 바닷물 
탱크를 선박이 보유

본 조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업 활동은 향후 할당량 결정에 전례로 고려되지 않는다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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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선박 

선박이 본 조치에 따라 조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아야한다14. Globalpesca II . 

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비슷한 용적 및 기량의 대체 선박이 본 조치에 따라 Globalpesca II , 

조업할 수 있도록 칠레에 의해 허가되며 대체 선박이 사무국장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된 이

후 시험 어업 의 항에 따라 이는 해당 정보를 모든 회원국 및 에게 CMM 13-2021( ) 23 CNCPs

전달한다. 

대체 선박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칠레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5. ; 

a. 보고서 수역 내 칠레 이빨고기 시험 어업 에 제안된 시험 SC7-DW03_rev3 “SPRFMO ”
어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의 능력

b. 비교 연구 또는 시험 어업에 대한 선장 및 선원 이력 및 기록

c. 옵서버 업무 지원을 위한 적절한 숙박시설 설비 제공위한 선박의 능력, 

d. 바닷새 해양 포유류 및 바다거북 위기 대응에 철저한 완화 능력, 

e.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기록 선박 목록 또는 다른 관련 지역수, , (IUU) , SPRFMO IUU 
산관리기구 선박 목록에 등록된 선박은 대체 선박으로 허가될 수 없다 IUU 

관리 조치

본 조치에 따른 조업은 협약 수역 내 이빨고기 시험조업 에 16. SC7-DW03_rev3 “SPRFMO ”

따라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이빨고기 자원량 공유 가능성 때문에 본 조치에 따른 조업은 가능한 경우 남극해양생물자17. , 

원 보존조약 위원회에서 시행중인 관련 조치에 따라 수행된다(CCAMLR) . 

a) 연승에 후크가 개를 초과하지 않는다5,000

b) 조업일수 당 후크 세트 설치 개수 개를 초과할 수 없다 15,000

c) 그린웨이트 원어 중량 톤수 당 최소 세 어류 표식률 이행 한다Dissostichus species ( ) (3) . 
표식된 이빨고기 체장 빈도는 어획의 최장 빈도를 반영한다. CCAMLR CM 41-01/C 

의 규칙에 따라 또는 그 이상의 어종이 성공적으로 표식한 채로 (2019) 30 Dissostichus 
방류된 경우 최소 표식 교집합 통계는 퍼센트를 도달해야한다- (tag-overlap) 60 .  

또는 그 이상의 심해 상어 연승에서 모든 18. 250kg ( Chondrichthyes어종 합 가 어획된 경우 과)

학위원회에서 해당 항해에 대해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위치의 해리 내에서 라인10

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다 

데이터 수집

본 조치에 따라 조업하는 선박의 경우 가능한 경우 과학위원회에 제출된 문서19. , , 

명시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며 어떠한 저층 환경의 영향을 포함한 연(SC7-DW03_rev3) 

례 검토 및 평가를 위해 과학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데이터를 모두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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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치에 따라 조업 허가를 받은 선박은 데이터 기준과 보고에 부합할 수 있는 20. SPRFMO 

능력을 완전히 갖춰야하고 과 관련된 잠재적 취약 해양 생태계CCAMLR CM 22-07(2013)

조우와 관련된 칠레는 데이터 표준 에 최소한으로 부합한 모든 데이(VMEs) CMM 02-2021( )

터를 제출한다 각 선박에 승선한 국가 옵서버는 연승 어업을 위한 어획 및 노력 . CCAMLR 

미세눈금 데이터 양식 를 표준 코드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완성한다C2 FAO . 

해양 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및 기타 우려종, , 

21. 본 조치에 따라 조업하는 선박은 아래와 같은 완화 방식을 사용한다.

a) 선박은 를 포함한 세트당 최대 후크의 트롯라인 을 사용한다“Cachaloteras” 5,000 (trotline) .

b) 연승 설치 또는 양승시 내장 투기를 할 수 없다. 

c) 폐기는 양승 말미 또는 스티밍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세트 개시 (steaming) 30
분 전 또는 어느 세트 조업 중 어떠한 생물학적 재료는 폐기되지 않아야 한다. 

d) 폐기는 선박의 양승 위치 반대쪽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e) 시스템은 바닷새의 우발적 조우를 피하기 위해 상시에 사용되야한다Cachalotera . 

f) 실행 가능한 대로 최소한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다거북은 즉시 방류한다. 

g) 최소 한 명의 선원이 바다거북 방류 후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다룰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한다.

해양 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및 기타 우려 종에 대해 하기 정보를 수집한다22. , , . 

a) 각 라인을 설치할 동안 및 각 라인을 양승할 동안 표준화된 바닷새 및 해양 포유류 
풍도 산출이 최소 한번 선박 뒤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b) 기타 기회주의적 관찰 및 사진 촬영 및 해양 포유류 식별은 선원과 협력하여 이행되야한다.

c) 옵서버는 녹화된 비디오 관찰 샘플과 대조를 위해 양승된 해양 포유류 바닷새 및 바, , 
다거북의 를 관찰할 것을 목표로 한다25% . 

d) 양승된 바늘의 최소 는 향해 후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 확인되야 한다50% . 

e) 어획된 모든 해양 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및 기타 우려종은 확인되야하며 방류 및 , , 
선박과 충돌한 모든 조류 중 회복이 가능한 살아있는 바닷새의 사진을 촬영해야한다. 

f) 모든 폐사한 조류는 형식적 확인 및 부검 위해 보유한다.

저층 어업 에 명시된 저층 어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와 조우시 평가23. CMM 03-2021( ) VMEs

를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조업된 수역의 해양 생태계 분포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가능, 

하게 하도록 수집되어야한다. 

모니터링

본 조치에 따라 조업을 하는 선박은 옵서버를 승선 시켜야하며 해상 과학적 데이터 수집에 24. 

경험이 있는 관련 보조원도 승선시켜 생물학적 측정 및 데이터 수집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옵서버 데이터 기준에 따라 옵서버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며 어구 배치 . SPRFMO 

및 회수 데이터 어획 및 노력 정보 생물학적 데이터 수집 및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 , , , 

류 및 기타 우려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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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 승선과 함께 추가적으로 본 조치에 따라 조업하는 선박은 양승 위치를 비디오 모니25. 

터링 및 녹화하는 시스템을 장착하여 양승되는 모든 라인 및 후크가 비디오에 기록 또는 

관찰될 수 있게 보장한다 모든 기록된 장면은 분석 및 보관을 위해 항해 종료 후 칠레 수. 

산 및 양식 국가 기관 에게 제공한다(Fisheries and Aquaculture National Service) . 

선박은 보고 기준 위원회 최소 시간 마다 를 부합하26. SPFRMO VMS (CMM 06-2020 ( VMS, 1 ))

는 조작이 안되는 자동 위치 통신기 장비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어떠한 

경우 폴링 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polling) . 

검토

본 은 년 위원회 정기회의 후 만료된다 본 은 과학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27. CMM 2023 . CMM

추천에 따라 년 및 년 위원회에 의해 검토 및 현행화될 수 있다2021 2022 . 

본 에 따라 적용되는 시험 어업 시험 어업 또는 수역에서 시28. CMM CMM 13-2021( ) SPRFMO 

험 어업 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에 부합한 새로운 CMM CMM

의 개발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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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14e-2021

협약 수역 내 유럽연합의 SPRFMO 

이빨고기 시험 어업에 대한 보존관리조치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는(SPRFMO) ;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협약 협약 조에 지난 년 이상 조업 대상이 “ ( )” 22 10

아니었거나 특정 어구 또는 어법을 사용한 조업 대상이 아닌 어류는 위원회가 해당 어종 및 

경우에 따라서 비목표 어종 관련 또는 의존종에 대한 사전 보존관리조치 를 채택 하고 , (CMMs)

조업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해양 생태시스템을 보호 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 하였을 경우에

만 조업 또는 특정 어구 또는 어법을 사용한 조업 대상이 됨을 명시된 것을 상기하며,

협약 제 조 가 항 및 호는 에서는 위원회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국제3(1) ( ) (1) (2)

적 모범 사례를 반영하고 특히 교란 발생 후 회복이 느린 생태계 보호 위해 보존관리조치, 

를 채택할 것을 촉구함을 인식하며(CMM) ,

협약의 제 조 항 나 호 및 항에서는 위원회가 협약의 권한 아래 수산 자원에 예방적 접근 3 1 ( ) (2)

및 생태계 기반 접근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더욱 인지하며,

관련 남태평양 들의 보존 가치가 본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남태평양 협약 수역RFMO SPRFMO 

에서의 저층 어업 관리에 대한 저층 어업 과 협약수역내 바닷새 부수어획 최소CMM 03-2021( )

화에 대한 바닷새 와 같은 보존관리조치에 따른 활동에 적용 될 것임을 인식하CMM 09-2017( )

고,

신규 및 시험 어업은 협약 제 조에 명시된 원칙에 부합되게 어류가 개발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3

습득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서는 안 되는 것에 동의하며,

협약 제 조 항에서는 위원회가 예방적 조치를 채택 해 위원회가 상세한 보존관리조치를 채22 (2)

택 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기 전까지 새로운 어류를 예방적이고 점진적으로 개

발 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빨고기 시험 어업에 대한 프로포절 에 대한 차 과학위원회의 논의 사항EU (SC8-DW05_Rev2) 8
을 인식하며, 

협약 제 및 조에 따라 해당 을 채택한다8, 20, 22 C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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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협약 수역 내에서1.  하기 목적을 부합하기 위한 1) 최선의 과학에 따른 예비적 및 점진적 접 

근의 이빨고기(Dissostichus spp.) 시험 저층 연승 조업을 허가를 하기 위함이다. 

a) 협약 수역 내 이빨고기 존재 및 분포에 대해 더욱 탐구 위해 SPRFMO 

b) 잠재적 이빨고기 자원량 구체적으로 협약 수역 내 데이터 부족 수역의 지속가능한 관, 
리를 향한 정보 및 데이터 수집 및 제공 

c) 협약 수역 내 특정 구역에서 향후 잠재적 지속가능한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평가 

d) 해양 포유류 바닷새 상어 홍어 및 가오리류 및 기타 우려종에 대해 발견 정보 제공, , , 

e) 바닷새 및 해양 포유류 패턴 이해 및 조업선과 잠재적 조우 

f) 연승에 잠재적 영향 비목표 관련종 또는 의존종 및 취약 해양 생태계 

g) 향후 연구 이빨고기 이동 예비 자원 평가 수행하기 위해 이빨고기 태깅 활동을 수행 

정의

본 조치의 목적을 위하여2.  

a) 이빨고기 는 및 “ ” Patagonian toothfish (Dissostichus eleginoides) Antarctic toothfish 
를 의미한다(Dissostichus mawsoni) ;

b) 저층 연승 은 어구 도서관에 명시된 것처럼 스페인 연승 시스템을 의미“ ” CCAMLR 
한다. https://www.ccamlr.org/en/publications/fishing-gear-library 

적용

본 조치는 보고서 협약 수역 내 파타고니암 및 남극 이빨고기 3.  SC8-DW05_Rev2 “SPRFMO 

시험 어업에 대한 제안서 에 명시된 이빨고기 시험 어업에 적용된다EU ” . 

본 조치의 어떠한 의무도 회원국 또는 비 체약당사국이 협약의 어떠한 의무사항이나 위원4.  

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에서 면제되게 하지 않는다.

시험 어업 활동 세부사항

저층 연승 방식을 사용한 이빨고기 조업은 표 에 명시된 시험 어업 연구 블록에서 수행할 수 있다5.  1 .

 

1) 심해 연승이라고도 불린다 (demer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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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지 균열 구역 연구 블록 코너 좌표1: V (GVFZ RB) , 

수역 총 조업가능 수역 ~222,142 km2, 600-2500 m ~17,415 km2 

GVFZ RB 
NW 50o 30’ S, 136o E 
NE 50o 30’ S, 140o 30’E 
E-Indent 52o 45’ S, 140o 30’E 
E-corner 52o 45’ S, 145o 30’E 
SE 54o 50’ S, 145o 30’E 
SW 54o 50’ S, 136o E 

지속기간 어획 및 노력 제한 , 

시험 어업은 번 시험 항차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연속 일동안 이루어질 수 있6.  3 60

으며 년 및 년 각 해마다 월 일부터 월 일 사이 이루어질 수 있다2021, 2022 2023 5 1 10 31 . 

이빨고기 연간 총허용어획 는 위원회가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연례회의에서 7.  (TAC) TAC

를 개정하지 않는 한 톤수 그린웨이트 를 초과할 수 없다 는 에 의해 예75 ( ) . TAC SPRFMO SC

비적 제한으로 고려한 것이며 이는 바닷새 해양 포유류 또는 기타 유기체와의 조유와 같

은 위기를 이해할 필요성을 지지한다 표식된 어류 및 활어로 방류된 어류의 경우 어획제. 

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톤수 제한은 항에 목적에 부합한 충분한 과학적 정보를 수집할 . 75 1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업 활동은 추후에도 세트당 최대 바늘로 제한하며 한 해당 최대 세트로 제한한8.  5,000 120 

다 라인은 서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해야하며 역년 내에 이전에 연승을 설치한 동. 3nm 

일한 곳에 설치할 수 없다 이 목적을 위해 선박은 각 세트의 날짜 발포 및 양승 . , , (shoot), 

위치를 기록하여 플로터 소프트웨어에 등록한다 조업 활동은 가 도달하였거나 (plotter) . TAC

세트가 일 연속으로 모두 설치되어 양승된 경우 중단한다120 60 . 

톤수 어획 한도를 도달하고 있는 경우 를 역전 시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짧은 9.  75 , TAC

라인을 설치한다 톤수 어획 한도로 작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어획 보유의 집중적 모. 75

니터링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어야할 것이다. 

얕은 바다의 저층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업 활동은 깊이가 에서 10. 600m

로 제한된다 2,500m

관리조치 

본 조치에 따른 조업은 년 협약 수역 내 파타고니11. SC8-DW05_Rev2 “2021-2023 , SPRFMO 

안 및 남극 이빨고기 시험 어업에 대한 의 제안서 에 따라 이루어진다EU ” . 

각 항차 시작 전 모든 사용되는 바늘는 특별히 표식되어 선박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식을 12. 

사용해야하며 이는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허가된 선박

13. FV Tronio 선박이 본 조치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FV Tronio 선박이 가용이 

불가능할 경우 비슷한 용적 및 기량을 가지고 있는 대체 선박이 공식적으로 사무국장에게 , 

통지한 후 이에 대한 정보가 모든 회원국 및 에게 전달 되며 본 조치에 따라 조업, CNCPs , 

할 수 있도록 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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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선박의 역량을 결정하기 위해 는 하기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4. EU .

a) 년 협약 수역 내 파타고니안 및 남극 이빨고SC8-DW05_Rev_2 “2021-2023 , SPRFMO 
기 시험 어업에 대한 의 제안서 에 제안된 시험 어업 수행 능력 EU ”

b) 선장 및 선원 대조 연구 또는 시험 어업 과거 기록 및 실적 

c) 승선한 옵서버를 위한 적합한 숙소 시설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선박의 기량, 

d) 선박의 바닷새 및 해양 포유류 위기에 대한 엄격한 경감 조치 유지 기량

e) 선박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전과가 있는 경우 목록 또는 , , (IUU) . SPRFMO IUU 
어떠한 권한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목록에 등재된 선박은 대체 선박으로 용인IUU 
될 수 없다.

데이터 수집 

본 조치에 따라 조업을 수행하는 경우 데이터 표준 및 저층 15. , CMM 02-2021 ( ) CMM 03-2021(

어업 을 포함한 현 에 따라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며 가능한 경우 모든 데이) CMMs , , 

터는 과학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 에 정리한다 선박은 연례 평가를 위해 (SC8-DW05-Rev2) . 

과학위원회가 요청하는 추가적 데이터를 가능한 경우까지 수집한다. 

선박은 16. Dissostichus 를 조업중 지속적으로 그린웨이트 톤수 당 마리 비율로 태깅 후 spp. 5

방류한다 방류된 모든 이빨고기는 사무국에서 공급받은 표식을 사용하여 더블. CCAMLR -

태깅 해야한다 태깅이 안된 이빨고기는 보유한다. . 

표식된 이빨고기의 체장 빈도는 어획의 체장 빈도를 반영해야한다 선박은 각 17. . Dissostichus 
어종에 최소 퍼센트 표식 을 달성해야 한다60 -overlap . 

재어획된 표지방류 어류는 예 표식이 이전에 입력된 어획의 경우 방류된 지 오래 되지 18. ( : ) 

않았을지라도 재방류 되지 않는다. 

해양 포유류 바닷새 및 기타 우려종 , , 

모든 해양 포유류 바닷새 상어 및 홍어는 가능한 경우 살아있는 상태로 방류해야 한다19. , , . 

박과 충돌한 조류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야하며 가능한 경우 살아있는 상태로 방류되야 한

다 활어로 방류된 상어 및 홍어는 보유한 어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본 조치에 따라 조업하는 선박은 하기의 완화 방식을 사용한다20. : 

바닷새 의 조치 이외의 추가된 바닷새 경감 조치CMM 02-2017( ) ;

a) 선박은 의 의 항에 따라 연승 이 일어나기 전 중량을 CCAMLR CM 25-02(2018) 3 tension
방류해야 한다. 

b) 조업 라인 설치 및 양승 시 내장 투기 및 폐기 할 수 없다

c) 내장 또는 폐기물은 폐기 전 기계로 불린다 

d) 폐기는 양승이 완료된 후 또는 노트 속도로 스티밍 하는 중에만 이루어질 4 (steaming)
수 있으며 생물학적 물질은 세트 개시 분 전 또는 진행 중에 폐기할 수 없다30

e) 폐기는 양승 위치 반대편에서만 할 수 있다

f) 조류 방지 장치 두 가지는 토리라인 라인 설치 시 배치되야 하며 최소 한가지 조류 ( ) 
차단 장치 가 사용되어 양승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며 날씨가 (BED)
허락하는 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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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유인 단계가 조류 에 기재된 조류 그물 단계를 초과하는 순간CMM 09-2017 ( ) 0.01 /1000 , 
경감 조치 평가가 진행되며 이는 경감 조치의 적절한 수립 및 가능한 경우 완화를 , , 
강화하는 방법 예 야간 조업 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 ) . 

물개 돌고래 어획 경감 조치, ; 

h) 어떠한 물개 또는 돌고래 어획은 어획 전략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된다 어떠한 경우에. 
도 돌고래 엉킴 및 그로 인한 고래 사망의 경우 모든 연승이 양승되기 전 고래가 주, 
변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시간 동안 관찰 기간을 수행한다.

상어 홍어 및 마크로리드 어류 부수 어획 경감 조치 , , 

a) 한 양승 또는 한 세트당 어군 중 개체수 Somniosidae, Lamnidae, Cetorhinidae, Alopiidae 4 
이상이 어획 되었을 경우 또는 상기 상어 어종 중 개체수 이상이 어획된 경우 선박은 2 , 
남은 항차동안 이동하여 다음 연승은 이전 연승의 중심점에서 이상 떨어져야한다5nm . 

b) 한 양승 또는 세트당 보유한 홍어 어획이 이빨고기 어획의 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최5
대치인 을 도달할 경우 선박은 최소 떨어진 다른 수역으로 이동한다100kg , 5nm .  

c) 어종이 이빨고기 연승 어업에 일반적인 부수어획 어종이기 때문에 예Macrourus spp. , 
비적 조치로 선박은 의 부수어획이 을 도달하고 한 양승 또는 세Macrourus spp. 150kg
트당 이빨고기 어획량으 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최소 이동하여 수역을 옮긴다16 5nm . 

해양 포유류 바닷새 및 기타 우려종에 대한 데이터 수집, , 

최소 한가지 기준화된 조류 및 해양 포유류 풍부도 산출이 선박 뒤에서 각 라인이 설치 중21. 

일 경우와 양승 될 때 이루어져야 한다. 

a) 옵서버는 양승된 바늘의 퍼센트를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양 포유류 및 바닷새 조25
우를 관찰하도록 한다 관찰이 이루어질 경우 분석 및또는 참고 위해 기록 및 보관한다. / . 

b) 모든 해양 포유류 바닷새 상어 홍어 및 기타 우려종이 우발적으로 어획되었으나 폐, , , 
사 또는 빈사 상태일 경우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한다 선박과 충돌한 바닷새의 정보. 
는 기록되며 살아 있는 조류는 산 상태로 풀어준다. 

c) 폐사한 조류는 형식적인 확인 및 부검 위해 보유한다. 

d) 해양 포유류에 대한 기회주의적 관찰 촬영 및 확인은 선원과 협업하에 이루어진다, . 

VME

저층 어업 에 명시된 저층 어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와 조우를 평22. CMM 03-2021 ( ) VMEs

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조업이 이루어진 수역의 해양 생태계의 분포에 대한 평

가와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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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본 조치에 따라 조업하는 선박의 경우는 과학 옵서버를 승선시키며 해상 과학 데이터를 수23. 

집한 경험이 있는 관련 보조원을 승선시켜 생물학적 측정 및 데이터 수집을 보조할 수 있

도록 한다 옵서버 데이터는 옵서버 데이터 기준에 따라 옵서버 데이터가 수집되. SPRFMO 

어야 하며 어구 배치 및 회수 데이터 어획 및 노력 정보 생물학적 데이터 수집 및 해양 , ,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및 기타 우려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 

과학 옵서저는 데이터 표준 에 명시된 데이터와 모든 유관한 데이터를 기록24. CMM 02-2021( )

하여 연구 수역의 목표종의 존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목표종 관련종 또는 의존종 및 , 

해양 생태계에 시험 어업이 끼치는 영향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와 조우를 VMEs

기록하고 관련 경감 조치가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항에 명시된 해양 포유류 바닷새 상20 , , 

어 홍어 및 기타 우려종에 대한 경감 조치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 

한다. 

선박은 보고 기준에 부합하는 한시간 마다 조작이 안되는 자동 위치 통신25. SPRFMO VMS ( ) 

기 장비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어떠한 경우에도 폴링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식 모니터링 가 사용되어 세트 설치 및 양승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이는 양승만26. (CCTV)

에서 목표종 및 어획종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이 센서 및 . 

비디오 데이터를 기록하며 정확한 및 시간표 스탬프를 비디오 기록을 대입시킨다GPS . 

환경 데이터 수집

선박은 해저 어종 및 서식지의 이미지를 포함한 추가적 환경 데이터를 기록하며 27. in situ 

센서를 연승선에 배치한다CTD(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 

검토

현재 년 월에 예정된 첫 어기의 조사는 과학위원회에게 보고되어 월 년 준28. 2021 9/10 5/6 2022

비 화상 회의 일 전에 검토된다 상어 어획 상기에 언급한 이동 규칙에 다루지 않은 어( ) 30 . , 

종 예외적으로 여겨지며 과학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하면 어획 제한 수역 이동 규칙과 같은 , 

경감 조치가 추후 년 년째 조사를 위해 에서 추가될 수 있다2 3 FOP . 

본 은 년 위원회 연례회의 후 만료된다29. CMM 2024 . 

본 에 따라 적용되는 시험 어업은 시험어업 에 의거한 새로운 의 30. CMM CMM 13-2021( ) CMM

수립을 통해 연장될 수 있고 이는 위원회를 통해 고려될 수 있다. 

본 조치에 따라 수행되는 조업 활동은 향후 할당량 결정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31. . 



- 378 -



- 379 -

CMM 15-2016

협약수역의 무국적 선박에 대한 보존관리조치SPRFMO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는(SPRFMO) ;

이사회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어업 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채FAO , , (IUU ) , 

택하였고 회원국이 공해의 어업 관련한 무국적 어선에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 IUU 

권고하였음을 상기하며;

무국적 선박들이 거버넌스나 관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업하고 있고 무국적 선박 관리에 법률, 

적 빈틈이 없어야 함을 인지하며;

무국적 선박의 협약 수역 조업은 협약의 목적과 위원회의 작업을 약화시킴을 우려하며;

협약 제 조에 따라 아래의 보존관리조치 를 채택한다8 (CMM) .

협약 수역에서 조업하며 국제법에 따라 무국적으로 확정된 선박들은 협약과 위1.  SPRFMO , 

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약화시키며 어업에 연루된 것이다, IUU .

회원국과 협력적 비체약당사국 비당사국은 무국적 선박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2.  (CNCP), 

하거나 협약 수역 내에서 어업 또는 관련 활동을 하는 무국적 선박을 예방 및 근절하기 , 

위해 국내법을 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권고된다, .

회원국과 비당사국은 본 조치의 제 항에 언급된 선박에 대해 어류 및 수산물의 양3.  CNCP, 1 , 

륙 및 전재나 동 선박의 항만서비스 접근 금지 등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이나 선박의 안전, 

에 필요한 접근이 아닐 시에는 국제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 권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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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16-2021

옵서버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보존관리조치SPRFMO  

를 대체(CMM 16-2019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는(SPRFMO) ,

지역수산 관리 기구의 옵서버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 수집 향상을 촉구 하는 유엔총회 지속 

가능한 수산 결의 및 을 인식하고63/112 71/123 ,

남태평양의 공해어업자원 보존관리조치 협약 협약 조에 따라 위원회는 옵서버 프로그램을 ( ) 28

수립하고 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기준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시행될 것을 상기하며, , 

조는 옵서버 프로그램의 기능을 명시하고 옵서버 프로그램이 위원회 사무국에 의해 수산 자28

원의 특징과 기타 관련 요인들을 유연하게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조업선에 승선한 옵서버의 주된 임무가 과학 데이터 수집이며 옵서버는 집행관은 아니지만 28

조에서 옵서버가 수집한 데이터는 이행과 기술 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와 그 하부 기관의 기

능을 지원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탄탄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비용 효율성 및 해상 안전을 포함한 사항에 

대하여 고려하며, 

협약 제 조 항 나 호는 협약에 포함된 수산 자원을 위한 은 심각한 악영향을 삼가고 19 (2) ( ) CMM

생계형 소규모 전래어업인 및 여성 어민의 어장에 대한 이들의 접근을 보장할 수있도록 수립, , 

된 것을 인식하며,

위원회의 기능 중 한 가지는 협약 수역의 해양 생태계 및 국가 관할 내 인접 수역의 동일한 

어업 자원에 대한 지식을 개선 하기 위해 과학 조사 시행을 증진시키는 것임을 또 상기하며, 

연구 목적 위해 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학 조사 선박에는 주요한 기능이 과학적 데이터 및 

정보 수집인 과학 요원이 승선할 것을 더욱 상기하며, 

협약 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및 수역에서 발생하는 해양 환경 영향에 관련된 고품질 SPRFMO 

데이터 및 정보는 효율적 및 시기 적절한 보존조치관리 를 채택 및 적용하는 위원회에게 (CMMs)

중요함을 인식하며, 

 

데이터 수집이 협약 수역에서 일어나는 목표 어종 및 부수어획을 포함한 수산 자원의 SPRFMO 

효과적인 평가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고 생태 시스템을 고려하는 동시에 향후 과학 권고의 ,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 활동과 어업 자원 관리의 국제적 성격과 일관성 질 객관성에 있어 질 높은 관SPRFMO , , 

련 데이터를 확보할 훈련되고 인가받은 옵서버 파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옵서버의 해상 업무의 기질과 데이터 및 정보 수집이 조업선 승선 중인 옵서버의 안전성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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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선과 자체 샘플링은 일부 어업과 위원회에서 과학위원회 의 조, (SC)

언과 함께 성공적으로 검증되었고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선에서 그 이행에 최소한의 기준을 설

정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옵서버 프로그램 이 탄탄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 아래 개발될 수 있SPRFMO (SPRFMO OP)
게 보장하도록 열성을 다하며,

소속하에 국내 옵서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SPRFMO OP 
분명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협약 제 조 및 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8 28 .

총칙

본 은 의 수립 및 협약 제 조에 명시된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1.  CMM SPRFMO OP 28

준 규칙 및 절차를 수립한다, .  

의 목적은 입증된 과학적 데이터 수집 및 협약 수역 내의 어업 활동과 관련된 2.  SPRFMO OP

추가적 정보 생태계의 영향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또한 를 포함한 부수적 기관 및 위원CTC

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는 유관한 현행 의 최소 기준으로 옵서버 커버리지가 적용되는 협약 수역 3.  SPRFMO OP CMM

내에서 수산 자원을 위해 조업하는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 의 국기를 게양한 (CNCP)

모든 조업선에게 모두 적용된다.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연안개발도상국에서 대왕오징어 어업을 위한 미터 이하의 전래4.  3 , 15

어업 선박의 경우 특이한 시설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옵서버 프로그램, SPRFMO 

에 따른 옵서버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연안개발도상국은  본 옵서버 프로그램 및 CMM 

오징어 에 명시된 데이터와 유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슷한 커버리지를 보장18-2020( )

할 수 있는 대체 과학적 모니터링 접근을 이용한다 어떠한 경우 대안적 접근을 활용하길 . , 

기대하는 회원국 또는 는 접근에 대한 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과학위원회에게 평가 CNCP

받아야 한다 과학위원회 옵서버 프로그램 및 오징어 에 따라 이행되는 데이. CMM 18-2020( )

터 수집 의무의 대안적 접근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위원회에게 조언을 한다 본 항에 따라 . 

수립된 대안적 접근은 이행 전 연례 회의에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대안적 접근이 . 

허가된 즉시 연안개발도상국은 조업 활동을 개시 전 위원회에게 통지한다 본 부분적 수, . 

정의 경우 시행 중인 본 또는 이외의 에 기재된 어떠한 의무에까지 해당사항이 CMM CMM

아니다 본 예외사항은 년 위원회에서 재검토된다 위원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본 개. 2026 . , 

정 사항은 년 월에 만료된다2026 1 .

회원국 및 는 특정 어업을 위한 현행 중인 이 없는 수역 내 수산 자원을 위해 5.  CNCPs CMM

조업하는 당국의 국기를 게양한 조업선1)에 옵서버 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착수할 것

을 권장한다 과학위원회는 년 차 위원회 회의에 옵서버 커버리지의 적절한 수준에 . 2020 8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본 의 부속서 에 명시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회원국 및 는 자국의 옵서버 6.  CMM 1 . CNCPs

프로그램의 옵서버들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한다.

1) 본 항을 위하여 조업선은 리퍼 및 공급선은 제외한다 , (ree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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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및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소유주 및 조업 운영자 선박 선장 선원 7.  CNCPs , , 

및 직원이 다음 사항을 따를 것을 보장한다. 

a) 당 의 부속서 에 명시된 옵서버의 권리를 존중하며CMM 1 ,

b) 당 의 부속서 에 명시된 의무의 기준에 준수한다CMM 2 . 

회원국 및 국내 옵서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가 독자적 및 공정한 옵서버의 8.  CNCPs 

배치만을 보장한다.

위원회는 의 권고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휴먼 옵서버와 접목하여 과학적 데이터 및 9.  SC , ,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보완할 수 있는 기타 방안을 모색한다. 

옵서버 배치 

회원국 및 는 협약 및 위원회에서 채택된 유관한 에 따라 의무를 완수하기 위10. CNCPs , CMM

하여 국내 옵서버 프로그램을 통한 옵서버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서 조달한 당 의 조, CMM

항에 따라 파견된 옵서버만을 배치한다.

회원국 및 의 국내 옵서버 프로그램을 통해 파견된 옵서버는 양측 회원국 또는 11. CNCPs

의 동의하에 타회원국 및 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만 승선 배치할 수 있다CNCPs CNCP . 

옵서버 개인은 배치될 선박에 안전상 문제가 확인되었을 경우 또한 승선 전 옵서버의 심각12. 

한 질병 발병을 포함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조업선 승선 배치를 거부할 수 있다 국내 .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거부 사유를 문서화하여 사본을 사SPRFMO 

무국에 제공하며 사무국은 이를 유관한 회원국 또는 에게 발송한다CNCP .

커버리지 정도 

회원국 및 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조업선이 협약 수역 내13. CNCPs 2)에서 조업 중 국가 옵서

버 프로그램 또는 에 의해 인가되어 승선한 옵서버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가SPRFMO OP

능한 유관한 과 일치하는 최소한의 옵서버 커버리지를 충족해야 한다SPRFMO CMM(s) . 

회원국 또는 의 국기를 게양한 과학 탐사선이 협약 수역 내에서 연구 목적으로 조업14. CNCP

하는 경우 인가된 옵서버 승선 의무3)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 회원국 및 는 . , CNCPs 44, 

및 항의 의무에 따라 능력을 갖춰 승선한 과학적 조사관이 상기 명시된 조항에 따라 45, 46

모든 관찰 및 보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옵서버 커버리지가 의무가 아닌 어류의 경우 회원국 및 는 자국 국기를 게양15. 100% , CNCPs

한 선박의 옵서버 배정 방식이 관찰되는 어류를 대표하며 어류 전체에 필요한 특정 데이

터와 상응할 것을 보장한다 당 요건은 제한된 선박 또는 항차에 해당하는 회원국 및 . 

과 관련된 실제적 제약요건과 관련된다CNCPs . 

당 의 항과 유관하여 옵서버 커버리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국 국기를 게양한 조16. CMM 15 , 

업선의 옵서버 할당 방식에 대해 문서화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정보를 에게 국가 SC

연례 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는 각각 회원국 또는 가 활용한 방식을 검토 . SC CNCP

후 필요시 개선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 

2) 전갱이 저층 어업 시험어업 은 해당 어업에 대한 옵서버 커버 CMM 01-2020( ), CMM 03-2020 ( ) and CMM 13-2020 ( )
리지 수준을 명시한다. 

3) 본 항은 시험어업 에 따라 조업하는 것에 적용되지 않음 시험어업을 위한 옵서버 요구사항은 해 CMM 13-2019( ) –
당 의 항에 명시되어있다CMM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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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인가 평가관

인가 평가관은 위원회의 임무를 받아 인가 지원서를 평가하기 위한 공공 또17. SPRFMO OP 

는 사유의 개인 또는 단체이다 인가 평가관은 서비스 전달 중 잠재적 또는 . SPRFMO OP 

실제 이해 충돌에 대해 처리할 것이다.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인가를 위한 신청서는 회원국 또는 가 제출할 수 있으며 서비18. CNCPs

스 제공자는 외부 또는 비정부적 옵서버 제공자 또는 에 소속된 회원국 또는 SPRFMO OP

에 의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 의 항에 따라 각 국가 옵서버 CNCP . CMM 36, 38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는 인가 평가관만이 착수할 수 있다SPRFMO OP .

본 의 및 항에 따라 인가 평가관은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및 서비스 19. CMM 29, 30, 31 SPRFMO OP 

제공자에 대해 당 의 부속서 에 따라 위원회가 설정한 최소 요건 및 기준에 반하여 평가한다 CMM 3

사무국은 인가 평가관이 서비스 계약을 통해 회원국 또는 서비스 제공20. SPRFMO OP , CNCP 

자에 의해 획득한 인가 절차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것을 보장한다. 

인가 평가관 지명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늦어도 차 연례 회의에서 진행한다21. SPRFMO OP 8 . 

인가 평가관 임명 절차 및 계약 조건은 보고서 부속서 에 명시되어있다 SPRFMO OP COMM7- 7i

인가 평가관은 위원회 예산 내에서 급여가 지급된다22. SPRFMO OP .

회원국 및 인가 평가관을 통한 , CNCPs SPRFMO OP 

서비스 제공자의 옵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협약 조 가 항과 관련하여 는 사무국과 인가 절차를 포함한 사항을 조정하23. 28 ( ) , SPRFMO OP

여 당 에 세부 명시된 기준 규칙 및 절차에 부합하여 운영된다CMM , .

에 속한 옵서버 프로그램 인가를 촉구하는 각 회원국 또는 서비스 제공24. SPRFMO OP , CNCP 

자의 경우 매뉴얼 안내서 및 훈련 자료를 포함하여 부속서 에 제공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 , 3

해 모든 유관한 정보 및 문서를 상시에 사무국 및 인가 평가관에게 제출한다 회원국 또는 . 

를 대신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제출한 지원서의 경우 제출된 정보의 완성 및 정확성CNCP , 

에 대한 책임은 회원국 및 에게 있다 모든 정보 및 문서는 위원회의 공식 언어로 제CNCP . 

공되거나 적절한 번역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실질적 또는 필수적인 정보가 분. 

실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시 회원국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청서를 완성, CNCP,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회원국 및 는 사무국 및 인가 평가관에게 인가 획득 예정 목적에 대해 25. CNCPs SPRFMO OP 

사무국 및 인가 평가관에게 년 전에 통지하며 인가 절차는 늦어도 차기 위원회의 고정된 1

회의 날짜 개월 전에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6 .

사무국은 항에 따른 정보 및 문서를 지체없이 인가 평가관에게 제공한다26. 24 SPRFMO 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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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평가관은 적절하게 회원국 및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한다 회원국27. SPRFMO OP , CNCP . , 

및 서비스 제공자는 평가에 관련된 추가적 정보 및 수정 사항을 사무국 및 인가 평CNCP 

가관에게 제공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본 절차는 인가 평가관에 의해 공정하. SPRFMO OP 

고 공평하고 투명하고 무차별적 방식으로 수행된다.

평가 및 양자 협의에 따라 인가 평가관은 인가를 촉구하는 회원국 또28. SPRFRMO OP , CNCP 

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무국장에게 문서가 제공되기 전 의견을 위해 일 이내에 예비 평30

가 보고서 초안을 제공한다 이후 인가 평가관은 추가 정보를 포함 시켜 예. , SPRFMO OP 

비 평가 보고서를 사무국 회원국 및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시에 제공하여 지명, CNCP 

된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인가의 최소 기준에 부합하SPRFMO OP 

는지 표명한다.

부속서 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한 지에 대한 평가에 추가로 예비 평가 보고서를 준비할 경29. 3

우 인가 평가관은 현재 다른 에 의해 인가받은 국가 프로그램 및 서비SPRFMO OP RFMOs

스 제공자 또한 고려한다.

인가 평가관은 부속서 에 의거한 인가 최소 기준과 기타 의 30. SPRFMO OP 3 SPRFMO RFMOs

기준을 비교하여 일관성과 양립성 및 이행 타당성 및 기능을 평가한다 회원국 또는 . CNCP

는 사무국에게 기타 에 인가를 받은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RFMOs

성명을 제공하며 인가를 한 명 및 인가 평가관이 요청한 기타 뒷받침하는 정보를 , RFMO

제공한다.

인가 평가관이 옵서버 프로그램이 다른 에 의해 인가받았거나 부속서 에 의거한 31. RFMO 3

인가 최소 기준 및 실질적 이행 및 기능에 부합한 것을 인지할 경우 신청서가 유SPRFMO 

리할 것이다.

인가 평가관은 사무국에 늦어도 차기 위원회 회의 일 전에 최종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32. 60 . 

사무국은 최종평가 보고서를 옵서버 프로그램 이행보고서의 부속서로 삽입하여 SPRFMO 

차기 회의 전에 회람한다CTC .

는 최종평가 보고서를 평가하여 옵서버 프로그램이 본 의 요구 조건을 달성하였는지33. CTC CMM , 
유관한 경우 항에서 항에 기초하여 권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위원회에 조언한다, 35 38 .

위원회는 최종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차기 회의 시에 인가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한다34. .

인가 평가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양호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를 채택하여 35. SPRFMO OF
에 의거하여 승인된 날로부터 년 동안 승인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SPRFMO OP 5 .

최종평가 보고서가 인가 평가관에 의해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위원36. SPRFMO OR 
회가 인가 부속서 의 최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결정할 경우 인가 허가를 결정하지 않( 3)
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 .

인가 평가관에 의한 최종평가 보고서의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 위원회37. SPRFMO OF 
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인가 미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최종평가 보고서에 인가 평가관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38. SPRFMO OP 

가 신청서가 인가 최소 기준 부속서 을 부합한다고 결정할 경우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명( 3) , 

시하는 조건 아래 인가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조건들은 인가 절차 중 발견된 회원국. ,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결점에 대한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CNCP 

는 서비스 제공자를 임시 및 조건하에 인가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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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대한 적용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회원국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승인을 위한 39. , , CNCP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한다 재신청하는 경우 회원국. , , CNCP 

및 서비스 제공자는 인가 평가관 및 위원회의 권고 및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SPRFMO OP .

회원국 및 서비스 제공자는 인가 재갱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40. , CNCPs .

회원국은 위원회에게 늦어도 다음 회의 일 이전에 언제든지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41. CTC 30

또는 서비스 제공자 인가를 유보 또는 폐지하도록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

자가 인가 최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폐. 

지 조건 또는 유보 요청을 받은 즉시 늦어도 일 이내에 회원국들에게 회람하며 , 15 SPRFMO 

인가 평가관은 요청이 회람된 후 늦어도 일 이내에 에게 조언을 요청한다OP 20 CTC .

는 인가 폐지 조건 또는 유보 요청 및 제공된 정보를 다음 연례 회의에서 하며 다른 42. CTC , , ,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 정보 또한 검토하여 위워회에게 권고를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는 . 

차기 연례 회의에서 폐지 조건 또는 유보 요청에 대한 의 권고를 고려한다, CTC .

사무국은 에 의해 인가받은 모든 옵서버 프로그램을 관련된 연락 세부사항과 43. SPRFMO OP

함께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항에 명시된 연례 이행보고서에 모든 국가 옵서SPRFMO 47 OP 

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 목록을 포함한다. 

데이터 수집 

회원국 및 는 옵서버를 배치한 자국 선박에 대해 적용 가능한 경우 정보 및 데이터44. CNCPs , , 

를 수집하기 위한 상호 보완 방법으로 데이터 표준 부속서 에 명시된 방식CMM 02-2021( ) 7

에 따라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도록 보장하며 그 외 에서 요구하는 유관한 옵서버 정CMM

보를 제공한다.

본 어떠한 조항도 기국이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45. CMM .

보고 

회원국과 협력 비회원국은 과학위원회 제출용 연간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46. SPRFMO 

개발되고 사무국에게 제출되는 연간보고서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다루는 조업 활동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포함한다. 

사무국은 각각의 회의에서 제출할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연례 보고서47. CTC SPRFMO OP , 

옵서버 데이터 및 모든 그 외 소유하고 있는 문서화된 유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준비한다. 

이행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보 현 기SPRFMO OP : (1) ; (2) 

준 및 관행 향상을 위한 권고 옵서버 프로그램 및 관찰 방법 개발 인가 관련 어려; (3) ; (4) 

움 일반적으로 어떠한 확인된 문제 또는 항 및 항에 명시된 본 의 목적 및 목; (5) 1 2 CMM

표를 이행하는데 방해 요소.

이행 보고서는 각 연례회의 일 이전에 회원국 및 에게 배부된다48. SPRFMO OP CTC 30 CNCPs .

는 이행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검토 후 실행이 필요한 제안된 조치를 포함49. CTC SPRFMO OP 

한 권고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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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은 옵서버 데이터를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한다 데이50. SC . 

터 기밀 관리는 데이터 표준 에 명시된 절차에 부합하게 처리되고 위원회가 CMM 02-2021( )

채택한 기타 데이터 기밀 관리 절차에 부합하게 처리한다.

검토 

는 최소 년마다 본 조치의 이행상황 및 효과성을 검토하며 추가 옵서버 안전 요구사51. CTC 5

항 개발을 포함하여 그 외 선박에 대한 적용 및 협약 제 조 및 본 의 SPRFMO OP 28 CMM

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필수요건에 대해 검토한다.

과학위원회는 각 어업의 데이터 수요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옵서버 커버리지 수준52. 

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조언을 한다.

특정 어업에 대한 커버리지 변경 또는 조사 우선순위 변경에 대해 가 권고가 있을 경우53. SC , 

위원회가 이를 채택할 경우 유관한 어업 에 명시될 것이다, CMMs .  

효력 발효 

본 은 년 위원회 연례 회의 일 후에 그 효력이 발효된다54. CMM 2019 120 .

회원국 및 는 년 월 일까지 옵서버 커러비리 필수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비55. CNCPs 2023 12 31

인가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년 월 . 2024 1 1

일부터 회원국 및 는 아래 인가된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CNCPs SPRFMO 

자만 배치할 수 있다. 



- 394 -



- 395 -

부속서1

옵서버 최소 기준 

옵서버 권리 

옵서버의 업무 및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옵서버는 하기에 명시된 권리가 있다. 

a) 폭행 지연 위협 간섭 없이 의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자유, , , ;

b) 옵서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량 분류 전 어획물 가공된 어획 및 선상의 모든 , , 
부수 어획물 선박 내 어획물 보유 가공 계량 및 보관하는 공간을 포함한 모든 시설, , , 
과 장비에 대해 안전이 허용하는 만큼 접근 및 사용;

c) 기록 검토 평가 및 복사를 위해 로그 북 선박 도표 문서 및 항해 장치 도표 및 조, , , , , 
업 활동에 대한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

d) 요청 시 업무 관련 데이터 또는 정보의 출입 송신 및 접수를 위한 연락 장치 및 수송 , 
장치 사용 및 접근 가능;

e) 승선 중 긴급 상황을 포함하여 상시에 육지의 옵서버 프로그램과의 연락하기 위한 연
락 장치의 타당한 이용;

f) 가용 가능한 경우 승선 중 옵서버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고성능 쌍안경 전자, , 
식 통신기 견본 보관을 위한 냉동실 저울 등을 포함한 추가적 장비에 대한 접근, , ;

g) 망 또는 선 회수 중 갑판에서 표본 수집을 위해 표본에 접근 시 양승장 또는 작업장
에 안전하게 접근;

h) 일반적인 선원 승선 시 제공되는 수준과 동등한 식료품 숙소 및 위생 시설에 무제한, , 
으로 접근 가능하며 국제 해양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시설을 제공;

i) 선박이 부두를 떠나기 전 안전성 오리엔테이션 방문을 통해 선상 내 안전장치를 확( ) 
인하기 위한 접근;

j) 과학적 목적 또는 데이터 수집과 유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제약 없는 허가; 

k) 해상에서 상시에 내륙과 연락할 수 있는 지정된 연락 담당자 또는 감독관;

l) 안전성 문제가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 타당한 이유로 인한 조업선 승선 배치 거부권.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거부 사유를 문서화할 것을 보장하
며 사무국에 문서 사본을 제공하며 이는 선박 기국에게 전달SPRFMO ; 

m)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시에 선장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 사무, , , 
국 기국에게 적절하게 연락 할 수 있는 기량, ;

n) 옵서버의 요청 시에 따라 샘플링 대형 표본 처리 부수 표본의 방류를 포함한 업무를 , , , 
수행하는데 타당하게 선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o) 옵서버 개인 공간에서의 사생활;

p) 조업 목적의 어구 처리 어류 하역 등 선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 ) , ;

q) 옵서버 데이터 기록 문서 장치 및 소유물에 대해 접근 손상 또는 파괴하지 않을 것 , , , , 

회원국 및 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승선한 운항자 선장 직원과 선원이 옵서버의 CNCPs , . 

권리를 보장하며 이 권리에 대한 사본이 선원에게 제공 및 또는 눈에 띄게 전시해 놓을 것을 /

보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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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 의무 

옵서버의 의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승선 전 관련 신원 확인 문서 여권 비자 및 해양 안전성 훈련 자격증을 포함한 완성, , , 

된 유효한 문서 소지;

b)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필요한 경우 상기 

명시된 문서의 사본을 제출;

c) 업무 수행 중 어떠한 경우에도 독립성 및 공평성을 유지;

d) 선박이 게양한 국기의 회원국 또는 의 법 및 규칙을 때에 따라 준수CNCP ;

e) 선박 선원에게 적용되는 계급 행동 규칙을 존중, ;

f) 선박 운항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 수행하며 선박 운항 조건을 고려하

여 선장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 

g) 선박에 승선 시 구명보트 소화기 비상 약품 상자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 , , 

여 비상시 절차에 익숙해져야 하며 옵서버가 훈련을 받은 비상사태 연습도 지속해서 

참여할 것; 

h) 유관한 옵서버 사안 및 의무에 대해 선장과 지속해서 소통; 

i) 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 자제 SPRFMO OP

j) 옵서버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 및 규칙을 포함한 필수 행동 강령을 충실히 지킬 것 

k) 내륙의 프로그램 매니저 및 또는 국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

소통

l) 옵서버에 직접 적용 가능한 규칙들을 준수 SPRFMO CMMs 

m) 선장 및 선원의 개인 공간의 사생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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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2

선박 운항자 선장 직원 및 선원의 의무, , 

회원국 및 는 선박 운항사 및 선장 직원 및 선원이 경우에 따라 에 관한 CNCPs , , , SPRFMO OP

하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선박 운항사 및 선장의 권리 

선박 운항사 및 선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옵서버를 승선시킬 의무를 진 경우 그 시기와 설치에 대해 동의한다, ;

b) 옵서버의 존재 및 의무 수행으로 인한 지나친 간섭 없이 선박의 운항을 수행할 수 있다;

c) 옵서버가 위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옵서버를 동행할 수 있는 선박 선원 구
성원을 그 또는 그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d) 옵서버의 항차 완료 후 선박 운영에 대한 모든 견해를 옵서버 제공자에 의해 시기적절
하게 통지받을 수 있다 선장은 옵서버 보고서를 검토 및 언급할 기회가 있으며 개인적. 
인 견해 또는 유관하다고 여겨지는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선박 운항사 및 선장의 의무 

선박 운항사 및 선장의 의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선박의 해당 기국 회원국 또는 의 요구에 따라 에 의해 옵서버로 확CNCP SPRFMO OP
인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의 선박 승선을 허가한다. 

b) 선박 선원이 제대로 지시받았으며 옵서버를 방해 독직 위협 모욕 희롱SPRFMO OP , , , , , 
저항 또는 간섭하지 않으며 옵서버의 업무 수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c) 에 의해 요구될 경우 상호 보완적 감시 수단으로 기능하는 전자식 감시 SPRFMO CMM , , 
시스템 또는 장치를 선택된 조업 항차에 설치 및 유지한다. 

d) 옵서버는 어떠한 분류 등급 분류 또는 그 외 부속물 분리 이전에 어획물을 접근할 수 , 
있도록 보장한다. 

e) 협약 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선박이 부수 어획 샘플링 또는 그 외 필요한 샘플링 작업
을 선박 운항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전용 표본 구역 및 저울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
여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f) 옵서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며 청결한 샘플링 구역을 유지한다. 

g) 샘플링 구역은 옵서버가 항차 중에는 옵서버와의 상의 없이 변경하지 않으며 선박에 
권한이 있는 회원국 또는 에게 최후 통지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CNCP . 

h) 의 목적 시기 및 옵서버 승선 일정에 대해 선원에게 통지하며SPRFMO OP , , SPRFMO 
의 옵서버가 승선 시에 책임 또한 통지한다OP .

i)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옵서버를 안전하게 승선 및 하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SPRFMO OP . 

j) 옵서버가 모든 의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안전상 문제SPRFMO OP 
로 인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옵서버가 업무 수행에 지나치게 방해되지 않
도록 보장한다. 

k) 옵서버가 어획물에서 샘플을 제거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 및 지원하며 SPRFMO OP 
저장된 표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l) 선박에 승선 중 옵서버에게 승선한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준과 동등하며 국, 
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식량 숙소 충분한 위생 시설 및 의료 시설을 옵서버 국가 프로, , , 
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비용 없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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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교량 분류 전 어획물 가공된 어획 및 선상의 모든 부수 어획에 대한 접근에 국한하, , 
지 않고 어획물을 보유 처리 계량 및 보관하는 구역을 포함하여 그 또는 그녀의 의, , 
무를 수행하는데 선박에서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
가 및 지원한다. 

n) 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옵서버 프로그램 및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분쟁 처리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채택했을 경우 이에 수립된 체계를 따른다. 

o) 옵서버가 어획을 샘플링할 경우 옵서버와 협력한다. 

p) 옵서버가 특별히 통지받지 않기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어구 양승 및 설치 
절차 분 전에 옵서버에게 통지한다15 . 

q) 선교 또는 그 외 지정된 장소에서 옵서버가 사무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장소
를 제공하며 갑판 및 공장에서도 옵서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r) 때에 따라 잠수복 및 개인보호 장비를 제공한다. 

s)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옵서버에게 시기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한다, . 

t) 옵서버의 안전에 관한 비상 행동 계획 을 개발 및 유지한다(Emergency action plan) . 

안전 오리엔테이션 브리핑 

선박 선장 또는 선장에 의해 지명된 선원 구성원은 옵서버에게 안전 오리엔테이션 브리핑을 

선박 승선 시 및 부두를 떠나기 전에 진행한다 오리엔테이션 브리핑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선박에 대한 안전 문서;

b) 구명보트 위치 구명 수용력 옵서버의 역할 만료 설치 및 그 외 유관한 안전 관련 , , , , 
정보;

c) 응급 상황의 경우 위치 지시를 위한 비상 무선 표식 장소 및 사용 설명;

d) 잠수복 위치 및 개인 부양 장치 접근 방법 및 승선한 인원을 위한 수량, , ;

e) 신호탄 보관 장소 종류 수량 유효일자, , , ;

f) 소화기 보관 장소 및 수량 유효일자 접근성 등, , ;

g) 구명환 보관 장소;

h) 응급 상황 시 절차 및 각각의 응급 상황 시 옵서버의 필수 조치 예를 들어 선상 화재 , 
시 심폐소생 방법 등; 

i) 응급 의료 약품 보관 장소 및 담당 선원 구성원과 친숙도;

j) 라디오 응급 신호 발신 절차 및 발신 시 라디오 작동 방법, ;

k) 안전 훈련;

l) 갑판 내 안전한 업무 장소 및 필요 안전장치;

m) 옵서버 또는 어떠한 선원 구성원의 병환 또는 사고의 경우 절차;

비상시 절차 

옵서버가 사망 또는 실종될 경우 또는 배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될 경우 선박 SPRFMO , 

기국의 회원국이 조업선이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보장한다: 

a) 모든 조업을 즉시 중단한다; 

b) 실종 및 선박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될 시 즉시 수색 및 구조를 시작하며 이전에 옵
서버가 발견되거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회원국이 지속해서 수색하라고 지시할 경우
를 제외하고 최소 시간 동안 수색한다72 ;

c) 즉시 기국 선박의 회원국에 통지한다

d) 옵서버가 소속되어있는 회원국 또는 옵서버 제공자에게 해당하는 경우SPRFMO O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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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통지한다; 

e) 부근의 다른 선박에 가능한 모든 연락 수단을 활용하여 즉시 알린다;

f)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충분히 협조한다;

g) 수색의 성공 여부에 따라 선박에 국기를 게양한 회원국과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합의한 대로 선박의 추가 수색을 위한 가장 가까운 항구로 복귀한다. 

h) 사건에 대해 권한 당국 및 옵서버 제공자에게 보고를 제공하며; 

i) 모든 공식 수색에 완전히 협조하며 모든 잠재적 증거 및 고인 또는 실종된 옵서버의 
개인적 물품 및 숙소를 보존한다. 

실사의 절차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승선한 옵서버의 심각한 피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실사의 절차로 모든 절차를 수행 및 이행하며 관련된 이들을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며 이는 범죄 수사 및 고발을 포함한다 기국 다른 회원국 및 는 목적. , CNCPs

에 달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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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3

인가 최소 기준SPRFMO OP 

본 부속서는 위원회의 인가에 대한 최소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본 의 항 및 SPRFMO . CMM 27

항과 부합하여 인가 평가관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지원서를 평가 및 결정할 31 OP 

수 있다. 

공정성 독립성 및 진실성 ,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는 독립적 및 공정한 옵서버만을 배치한다 이 말1.  . 

인즉슨 경우에 따라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나 개인 옵서버 그 누구도 , 

어획 획득 양륙 운반 또는 어류 또는 수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에 관여하는 선박 가공처, , , , 

리자 대리인 소매상과 직접적인 투자 관계 소유권 사업적 연결고리를 가질 수 없다, , , , . 

국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 및 개인 옵서버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2.  . 

a) 옵서버 어업 관련 서비스 공급 외에 어떠한 직접적 재정 관계가 있으면 안 되며 위원
회의 권한 아래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획 전재 양륙 또는 . i) , , 
가공에 관여하는 선박 또는 가공처리기의 어떠한 소유주 대출 보유자 또는 그 외 담, , 
보권 어업 선박 또는 처리기에 어떠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 어업 ii) ; iii) 
선박 또는 가공업자를 통해 활어 또는 가공된 수산물을 구매하는 어떠한 사업;

b) 회원국 또는 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위원회 또는 서비스와 연결된 CNCP
사람 또는 옵서버의 공무 수행 또는 불이행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에 관심 있는 그 
누구에게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봉사료 선물 호의 유흥 과도한 숙소 대출 또, , , , , , 
는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c) 어떠한 선박 또는 가공처리자가 옵서버를 년 이내에 다른 역할 선원 등 로 고용한 경3 ( )
우 해당 선박 또는 가공처리자의 옵서버로 활동할 수 없다. 

d)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 고용된 동안에는 선박의 선원 구성원 또
는 가공처리자의 고용인으로 고용을 요청받을 수 없으며 수락할 수 없다. 

옵서버 자격

개인 옵서버의 자격은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이다 국가 옵서버 프. 

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프로그램 통해 고용된 옵서버는 관련된 선단을 위한 유관

한 교육 또는 기술 훈련 및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 본 부속서에 명시된 옵서버 /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량 옵서버의 진실성에 의문을 부르거나 폭력 성향을 띄는 유죄 기록; 

이 없고 여권 및 비자를 포함한 및 모든 필요 문서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 

옵서버 훈련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옵서버가 배치 전에 충분히 훈련되었음을 인증해

야 한다 훈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수산 과학 및 수산 관리 관계 및 해당 맥락에서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 1.  

옵서버의 의무와 기능에 관련된 협약의 규칙 및 2.  SPRFMO CMMs 

의무 권리 권한 및 옵서버의 책임을 포함한 옵서버 프로그램의 중요성 3.  , , 

해상에서 비상 상태 구명복 착용 안전장치 사용 라디오 사용 해상 생존 위기관리 및 4.  , , , , , , 

냉수 생존을 포함한 해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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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또는 원격 상황 작업에 적절한 응급처치 훈련5.  

목표종 또는 비목표종 보호종 바닷새 해양 포유류 바다거북 취약 해양 생태계를 나타내6.  , , , , 
는 무척추동물 등을 포함한 어종 식별 및 해상에서 조우한 어종 기록 

에서 요구하는 부수어획 완화 장치의 다양한 종류 및 기능에 대한 지식 7.  SPRFMO CMMs

바닷새 해양 포유류 및 바다거북을 회복시키고 방류하는 안전 처리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8.  , 

와 유관한 조업선 및 어구 종류9.  SPRFMO

어획 및 어종 구성 평가 기술 및 절차 10. 

저울 저울 캘리퍼스 등을 포함한 샘플링 도구 사용 및 유지 11. , , (callipers) 

해상 샘플링 방법론 예 어류 샘플링 어류 성별 분류 측정 및 저울질 기술 표본 수집 12. ( , , , , , 
및 보관 및 샘플링 방법론)

샘플의 잠재적 선입견 이해 발생 방법 방지 방법13. , , 

분석을 위한 샘플 보존 14. 

데이터 수집 코드 및 데이터 수집 양식 15. 

어획 로그북 및 기록관리 필요성 친숙도 16. 

전자식 녹음기 또는 전자식 노트북17. 

옵서버 업무에 사용되는 전자식 장비 작동 및 이해 18. 

경우에 따라 업무의 보완을 위한 전자식 감시 시스템 사용 19. 

구두식 임무 보고 및 보고서 작성20.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에 관련된 양상에 대한 훈련 21. (MARPOL)

자격 조건에 따라 재교육 훈련이 진행되야 한다 현행화된 관련된 및 옵서버의 필수조. CMMs 
건은 옵서버가 배치되기 전 브리핑 절차의 일부로 예를 들어 현행화된 매뉴얼을 통해 옵서버, , , 
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옵서버 훈련관 

국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옵서버를 훈련시키는 옵서버 훈련관이 적절한 기량을 소유하고 있으
며 옵서버를 훈련 시킬 수 자격을 국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검증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발표 및 임무 보고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선박 선장들과 옵서버가 소통할 수 있는 발표 및 임
무 보고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입증할 것이다 발표 및 임무 보고 절차는 훈련된 인원에 의해 수. 
행될 것이며 옵서버와 선박 선장이 각자의 역할 및 의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데이터 비준 절차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옵서버 데이터 비준 절차가 가동 중인 것을 입증
한다 데이터 비준 절차는 적절히 훈련된 직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옵서버에 의해 수집된 . , 
데이터는 분석에 사용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기 전 불일치 또는 부정확성이 확인되
어야 하며 수정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이는 타 출처로 획득하는 데이터와 혼선을 방지할 . 

수 있게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옵서버로부터 데이터 보고 및 어떠, 
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가동 중임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데이터 비준 . 
절차는 데이터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게 보장한다: 

a)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 에 안전하고 기밀한 방식으로 과학적 데이( )
터를 저장 및 전송을 허용하는 체계 

b) 조업이 발생할 때 실제 선박을 유일무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선박 정보

c) 내부적으로 포함하고 일관된 조업 노력 날짜 및 시간 예를 들어 종료 시각이 개시 시작 (
뒤에 있어야 함)

d) 조업 위치가 포함되어있으며 유효 예를 들어 타당한 위도 경도 조합 하며 내부적으( , · ) 
로 일관되며 정확하게 기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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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이용된 조업 방식에 부합하며 식별된 노력량 데이터는 선박에 의해 투자된 노력량의 
수량화를 허용하며,

f) 어획 정보는 수산 자원 가능한 어존 기준으로 또는 보유 또는 폐기된 어종량을 식별( ) 
한다 사용되는 경우 어종 코드가 정확하다. ; 

g) 어류의 생물학 또는 길이 정보가 수집된 경우 날짜 시간 장소 어획 방식 정보 및 , , , , ,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포함하여 어획된 노력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h) 옵서버 프로그램이 전재 및 또는 양륙으로 연장될 경우 전재 양륙된 어량 및 수산자원/ , /
의 어종은 방법론의 기준에 따라 수량화 및 기록된다. 

i) 해양 포유류 바닷새 파충류 및 또는 그 외 관심 어종을 포함하는 상호 작용 데이터, , , /
는 경우에 따라 개별 어종 동물 개체 수 치명성 보유된 또는 방류 폐기된 방류 시 ( ) , , ( / ), 
생명 상태 활발함 활기 있는 혼수상태 사망 및 조우 종류 바늘 라인 엉킴 워프 ( , , , ) ( , , 
스트라이크 망 포획 기타 를 식별한다(warpstrike), , ) .

옵서버 신원 확인 카드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옵서버에게 옵서버 성명 발행 날짜 및 유효기관, ,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명 및 고유 식별 번호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 (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발행될 경우 여권 사진 크기의 옵서버 사진 및 비상시 연락처를 포함한 ), 
신원 확인 카드를 제공한다. 

옵서버 배치 조정 및 옵서버 배치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옵서버의 시기적절한 배치에 대한 책임 및 수용
력을 입증해야 하며 선택된 옵서버가 배치 전체 기간 중 가능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보
장한다.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옵서버가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체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준비한다.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한 옵서버를 같은 선박에 여러 항차에 연이어 배
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옵서버 배치를 관리하며 조치에 명시되어있는 것에 따라 옵서버의 독립성 및 진실성을 유지하
기 위해 책임이 있으며 모든 배치는 옵서버가 항구에 귀환 시 실현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관리 측면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옵서. 
버와 소통하여 예정된 배치 옵서버 항차 배정 및 옵서버 직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 

옵서버 안전 장비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옵서버가 안전 장비를 포함하여 선박 승선 중 직
무를 수행하기 위해 잘 운용되고 지속해서 점검 및 갱신된 적절한 장비를 제공받았음을 입증
해야 한다. 

필수 장비는 구명조끼 음성 수신 및 발신이 가능하며 문자 통신이 가능한 독립적 쌍방향 통신, 
기기 개인 로케이터무선표지 잠수복 안전모 적절한 갑판용 장화 또는 신발 장갑 및 , (PLBs) , , , 
보호 안경 선글라스 포함 을 포함한다( ) . 

옵서버 위법 행위 혐의 대응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옵서버 선박 및 유관한 회원국 및 의 협조, CNCPs
에 대해 옵서버가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 탐색 및 보고 절차를 수립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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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조정 및 중재를 포함한 적절한 문제 해결 절차를 

모든 당국에게 제공하는 공평한 분쟁 해결 절차가 존재함을 입증한다. 

옵서버 안전 

국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옵서버들과 그 직무 능력을 수행하는데 지원하는 안전한 

업무환경 및 비상대책 계획 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한 절차가 준비됨을 설명할 것이다(EAP) . 

는 희롱 사례 협박 또는 모욕과 같은 위험한 상태를 제공자의 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 EAP , 24

담당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 수신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옵서버가 어떤 상황에도 해상에서 육지와 소통할 

수 있는 대표단 또는 관리자를 영구적으로 제공한다. 

보험 및 법적 책임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선박에 옵서버가 승선하기 전에 옵서버의 모든 

배치 기간 동안에 옵서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국가 기준에 상응하는 건강 안전, , 

및 책임보험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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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17-2019

협약 수역 내 어구 및SPRFMO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보존관리조치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는(SPRFMO) ;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제적 관행을 고려하여 특히 교란된 후 회복이 느린 생태계 해, , 

양 생태계 비규제 비관리 어업 관행으로 인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존관리

조치 를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협약 제 조 가 호 호 및 조 (CMMs) ( 3(1) ( )(1) , (7) 20 (1)

라 호( ) ), 

제 조 항 나 호 및 항에서는 위원회가 협약관리 어업에 예방적 접근 및 생태계 기반 접3 (1) ( ) (2)

근을 적용할 것을 더욱 상기하고, 

협약 제 조 에서는 타 지역수산관리기구 식량농업기구 및 기타 전문 31(1 ) (RFMOs), UN (FAO) UN 

기구 및 타 유관 기구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유엔총회 결의안 에서는 각 국가 및 지역 수산관리기구가 저층 어업 활동을 규제(UNGA) 61/105

하고 예방적 접근 및 수산 관리에 생태계적 접근에 따라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예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지속가능한 개발 UN 

목표 이행에 대한 회의에서 우리 해양 우리 미래 조치를 위한 촉구 선언문 사 항의 14 “ , : ” 13( )

채택을 통해 단언 되었음을 상기하며, 

협정 제 조 바 항에 따라 손실 또는 유기된 어구로 인한 오염 폐기물 또는 어획의 감소1995 5 ( ) , 

에 대한 공약을 인식하며, 

해양 생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기 분실 또는 그 외 폐어구 의 영향 및 해상 플라스, (ALDFG)

틱 잔여물의 영향 및 해당 어구의 회수를 촉진 시킬 필요성에 대해 고려하며, 

해양오염방지협약 은 선박에서 바다로 폐기되는 쓰레기를 제거 및 감소를 노력하고 (MARPOL)

있으며 부속서 는 모든 선박에 해당함을 상기하며5 , 

의 부속서 부속서 및 부속서 의 조항은 해상 선박의 석유 방류 오물 및 공해 오염MARPOL 1, 4, 6 , 

에 대한 관리 및 제한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는 조업 선박에 대한 의무 및 감시에 제한이 있으며 그로 인해 해상 조업선의 불법 MARPOL

오염 활동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임을 인식하며,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런던 협약 및 프로토1972( ) 1996 

콜 런던 프로토콜 은 해양 투기 또는 그 외 물질 투기를 금지함으로 관리 또는 금지하고 있음( )

을 더욱 인식하며, 

협약 제 조 및 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조치를 채택하는 바이다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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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분실된 또는 그 외 폐어구 회수 , 

각 회원국 및 는 하기사항을 보장한다1.  CNCP :

a) 승선하여 어느 어구로 조업하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경우 유기, 1) 분실된; 2) 또 
는 그 외 폐어구3) 에 연결된 선박들 를 방지 최소화 및 제거하기 위해 모든 타(ALDFG ) , 
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느 선박도 곤경에 처한 선박 및 또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 /
같은 안전상 이유를 제외하고 선박에 연결된 어구를 고의로 폐기하거나 버릴 수 없다; 

c) 어구를 분실한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최대한 빠르게 회수를 하기 위한 타당한 
노력 없이 어구를 유기할 수 없다;

d) 승선 중 어떠한 어구로 조업하는 국기를 게양한 어느 선박은 가능한 경우 선박에 연, , 
결된 를 회수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ALDFG ;

e) 선박에 연결된 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시간 이내에 권한 당국에 하기 정보ALDFG , 48
를 통지한다: 

i. 선박명 번호 및 호출 신호, IMO 

ii. 분실된 어구의 종류 재료/

iii. 분실 또는 유기된 어구량 

iv. 어구 분실 또는 유기된 시각 

v. 어구 분실 또는 유기 위치 위도 경도( / ) 

vi. 유기 또는 분실된 어구 회수를 위해 선박이 취한 조치 및 

vii. 보고 아는 경우 어구 분실 또는 안전상 이유로 유기된 사정을 보고한다 , , 

f)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선박에 미연결된 를 회수한 경우 시간 이내에 권한당ALDFG , 48
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i. 어구를 회수한 선박명 번호 및 호출 신호, IMO 

ii. 어구 분실 또는 유기한 선박명 번호 및 호출 신호 아는 경우, IMO ( )

iii. 회수된 어구 종류

iv. 회수된 어구량

v. 어구 회수 시각 

vi. 어구 회수 위치 위도 경도 및 ( / ) 

vii. 가능한 경우 회수된 어구 사진 

각 회원국 및 는 상기 마 호 및 바 호에 따라 획득한 정보를 취합하여 연례 국가 보2.  CNCP ) )

고서에 포함시킨다.

항 호 및 호에 언급된 기국의 권한 당국은 회원국 및 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획3.  1 e) f) CNCPs

득한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즉시 전송한다 사무국장은 항 호 및 호에 따른 통지를 위. 1 e) f)

한 양식을 개발한다. 

1) 유기된 어구 는 불가항력 또는 그 외 예기치 못한 이유로 고의적으로 해상에 유기한 어구를 의미한다 “ ” . 

2) 분실된 어구 는 우발적으로 통제력을 잃어 위치할 수 없으며 또는 회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 ” / . 
3) 폐어구 는 선박에 의해 해상에 방출한 어구로 향후 제어 또는 회수를 할 시도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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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오염 

각 회원국 및 는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인조 밧줄 인조 어망 플라스틱 쓰레기봉투4.  CNCP , , 

와 플라스틱 제품의 소각로 재를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4)을 해상 투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상의 모든 플라스틱은 항구 시설에 버릴 때까지 선상에 보관되어야 한다. 

항에는 해당하는 선박이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타당한 예비적 조치가 취했을 경우5.  4 , 

선박의 안전 또는 해상 인명 구조 목적 또는 선박에서 플라스틱 인조 밧줄과 어망 배출은 ,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해양 오염 

회원국 및 는 협약 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자국 조업선의 적절한 선상 보관 이행 6.  CNCPs SPRFMO 

및 해당하는 국제기구의 허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기 물질 폐기를 금지할 것을 권장한다. 

a) 석유 또는 연료 제품 또는 기름이 함유된 잔여물 바닷속으로 폐기,

b) 기타 쓰레기5) 어구 음식쓰레기 생활 폐수 소각로 재 및 조리용 기름을 포함하며, , , , , 

c) 오물  

회원국 및 는 자국 국기를 게양하고 협약 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조업선의 7.  CNCPs SPRFMO 

경우 부속서에 따른 당사국으로 폐기물을 위한 충분한 항구 편의 시설이 없는 MARPOL 

경우 그들의 항만국에게 통지할 것을 보장하도록 권장한다.

회원국 및 는 협약 수역 내에서 어업에 관련된 해양 어업에 대한 조사를 8.  CNCPs SPRFMO 

착수하여 해양 오염 감소를 위한 개선 조치를 더욱 개발할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노력으

로 인해 파생된 정보는 과학위원회 및 이행기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회원국 및 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조업선의 선원 및 선장에게 해양 오염의 영향 및 9.  CNCPs

조업선으로 인한 해양 오염 제거를 위한 조업 관행에 대한 훈련 및 인지 프로그램을 수행

하는 것을 권장한다. 

본 조치는 조업선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치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고10.  

려하기 위해 년에 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것이다2022 . 

4) 플라스틱이란 고체 물질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량의 고분자 물질을 포함한 중요 재료를 포함하며 고분자 제 
조 동안 형성 모양 이 되었거나 열 및 또는 압력으로 완전 생산물로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 ) / .

5) 기타 쓰레기란 부속서 에 명시된 것처럼 어구 음식물 쓰레기 생활 폐수 폐석화 클링커 식 , MARPOL, 5 , , , , , (clinker) 
용유 수상 휴대품 안감 및 포장재 종이 헝겊 유리 금속 병 그릇 및 유사한 쓰레기를 의미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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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18-2020
대왕오징어 어업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는(SPRFMO) ; 

년부터 협약 수역 내 대왕오징어에 대한 조업 노력 및 어획량이 상당하게 증가한 것을 인식하며1990 , 

대왕오징어 어획률 자원 상태 및 이용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며, 

년 월 일에 논의한 차 오징어 작업반 및 년 월 일 차 과학위원회의 논2019 10 5-6 2 2019 10 7-12 7
의를 고려하며, 

예비적 접근 적용에 대한 공약 및 협약 제 조에 명시됨에 따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및 3
기술적 정보를 기반으로 한 판단을 수렴할 것을 유념하며, 

위원회는 특정 어류 자원량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목적을 위해 보조관리조치 를 채택하는 (CMMs)
것이 일차적 기능임을 인식하며

협약의 목적에 따라 대왕오징어 자원량 장기적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
약에 동의하며, 

협약 제 에 부합하는 관찰 통제 및 감시조치 수립을 기다리는 동안 대왕오징어 조업을 위한 27 , 
효율적인 관찰 통지 및 감시조치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 

협약 제 조 및 조를 상기하며20(3) 20(4) , 

공해 및 국가 관할 아래 채택된 수역을 위해 수립된 의 양립성을 보장하며 계약 당사국CMMs
들의 협력할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협약 제 조를 피력할 필요성을 더욱 상기하며4 , 

협약 제 조 또한 상기하며21(1) , 

협약 제 조 및 조에 따라 하기의 보존조치를 채택하는 바이다8 21 . 

총칙 

본 은 협약 수역 내에서 대왕오징어 조업에 관여하거나 할 의도가 있는 1.  CMM (Dosidicus gigas) 

선박 중 회원국 및 협력적 비 체약 당사국 의 국기를 게양한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CNCPs) .

협약 제 조 및 선박 기록 에 부합하는 허가를 받은 회원국 및 의 국2.  25 CMM 05-2021( ) CNCPs

기를 게양한 조업선만 협약 수역 내에서 대왕오징어 어업에 참가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및 보고 

대왕 오징어 어업에 참가하는 각 회원국 및 는 데이터 기준 에 부합하3.  CNCP CMM 02-2021 ( )

여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사무국에 수집 입증 및 제출하며 월별 기준 어획을 명시화한 연, 

례 어획 보고서를 포함하여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 제공한다 어SRPFMO . 

획 및 어획 노력 데이터 보고 양식은 사무국에 의해 개발되며 과학위원회 및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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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출되어 년 연례 회의에서 고려된다2021 . 

사무국장은 회원국 및 에 의해 제출된 연례 어획 보고서를 제출된 데이터에 대조하4.  CNCPs

여 확인한다 사무국장은 회원국 및 에게 검증 관행 결과 및 잠재적 불일치에 대해 . CNCPs

통지한다. 

모니터링 및 통제 

대왕오징어 어업에 참가하는 회원국 및 는 에 부합하며 위원회에 5. CNCPs CMM 06-2020(VMS)

의해 채택된 기타 유관한 에 부합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을 시행한다CMM (VMS) .

대왕오징어 어업에 참가하는 각 회원국 및 는 사무국장에게 협약 제 조 및 6.  CNCP 25 CMM 

선박 기록 및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기타 유관한 에 의거하여 조업을 허가05-2021( ) CMM

받은 선박 목록1)을 제공한다 협약 수역 내에서 활발히 조업 중 또는 전재에 관여한 선박. 

에 대해 매년 말 일 전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사무국장은 통지된 선박 목록을 30 . 

보관하며 웹사이트에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SPRFMO . 

사무국장은 협약 수역 내에서 전년도에 활발하게 조업했거나 전재에 관여한 선박의 목록을 7.  

데이터 표준 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원회에게 매년 보고한다CMM 02-2021( ) . 

과학위원회 보고서 

회원국 및 는 년 과학위원회 회의 이전에 해당 보고서에 대한 기존 지침에 따라 8.  CNCP 2021

연례 보고서를 제공한다 회원국 및 는 과학위원회에게 가능한 한 최대치 규모로 . CNCPs

년 어기의 옵서버 데이터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과학위원회가 보고서에 대해 신중하게 2021 . 

고려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에게 년 과학위원회 회의 최소 한 2021

달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 및 는 사무국. CNCPs

장에게 이에 대해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한다. 

항 및 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대왕 오징어어업에 대한 어떠한 자원량 평가 및 조사는 9.  3 8

과학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과학위원회는 자원량 상태에 대한 조언을 제. 

공하기 위해 위원회의 동의에 따른 다년간의 업무 계획에 부합하여 필요한 분석 및 평SC 

가를 수행한다.

옵서버 커버리지 

대왕오징어 어업에 참가하는 회원국 및 는 최소 차례 전업 해상 옵서버 또는 국기를 10. CNCPs 5

게양한 선박에 대해 조업일수의 옵서버 커버리지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옵서버가 5% CMM 

데이터 기준 에 명시된 보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과학위원회는 늦02-2021( ) . 

어도 년 회의에서 최소 옵서버 커버리지에 대해 검토하며 위원회에게 체장 에 도달2023 15m

하는 선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선단 부분에 대한 특징에 관련된 권고를 제공한다. 

1) 협약 제 조 아 항에 명시된 어선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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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특별 사항  

특별히 군소도서개발국 및 영토 및 소유지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특별 사항을 인정하며 회11. , 

원국 및 는 개발도상국 및 영토 및 소유지가 가능한 한 본 을 이행할 수 있도CNCPs CMM

록 재정적 과학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 

검토 

본 는 년 월 일에 발효된다12. CMMs 2021 1 1 . 

본 은 년 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검토는 과학위원회와 이행 및 기술 위원회의 13. CMM 2024 . 

최신 권고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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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19-2021

조업선 표시 및 식별에 대한 보존관리조치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는(SPRFMO) ; 

위원회와 협약에 따라 채택된 선박 표시를 포함한 보존관리조치 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 (CMMs)

한 협력적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협약 제 조 항 가 호 및 위원회의 의무에 대해 유념하27 (1) ( )

며, 

 

조업선의 표시 및 식별1)에 대한 표준 설명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및 남극 해양생물FAO 

자원 보존위원회와 같은 중복 수역 또는 협약 수역과 근접한 관리 기구 당국에 의해 이행되고 

있음을 주목하며, 

해상 안전성 및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을 다루기 위해 조업선의 적절한 표시 및 식별에 ,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협약 제 조 및 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을 채택하는 바이다8 27 CMM . 

회원국 및 협력적 비체약국 는 협약 제 조 항 아 호에 명시 됨에 따라 협약 수역 1.  (CNCPs) 1 (1) ( )

내 조업 허가된 자국 조업선이 쉽게 식별될 수 있게 항상 분명하게 보이는 표시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 

a) 선박명 및 국제라디오호출신호 는 선체 또는 선루 갑판 항구 및 우현에 표시되(IRCS) , 
어야 한다;

b) 추가로 선박의 는 수평면 조타실 맨 위를 포함하여 어떠한 수평면인 갑판에 표시, IRCS
되어야 한다. 

c) 가 부여되지 않은 선박은 상기 및 호에서 명시했듯이 국제전기통신연합에 IRCS (a) (b)
의해 할당된 문자 또는 회원국 또는 에 의해 부여된 선박 등록번호를 표시한다CNCP . 
이러한 경우 하이픈 이 국가 식별 문자와 조업 허가 또는 선박을 식별하는 등록번호 , (-)
사이에 배치돼야 한다. 

회원국 및 는 표시가 하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2.  CNCPs ;

a) 수면 위 양쪽으로 가능한 한 높이 배치된다 선체의 일부분 선미 및 선수는 피한다( );

b) 정리되었거나 사용 중인 어구가 일부분 또는 완전히 모호하게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모든 완전한 적재 이동 조건을 포함하여 수면 아래로 연장하지 않도록 한다/ .

회원국 및 는 또는 대체를 위한 표시가 아래 기술적 설명에 부합할 수 있도록 3.  CNCPs IRCS 

보장해야 한다.

a) 사각형 글자 및 번호가 전체에 걸쳐 사용된다; 

b) 글자 및 숫자의 폭은 호에 명시된 길이와 같아야 한다(c) . 

1) 년 월 일 로마에서 개최된 차 수산위원회 위원회에서 채택된 표준 세부사항 및 지침 1989 4 10-14 , 18 FAO (COFI) 
(Standard Specifications an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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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선체 선루 갑판 및 또는 경사 표면 높이 글자 및 숫자의 높이는 하기와 같아야 한다, , / , . 

선박 전체 길이 미터로(m) 글자 및 숫자 길이 미터 로 최소(m)

이상25m 1.0m 

이상 미만20m 25 m 0.8m 

이상 미만15m 20 m  0.6m 

이상 미만 12m 15 m 0.4m 

이상 미만 5m 12 m 0.3m 

미만 5m 0.1m 

d) 또는 그 이상의 모든 등급의 선박의 갑판은 높이가 최소 이상이어야 한다5m 0.3m . 

e) 붙임표의 길이 글자 및 숫자의 높이의 반이어야 한다. 

f) 모든 글자 숫자 및 붙임표의 획은 , h/6; 

g) 자간은 글자 및 또는 숫자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하 일 수 없다 근접한 (i) / h/4 h/6 . (ii) 
글자들의 경사면이 있는 이의 폭은 경우 또는 을 초과할 수 없다e.g. A h/8 h/10 . 

h) 표시는 검정 바탕에 흰색 흰 배경에 검정 글씨 또는 배경과 대비되는 색깔(i) (ii) , (iii) , 
표시가 또렷하게 보일 수 있게 한다. 

i) 배경은 이상이어야 하며 연장되어 표시 주변에 가두리를 형성 해야 한다h/6 .

j) 전체적으로 양질의 선박용 칠감을 사용한다; 

k) 표시가 기술적 설명 기준에 부합한다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역반사 또는 발열 물질
을 사용하는 것은 승인된다.

l) 표시 및 배경은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회원국 및 는 국제 관행 또는 국가 법률에 따라 선박명 및 또는 식별 번호 및 등록 4.  CNCPs /

항구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에 요구되는 표시가 선체 또는 선루 갑판에 그려지1

는 유일한 문자 및 숫자로 구성된 선박 식별 표시여야 한다 국내법의 허가가 있는 경우. , 

선박주의 성명이 항에 요구되는 표시의 가시성을 제한하지 않는 한 선체 또는 선루 갑판1

에 그려질 수 있다.

회원국 및 는 경우에 따라 협약 수역에서 국기를 게양하며 조업 자격이 주어진 조5.  CNCPs , , 

업선에 대한 표시 및 식별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선박 기록 에 따라 위원회 CMM 05-2021( )

조업선 기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일부로 제공할 수 있다. 

본 은 년 월 일 발효된다6.  CMM 2023 1 1 . 



번  역: 김수민 전문관  (2021.07.) 

연락처: 044) 868-7363, email: soominkim@kofci.org






